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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학칙�및�위원회

업무명  학칙 및 위원회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업무 개요

 ‧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회의 소집과 개최, 안건 심의와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 처리
 ‧ 학교 교육 활동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으로 학교업무 정상화 및 운영 효율화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규칙 제・개정  - 2024학년도 현행화

 2. 학교운영위원회  - 2024학년도 현행화

 3. 각종 위원회 통합 및 운영의 
간소화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교육과학기술부, 2012. 4.)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중등용)(교육과학기술부, 2012. 4.)
 ◦ 학교규칙 표준안(경기도교육청, 2022. 10.)
 ◦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협력지원과, 2024. 1.)
 ◦ 2023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의회협력과, 2023. 4.)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협력지원과, 2024. 3.)(변경 예정)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학교업무개선담당관, 2023. 12.)
 ◦ 2023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 세부 실천계획(학교업무개선담당관, 20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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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규칙�제·개정

학교�제반�업무의�기준과�처리�절차를�학교�특성을�고려하여�제정·운영하여�민주적�학교�운영과�교육�활동의�효과를�

높일�수�있도록�한다.

1.� 학교규칙의�개념

￭ 학교규칙
� •�학교�내에서�구성원들이�지켜야�

할�규범들의�집합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학교규칙의 구성
  •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교과・수업 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 조기 진급・조기 졸업      
　 -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2.�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중등용) 

①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
  •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② 역할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 조사, 문헌 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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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규칙�제·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내용(1호~10호)

� 1.�수업연한·학년·학기�및�휴업일

�2.�학급편제�및�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고사와� 과정�

수료의�인정

� 4.�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

퇴학·수료�및�졸업

� 5.�조기�진급,�조기�졸업�및�상급�

학교�조기입학�자격�부여

� 6.�수업료·입학금�기타의�비용�징수

� 7.�학생포상,�징계,�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

한�사항

� 8.�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운영

� 9.�학칙개정절차

10.�기타�법령에서�정하는�사항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중등용) 
∘ 학교규칙 표준안

①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함

  • 학교규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 자치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해야 함

② 학교규칙 제・개정 개요
  • 학칙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함
  • 학칙 제・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③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예시)
  •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제정, 개정안 발의(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이 

있는 경우)
   -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1차 시안 마련(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토론회 개최(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칙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학칙 공포・시행
   - 학교장 결재(학교장 학칙 승인)
   - 학칙 공포 및 정보공시(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학칙 안내 및 연수
   - 적용 및 환류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
https://www.law.go.kr/����/�ʡ��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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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의�자율성을�높이고�지역의�실정과�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을�창의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단위�학교별

로�학교운영위원회를�구성·운영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구성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구성�비율

� •�학부모위원:� 30~40%

�•�교원위원:� 20~30%

�•�지역위원:� 30~50%

� �※�지역위원�중�1/2�이상을�해당�

학교가�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

자로�선출하여야�함

￭ 학생� 수� 100명� 미만� 학교� 운영
위원회�위원�구성�비율

�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20~40%

�•�지역위원:� 10~30%

TipTipTipTipTip

￭� 100명�미만의�소규모�학교의�경우,�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

례로�정하는�범위에서�위원회�규

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함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기본계획

①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간사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학생 수 200명 미만: 5~8명
  • 학생 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 학생 수 1,000명 이상: 13~15명
   ※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 2명 이상 별도 

추가(학부모 1인, 교원 1인)
   ※ 운영위원 정수 산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하고,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 학부모위원: 40~50%               • 교원위원: 30~40%
  • 지역위원: 10~30%
④ 소위원회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
  • 종류: 학교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

교소위원회
  • 소위원회에 본회의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본회의를 생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결정할 수 없음(반드시 
본회의를 개최)

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정관)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거 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 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선거
결과 홍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E3%86%8D%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20%EC%8B%9C%ED%96%89%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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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 직접투표와�가정통신문�회신�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병행시�주의사항

� •� 전체회의(직접투표)와� 가정통

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

투표,�전자적�방법�등의�방법

으로�병행하고자�할�경우,� 병행�

시행�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을�통하여�선출�방법�

및�절차�등을�명시적으로�정해야�

함

�•� 가정통신문에�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의� 방법� 시� 사전�

세부�방법�및�절차를�확인·점

검하여야�함

�•� 전자적�방법에�의한�투표�병행�

시,�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을�

위한�사전�작업이�필요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제5항의�경우를�제외하고�학부모

위원�선출�시�학부모�전체회의

(직접투표)를� 생략하고� 가정

통신문에�대한�회신�또는�우편

투표�또는�전자적�방법에�의한�

투표의�방법으로만�시행하여서는�

안�됨

TipTipTipTipTip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2023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변경 예정)

① 운영위원 자격요건
  •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함
③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3월 21일까지)
  • 선출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 학부모 전체회의 전까지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로 병행 가능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④ 지역위원 선출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3월 30일까지)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 선출
  • 임기 개시일(4월 1일)부터 15일 이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5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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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영위원회�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심의사항
�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의2,�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9조에서�정한�

사항�

� �※�구체적인�학교운영위원회�심의

사항은�관계�법령�및�사업부서의�

업무지침�등을�참고하여�위원과�

학교장이�협의·판단함

TipTipTipTipTip

￭ 심의�없이�시행가능�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

경우�교육활동�및�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 천재지변�기타�불가항력의�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때

�•�심의를�거치지�아니하고�시행한�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

TipTipTipTipTip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2023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 2024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변경 예정)

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절차
  • 안건제안
   -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
   -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
  • 회의 소집
   - 기회와 임시회는 통합 산정, 회기번호는 누년으로 회의 차수 부여,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못함
  • 회의개최
   -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결과처리
   - 심의결과 홍보: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등
   -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5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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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위원회�통합�및�운영의�간소화

학교�교육�활동에�관한�중요�내용을�협의·심의·의사�결정하기�위하여�각종�위원회를�구성하며�학교�업무�정상화�및�

운영의�효율화를�위해�통합하여�운영한다.

1.� 각종�위원회�통합과

운영의�간소화

￭ ‘법정�위원회’의�의미
� •�개별�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조례,�행정규칙)의�규정에서�설치

하도록�한�위원회

￭ ‘비법정�위원회’의�의미
� •�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 학교�

자체�판단에�의해�설치하도록�

한�위원회

TipTipTipTipTip

￭� 각종�위원회�통합과�관련된�업무�
효율화�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누

리집�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

[52]번�자료�참고

TipTipTipTipTip

∘ 2023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 세부 실천 계획
∘ 2023 학교업무 개선 길라잡이

① 각종 위원회 정비
  •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관련 사항 숙지
  • 각급 학교에서 구성해야 할 위원회 정비
   - 법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비법정 위원회 포함) 통합 운영
   - 신규사업 또는 사업변경으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 각급 학교에 

성격이 유사한 기존 위원회에 통합 운영
  • 조직 및 운영
   - 법령 및 설치 근거에 의하여 조직(구성 인원 및 비율에 유의)・운영

② 위원회 운영 방법의 간소화
  • 교육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한적 절차만 규정
  • 간단하고 의례적인 회의는 개조식 회의록 작성 및 생략
   - 위원회 운영절차 및 회의록 작성 방법 등 간소화
    ※ 주요 내용, 발언 요지 등 개조식으로 작성(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

   - 형식적인 각종 협의록 작성 지양
   - 회의록 개별 서명 생략 가능
    ※ 단, 학교운영위원회 등 법정 근거 회의와 외부위원의 참석 회의록은 

자필 서명 필요
   - 회의결과 공유 및 보고 간소화
    ※ 업무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처리 후 공람 처리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메모 보고 활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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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교육과정�운영

업무명  교육과정 운영

관련 법규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공무원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약칭: 자원봉사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무 개요 ‧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교육 실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2. 교육과정 편성·운영

 3.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4. 교내 대회
 5. 자유학기제 운영  
 6. 고교학점제 운영  교과교실제->학교 공간 조성 사업
 7. 결・보강 운영 계획 및 보결 수업 관리
 8. 방학 계획  

 9. 입학식・졸업식

 10. 진급 및 졸업 사정회  

참고자료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기획관, 2023. 12.)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관, 2023. 12.)
 ◦ 2024 교육활동중심 새학년 준비 지원 계획(학교정책과, 2023. 12.)
 ◦ 2024 교육과정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2.) 
 ◦ 2024학년도 자율장학 운영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학교교육과정과, 2021. 1.)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2.)
 ◦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2023~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안(학교교육과정과, 2022. 9.)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학교교육과정과, 2024. 1.)
 ◦ 2023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교육부, 2023. 2.)
 ◦ 2023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6.)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2024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고등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워크북(학교교육과정과, 2023. 1.)
 ◦ 2023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중심 학교 교육과정 도움자료[중학교편](학교교육과정과,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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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수립

학교�교육목표를�달성하기�위해�경기교육의�기본�방향을�바탕으로�단위학교�경영계획�및�교육�실천계획을�수립하여�

운영한다.

1.� 학교교육과정�실태�

분석�및� 연간�주요�

업무�협의

∘ 2024 경기교육 기본 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2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① 실태 분석
  • 전년도 교육활동 평가 및 환류
  • 교사, 학생,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실태 조사 분석
  • 전년도 학교 운영 결과 평가 및 분석
②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위원회 조직
  • 차기년도 업무분장 및 연간 주요 업무 협의
  • 각 부서별 주요업무 분석 및 실천 계획 수립

2.� 학교교육계획� 수립� 및�

활용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학년�

준비�지원�계획

�•� 2024�자율장학�운영계획

∘ 2024 경기교육 기본 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2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① 인사(복무)·역량 강화
  • 새 학년 준비 기간 운영: 2024. 2. 19.(월)~2. 23.(금)
  • 교원 인사 조기 발표
  • 정책 및 기본계획·지침 조기 안내
  • 신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② 학교자치·조직문화
  • 학교 비전 공유 및 교육목표 설계: ‘새 학년 준비 기간’, ‘전 직원 만나는 날’ 등 자율 구상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및 문화 조성
  • 학교업무협의체 숙의 및 약속
  • 교무행정업무팀 조직 및 활용
  • 회의 운영 절차 및 의사결정 기법
  • 학교통계분석: ‘유레카’ 활용
  • 새 학년 교육계획 수립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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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및�
문화�조성

� •�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조직�

및�운영�체체�구축

�•� 민주적� 소통에� 기반한� 업무분석�

및�업무분장�점검(학교업무협의체)

� •� 업무� 분장시� 학교� 교직원� 모두의�

공정한�참여�기회�보장

�•� 전시성� 학교행사� 축소� 및� 폐지,�

획일적인� 학교� 행사� 개선� 및�

간소화

�•� 내부결재�및�협의록�간소화

�•� 교육활동� 중심의� ‘각종� 주간’,�

‘00의�날’� 운영�방법�개선

�•� 자체� 학교� 실정에� 맞는� 위임

전결�규정�정비

TipTipTipTipTip

￭ 교육활동지원
� •� 공문없는�날(달)� 변경�시행:

� � � � 3월→4월,�수요일→화·목요일

�•� 공문게시제� 운영� 협조(학교

공문�게시�활성화):

� � � � [문서관리]-[샘플서식]-[안내_

공문게시제]

�•�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학교자체� 생산� 가정통신문은�

기존�절차대로�발송

�•� 상시� 학교업무개선� 확인� 및�

궁금증�해결:

� � � � http://edasan.goe.go.kr

� •� 학급운영비� 개산급� 지급할�

수�있도록�개선

�•� 경기과천교육도서관�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1단계(자체평가기간)

→

2단계(얼개작성기간)

→

3단계(집중운영기간)

2023.� 12월 2024.� 1월~2월�중순 2023.�2.�19(월)~2.�23.(금)

2023학년도�

교육활동�평가

2024학년도�

교육�방향�수립

2024학년도�

교육계획�수립

재직교직원� 재직교직원� 재직교직원+전입교직원

학교자체평가�

결과공유

·학교문화�진단

·교육활동�진단

·생활교육�진단

·학교업무관련�진단� �

전체

학교발전�계획�수립� �

전체

학교교육계획�

기본방향�설정�

(비전,목표)

전체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

과정

위원회

만족도�조사�결과�

환류�방안

부서별�주요업무�

추진계획
부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교육과정

위원회
교과·학년별�

수업·평가계획

교과

학년
민주적�협의의�

업무분장

-�구성원�모두의�

의견�수렴

전체
평가결과�

환류�방안�모색
전체

교육활동

세부추진계획

자체

워크숍

③ 교육과정(정책·교육협력)
  • 교육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교육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교육과정, 경기도교육과정 분석 및 학교 환경과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 사항 파악
   - 학교 교육 비전과 연계한 교육공동체 배움 요구 진단을 통한 교육 목표 선정
  • 학년·학급, 교과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학년 초 수업 활동 준비
   - 학년·학급에 맞는 최적화된 시수 편제 설정
   - 성취기준 분석을 통한 성취기준 재구조화, 개발
  •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준비
  • 책임교육 운영 여건 조성 및 최소 성취수준 도달 지원 체계 마련
  • 정보공시 개정에 따른 교수학습·평가 계획서 연수 실시 및 지원
  • 2022개정 교과 교육과정 반영한 ‘깊이있는 수업’ 안내 및 지원
  •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 운영
  • 학교 자율장학 운영계획 수립
  • 학교자율과제 운영 및 지원
④ 학생생활교육
  •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특색있는 인성교육 계획 수립
  • 교육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대상 학생생활규정 안내
  •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및 책임규약, 학생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학생 상담 및 위기학생 지원 계획 수립
  • 학교구성원의 공존을 추구하는 양성평등교육계힉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실시
⑤ 교육활동 지원

http://edasan.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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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교육계획�평가�

TipTipTipTipTip

￭ 관련�서식
� •교육활동�누가기록부

�•학교현황�카드

�•교육계획�평가�설문지�예시

∘ 2024 경기교육 기본 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① 교육활동 평가 계획 수립
② 각 분기별 교육활동 결과 분석 및 평가
③ 부서별 활동 실적 수합, 반성
④ 평가 반성에 따른 차기 연도 교육계획서 보완, 수정
⑤ 교육계획에 대한 평가 설문지 작성
  • 교육활동 평가 설문지 분석 결과, 예산 편성, 부서별 업무 편성 및 협의 

내용을 차기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
  • 교육시책 기본 계획을 기저로 하여 지역사회 및 학교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 단위의 교육목표 설정
  • 경영 중점은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분야의 목표 수준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정
  • 특색사업은 타교에 비해 우수하고 차별화된 사업으로 선정

2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역사회� 및� 학교� 특색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이루어지도록�한다.�

1.� 편성·운영의�계획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및�관련서식
�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 2022� 중등� 교사교육과정� 도움자

료집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구성과�임무

�•�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절차

�•� 학사일정표�서식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제2021-486호)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분석
  • 교육과정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방향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경기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참고
  • 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 
② 학교실태 분석
  • 국가·도·지역교육청·학교 교육중점·경영중점, 학교특색 선정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개최
  • 학교 경영방침 수립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 수업일수, 행사일정, 방학기간, 휴업일 등
  • 학생 희망, 교원 소요, 시설현황 파악·분석
  • 전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결과 분석·반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ncic.go.kr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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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성� ·운영의�실제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및�관련서식
� •2023�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해야�

할�교육활동�기준�조정안

�•선택과목�편성을�위한�설문조사�양식

�•교육과정�업무처리과정�

�•2023�함께�만들어가는�고교학점제

�•2023� 경기도� 공동교육과정�업무�

매뉴얼

�•2023년� 전입학생� 미이수� 중복�

이수�문제�해소�계획

�•2024년�자유학기제�추진계획

�•2023~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안

�•2024�경기�고교학점제�추진계획

�•2023� 중등� 학생주도� 맞춤형�

수업�기본�계획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및�편제표�작성�시�유의사항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및�편제표�작성�시�유의사항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

신설승인(에듀넷티클리어)

�•2023년� 중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교육과정)

�•2023년� 고등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고시 제2021-486호)

① 공통교육과정 편성·운영
  • 선택과목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교사, 학생, 학부모)
  •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 학생의 과목 선택권 다양화 지원 확대
②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고등학교)
  •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선택과목, 고교학점제, 자유수강제, 교과중점학교, 과

학중점학교, 집중이수제, 증감운영, 블록타임제, 무학년제 등
  • 학생선택과목 편성·운영: 수강 신청, 반 편성, 시간표 작성
③ 자유학기제(중학교, 특수학교)
④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계획 수립
⑤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 입력 
⑥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및 결과 분석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     

편성·운영, 보충학습이수 대상자, 학교지정과목 및 학생선택과목 편성, 
집중 이수제, 교과 시수 증감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

  •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시
행(교육청 공문에 따라 관할청 보고)

3 창의적�체험활동�편성·운영

창의적�체험활동은�교과와�상호�보완적�관계�속에서�앎을�적극적으로�실천하고�심신을�조화롭게�발달시키기�위하여�

실시하는�교과�이외의�활동이다.

1.� 영역과�활동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2015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① 영역 구성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https://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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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역별 활동

영역 활동�

자율활동 ∙자치･적응활동 ∙창의주제활동�등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등

봉사활동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활동�등

진로활동
∙자기이해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설계활동�등

2.� 창의적�체험활동�
편성․운영�지침

TipTipTipTipTip

￭ 편성시�유의사항
� •� 창의적�체험활동이�교과�진도와�

관련된� 심화·보충형� 학습이�

되지�않도록�주의

�•�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하여�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적절히�분담

�•� 교사와� 학생이� 협의하거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는�것을�권장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①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공동지침
  • 학교 급별, 학년(군)별 기준 시간(단위) 이상의 시수를 편성･운영
  • 학교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음
  • 학교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
  •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동 체계’에 제시된 

영역별 활동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편성･운영
  •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및 활동을 연계･통합하여 주제 중심으로 편성･운영 가능
  • 자율활동 및 동아리활동을 진로활동 및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을 활용
 • 의식행사, 발표회, 체육행사,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 행사를 각 영역 또는 

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편성･운영하며 행사의 시수 배정은 각 행사의 
특성에 따라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으로 편성

  •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과정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며 체험활동에 앞서 
반드시 안전교육 실시

  • 교내 시설 및 지역사회 시설 등을 이용 또는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 인적 
자원 활용

  • 중학교의 자유학기에서는 자유학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 선정, 교육적 필요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간, 활동 간 그리고 교과와의 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성･운영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전 영역에 걸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함. 특히,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들 스스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https://www.law.go.kr/������Ģ/�ʡ��ߵ��б���������/(2022-33,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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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체험활동�평가

TipTipTipTipTip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생평가�
계획�절차(예시)

•평가목표의�설정�→�평가기준의�선정�

→� 평가방법의 구체화� →�

평가실시와� 평가결과의� 기록�

→�평가결과의�해설과�활용

� � -� 평가목표의� 설정:�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적합하도록�평가관점을�명료화

� � -� 평기기준의� 선정:� 평가관점에�

따라 평가 기준(참여도,

협력도,�열성도�등)을�선정

� � -� 평가방법의� 구체화:� 창의적�

체험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평가� 방법을� 구체화

(포트폴리오,�상호평가,�자기평가�등)

� � -� 평가실시와� 평가결과의�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에� 다음을�

중심으로� 기록(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그램� 활동� 내용,�

학생의�행동변화와�발전의�정도,�

학생의�개별특기사항�등)

� � -� 평가결과의� 해설과� 활용:�

결과의�피드백�및�차기�지도�반영

TipTipTipTipTip

￭ 평가관점�작성�시� 유의사항
� �• 구체적인� 평가관점은� 해당� 학년에서�

편성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진로활동의�활동별�목표와�

학교�급별�교육의�중점을�고려하여�

상세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실천과�관련하여�계획,�

과정,�결과�등의�전�과정을�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2015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① 학생평가 계획
 •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가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평가 계획 수립
  •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생평가 계획 절차를 고려하여 수립
② 평가관점과 평정 척도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평가의 관점은 아래 <표>를 기반으로 하되, 

학교에서 편성･운영한 활동별 목표와 학교 급별 교육의 중점을 고려하여 상세화함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로 평가관점을 마련하고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을 작성, 활용

영역 평가관점

자율활동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수� 있는�역량을�함양하였는가?

∙공동체�내에서�자신의�역할을�알고�자신의�역할에�대한�책임을�다하였는가?
∙성장�및�환경에�따른�신체적･정신적�변화에�대처하는�능력을�갖추었는가?
∙학교･학년･학급특색활동�및�주제선택활동에�참여하였는가?

동아리활동�

∙ 자신의�소질과�적성에�적합한�동아리를�능동적으로�선택하고�참여하였는가?
∙ 동아리활동을�통하여�지식과�기능을�창의적으로�활용하는�활동에�도전하였는가?
∙ 동아리활동에�기반하여�일상의�삶에서도�건전한�취미�생활을�구현하고�있는가?�

봉사활동

∙이웃과�지역사회를�위한�나눔과�배려의�봉사활동을�실천하였는가?
∙환경을�보존하는�생활습관을�형성하였는가?
∙더불어�사는�삶의�가치를�체득하였는가?
∙봉사활동의�실천�시�계획,� 과정,� 결과에�대해�평가를�실시하였는가?

진로활동

∙흥미와�소질,�적성�등을�포함하여�자아�정체성을�탐색하여�긍정적�자존감을�형성하였는가?
∙학업과�직업에�대한�다양한�정보를�탐색하고�직접�체험하는�등�자신의�
진로를�설계하고�준비하는�활동에�적극적인가?

③ 학생평가 기록
  • 학생평가를 위하여 활동 상황의 관찰(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법, 평정 

척도법), 질문지를 이용한 조사(의식･태도 조사, 자기평가, 상호평가), 
학생의 작품과 기록(작품 평가, 활동의 기록 분석, 작문, 소감문 분석), 
교사 간 의견 교환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 학년별로 편성한 각 영역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
  •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의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④ 학생평가의 활용
  •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 변화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의 계발을 돕는 자료로 활용
  • 평가 결과는 학교급을 고려하여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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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 
  •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준비, 편성, 운영, 결과의 측면에서 평가
  • 학교에서 수행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결과는 차후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4.� 동아리활동�운영

TipTipTipTipTip

￭ 동아리활동�영역별�활동내용(예시)
�•�예술･체육활동
� � -�음악활동:�성악,�합창,�뮤지컬,�
오페라,�오케스트라,�국악,�사물놀이,�

밴드,� 난타�등

� � -�미술활동:�현대�미술,�전통�미술,�
회화,�조각,�사진,�애니메이션,�공예,�

만화,�벽화,�디자인,�미술관�탐방�

� � -�연극:�영화활동,�연극,�영화�평론,�
영화�제작,� 방송�등�

� � -�체육활동: �씨름,�태권도,�택견,�
전통무술,�구기운동,�수영,�요가,�

하이킹,�등산,�자전거,�댄스�등

� � -�놀이활동:� 보드�게임,�공동체�놀이,�
마술,� 민속놀이�등

�•�학술문화활동
� � -�인문소양활동:�문예�창작,�독서,�
토론,�우리말�탐구,�외국어�회화,�

인문학�연구�등

� � -�사회과학탐구활동:�답사,�역사�탐구,�
지리�문화�탐구,�다문화�탐구,�

인권�탐구�등�

� � -�자연과학탐구활동:�발명,�지속�가능�발전�
연구,�적정�기술�탐구,�농어촌�발전�

연구,� 생태�환경�탐구�등

� � -�정보활동:컴퓨터,�인터넷,�소프트웨어,�
신문�활용�등

� •�실습노작활동
� � -� 가사활동:요리,�수예,�재봉,�꽃꽂이,�
제과�제빵�등

� � -�생산활동:�배,�원예,�조경,�반려동물�
키우기,� 사육�등

� � -�노작활동:�목공,�공작,�설계,�제도,�
로봇�제작,� 조립,� 모형�제작,�

인테리어,�미용�등

� � -� 창업활동:�창업�연구�등
� •�청소년단체활동
� � � -�국가가�공인한�청소년�단체의�활동�등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2015개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창의적 체험활동)

① 동아리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목표

예술･체육활동 자신의�삶을�폭넓고�아름답게�가꿀�수�있는�심미적�감성�역량을�

함양하고,� 건전한�정신과�튼튼한�신체를�기름

학술문화활동
다양한�학술�분야와�문화에�대해�관심을�가지고�체험�위주의�

활동을�통하여�지적�탐구력과�문화적�소양을�기름

실습노작활동
일의�소중함과�즐거움을�깨닫고�필요한�기본�기능을�익혀�

일상생활에�적용함

청소년단체활동 신체를�단련하고�사회�구성원�및�지도자로서의�소양을�함양함

② 편성·운영 지침
  • 학생의 흥미,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동아리 부서를 다양하게 개설하여 학생의 잠재 능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아실현의 기초 형성

  • 동아리 부서는 학생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설하되, 동아리 조직 
형태는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 학년(군), 학교 단위로 구성 가능

  • 동아리 부서별로 각 부서의 성격에 적합한 봉사활동과 진로활동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경연 대회, 
전시회, 발표회 등 운영 가능

  •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동아리활동의 예술･체육활동 중 체육활동에서 
편성･운영하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동아리활동으로 편성･운영되는 
학기에는 체육 관련 동아리활동을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음

  •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외에 이루어지는 
자율 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내에 이루어지는 동아리와 
연계･통합하여 편성･운영 권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6

5.� 봉사활동�운영�계획�
수립․운영
TipTipTipTipTip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2조(기본방향)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

TipTipTipTipTip

￭ 봉사활동�기본�소양�교육
� • 학기 초 및 방학 직전 등

연중�수시로�교육�실시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봉사활동�

실적으로�인정�가능

�•�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없는� 교육활동은�

인정�불가�

� •� 단,� 봉사활동�시작�전에�교육이�

꼭�필요한�경우는�1시간�인정�가능

TipTipTipTipTip

￭ 교사·학생·학부모�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 안내

� •� 학년초학교봉사활동소양교육시�

학생�대상�안내

�•� 학부모총회�시�학부모�대상�안내

�•� 학교�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여�

수시로�확인할� 수� 있도록�홍

보하고,�민원�발생�사전�예방

�•� 학생봉사활동가정통신문작성시�

참고사항� 유의,� 구체적이고� 통

일된�인정�기준안�안내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 자원봉사법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자원봉사법 시행령 제5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① 단위학교 중심의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운영
  • 학기 중에 추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관(1365자원봉사포털, VMS 

기초지역관리본부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 인정 기관 파악 후 
적극 안내

  • 학생을 동원하려는 각종 행사, 허위･편법 확인서 발급, 실적 부풀리기, 
양도, 대리 등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장소, 내용,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학생의 진로,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전 생애 봉사활동의 기반 마련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계획서 승인 시 기관, 내용, 영역, 안전 등
에 유의하여 검토한 후 승인

② 학생 대상 봉사활동 소양교육 실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에 근거한 자발적 실천 강조
  • 봉사활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실시
  • 학생의 진로와 흥미를 연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권장
  • 교육공동체를 연계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화
③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해당 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부장은 당연직임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은 학생 봉사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 가능
  • 위원의 정수는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학교별로 설치‧운영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ڿ�����Ȱ���⺻��/(20240217,19634,20230816)/��9��
https://www.law.go.kr/����/�ڿ�����Ȱ���⺻�������/(20210105,31380,20210105)/��5��
https://www.law.go.kr/��ġ����/������û�б��л�����Ȱ����������ȸ��ġ�����������/(06317,20190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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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

신문�작성�시�참고사항

④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
  • 학교: 학생 봉사활동 방향 및 계획 수립, 실행, 평가지원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교육 및 교직원교육
  • 학생 봉사활동을 위한 대외협력관계 구축
  • 학교의 장이 봉사활동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전 학생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등 봉사활동 인정 기준
  • 학생 봉사활동에 관한 사업으로서 해당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봉사활동은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 불가

6.� 학생�봉사활동�인정�
가능�기관�및� 시간�
인정�기준

TipTipTipTipTip

￭ 학생�봉사활동�기관�인정�조건
�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에�

부합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부합

�•� 봉사활동�인정�가능�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인정�불가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 봉사활동�실적�연계사이트

� � -� 1365�자원봉사포털

� � -� VMS�자원봉사포털

� � -� DOVOL�자원봉사포털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①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불가 기관
 • 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사전 봉사활동 계획 확인 강화

 

인정�가능�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시설

민간부문

민간기관(공익�목적으로�활동하고�있는�비영리기관�및�단체)

시설(민간이�운영하고�있는�공익�목적의�비영리�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등의�시설)

인정�불가�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기관이나�단체�

②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 평일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가능
  • 휴업일(토요일 · 공휴일 · 방학 · 재량휴업일) 8시간 인정 가능 
  •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 헌혈은 1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8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의한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 ｢소년법｣ 제32조제1항3호에 따른 사회봉사,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하지 않음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 불가하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로 인정 가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1365.go.kr/vols/main.do
https://www.vms.or.kr/main.do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srvcActIntroForm.yt?curMenuSn=357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31��
https://www.law.go.kr/����/�б����¿���״�å�����ѹ���/(20240301,19942,20240109)/��17��
https://www.law.go.kr/����/�ҳ��/(20210421,17505,2020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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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봉사활동�절차�

및� 평가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및�각종�서식
� •� 개인�봉사활동계획서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단체

봉사활동� 실시�확인서

�•�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

계획서(개인형)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모둠형･융합형)
�•� 헌혈�학부모동의서�·�사후�확인서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회의록

(예시)

TipTipTipTipTip

￭ 학교교육계획에�의한�봉사활동
�•� 학교교육과정에�편성하는�봉사활동

(정규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자율로�편성하는�봉사활동

TipTipTipTipTip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으로� 미인정하며�

봉사활동�시간은�다른�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의시간과중복하여인정�불가

�•� 봉사동아리�부서에서�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봉사활동을�실시한�경우,�

봉사활동� 실적� 미인정,�

동아리활동�내용으로만�인정

∘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①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 학급, 그룹 단위 가능
  •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
  • 봉사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봉사활동 시간은 

최소한으로 편성(학년도별 10시간 이내 편성 권장)
② 학교교육과정(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10시간 이내로 부여하는 것을 권장
 •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정보화기기도우미, 도서실도우미 활동 등 가능
 •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
    (예시) A학생이 급식도우미, 방송도우미, 도서실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급식도우미를 계속하는 경우 등 지양
 •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소수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미인정하며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 불가
③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실시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④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실적�연계

사이트

에서

봉사활동

검색�후�

신청

→
봉사

활동�

실행

→

봉사활동

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으로�

전송

→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후�

승인

→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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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절차

학생 학교 학생

봉사

활동�

계획서�

제출

→
봉사

활동�

계획�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후�

봉사

활동

확인서�

제출

�

학교 학교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 • 사전�봉사활동계획서를�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실적으로�입력

�•� 헌혈인�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

(불가피한�경우�사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실적으로�인정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신청 → 실행 → 전송 → 반영을 통한 일련
의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
에 제출할 필요 없음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
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및 홍
보 강화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전송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전송 실패한 내용 
캡쳐본과 함께 봉사활동확인서로 봉사활동을 인정

  • 학생이 학년말(2월 말)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후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해 봉사활동을 한 경우, 학생에게 다음 학년도에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

⑤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학생이 자신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
  • 구성원별 유형
   - 개인형: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한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 모둠형: 진로나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고등학교 권장)
   - 융합형: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연합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장소, 내용, 대상 등을 결정하여 장기간 함께 실시하는 봉사활동
(초등학교 권장)

  •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의 진행 및 평가
   - 기간: 계획서 및 확인서는 한 번만 제출, 기간은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 권장
   - 장소: 교내에서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되, 프로젝트 봉사기간 동안 

계획된 장소에서 활동
   - 활동 내용: 학생의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되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함
   - 절차:

계획�단계 실행�단계 평가�및�활용�단계

주제선정� →� 목표수립�

→� 자원탐색� →� 활동�계획�

수립� →� 장소� 및� 대상�

섭외�→�역량�계발

→

•실행과�기록�

•반성과�점검

•�안전사고�유의

→

 활동정리� →� 포트폴리오� 작

성� →� 결과� 및� 활용(학

교생활기록부�기재)�

   - 평가: 연말(학기말)에 단위 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봉사활동계획서, 실적(포트폴리오)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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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내�대회

학교교육계획이나�학교교육과정에�의거하여�교내�대회를�실시하여�각�분야별�우수�학생을�발굴하여�육성한다.

1.� 교내�대회�운영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서에� 따

라�실시한�교내상의�경우에�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수상경력

에� 입력할� 수� 있음.� 단,�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2학기� 초(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2학기� 시상� 계

획을� 변경(수정·삭제·추가)하여�

학교장의� 결재� 후,� 변경� 계획

을�공개한�경우의�수상실적�내

용만�입력할�수�있음

�•� 연간� 시상� 계획과� 대회운영�

계획,� 대회운영결과,� 상장의�

대회명이�모두�일치해야�함

￭ 참고자료
� •� 2024�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

성적�반영지침�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① 학교교육계획 수립(교내 대회 시행 계획 포함)
  • 대회 규모 및 일정 협의. 타부서와 일정 협조 
  • 월간 계획에 추진 일정 반영
② 교내 대회 계획 수립 
  • 학년 초에 계획 수립: 목적, 방침, 세부추진계획(참가대상, 심사계획 등), 

기대효과, 예산 사용 계획 등
   - 수상비율, 시행학기, 담당부서, 공개방식 등을 기재
   - 교내상 운영 계획 서식(예시)

연번 수상명
시행

(학기)

참가

대상

수상

비율

담당

부서

공개

방식

  • 교내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유의할 사항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8조제3항제2

화(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
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음

  • 교내 대회 공개
   - 교내대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대회 실시 이전에 대회 요강(시

기, 운영・심사방법, 수상인원 등)을 공개하도록 함
   - 1차 공고: 학년 초 학사일정 공개 시
   - 2차 공고: 실시 전 적정 시기에 상세안 공고
   - 공개 방법: 게시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SNS, 스마트폰 어플 등
   - 관련 교과 담당 교사에 의한 홍보 및 안내
③ 교내 대회 실시 
  • 공정한 대회 운영 및 심사
④ 대회 결과 발표 및 시상
  • 수상인원은 대회(부문)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
   - 하위등급 수상 인원보다 상위등급 수상 인원을 더 많이 시상하지 않음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ȭ�������������������Ư����/(20220721,18298,2021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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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유학기제�운영

학생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을�기르기�위해�지식·경쟁�중심에서�벗어나�학생�참여형�수업과�이를�연계한�과정중심�

평가를�강화하며,�학생의�소질과�적성을�키울�수�있는�다양한�자유학기�활동을�편성·운영하는�중학교�교육과정으로�중학교�한�학기

(1학년�1학기)�동안�운영한다.�

1.� 자유학기제�개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및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2023~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①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다양화·특색화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한 학기(1학년 1학기) 동안 

지식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부터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제 운영
 • 자유학기: 1학년 1학기 한 학기만 일제식 지필평가 없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

② 자유학기 취지를 살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학기’ 운영
  • 전체 중학교 대상 1학년 2학기 운영
  • 심층 탐구 수업, 토의·토론, 협력 수업, 실험·실습, 프로젝트 활동 등의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하여 자기 생각을 만들고 사고의 힘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는 학기

④ 학생의 앎과 삶을 연계하는 교육과정 운영
  • 연계자유학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2개 영역 이상 
편성·운영(단, 주제선택 활동 학기별 필수 운영)

  ※ 2023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부터 2, 3학년 연계 자유학기는 미운영
  • 자유학기-연계자유학기: 중학교 전(전) 과정의 연계성 고려
  • 교과 간 연계: 융·복합 수업 및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 활성화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4��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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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학기�활동

TipTipTipTipTip

￭ 범교과�학습�주제활동(예시)
• 안전ㆍ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민주시민교육,�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ㆍ지속발전
가능 교육(2015 개정 교육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의�
창의주제활동(예시)

•� 주제탐구,� 소집단� 공동연구,�

자유연구, 프로젝트 학습과

관련된�활동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 경제･금융교육,
환경ㆍ지속발전 가능 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

TipTipTipTipTip

￭ 예술·체육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활동

• 음악, 미술 교과 활용 →

예술�활동으로�편성‧운영�가능�
� •� 체육�교과�활용�→�체육활동으로�

편성‧운영�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용� →�

체육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편성‧운영�가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및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① 주제선택활동
  • 기본 취지: 교과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체계적 심층적 프로그램을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전문적 학습 기회 제공
  • 운영 중점
   -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학생들의 학습 내용의 폭과 범위 확대를 위해 학기별 필수 운영
   - 교과와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범교과 학습 주제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의 창의 주제활동과 연계 가능
   - 자유학년은 교과목에서 확장된 다양한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활용 교과 시수 조정), 연계 자유학년은 활용 교과에서 확장된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활용 교과 시간으로 인정) 

  •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 교사 차원의 교육과정 창작 및 수업 운영
   - 자유학년은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급 재편성을 실시하고, 연계자유학년은 

학생 선택권 보장 방안은 학교가 자율 결정
② 진로탐색 활동
  • 기본 취지: 다양한 체험을 균형있게 운영하여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탐색 후 미래를 설계하는 능동적·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제공
  • 운영 중점: 단순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과와 연계한 학습과정으로서 

사전 > 체험 > 사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학습경험 제공
③ 예술·체육활동
  • 기본 취지: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학생의 스트레스 감소 및 행복감을 제공하는 교육 실시
  • 운영 중점
   -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 기회 제공
   -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개발 및 지속적 활성화 
   - 음악, 미술, 체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활용 시 관련 활동으로 운영
④ 동아리활동
  • 기본 취지: 학생들 간 공통된 관심사에 따른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지원
  • 운영 중점: 학생주도의 기획 운영으로 관심 분야의 특기 적성 계발 및 

학생 자치능력 및 문제해결력 함양
  • 교과 및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교내 

자율 동아리, 무학년 동아리 활동 등과 연계 가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4��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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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학기�교육과정�

� � �편성·운영�시�유의사항

TipTipTipTipTip

￭ 교과(군)별�배당된�시간
� •�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3년� 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의미하며,� 학교�

여건에�따른�교과(군)별� 증감과�

‘자유학기� 활동’에� 활용되는�

시간을� 합하여�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증감�가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및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2023~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 2024학년도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 관련근거

①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자유학기 활동 4개 영역’을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편성‧운영
  •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되, 활동별 배당 

시수는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편성
  • 주제선택 활동은 반드시 운영되도록 편성
  • 예술(음악/미술)과 체육 교과(군)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운영하되,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예술 활동으로 편성‧운영하는 경우 
음악과 미술을 통합한 예술 관련 활동 운영은 가능(단, 활용한 교과(군)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으로 신설되는 
정보 교과는 가급적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 단, 학교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교과협의회 등을 활용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유학기 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개설‧운영, 정보 교과를 자유학기 활동으로 일부 
조정하더라도 정보 교과 순수 수업시수는 최소 34시간 확보하여 편성‧운영

②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하여,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 시수 활용(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 시수는 감축 불가, 연계 가능)

  • 교과협의회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 주제와 맥락에 맞는 학년별‧교과별‧주제별 성취기준 활용, 재구조화
(통합/재조정) 및 개발  

  • 주제선택 활동과 연계한 깊이 있는 심화학습 및 교과융합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체인지 메이커 활동 등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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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학교자율과정
�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범위�내에서�감축한�시수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편성·운영

(단,�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

시수는�감축�불가)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자유학기�활동과�

연계하여�운영�가능

TipTipTipTipTip

￭ 연계�자유학기
 • 중학교� 2~3학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활용하여�

학생의�희망과�관심사를�반영하여�

‘자유학기�활동’을� 학기당� 2개�

영역� 이상� 중점� 연계� 운영

(주제선택�활동은�학기별�필수)

 • 학기별/영역별� 운영� 시수는�

학교자율� 결정하되,� 유의미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수를�확보

�•� 주제선택�활동은�활용한�교과와�

연계된�프로그램을�운영함

교육과정 자유학기 생각의�힘을�키우는�학기

학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

활동

•한�학기� 170시간�이상�이상

•4개� 영역(주제선택� 예술체

육,� 동아리,�진로탐색)� 운영

미운영

유의사항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51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

자유학기� 취지를� 살린� 자유학

기와�연계한�교육과정�운영

수업

학생�참여�및�활동�중심�수업

•심층� 탐구� 수업,� 토의·토론,�

협력� 수업,� 실험·실습,� 프로

젝트�등�다양한�참여형�수업

•진로탐색,� 주제선택과� 연계

한�학생주도�참여형�수업

•교과-자유학기� 연계의� 다양

한�학습경험의�제공

학생�참여�및�활동�중심�수업

•심층� 탐구� 수업,� 토의·토론,�

협력� 수업,� 실험·실습,� 프로

젝트�등�다양한�참여형�수업

•1학기� 학습경험(자유학기� 활

동)과�교수학습�연계�융·복합�

수업�활성화

•‘자기� 생각� 기르기’� 논술형평

가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수

업

평가

•자유학기에만� 일제식� 지필평

가�미실시

•교과�성취도�미산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자유학기� 활동� 상황의� 특

기사항란에�문장으로�기록

•일제식�지필평가�실시�가능

•교과서성취도� 5단계(A-E)� 또

는� 3단계(A-C)� 산출

※� 지필평가에서� 학교가� 정한�

일정비율�논술형�평가�실시

③ 연계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학기당 2개 영역 이상 
편성·운영(단, 주제선택 활동 학기별 필수 운영)

 • 성장과 발달 등에 관한 사항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또는 
특기사항란)에 문장으로 기록(교육적 차원에서 모든 학생 대상으로 
기록 권장) 

   ※ 학기별/영역별 운영 시수는 학교 자율 결정
   ※ 2023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부터 2, 3학년 연계 자유학기는 

미운영하며,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한 주제 중심의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진로연계교육 등으로 운영

 • 학생의 적성 및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 학교급 전환기(3학년 2학기)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위한 진로탐색 활동 

집중 편성‧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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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교학점제�운영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취득·누적하여�졸업하는�제도를�통해�모든�학생의�성장과�잠재력을�이끄는�책임교육을�실현한다.

1.� 고교학점제� 개념� 및�

운영�체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 2023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① 고교학점제 개념 
  •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
  • 고교학점제의 본질은 선택과 책임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에 있음
②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

교육

과정�

편성

⇒

수강

신청

⇒

수업�

및�

평가 ⇗ 이수
학점

취득
졸업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

과정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통한�

학생의�

과목�

선택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수업�

연계��

과정

중심·�

교사별

평가,

성취

평가제�

실시

과목별�

성취�

기준�

도달�시�

학점�

이수

학점�

기준의

졸업

요건�

설정

⇒

⇘

미이수
⇒

보충

이수

지원

  • 선택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수강 신청 절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도 체계화

  •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 보장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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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 2023 고교학점제 도입·운영 안내서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① 경기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
  • 교육과정 편성 및 수강 신청
   - 각 학기별로 학생 선택 과목 안내 및 수요 조사 실시, 수강 신청 대상 과목 확정
   - 학교가 편성한 교과목 중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 수강 변경 기간을 두어 교과목으로 변경 기회 부여
  • 교실 및 교사
   - 선택 과목 수업반의 분반 기준 인원에 따른 과목별 교실 구성
   - 담당 수업 조정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및 교실 배정
   - 담임/비담임 구분 관행을 넘어서 모든 교사가 함께 학생 지도에 임한다는 

원칙에 공감
   - 학생에 대한 멘토링, 진로 상담, 생활 상담, 행정 업무 등 처리
   - 복수 담임제 및 2~3년 담임 연임제, 멘토 담임제 등 다양한 방법 고려
  • 공간
   -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교과 교실 및 러닝센터, 공용 공간 배치
   - 각 교과의 성격 및 수업 운영 방식에 맞게 공간 재구성
   - 학교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이에 맞게 공간 구성
  • 수업 및 학생평가
   - 학생 수강 신청에 따른 수업 시간표 편성 및 과목별 수업반 편성·운영
   -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정 중심의 성취평가제 시행 
   - 기존의 지식 습득 중심의 수업 운영 및 학생 간 서열을 중시하는 평가 제도에서 

역량 중심 수업 운영, 수업의 과정에서 수시 평가를 통해 과정적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학점 취득 및 졸업
   - 학생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최소 성취수준 기준 충족 시 학점 부여 및 

누적 학점이 기준 통과 시 졸업 인정 
② 2024년 경기도 모든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을 통한 학점제 단계적 이행 및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 연구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등에 대한 현안 문제, 제도 개선 사항 등 
연구·개발·검증 실시

 관련근거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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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학교는 준비학교 운영 과제에 따라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준비학교 공통 과제 수행

  • 중점 운영 과제
   -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수강 신청 방법(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수업 방법 개선(미이수 최소화를 위한 과정적 처방 
포함), 평가 방법 개선(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성장 중심 평가 등)

  • 연구학교 중점 운영 내용
구분� � 운영�내용� 특색�과제(예시)

1 학생�선택형�교육과정�편성‧운영 학생의�수준에�따른�교육과정�편성�운영�

2 진로�및�학업설계�지도 진로집중학기제�운영

3 학생�수업�및�평가�내실화
절대평가�체제�구현
융복합수업(교과�간,�기초교과�내�융복합�수업)

4 학교�문화�및�운영�혁신 교육과정�중심의�학교�업무�재구조화

5 학점제형�학교�공간�조성 학점제형�공간�재구조화�

3.� 학교�공간�조성�사업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고교학점제�학교공간�조성�및�활용�

안내서

�•�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사업�추진�계획(양식)

�•� 고교학점제�홈페이지

∘ 2024 경기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
∘ 2023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 안내서

①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목적
  • 고교학점제 연계 교과교실제 기준 개편
  • 시·도교육청 자율성 확대
  • 학교환경 지원 내실화 

②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의 추진 방향
  • 학점제형 공간 조성 추진 방향
   - 고교학점제 도입ㆍ운영에 대비하여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 운영 및 

온ㆍ오프라인 연계 교수ㆍ학습 혁신을 위한 학생ㆍ교사 등 사용자 
참여 기반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지원함(교육부, 2021)

  • AI·AR 및 IoT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습의 시·공간적 제한과 가상
공간과의 경계를 허무는 첨단 교수·학습 환경 구축

  •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직접 공간 설계에 참여하여 사용자 
참여 중심의 설계에 따른 학생 친화적 공간으로 재구조화

  •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수ㆍ학습 방법 구현과 학급 
단위 수업 등 정형화된 틀을 깨기 위한 융ㆍ복합적 학습 공간 필요

  • 학생 참여 중심의 개별 학습을 토대로 구성원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협력적 학습 공간 마련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hscredit.kr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8

4.� 최소�성취수준�보장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 2024�중등�학생평가�및�학업

성적관리�이해하기

�•� 2023� 고등학교�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

워크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① 최소 성취수준 의미
  •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
  •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학업성취율 

40% 미만일 경우 최소 성취수준에 미도달하여 해당 과목을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

성취율 성취도

90%�이상 A

80%�이상� ~� 90%�미만� B

70%�이상� ~� 80%�미만� C

60%�이상� ~� 70%�미만 D

40%�이상� ~� 60％�미만� E ↑도달

40%�미만 Ⅰ ↓미도달

②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필요성
  •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해당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필요
   -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하여 개별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고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고등학교의 경우 학습의 누적 결손을 시기적으로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후의 진로·진학이 곧바로 사회생활과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책임교육 필요

   - 교과학습에 대한 적절한 질 관리
  • 해당 과목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교육 활동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필요

   - 학습 결과만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
   - 피드백과 추후 지도
③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방향 
  •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생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적 차원에서 협력하여 지원
  •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방 지도하는데 중점
  • 해당 과목의 과목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교육활동 운영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92����3
https://www.law.go.kr/������Ģ/�ʡ��ߵ��б���������/(2022-33,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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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을� 위한�
활용�도구

� •� 교과�교사가�개별적으로�개발한�

평가�도구

�•� 학교� 차원(교과협의회� 등)에서�

개발한�평가�도구

�•� 교육(지원)청에서� 개발·보급한�

평가�도구

�•� 학기� 초�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의�평가�도구

�•� 국가�수준�평가(학업성취도�평가,�

검정고시�등)의�기출�평가�도구�등

④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과정
  • 학기 시작 전, 수업 및 평가를 계획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기본 운영계획 수립(학기 단위)
   - 교과협의회를 통한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및 도달 기준 설정
   - 과목별 수업 및 평가(피드백) 계획 수립
   -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 학기 초,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조기 발견(진단평가, 형성평가 등)
   - 미도달 예상 학생 선제적 지도(학습 상담, 학습 코칭, 맞춤형 수업 지도 등)
  • 학기 중, 미도달 예방을 위한 수업 설계 및 실천
   - 수업 과정에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통해 과정 중심 피드백 강화
   - 지속적인 학업 상담 및 학습 이력 관리
   - 과목별 미도달 예방을 위한 보충 지도(과제, 온라인 보충학습, 학습 동아리 등)
  • 학기 말, 미도달 학생 지도
   - 학기 말 평가 후 미도달 학생 파악
   -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진행
⑤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평가 계획 수립
  •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보통교과 공통과목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하여 최소 성취수준 설정
  •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교과 공통과목 

국어, 영어, 수학,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에 대하여 최소 성취수준 설정
  •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최소 성취수준 도달 기준

(과목별 학업성취율 40%) 기재
  • 단원/영역/핵심 개념별 최소 성취 수준 진술문 개발 및 작성
  •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지도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⑥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및 평가(피드백) 설계 과정
  • 교과 영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및 성취수준(단원/영역별) 설정
   - 단원/영역별 성취기준 분석
   -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의 재구성
  • 교과 영역(단원)별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 교과 영역(단원)별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분석 및 재진술
  • 교과 영역(단원)별 평가 내용 파악
   - 교과 영역(단원)별 세부 평가내용 파악(최소 성취수준 내용 영역, 평가요소 등)
  • 교수·학습 활동 전개 및 과정 중심 피드백 
   - 각 차시별 교수·학습 활동 전개 속에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등을 통한 

단계별 과정 중심 피드백
  •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결과 피드백
   - 단원별 평가내용에 맞는 총괄평가를 통해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위한 

최종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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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보강�운영�계획�및�보결�수업�관리

교사들의� 출장,� 휴가,� 공가,� 결근,� 병가,� 조퇴� 등으로� 인한� 결강� 시간을� 사전계획에� 의해� 보강� 조치함으로써�

학생들의�수업�결손을�최소화하여�교육과정�운영을�정상화한다.

1.� 결·보강�운영�계획

TipTipTipTipTip

￭ 결·보강�계획(예시)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전년도 결·보강 운영 결과 평가 및 분석
② 결·보강 계획 수립
  • 교직원협의회를 통해 의견 수렴
  • 교사들의 불만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보강 기준을 

정하여 실시 방안 모색
  • 계획 수립(목적, 방침, 세부 추진계획 등)
③ 학교규정집에 결·보강 계획 수록
④ 교직원협의회 시 전체 내용 연수

2.� 결강에�따른�수업�교환

TipTipTipTipTip

￭ 교환수업계획서(예시)

TipTipTipTipTip

￭ 공립� 중등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결·보강 사유가 발생하면 결·보강 업무담당자에게 알림
② 공적 업무일 경우에는 결·보강 업무담당자에 의해 교환수업 실시
③ 사적인 경우 결강 교사가 개인적으로 교환하여 결·보강 업무담당자에게 알림
④ 학생의 학습권, 교과별 연간기준수업시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교환수업을 

실시하되 교환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보강 순위에 따라 보강수업 실시
⑤ 교환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환교사의 서명을 받아 관리자 결재 후 

업무담당자에게 제출
⑥ 업무담당자는 하루 전에 해당 학급에 공지하여 수업 준비를 하게 함
⑦ 교환수업이 불가능하여 교과별 법정수업시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여 수업시수를 확보
⑧ 나이스 [교육과정-시간표관리]에서 입력 및 처리
※ 보결수업을 한 교원에게는 ‘공립 중등교원 수업보결수당 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0��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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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학�계획

학생들의�자기�주도적�학습능력�신장을�도모하고,�교원들의�현지�연수를�통하여�교실�수업�개선에�도움이�될�수�

있는�시간으로�활용한다.

1.� 방학� 계획� 수립� 및�

방학식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및�각종�서식
•�여름방학�계획서(예시)

•�겨울방학�계획서(예시)

•�방학식�기안문(예시)

•�사계절방학

•�공무외의�국외여행�지침

�•�국외자율연수�계획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각� 부서별� 각종� 장부� 및� 열쇠를�

근무조에서� 관리하여� 업무� 공백�

발생�예방

•방학�기간�중� 처리�예정�공문은�

담당�부서에서�사전에�작성

•시설물�관리�철저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① 방학 계획 수립
  • 학교 방학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일수를 파악하고 각종 국경일, 공휴일, 현충일, 

기념일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 설정
   - 사계절 방학 운영 권장
   - 학교행사 계획 수립
   - 부서별 업무 반영
   - 근무조 편성
   - 교직원 연수 허가원 제출
   - 교원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할 경우,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 소집학급 편성 및 관리계획
   - 방학 중 안전사고 예방 및 교외 생활지도 계획 수립
  • 학년 방학 세부 계획 수립
   - 개학일 안내, 과제 안내, 도서관시설 개방 시간 안내, 안전·생활지도, 기타 행사 알림
  • 근무조 운영계획 수립
   - 업무처리 요령 및 공문서 처리(교무업무시스템 관리, 학교일지, 학부모 서비스 승인 등)
   - 학생 생활지도 계획(방학 중 등교 아동 생활안전 지도 및 외부인 단속)
   - 비상 연락망 보완·정비
   - 방과후학교(특기·적성교육) 또는 수준별 보충학습 계획
② 방학식 준비
  • 식장 및 식순 준비
  • 상장 및 상품 준비
  • 방송시설 점검
  • 사회자 시나리오 작성
③ 방학식 진행 순서(예시)
  • 개식사  →  국민의례  →  상장 및 상품 수여  → 학교장 훈화  →  

방학 중 유의사항 전달  → 교가 제창  →  폐식사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4��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4��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7��
https://www.law.go.kr/����/������������/(20231012,19341,20230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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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학식‧졸업식
입학식을�통해�신입생이�학교�구성원으로서의�소속감을�갖도록�하고,�졸업식을�통해�졸업생이�새로운�출발에�대한�의

지를�다질�수�있도록�한다.

1.� 입학식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및�각종�서식
•�입학준비계획

•�안내장(예시)

•�현수막(예시)

•�입학허가서(예시)

•�신입생선언문(예시)

•�학교장�환영사

•�사회자�시나리오

TipTipTipTipTip

￭ 입학식�진행�순서(예시)
•�개식사�→�국민의례�→�학교장�

소개(교감)� →� 입학� 허가� 선언

(학교장)� →� 신입생� 선서(신

입생� 대표)� →� 신입생,� 재

학생� 상견례� →� 교감,� 보직

교사� 소개(학교장)� →� 전입교사�

및� 학급담임,� 부담임� 소개(교감)�

→� 환영사(학교장)� →� 축사� →�

교가�제창(방송,�지휘)�→�폐식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 입학식 진행 계획 수립
  • 입학 준비 계획    • 물품구입 신청    • 안내장 제작
  • 현수막 제작       • 학교 홈페이지 안내

② 입학식 준비
  • 안내장 발송(10일 전)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관내 유관기관, 동창회 임원
  • 입학식순 작성 및 게시
  • 방송시설 점검, 사진촬영 및 비디오 녹화 준비
  • 식장 준비 확인 및 주차, 내빈안내 점검
  • 입학 허가서, 신입생 선서문
  • 학교장 환영사 및 내빈축사
  • 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 전입교사 소개자료 및 업무분장 준비
  • 사회자 시나리오 작성
  • 당일 일정 안내문 준비

2.� 졸업식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및�각종�서식
•�졸업식�업무�분장

•�생활지도계획

•�초청장

•�송사

•�답사

•�회고사

•�축사

•�학사보고

•�사회자�시나리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졸업식 계획 수립
  • 졸업식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 졸업식 전후 생활지도 계획
② 졸업식 준비
  • 초청장 발송
  • 졸업대장 작성, 졸업장·상장·표창장 인쇄
  • 현수막, 입간판, 졸업식순 게시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66��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0��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3

TipTipTipTipTip

￭� 졸업식�진행�순서(예시)
•� 개식사� →� 국민의례� →� 학사�

보고(교감)� →� 졸업장� 수여� →�

표창장� 및� 상장� 수여� →� 회

고사(학교장)� →� 축사(내빈)�

→� 송사(재학생� 대표)� →�

답사(졸업생� 대표)� →� 졸

업가� 제창� →� 교가� 제창� 및�

폐식사

  • 방송시설 점검 및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준비
  • 식장 준비 확인 및 주차, 내빈안내 점검
  • 송사, 답사 준비(배경음악, 음량조절)
  • 학교장 회고사 준비 및 내빈축사 확인
  • 학사보고 작성 및 감사패 준비
  • 사회자 시나리오 작성
  • 상장, 상품 포장
  • 졸업식 노래 지도
  • 내빈 참석 여부, 상장 전수방법 확인

10 진급�및�졸업�사정회

진급�및�졸업�사정�규정에�대한�사전�연수를�실시하여�사정업무의�정확성과�신뢰도를�제고한다.

1.� 진급�및� 졸업�사정회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및�각종�서식
•사정회 시나리오

•사정회 규정(예시)

•사정안(학년용)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사정안�작성�전에�사정규정�및�

포상규정�연수와�개정�절차를�안내

•� 유급대상자는� 학교의� 학칙에�

의하여�결정

•�포상대상자는�학생포상심사위원회의�

회의�후�사정회를�개최하여�결정

￭ 사정회�진행�순서
•�사정규정�낭독�및�확인

→�학급별�사정안�및�학년별�사

정안� 발표� →� 사정안� 심의� →�

진급�및�졸업여부�심의�→�학교

장�사정결과�발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사정회 준비(진급 및 졸업 사정안 작성)
  • 진급 및 졸업 사정 규정 안내
  • 학년·학급별 보조자료 준비
   - 성적 현황  
   - 교내상 및 대외상 대상자 추천
   -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 미달 학생 및 전·편입생 포함 여부 확인
  • 학급 사정안 및 학년별 사정안 작성
  • 학생 포상계획 수립(상품, 예산 확보)
② 사정회의 후속 업무처리
  • 사정회 결과 결재
  • 유급 대상자 선별
  • 진급 및 졸업 대상자 선별
   - 교무업무시스템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 진급대상자: 신학년 반편성(선택과목, 성적 등 고려)
   - 진로 상황 파악 및 추수 지도
  • 종업식 및 시업식 준비
  • 학생자료 인계·인수(다음 학년도 부장) 및 서류 이관(행정실)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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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  

업무명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업무 개요 ‧ 학교생활기록의 처리요령, 자료입력, 자료점검, 자료보존, 자료정정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참고자료
 ◦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3학년도 중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5.)
 ◦ 2023학년도 고등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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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에�관한�지침에�따라�학교에서�이루어지는�학생�활동�내용을�바르게�작성� ·� 보존함으로써�

학생을�총체적으로�이해하는�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

1.�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

TipTipTipTipTip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도움자료

� •2024�학생부�기재요령(중학교)주요개정사항

�•2024�학생부�기재요령(고등학교)�주요개정사항

�•2023�중학교�나이스�교무업무�매뉴얼

�•2023�고등학교�나이스�교무업무�매뉴얼

TipTipTipTipTip

 

￭� 학생이�전‧편입학,�재취학할�경우�처리요령
�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이송

TipTipTipTipTip

￭� 학교생활기록의�각�호의�자료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및�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및�종합의견

�•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교육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81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① 처리 요령
  • 입력 및 정정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이 원칙
  •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 입력
  •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 보조부는 전산입력‧관리(학생상담보조부는 제외)
② 자료 입력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 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의 학생 선발에 활
용할 수 있는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③ 자료 점검
  • 학교별로 연수운영계획을 정하여 연 2시간 이상 교직원 연수 실시
  •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대조·확인 작업은 당해 학교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대조·확인 방법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
  • 학교생활기록부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 출력물과 

각종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
④ 자료 보존
  • 학교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를 준영구 보존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
https://www.law.go.kr/������Ģ/�б���Ȱ����ۼ��װ�����ħ/(477,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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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TipTipTipTip  

 

￭�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삭제�심의�대상에�해당되지�않는�경우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 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포함)를�

받은�경우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않은�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가된�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이수하지�않은�경우

TipTipTipTipTip

￭� 정정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생략이�가능한�경우

�•제�7조의�인적·학적사항의�학생�정보�정정

TipTipTipTipTip

�￭� 정정대장�제공시�학생의�개인정보�
보호�필요에�의한�제외�제공�사항

• 학생본인및가족(보호자�포함)의�

질병명�등

� • ‘인적·학적사항’ 항목의학생�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1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삭제와�관련된�내용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사항의�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란�입력은�

2024학년도�1학년�학생만�적용하며,�

2·3학년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입력함

�•� 2024학년도에� 1학년으로�

재·편입학·복학한�학생의�경우에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하며,� 학업� 중단� 이전에�

기재된�조치사항이�있을�경우�

정정�절차를�통해�기존� 내용은�

삭제하고�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옮겨� 적음(유급으로�

인하여� 2024학년도� 1학년인�

경우�포함).

  • 학교폭력 신고일자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시기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기준)�

2024.� .3�1.�이후 2023.�3.�1~2024.�2.�29. 2023.�2.�28.�이전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

제� 1·2·3호 졸업과�동시 졸업과�동시 졸업과�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2년�후
�※�졸업�직전�심의를�통해�
졸업과�동시�삭제�가능

졸업일로부터�2년�후
�※�졸업�직전�심의를�통해�
졸업과�동시�삭제�가능

졸업일로부터�2년�후
�※�졸업�직전�심의를�통해�
졸업과�동시�삭제�가능

제5호
졸업일로부터�4년�후
�※�졸업�직전�심의를�통해�
졸업과�동시�삭제�가능

제6호
졸업일로부터�4년�후
�※�졸업�직전�심의를�통해�
졸업과�동시�삭제�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4년�후
�※�졸업�직전�심의를�통해�
졸업과�동시�삭제�가능

졸업일로부터�2년�후
�※�졸업�직전�심의를�통해�
졸업과�동시�삭제�가능

졸업과�동시

제8호 졸업일로부터�4년�후 졸업일로부터�2년�후
졸업일로부터�2년�후
�※�졸업�직전�심의를�통해�
졸업과�동시�삭제�가능

제9호 삭제�대상�아님 삭제�대상�아님 삭제�대상�아님

⑤ 자료 정정
  • 학교의 학년도는 「초 · 중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관리하며 동일 학년도에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하나의 정정대장을 사용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재학생은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 졸업생은 업무담당자가 정정 처리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전자결재 후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

  • 교육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미첨부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은 정정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제적, 자퇴, 퇴학 등 재학 중이 아닌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정정 가능하며, 현재 학년도 수정은 학적반영을 
취소하여 수정하고, 이전 학년도 정정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이용하여 정정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는 처리 불가 

  •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가운데 하나)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표 10의 1조)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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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교수ž학습

업무명  교수ž학습

관련 법규

 ◦ 교육기본법
 ◦ 초ž중등교육법
 ◦ 기초학력 보장법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

업무 개요
 ‧ 질문과 탐구로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유하는 학생, 깊이있는 수업 설계 
 ‧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결손 해소
 ‧ 교과협의회를 통한 학업성적관리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생주도 맞춤형 수업  

 2. 기초학력 보장

 3. 교과협의회 운영  
 

참고자료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2024. 1.)
 ◦ 2024 교육과정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2.)
 ◦ 2024 경기 교수·학습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2.)
 ◦ 2024 균형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통합 운영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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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주도�맞춤형�수업�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고려해�교수‧학습�연간지도계획을�수립하여�학생�맞춤형�성장과�책임교육을�위해�
체계적이고�효율적인�교수‧학습�활동을�전개하도록�한다.�

1.� 교수·학습계획�수립

TipTipTipTipTip

￭ 핵심�아이디어
�영역을� 아우르면서� 학습을� 통해� � �
�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 �

�으로� 진술한� 것으로� 학습의� 초점� �

�을� 부여하여� 깊이있는� 학습을� 가� �

�능하게�하는�토대가�됨.

￭ 탐구질문�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나�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지적� 호기심으로� 연결

시키는�질문

(사실질문→개념질문→토론질문)

￭ 정보공시개정에� 따른� 중등� 교수
학습�평가계획서�작성�도움자료

� (깊이있는�수업�반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2024학년도 경기 교수·학습 기본계획

① 경기미래교육 교수·학습 목표: ‘사유하는 학생, 깊이있는 수업’ 
 • 사유하는 학생 
개인의� 경험,� 지식,� 문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

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학생�

 • 깊이있는 수업
학생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으로서,�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어�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역량�등� 미래�역량을�향상시키는데�중점을�두는�수업�

② 사유하는 학생, 깊이있는 수업 설계 
 •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  
  - 사유하는 학생,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설계   
  -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나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수업 설계

• 탐구-실행-성찰 과정으로 ‘깊이있는 수업’   
 -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
 - 질문 기반 탐구-실행-성찰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수업·평가 프레임워크 적용

� 관련근거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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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하이러닝�
�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교사의� 수업� �

�설계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 �

�하는�경기도�교육청� AI� 기반�교수·� �

� 학습�플랫폼� �

� �

￭ 협력적�과정�중심�피드백
�수업� 과정� 속� 상호작용으로� 학생� �
�의� 현재� 학습� 수준과� 학습� 목표� � �

� 사이의� 간격을� 줄여� 성공적� 학습� �

�에�이르도록�돕는�전략�

￭ 피드포워드
� 피드백이� 과정의� 결과에� 대한� 도� �

�움이라면,� 피드포워드는� 미래에�대� �

�한� 계획� 및� 구조화에� 대한� 도움을� �

�의미함�

�

￭ 교사�교육과정� � � �
�학생� 삶을� 중심으로� 국가,� 지역,� � � � �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공동체성� � �

�에� 기반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 � � �

�해석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 � � �

�촉진하도록�편성·운영하는�교육과정

￭ 교사�교육과정�도움자료

 • 삶의 확장으로 역량을 키우는 수업 
  - 개인에서 공동체, 세계로 확장 가능한 수업설계 맥락 유형화 
  - 삶의 맥락을 중심으로 교과 간, 학년 간, 학교 간 연계를 통한 융·복합수업 활성화 

③ 자율과 책임 중심 학생 맞춤형 수업
 •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수업  
  -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발현하는 맞춤형 수업 
  - 학생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최소 성취수준 및 기초소양 함양 
  -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맞춤형 수업 설계
  - 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교수학습 실천으로 수업 속 기초·기본학력 보장 

 • 상호작용이 강화된 맞춤형 수업 설계 
  - 에듀테크와 인간다움이 공존하는 관계중심 맞춤형 수업 설계
  - AI 코스웨어 및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다양한 학습 경험 제공으로 학생 학습 동기 제고
  - 하이러닝 활용 AI 진단과 통합학습창 기능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 
④ 학생 이해를 지원하는 피드백 및 피드포워드 강화 
 •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협력적 과정중심 피드백 강화 
 •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주기적인 학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
 • 학생별 학습성취 상황에 맞는 개별 맞춤형 피드백 및 촘촘한 학습 이력 관리 강화 
 • 수업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진단-학습-피드백 
⑤ 교사 교육과정 설계 시 중점사항 
 • 교사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동료  
   교사 및 다양한 교육 주체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운영·개선한다. 
 • 교사는 학생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과 평가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성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설계하고 운영한다. 

 • 학생이 삶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현상을 다각도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다. 

https://hi.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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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교수학습�설계�도움�자료�
� •� 경기교육모아

� •� 경기교사온TV

� •� 쌍방향�온라인�지식공유�서비스�

‘지식샘터’

� •�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잇다’�

⑥ 교수·학습 운영 시 중점사항 
 • 학생들이 심층 탐구를 통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교과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 

 •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상호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  
   학습 환경을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한 교육 공간과 환경을  
   마련한다. 
⑦ 도-지역-학교 연계 깊이있는 수업 지원
 • 경기 탐구수업공동체 기반 교원 역량 강화 
‘탐구수업공동체’란�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수업·평가를� 연구하는� 교사공동체

학습,� 기존의� 교사학습공동체를� 수업중심으로� 초점화� 및� 재구조화하여� 깊이있는�

학습과� 삶과� 연계된� 수업‧평가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수업사례�
발굴�및�확산에�기여하는�교사�학습공동체

  - 실습중심 질문과 탐구기반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적용
  - 경기 수업․평가 현장지원단과 함께 실습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 상시화
  - 학교 안과 밖의 탐구수업공동체를 통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깊이있는 수업 모델 확산을 위한 학교 내, 연구 학교 간 수업 공개 및 
    나눔활성화, 우수수업사례 네트워크 구축
  - 경기교사온TV 수업 동영상 및 수업 나눔 공개
⑧ 공동체성 기반의 일상적 수업 나눔과 협력적 성찰
 • (단위학교) 공동체 기반의 깊이있는 수업공개-나눔-성찰 활성화 
  - 수업 고민이 존중되고 수업대화가 일상화되는 수업나눔 문화조성
  - 탐구-실행-성찰의 과정이 있는 ‘깊이있는 수업 관점표’ 수업보기 확대
  - 동료장학 연계 수업 공개 후 수업나눔 및 성찰의 장 ‘수업톡톡’ 운영 
• (교육지원청) 지역별 일상적 수업 나눔을 통한 협력적 문화조성
  - 지역 탐구수업공동체, 지역교육연구회, 지역수석교사회 간 네트워크 구축
  -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중심 수업 나눔 활성화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교수·학습 사례나눔 및 역량 지원
  - 실습중심 수업평가 현장지원단 연계 컨설팅 및 연수 활성화 
• (단위학교) 공동체 기반의 깊이있는 수업공개-나눔-성찰 활성화 
  -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연계 지역별 특색있는‘수업나눔 한마당’(학기별 1회) 
  - 25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공유하는‘경기 좋은수업 나눔주간’운영(연중 1회) 
  - 경기 도단위, 지역단위 탐구수업공동체 연계‘수업나눔 페스티벌’운영 (연중) 
  - 경기 교수․학습 채널‘경기교사온TV’기반 실시간 스트리밍 연수(연중) 
  - 경기도교육연수원 연계 수업 전문성 강화 시즌3 수업전문성 강화 직무연수
 

https://more.goe.go.kr/edup/index.do
https://www.youtube.com/channel/UCKrGi34yKF-AbfIOLfZNpLg
https://educator.edunet.net/
https://educator.edunet.net/
https://itda.edunet.net/intro.do
https://itda.edunet.net/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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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학력�보장

교육과정�연계�기초·학력�보장�계획을�수립하여�학습지원대상학생을�진단ž보정ž관리하며,�학습�부진�요인을�제거하여�
발달�수준에�적합한�기초학력을�갖출�수�있도록�한다.

 
1.� 기초학력�보장�

TipTipTipTipTip

￭ 기초학력이란?
� 학생이�학교�교육과정을�통하여

�갖춰야�하는�최소한의�성취수준을

�충족하는�학력

� (「기초학력보장법」�제2조�제1항)

￭ 최소한의�성취기준이란?
�국어,�수학�등�교과의�내용을�이

�해하고�활용하는�데�필요한�읽기

� ·쓰기ž셈하기를�포함하는�기초적인�

�지식,�기능

￭ 중등�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사용법�영상�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청� ｢최소한의� 성취기
준｣ 해당�영역�및�범위
대상 3R’s

초

1~2학년
한글해득,�읽기�유창성,�

기초연산

3학년 초등학교용�3R’s

4~6학년 초등학교용�3R’s

중 1~3학년 중학교용�3R’s

고 1~2학년 고등학교용�3R’s

￭ 맞춤형�학업성취도�자율평가
� �가이드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기초학력 보장법」
∘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①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학교장)·부위원장(1인) 포함 8인 내외, 간사(학습지원 담당교원)
  • 학기별 1회(학년 초, 학년 말) 이상 개최 
  •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협의회 역할 
   -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협의 
   - 체계적인 진단도구 선정 및 결과 관리 등의 사항 현의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방안 마련 
② 기초학력 진단검사
  • 학습 수준 진단검사
진단영역 3R’s� 진단 교과학습진단

진단내용 읽기,� 쓰기,� 셈하기 (초)�국어,�수학�필수�(중ž고)�국어,�수학,�영어�필수
진단대상 초1~고2 초4~고2

진단도구

(예시)

-� 경기도교육청�진단-보정시스템� �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 교사�관찰,� 면접,� 학습�상담� � � � -� 학교�자체�개발�문항�등� �

-� 배ž이ž스�캠프� � � � � � � � � � � � � � � � � -� 한글�또박또박

  • 정서ž심리ž특수요인 진단
대상 진단도구 지원

초

학습저해요인진단,�사회ž정서역량검사,�
학교생활적응도검사,�사회학습동기검사,�

수학학습동기검사�등
진단-보정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초ž중
학습역량검사,�학습유형검사,�

정서행동환경검사(EBEQ)�등

초ž중ž고
읽기·쓰기�검사�도구,�한글또박또박,�

정서행동특성�검사도구�등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③ 책임교육학년(초3, 중1) 대상 기초학력 진단검사 강화 
  • 목적: 학업성취 수준 진단과 선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진단 정교화 
  • 내용: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와 ‘기초학력 진단검사’ 연계하여  

      다중적ž심층적 진단 

� 주요내용

�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youtube.com/watch?v=eReq4Kqzb_Q&list=PLNIGPK_76pXvYY62R78lowqTvxQdgGfKh&index=1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0%EC%B4%88%ED%95%99%EB%A0%A5%EB%B3%B4%EC%9E%A5%EB%B2%95/(18458,20210924)
https://basic.goe.go.kr/
https://k-basics.org/
https://www.plasedu.org/plas/
http://www.ihangeul.kr/
https://basic.goe.go.kr/pt/index.do
https://k-basi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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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더(T·H·E)�자람�프로젝트
� (초3,�중1�책임교육학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 �

�소화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 �

� 맞춤�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교사� �

�중심의� 학습지원(Teaching),� 신체� �

�건강(Health),� 사회성� 및� 심리·정� �

�서(Emotion)을� 집중� 지원하는� 프� �

�로젝트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 �

� 고려하여� 맞춤형� 책임교육학년(군)� �

� 제로�운영

￭학교맞춤선택제�
�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두드� �

�림학교,� 학습지원� 튜터,� 교과보충� �

�집중� 프로그램� 중� 단위학교� 특성� �

�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함� �

�으로써� 사업의� 질을� 제고하고� 예� �

�산배정,� 정산,� 결과보고� 간소화를� �

�통해� 업무경감을� 지원하는� 경기� � �

� 기초학력�보장�정책�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 기존의�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을� 확� �

�대하여�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 �

�장지원을�강화한�센터

￭경기도교육청�기초학력지원센터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의해� �

�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관련� �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 또는� �

�단체

④ 학생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보정 과정 

⑤ 경기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영역 다중학습안전망 기초학력보장�사업명

기초학력보장지원
수업내 학생�맞춤형�교육�선도학교

학교�안 두드림학교

더�자람�프로젝트�

책임교육학년지원�

초3학년,�중1학년�

수업�내,�학교�안 학습지원튜터

학교�안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

학교�밖�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⑥ 학교맞춤선택제 운영 
 • 목적: 기초학력보장 사업 통합을 통한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 
 • 내용

영역 선택�사업명 내용

기초학력보장지원
학생�맞춤형�교육�선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을�위한�학습�

지원�및�통합�지원�체계두드림학교

더�자람�프로젝트�

(책임교육학년지원)�

초3학년,�중1학년�

학습지원튜터 전체�학교급·학년을�대상으로�

지원하되,�책임교육학년은�

반드시�포함하여�집중지원

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⑦ 향상도 검사
 • 목적: 데이터 기반 기초학력 진단·보정을 통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 지원 
 • 시기: 1차(6월), 2차(10월), 3차(12월) 
 • 대상: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습지원대상학생 
 • 방법: 경기도교육청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⑧ 지역 기반 기초학습지원 시스템 강화  
 • 목적: 다양한 특수요인으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하여 학교별 학생 상황, 특성, 수준 등에 맞는 통합지원
 • 추진절차

⑨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 목적: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사업 성과 관리
 • 역할: 「기초학력 보장법」 제10조 지정 사항 

⑩ 유의사항: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습지원대상에서 제외함

https://basic.goe.go.kr/pt/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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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학력보장사업

TipTipTipTipTip

￭ 중등�기초학력�보장�도움자료�웹진
￭ 기초학력보장�사업계획서
�•학생�맞춤형�교육�선도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지원튜터

∘ 2024 균형있는 성장, 기초학력 보장 통합 운영 계획

① [수업 내]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 지원 인력: 교당 1명 이상 강사 채용 
  • 협력 시수: 주당 15시간 미만(1시간 협의 시간 포함)
  • 협력 교과: (초등학교) 국어, 수학 / (중학교) 국어, 수학, 영어
  • 책임교육학년(초3, 중1)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연계 진단 실시
  • 기초학력 협력수업 운영 및 타 사업과 연계한 통합 지원  
② [학교 안] 두드림 학교
  • 3R’s와 교과학습 진단검사 결과, 학생 관찰, 학생․학부모 상담 등       
    담임교사의 종합적 판단 및 공동체 협의를 통한 선정 
  •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에게 교감,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두드림 팀을 중심으로 지도
  •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며, 교과보충
    지도 프로그램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유의 
  ※ 기초학력 부족 원인에 따른 맞춤형 학습코칭․상담, 학력향상 지원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 구입 등
 ③ 더(T·H·E) 자람 프로젝트 학습 지원   
  • [학교 안] 학습지원튜터 
   -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학습진단 결과 집중지원 필요 학생  
   - 책임교육학년(초3, 중1) 집중지원을 위해 초·중학교 우선 지원
   - 책임교육학년 지원으로 우선 지원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타 학년 지원 가능  
  ※ 에듀테크 활용 학습부진 수준 및 요인 진단, 학습지도, 학습상담, 

학습코칭,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
   - 개인별 맞춤형 지도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대일 또는 소그룹 운영 지원
  • [학교 안]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 (대상) 학습지원대상학생 및 중·하위수준 학생
   - 학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보충 지도 및 학습컨설팅(학습, 진로
     ·진학 상담 등), 방학 중 학습도약기간 운영
   - 책임교육학년 지원으로 우선 지원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타 학년 지원 가능
   -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향상도를  
     진단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피드백 활성화
  ※ 기초학력과 연관된 교과보충 지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학습컨설팅 운영 가능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ppzine.kr/basic_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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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협의회�운영

동�교과�또는�유사�교과�교사들의�자발적인�교과협의회�조직� ‧ 운영을�통하여�교수-학습�및�평가�방법의�개선,�정보
공유,�학습자료�개발�등�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한다.

1.� 교과협의회�운영

TipTipTipTipTip

￭ 교과협의회�협의록�양식(예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단위학교 동교과 협의회 및 지역 교과 협의회
 • 각 교과부장 선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개발 등에 관한 계획수립 
② 단위학교 교과협의회 활동
 • 학년 초 협의 
  - 교과서 선정, 시수 배당 및 교과 업무분장
  -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연간지도 계획 수립 
  - 기초학력 보장 및 최소 학업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예방 및 지도방안 
  - 교육과정 개설·운영·평가 
 • 수행평가를 위한 협의
  - 교과별, 학년별 반영비율 및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세부기준 설정
  - 수행평가 성적처리방법, 결과의 활용  
  - 기 결재된 수행평가 기준 변경 시 동 교과교사 간 협의
 • 지필평가를 위한 협의
  - [평가 전] 출제방향, 출제범위, 평가목표, 문항 수, 문항의 유형 및 형태, 

문항의 배점, 출제 및 편집 방법, 예상 평균, 출제상의 유의점,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 확인, 이의 신청 및 이의에 대한 처리방안

  - [평가 후] 정정사항: 교과협의(처리방안)→협의록 작성→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정→오류수정→문항분석 및 피드백 계획 
 • 학기 말 협의 
  - 전입생 수행평가, 지필평가 성취도 분석 및 피드백 
 • 수업 연구 협의
  - 교과별 또는 유사 과목군 
  - 자율장학계획에 반영
③ 지역교과협의회 활동
 • 연수활동: 자체연수회, 세미나 개최, 공개수업 및 참관
 • 제작활동: 회보 및 소식지 발간, 수업보조자료 제작
 • 행사주관: 학생 관련 각종 행사 주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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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미래교육

업무명  미래교육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업무 개요

  ․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운영 체제 수립 및 학교자율과제 운영
 ‧ IB 프로그램 도입 배경 및 운영 목적, 학교 운영 과제, 중점 추진 내용, 중장기 계획 
 ‧ 에듀테크 활용 교육 추진 배경 및 목표, 세부 추진 계획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자율과제

2. IB

3. 에듀테크 활용 교육

참고 자료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2.)
∘ 2023학년도 경기미래교육 운영 계획(학교정책과, 2022. 12.)
∘ 2024 학교자율과제 운영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3. 12.)
∘ 2024학년도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3. 12.)
∘ 2024 에듀테크활용교육 기본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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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자율과제

학교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여� 교육공동체의� 숙의를� 통해�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과제를�

계획� ․ 실행� ․ 평가함으로써�경기미래교육을�실현하고자�한다.

1.� 학교자율과제의�이해

TipTipTipTipTip

￭� 학교�운영�체제의�선순환�구조�
•� 학교� 운영� 체제의� 4대� 영역(학교

자율역량� 강화,�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기반�조성,� 미래형�교육

과정� 운영)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영향을�줍니다.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학년도 학교자율과제 운영계획

① 추진 목적
  •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교의 본질 회복
  • 교육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한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
  •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을 통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② 추진 방침
  •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작동 기제로 모든 학교의 균형 있는 지원
  • 학교 스스로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 발휘
  • 모든 교육공동체의 지속적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의 선순환
③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운영 체제

④ 기대 효과
  • 학교자율역량을 기반으로 인성과 역량을 갖춘 학생 성장 지원
  • 모든 학교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 확보
  •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효능감 확대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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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자율과제�세부�

� � � 운영계획�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학교자율과정�
� •� 학생이� 주체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경험의� 질과� 폭을�

심화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개발하는�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설계의�틀

￭ 학교자율과제�
�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 � � � 학교자율역량을� 바탕으로�

� � � �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 � � � 숙의를�거쳐�도출한�과제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학년도 학교자율과제 운영계획

① [진단] 학교의 현안 들여다보기
  •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 확인
  • 학교비전 및 교육목표에 기반한 실천전략 점검, 현안 도출
  • 경기미래교육 학교 운영 체제에 따른 학교 실태 진단
  

② [계획] 학교자율과제 발굴하기
  • 학교자율과제 설계 및 계획 수립
   - 학교 구성원의 숙의를 거쳐 학교가 집중해서 실행할 과제 도출
   -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의 성장을 위한 과제 선정
  • 학교자율과제 계획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
  • 학교자율과제 운영 예산 편성
   - 교육공동체 협력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편성
     (『학교기본운영비 중 규모별 표준교육비』 총액의 5% 이상 편성)

③ [실행] 학교자율과제 구현하기
  • 학교자율과제를 중점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 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자율과제 계획 공유
    -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및 학교자율과정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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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자율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협의회 및 연수 실시
   -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하여 예산 사용 
  • 중간 점검을 위한 자체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 실시
   - 학교 안 기존 협의체 활용 가능
   -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기존 계획 유연하게 보완 운영
   - 희망교, 교육지원청 학교자율과제 실행 과정 컨설팅 참여

④ [평가] 더 나은 학교를 위해 나아가기
  • 학교평가 연계 자율과제 실행과정 운영 평가 일원화
   -  2024학년도 학교평가계획에 따라 학교평가와 연계하여 진행
  • 평가 결과는 차년도 학교자율과제 실행계획 내실화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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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풍부하고�탐구심과�배려심이�많은�평생학습자를�길러주는�교육을�제공한다.

1.� IB�

TipTipTipTipTip

￭ IB� 수업-평가�
� •�탐구-실행-성찰�중심�수업

�•�질문을�통한�문제�발견

�•�토의·토론�프로젝트

�•�협력적�문제�해결

�•�지속적�교사�피드백

�•�공정한�논술형�평가시스템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학년도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① 배경
  •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세계적 동향을 읽어내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서 

자기주도 역량을 갖춘 글로컬 인재 육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단편적 지식 암기와 출제자 의도에 맞는 정답 찾기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미래형 학습체제로의 전환 필요
  •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대

학 입시 체제의 패러다임 변화 요구

② 목적
  • 탐구-실행-성찰 중심 수업 설계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 전문성  

    신장으로 수업의 질 제고

  •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따른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공정한 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공교육의 만족도 제고
  •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역량을 키우는 수업-평가 확산으로 경기형 IB 운영  
    기반 마련 

③ 방침
  •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반한 지역별 초-중-고 연계 IB 학교 운영
  • IB 교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기본-심화 과정의 체계적 연수 운영
  • 도·지역·학교 단위 IB 리더십팀 조직 및 지역 간,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교육공동체의 IB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해자료 제작 및 설명회 개최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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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 세부�추진�계획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학년도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① 추진 체계

② IB 학교 단계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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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B 학교 운영 과제

  

④ 기관별 역할

⑤ 기대 효과
  • 교육공동체의 지속적 공감대 형성으로 IB 학교 운영 지속성 확보
  • 경기형 IB 수업 설계 자율성과 평가 전문성 신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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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듀테크�활용�교육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변화�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조성에�

맞는�새로운�교육체제를�지원할�기반을�마련한다.

1.� 에듀테크�활용�교육

� � � 추진�목표�및� 개요

TipTipTipTipTip

￭ 에듀테크�활용�교육�
� •� AI� 기반� 코스웨어� 및� 교수·� � �

� � � � 학습� 플랫폼� 등� 에듀테크를� � �

� � � � 활용하여� 미래형� 교수·학습을� �

� � � � 구현하는�모든�교육활동

∘ 2024 에듀테크 활용 교육 기본계획

① 추진 개요

② 추진 목표
  •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
   -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현장 중심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체제 강화, 정책연구와 사례 개발 및  
     확산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지역, 학교 현장과의 소통 강화,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운영
   - 교원 역량강화 연수 확대를 통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 지속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지역별 연구네트워크 활성화와 현장 기반 자문체제 운영
   -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운영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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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듀테크�활용�교육

� � � 세부추진계획

∘ 2024 에듀테크 활용 교육 기본계획

① 추진 배경
  •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변화 필요성 증가
  • 스마트기기의 보급, 디지털교과서의 보급,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의 활용 요구 증대 
  • 디지털 활용의 격차 발생 등 미래사회에 예견되는 교육 상황에 대응하

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지원할 기반 마련 필요
  • 기후환경의 변화, 학령 인구의 감소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의 필요성 대두
  •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경쟁보다는 학생 맞춤형 성장으로,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요구 확대
  • AI(인공지능)의 발달,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과 앎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미래형 교육과정 안착 필요
  •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등 AI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른 

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활성화 토대 마련
  • 코로나19 이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교육활동 확대
② 추진목표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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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부 추진 계획

목표� 1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 운영
  •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운영

  • 학교 현장 중심, 미래형 교수·학습 연구 및 개발

  • 디지털교과서 및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지원

목표� 2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실천 및 적용
  • 에듀테크 활용 교육 교원 역량 강화
  • 에듀테크 활용 교육사례 발굴 및 확산

목표� 3  지속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네트워크 강화 
  • 지속가능한 학생 맞춤형 교육 현장지원
④ 기대효과
  •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통해 인성과 역량을 갖춘 학생이 미래사회의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별 맞춤형 수업 지원
  • 디지털 기반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

깝게 만날 수 있는 미래형 교수․학습 교육체제를 운영
  •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로 공교육의 신뢰도는 증가하고,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해 학생의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의 본질 회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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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학업성적관리

업무명  학업성적관리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4-541호, 시행 2024.1.15.)
 ◦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1-486호, 시행 2021.3.1.)

업무 개요

 ‧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 교과별 평가의 타당성, 신뢰성 제고
 ‧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한 평가계획 수립
 ‧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켜 교육평가의 신뢰성 확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2. 평가계획 수립 
3. 지필평가 운영
4. 수행평가 운영
5. 출결

참고자료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2024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관리 이해하기(교육과정정책과,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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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성적관리위원회�운영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처리� 및� 관리,� 이에� 따른�
활동을�강화하기�위하여�학교장은�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운영한다.

� 1.�학업성적관리위원회�운영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
  •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의견 수렴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 가능 
    (평가 공정성 확보가 필요한 안건은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제한)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회의록)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요소·방법·횟수·  

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기준 및 방법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평가결과 후속 조치(이의제기, 

재시험, 부정행위 여부 결정 등)
  • 평가 문항 출제에 관한 사항(출제범위, 평가목표, 문항의 유형 및 형태, 

시험시간, 출제 및 편집 방법 등) 및 지필평가 시험감독, 채점, 입력, 
확인 등의 모든 과정

  • 지필평가 평가 문항 오류 처리 방법, 수행평가의 결과물 보관기관
  • 결시생 성적 산출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정정에 관한 사항
  • 자유학기 및 연계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평가 기준 및 방법(중)
  • 교과목별 성취도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방식 등에 대한 사항(고)
  • 기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 관련근거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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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계획�수립�

교과별�평가의�타당성,�신뢰성�제고,�교수학습�방법�개선을�위해�과목별�성취기준에�근거한�평가계획을�수립한다.�

1.� 과목별�성취기준�확인

TipTipTipTipTip

￭ 학생평가지원포털
� -� 과목별�성취기준�및�성취수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과목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확인(성취평가제)
  • 교과협의회를 통해 학교 및 학생 특성에 맞게 학기단위 성취수준 및 교

육과정 재구성(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② 교과별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따라 평소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

2.� 평가계획�수립

TipTipTipTipTip

￭ 2024�수업·평가�정보공시�지침
•개정:정보공시�내용을�수업․평가의
� �연계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

•교과별�교수학습�및�평가계획�

� �학년별·학기별·교과별�교수학습

� �계획(수업방법�등),�평가�계획

� � (지필·수행평가등)을�연계하여�작성

•교수학습‧평가�방법
� 학년별‧학기별‧교과별로�시기,�성
�취기준,�단원명,�수업�방법,�수업

�평가�연계의�주안점,�평가영역‧요
�소‧방법‧횟수‧기준�등의�항목을�포
�함하여�작성

•공시�시기:� 4월,� 9월�

•정보공시개정�교수학습평가�계획

� �도움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평가의 목표 및 방침 
  • 교수학습의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 교수·학습의 질 개선
  •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여 학생의 성장 지원
   -학생의 특성·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협의회를 통해 재구조화할 수 있음
  • 지필평가 학기당 2회 이내 실시하되, 지필평가의 횟수, 성적 반영비율   

등은 학업 성적 평가 결과의 타당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 관련 보안 규정과 시험지 유출 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문제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
  • 부정행위 예방대책,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② 평가계획 수립
  •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수립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최종 결정한다. 

 관련 근거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stas.moe.go.kr/cmn/main
https://stas.moe.go.kr/cmn/main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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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2024� 중등� 학생평가� 및� 학업성적� �

관리�이해하기

•2024�성취평가�적용을�위한�

� �평가계획�길라잡이

•성취평가제�자료(학생평가지원포털)

  • 평가계획을 학기별 · 교과목별로 수립하되 아래 내용 포함 
   － 평가의 목적, 평가의 방향과 방침, 평가 유의사항 
   －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요소,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그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방식, 성취도
   －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기준
   － (중)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성취도
   － (고) 단원/영역별 성취수준, 최소 성취수준(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전문교과II 실무과목)
   － (고)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과 그에 따른 분할점수 산출방식, 성취도
   － 수행평가의 세부기준(영역별 배점과 채점기준)
   － 정의적 능력 평가 방안
   － 결시자와 학적변동자 처리기준
   －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등 
 
  •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므로 교육과정별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
  - 자유학기에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교과 담당 교사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서열화를 위한 일제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교과별 성취도  
    를 산출하지 않음
  - 2학년 및 연계 자유학년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수행평가 반영비율의 확대를 권장하며, 교과별 성취도를 산출함 
  - 자유학기 및 연계 자유학년의 자유학기활동(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에 대한 평가는 자유학기 및 연계 자유학년     

의 취지에 맞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함 (단, 연계 자유학년의    
주제선택활동의 평가(지필평가·수행평가) 반영 여부는 교육과정, 이수 학생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 학교장이 결정함)

  -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는 자유학기 운영의 취지를 확장하는 학기로
서, 1학년 2학기에 운영함. 토의·토론, 프로젝트활동 등의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하여 지식과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만
들고 사고의 힘을 키우는 논술형 평가를 활성화하는 학기임

  -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교과별 성취도를 산출하며, 지필평가를 
실시할 경우 학교가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논술형 문항을 반드시 포함

https://stas.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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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된 평가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

  • 모든 학기 단위 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하며 세부 내용은 교과      
    협의회를 통해 결정 
   - 학기 단위 성적(지필평가와 수행평가 합산점수, 수행평가 100% 실시   
     과목 점수)의 중학교 40%, 고등학교 35% 이상 
   - 단, 다음 교과는 20% 이상: 중학교 체육·예술(음악, 미술), 고등학교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Ⅰ의 체육·예술(계열) 교과(군), 전문교과Ⅱ,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전문 교과Ⅰ의 체육·예술(계열) 교과(군),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한 전문교과Ⅱ
   - 교과목 특성 및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협의회를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술형 평가를 구술평가로 대체 가능
  • 수행평가 반영비율은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 과목의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타당도 높은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 정의적 능력 평가는 교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의적 요인을 
    추출한 후 수업과 연계하여 시행
   - 학교와 교과 실정에 맞게 적용 방법 및 시기, 결과 활용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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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필평가�운영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한� 절차를� 지켜� 교육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교육과정�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

한다.�

1.� 고사�시행�계획�수립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숙지
  • 시행 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 · 개정
② 고사 시행 계획 수립
  • 고사 7일 전까지는 출제 원안지 수합이 이루어지도록 일정 계획
③ 고사 일정 발표
  • 교과의 난이도 및 학습 분량을 고려하여 고사 시간표 작성
  • 최소 고사 3주 전까지는 고사 시간표 발표

2.� 고사�시행�연수

TipTipTipTipTip

￭�문항제작�관련�양식(예시)
� •�원안지�

�•�문항정보표�

�•�논술형채점기준표�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3항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평가계획 연수
  • 일정 고시(원안지 제출일, 고사시행일, 채점 일정, 정오표 확인 일정, 이의 

신청 일정, 성적 확인 결재 일정, 성적표 발송일 등)
  • 성적처리 절차 및 유의점
② 문항 제작원리 연수
  • 원안지 및 문항정보표 양식 공유
  • 문항 제작원리, 출제상의 유의사항, 편집요령 등 연수
③ 신입생에 대한 답안 카드 작성 요령 지도
④ 평가계획 및 일정에 관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https://www.law.go.kr/����/����������ȭ�������������������Ư����/(20220721,18298,2021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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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협의회,�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타당도,�신뢰도,�객관도�및�변별도를�

높이도록�노력

�•�동일교과�공동출제,�공동편집

�•�학급�간�성적�편차�최소화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출제 전 교과협의회
  • 출제 방향, 출제 범위, 평가목표, 문항 수, 문항의 유형 및 형태, 문항의 

배점, 출제 및 편집 방법, 예상 평균, 출제상의 유의점 등 협의(교과
협의록에 기록), 선다형 일변도의 객관식 평가 지양

② 출제 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사항을 심의 후 학교장 결재

4.� 원안지� 수합� 및� 결재,� �

� � � 인쇄보관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지필평가�보안�관리�강화

�•�원안지�오류�검토�시스템�마련

�•�출제,�인쇄�장소�보안�관리�철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문항정보표, 원안지 수합 및 검토 확인 결재
 • 고사 후 교과별 문항 정보표, 고사원안지, 인쇄본 시험지를 1건으로 하여 

정리 후 확인 및 결재
② 교과별 학년별 교차 검토
③ 인쇄가 완료되면 분철 보관

5.� 고사�실시�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고사 실시 계획에 의해 시행
  • 고사 감독, 카드 리딩, 채점, 이의신청, 성적합산, 확인 등의 모든 과정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② 부정행위 방지
  • 부정행위 방지교육 실시, 1~2명의 감독교사 배치, 분반, 학년 간 혼반
  • 담임교사의 자기학급 시험감독 배제
  • 무선기기 휴대 등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 사전 지도·차단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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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사�후�정정사항�처리

TipTipTipTipTip

￭� 2024� 중등�학생평가�및�
학업성적관리�이해하기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문항 오류 시 조치
  • 교과협의회 협의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하여 처리
② 문항 오류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해당 평가 문항의 성취기준과 평가요소 확인
  • 해당 평가 문항 이외의 문항이 해당 지필평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성취

기준의 평가요소 포함 여부 확인
  • 해당 과목과 관련된 현행 교육과정 평가기준, 학문적 동향, 추세, 수정 

보완된 내용 확인
  • 문항 성립 가능성 확인(출제 시 의도하지 않은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모두정답 등 확인)
③ 성적 처리와 산출의 공정성 확보
  • 재시험, 과목 만점 조정 등의 여러 대안 모색(단, 오류 문항에 대한 모두

정답 처리는 불가)
  • 재시험, 과목 만점 조정 등의 선택에 따른 유불리 학생 확인
  • 재시험, 과목 만점 조정 등의 선택에 따른 정당성과 타당성 확보 여부 확인
  •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에 따라 불이익을 보는 학생의 발생 

여부 확인
  • 교과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안 처리의 투명성, 신뢰성, 

객관성 확보 여부 확인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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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적처리�및� 확인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 서술형,� 논술형� 평가� 채점기준표�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작성�

활용

￭ 나이스�연수자료
� -� 2023� 나이스� 학기말� 연수�

자료� (중학교용)�

� -� 2023� 나이스� 학기말� 연수�

자료� (일반고�및�특목고용)

� -� 2023� 나이스� 학기말� 연수�

자료� (특성화고)

� -� 2023� 나이스� 학기말� 연수�

자료� (특수학교)

￭ 2023�4세대�나이스�교무업무�매뉴얼
� -� 중학교Ⅰ,�중학교�Ⅱ

� -� 고등학교Ⅰ,� 고등학교�Ⅱ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채점 및 결과 확인
  • 논술형 문항 채점(반드시 재검 및 공동채점) → 교무업무시스템에 정답과 

배점 입력 후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문항정보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 
평가부서에 제출

  • 과목별 OMR카드 리딩 답안 파일(CSV)을 나이스에 업로드 > 나이스에 
정답과 배점 입력 > 교과담당교사가 채점 완료 > 검증 기능으로 무표기 
답안 확인 > 결시 명칭과 학적 변동 등록

  • 개인별 정오표를 출력하여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킴
②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이 있을 시 교과 담당교사 및 성적처리 담당자, 성적 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
③ 성적보정 후에 자료를 확정하고 성적전표를 출력하여 학생에게 최종   

확인시킨 후 학교장 결재 > 성적표 발송 > 문자메시지 전송 > 학부모  
서비스 반영

  • 결시자 등의 성적보정(학기 말 처리)
  • 성적보정 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실시
  • 규정이 없을 시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8.� 고사� 후�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협의�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시험 후 교과협의회
 • 문항분석 및 성적분석 · 재투입 계획 · 학력향상계획 
② 시험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성적분석 및 재투입 계획
 • 학력향상계획 등 수립 시행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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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평가�운영

학업성적관리규정과�절차를�준수하여�과정�중심의�공정한�수행평가�관리를�통해�교육�과정�운영의�효율성을�기한다.�

1.� 교과협의회

TipTipTipTipTip

￭ 교과별� 지필� 및� 수행평가� 비율�
및�영역(예시)

￭� 2024�학생의�사고력과�문제해결력을�
키우는�중등�논술형�평가�길라잡이

￭ 유의사항
�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영어듣기평가’는� 수행�

평가로�간주할�수�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2024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 사전 보완 
② 수행평가 관련 교사 연수 실시
  • 수행평가 기준안 작성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 일제식 지필평가로 실시할 수 없으며 수행한 과제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③ 수행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교과협의회
  • 수행평가는 교사별 평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의 시기·영역·방법· 

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구체적인 방법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수행평가의 취지와 평가의 타당도, 변별도, 신뢰도 및 교과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평가의 각 영역별 비율 및 등급 간격 등을 신중하게 결정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5��
https://www.law.go.kr/����/�ʤ��ߵ���������Ģ/(20240104,00318,2024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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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평가계획� 및� 평가�

기준안�작성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 수행평가는� 논술형으로만� 실시할�

수� 없으며� 각� 교과목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는� 활동을� 통해�

교과� 역량� 및� 학생� 성장에� 대한�

정보를�파악

�•� 다양한�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불공정�시비�예방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교과별, 학년별 수행평가계획 작성 제출
  • 교과별, 학년별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계획 작성 제출 
(협의록 작성)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 후 시행
③ 과제 및 업무의 적정화를 위한 조정
  • 단원별 또는 월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주무부서에서는 수행평가 및 과제물 제출 시기 등 개인별 학습량이 

적정하도록 분산 조정
④ 학교교육과정계획 교과별 평가계획 수록 
  • 수행평가 실시 시기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지필평가 준비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적정화
  • 체육․예술 교과는 실기, 태도, 감상, 미적 체험, 이론,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 평가 척도안의 공정성 강화, 수업시간 
내의 활동 과정 중심으로 평가

  • 모둠 활동 등을 평가할 때는 개별 학생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학습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유의

  •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 기본점수 부여 
여부 및 범위 결정 시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함

  • 결시자 처리기준은 교과협의회를 거쳐 평가계획 반영

3.� 수행평가의� 운영� 및� 성적� �

� � �산출․확인
 

￭�교과별�평가�가정통신문�양식(예시)
￭ 유의사항
�•� 수행평가의� 결과물은� 학기� 초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심의를�통해�

보관기간을� 결정하며,� 이의신청,�

접수,� 처리,� 확인과정� 등� 적절한�

보관조치가�완료된�후�결정된�보관�

기간에�따라�조치�

TipTipTipTipTip

∘ 2024 경기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① 수행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채점)기준 마련

 •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수행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 
② 학교 및 교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의 

수업 상황 안에서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 지식보다는 역량을, 수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

③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성적 산출(누가 기록에 의해 산출)
④ 미응시자, 미제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철저 및 적정 처리
⑤ 성적 산출의 결과를 학생들에게 확인시키고 이의 제기 기회 부여
⑥ 평가 결과를 교무업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
⑦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를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
⑧ 평가기준, 반영비율, 평가의 내용과 방법, 평가시기 등 수행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피드백 결과를 차기 수행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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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결

초･중등교육법�시행령�및�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에�의거�수업일수,� 결석,� 지각･조퇴･결과�등을�
규정에�의거하여�처리한다.

1.� 출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상황)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① 학적변동 시 수업일수 처리
  • 학적변동(면제･유예･전출 등)의 경우,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
  •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학·

재취학･편입학･전입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
  • 재취학･전입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일 
경우,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학이 불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전입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으나, 허가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

② 출석일수 산정
  • 개별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해당 학년도 재적

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조퇴･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
  • 당해연도 재취학 학생은 유예･면제 등의 학적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재취학 등)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5��
https://www.law.go.kr/������Ģ/�б���Ȱ����ۼ��װ�����ħ/(433,2023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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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석

TipTipTipTipTip

￭�주요�지침�
� •2024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

기록부�기재요령

�•2024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기재요령

￭ 결석계� 및� 지각･조퇴･결과� 확인서
(예시)

TipTipTipTipTip

￭�인정결석(경조사로�인한�경우)
�•�결혼

� � � -� 형제,�자매,�부,�모-1일

�•�입양

� � � -� 학생�본인-20일

�•�사망

� � � -� 부모,�조부모,�외조부모-5일

� � � -� 증조부모,�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그의�배우자-3일

� � � -�부모의�형제자매�및�그의�배우자-1일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인정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상황)

① 출석인정 결석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시·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경우

②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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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결석계�제출�시�증빙서류�관련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만성질환을� 가진� 학생,�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학생

� � �→� 학기초�최초�제출한�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질병결석�증빙을�갈음할�

수�있음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지각·조퇴·결과�등

TipTipTipTipTip

￭�용어의�해설
�•지각:� 학교장이�정한�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않은�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하교한�경우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방해한�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상황)

① 지각·조퇴·결과 횟수 산정
  •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
    ※ 학교규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등교시각, 하교시각, 결과 

처리 시각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적용
    ※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수강학생 처리
    ※ 소속학교 이외 기관・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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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체험학습

업무명  체험학습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업무 개요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과 시행 절차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지침과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 연간 20일 이내(국가감염병 위가 단계 '심각'인 경우

만 가정학습 포함)

 2.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참고자료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2024. 2.)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융합교육정책과, 2023. 2.)
 ∘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융합교육정책과,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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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및�교환학습

학교장은�학생들이�개인체험학습을�통해�배움을�확장할�수�있도록�교외체험학습을�허가한다.

1.�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 세부� �

규칙을�마련하고�반드시�학칙에�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함을�원칙으로�함

� � � -� 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반일을�2회�사용한�경우� 1일로�

간주함

�•� 반일은� 4차시� 미만,� 즉� 수업

시수� 3차시�이하인�경우�반일�

처리�가능

TipTipTipTipTip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관련�서식(신청서�및�보고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① 출석 인정 기간
  •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
  •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 국내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20일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 가능
     ※ 초, 중, 고, 특수학교: 20일 이내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음
②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1일 단위 운영 원칙(단, 학교 수업 참여로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운영 허가 가능)
  • 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 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름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5년간 원본 보관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
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

③ 시행 절차
  • 보호자의 신청 → 신청서 검토 → 신청서 승인 → 허가 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와 학교의 연락체계 유지 및 학생안전  
여부 확인 → 보호자의 결과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결정 및 관련 서류 보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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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장허가�교환학습

TipTipTipTipTip

￭ 학교장허가�교환학습�관련�서식
(신청서� 및� 의뢰서,� 결과� 통지

서)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

①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운영
  •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 실시
  •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
  • 국내에 한함
  • 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
  • 위탁 받은 학교장은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 

학교에 송부
  • 체험학습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 지양
② 시행 절차 
  • 보호자의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K-에듀파인 시스템) →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의뢰서 송부 → 협의 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학생의 생활기록(출결상황, 학습활동 내용 등)을 
재적 학교에 통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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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한�현장체험학습

안전이�뒷받침된�체험중심의�다양한�교육활동을�통해�개개인의�꿈과�끼를�키우고,�자율성과�창의성을�함양한다.

1.� 현장체험학습�운영�

기본�방향

TipTipTipTipTip

￭ 소규모�현장체험학습
� •� 3학급� 이하� 또는� 참여� 학생�

수� 100명�미만�단위로�운영� �

예)� 5학급� 98명-소규모,�

3학급� 112명-소규모,�

4학급� 110명-대규모

TipTipTipTipTip

￭ 현장체험학습�유형별�운영�안내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 학교장의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확보한 후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모든 현장체험학습은 소규모 형태 운영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대규모 수련활동 및 국외 체험학습의 

경우 세부계획 및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컨설팅 대상인 
경우 세부 일정을 협의함

  • 체험학습 운영 시 적정 인솔자와 안전요원을 확보하여 운영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달

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계약 시 표준약관 적용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반드시 허가・등록된 시설 이용
  • 학생·인솔자 여행자보험은 숙박형 또는 고위험 활동 포함 시 의무로 가입
  • 현장답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1회 이상 실시
  •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함
  • 미참가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사전 인솔자 안전 연수 및 학생 안전교육 철저히 실시
  •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생 수송 차량 및 운전자 적격 여부,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 체험지 도착 후 대피로 확인 및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인솔자는 임장 지도를 의무로 함
  • 경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정산함 
  • 체험학습 실시 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 모색
  •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자제
  • 부득이하게 체험학습을 변경·취소하게 될 경우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변경·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학부모
(학생)에게 알림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û����ü���н��л�������������/(4806,20141110)
https://www.law.go.kr/��ġ����/������û����ü���н��л������������ʽ����Ģ/(903,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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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체험학습�운영�절차

TipTipTipTipTip

￭ 현장체험학습�운영�절차�예시
￭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 자료�
(각종�안전점검�자료�및� 서식)

￭ 현장체험학습�안전�매뉴얼

TipTipTipTipTip

￭ 수익자�부담�현장체험학습�
정산�및� 공개

� •�종료�후� 10일�이내�정산,�

정산일로부터� 10일�이내�

집행� 내역� 학부모� 공개� 또는�

학교�홈페이지�공지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①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예시)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수립

체험학습�기본�계획�포함사항

� -� 소규모�현장체험학습�운영�방안�

� -� 교육과정과�연계한�체험�중심의�교육활동�계획� � � � � � � � � � � � � � �

� -� 이동�수단에�대한�안전조치�방안

� -� 특정�시기�또는�일부�관광지�등� 특정�지역�지양

� -� 학생�안전사고�예방�교육과�긴급�상황�발생�시�대처�방안�등�학생�안전대책�방안

� -�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견�수렴·반영�방안

� -� 그�밖에�학교장이�현장체험학습�시�학생안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

� �※�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교육적� 필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규모로�

운영할�수�있음(단,�대규모�운영에�따른�안전대책�수립�필요)

� -� 대규모�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대규모�수련활동�및�국외�체험학습의�경

우� 세부계획� 및� 자체점검표를� 교육지원청� 제출� (컨설팅� 대상의� 경우� 세부

일정�협의)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계약 시행
  • 현장답사 및 사전업무처리

현장답사

숙박형 1회�이상�의무�실시,� 활성화위원회�학부모�위원�필수�참가

1일형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심의를�거쳐�생략�가능(고위험�활동은�생략�불가)

  • 학생 안전교육 및 인솔자 안전 연수
  • 운영
  • 정산 및 자체 평가
  • 사전/사후 정보방 입력(숙박형 체험학습만 해당)
   ※ 경기교육모아-창의융합체험(https://more.goe.go.kr/exp8/index.do)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425,19740,20231024)/��23��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8��
https://www.law.go.kr/��ġ����/������û����ü���н��л�������������/(4806,20141110)
https://www.law.go.kr/��ġ����/������û����ü���н��л������������ʽ����Ģ/(903,20211104)
https://more.goe.go.kr/exp8/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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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TipTipTipTipTip

￭ 활성화위원회�개최�시기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이전에�개최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① 구성
  • 위원장(당연직 교감)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 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학교 내부 규정으로 정함
    (단, 학교장이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 가능)
② 역할
  • 숙박형 체험학습(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기본계획 검토 및 자문
   ※ 대상이 전교생 또는 학년 전체인 경우 숙박형 체험학습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동의율 결정 및 동의율 조사 결과에 따른 

실시 여부 결정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학부모 위원을 포함한 답사단 구성 및 시행  
   - 학부모 위원 불참 시 활성화위원회의 타 위원에게 위임 가능
  •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답사를 생략할 경우에만 안전대책 여부를 심의함

4.�현장체험학습�

사안�발생�시�대처�방안

TipTipTipTipTip

￭ 교육지원청�보고�사안
� •�인사사고,�식중독,�감염병�등

∘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 현지 응급구조기관(119,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 요청
  •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즉시 

연락
  • 보고 사안 발생 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유선 보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사후
에 사안보고서를 제출

   - 국립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련 부서에 동시 보고
  • 언론 보도 발생 시, 언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하여 일관된 답변체제 유지
   - 언론 대응 창구: 교장, 교감, 학년 부장 등 인솔 책임자 중 한 명
  • 천재지변 또는 사안(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생 안전 등 체험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혼란
을 최소화하도록 함

  •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 시, 학교에서 병원
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예비비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권장

   - 당일 치료, 당일 퇴원의 경우에만 해당
   - 병원비 선지급 후 보험회사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병원비 청구 → 학교 

회계에 병원비 반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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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학적�관리

업무명  학적 관리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업무 개요 ‧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적 관리로 교육행정 신뢰성 제고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중학교)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2. (중학교)전입학 및 전출

 3. (중학교)유예·면제·정원 외 관리  

 4. (중학교)재취학 및 편입학·귀국학생 등 관리  

 5. (중학교)조기진급 및 졸업   

 6. (고등학교)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7. (고등학교)신입생 선발 및 전형  

참고자료

∘ (중학교)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안)
(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고등학교) 고등학교 장기(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출석의 독려 및 독촉 기준(안)
(교육과정정책과, 2024. 2.)

∘ 2022 중학교 학적 길라잡이(학교교육과정과, 2022. 5.)
∘ 2022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4.)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 2023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진로직업교육과, 2023. 2.)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진로직업교육과, 2023. 3.)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진로직업교육과, 2023. 3)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교육과정정책과, 2024. 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76

1 (중학교)중학교�입학예정자�배정

중학교�입학�등록�업무를�숙지하여�입학등록일에�출석한�학생을�확인하고�보고하는�업무를�정확히�수행한다.�

1.� 입학예정자�배정

TipTipTipTipTip

￭ 2022학년도�중학교�학적�길라잡이
￭� 2022�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매뉴얼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 배정포기서(예시)

TipTipTipTipTip

￭�중학교�배정�관련�‘배정포기’의�의미
�•최초� 배정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졸업한� 초등

학교와� 최초� 배정된� 중학교에�

확인하는�것임

�•사유:�거주지�이전

�•미인정유학,�미안가대안교육시설�

입학,� 홈스쿨링� 등의� 사유로는�

’배정�포기‘�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위탁시의 협의)
∘ (중학교)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준(안)

①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초등학교, 교육지원청)
  • 초등학교의 장: 배정원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교육장은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여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
  • 초등학교의 장은 중학교 배정통지서를 학생에 교부

② 중학교 입학등록일 결정
  • 입학등록일은 본 입학등록일과 최소 1회 이상의 추가 입학등록일을 정함

③ 중학교 입학 등록 실시
  • 중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을 확인, 출석 현황을 교육장에 

보고
  • 학교의 장은 추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을 확인하고, 출석 현황을 

교육장에 보고
  • 학교의 장은 입학등록일에 출석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의 인적 정보

(주소지, 실거주지, 연락처 등)를 수합,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수
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
당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④ 학적 생성
  • 배정된 학생(‘배정포기’ 학생 제외) 모두를 대상으로 학적 생성

⑤ 다문화학생의 입학 대상 확인
  •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 국적 학생: 학교군 지역(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학구 지역(거주지 인근 중학교)에서 입교 신청
   - 확인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내출생 자녀 등 한국국적 학생: 국내 비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학적처

리 적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12��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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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전입학�및�전출

중학교�학생의�전입학�및�전출과�관련한�제반�업무는�교육지원청별�중학교�전·편입학�업무처리지침에�

따라�처리한다.�

1.� 전입학�및� 전출�

업무의�절차�등�

업무�처리

TipTipTipTipTip

￭ 2022학년도�중학교�학적�길라잡이
￭�경기도교육청�메뉴�링크
�•�교육지원청별�전입학�안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① 전입학 관리 업무
  • 중학교 전입학 관리 업무는 교육장에게 위임된 업무(조례 제6조)
  • 반드시 교육지원청별 지침에 따르며, 전입학 안내 사이트 활용
  • 민원인이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

② 전입학 절차(민원인)
  • 전 가족(부, 모, 자녀) 거주 이전
  •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표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
  • 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학교)
  • 해당 학교군 확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 확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해당 중학교)
  • 해당학교 방문하여 신청

③ 전입학 순서
  • 전 가족 이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 

발급(부, 모, 학생 모두 등재되어야 함)
  • 전출교(거주지 이전 확인)에서 재학증명서(전입학용) 발급
  • 전입 희망교에서 전입학 등 배정원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배정(즉시): 교육지원청에서는 필요 시 배정에 관련된 서류 보관
  • 배정교에 중학교 배정통지서 제출(민원인 지참)
  • 거주지 실사 확인(배정교)
  • 전입교에서 전입학 등록
  • 전입교에서 전출교에 전입학 등 학적서류 송부 요청
  • 전출교에서 전입교에 전입학 등 학적서류 일체 송부

④ 구비 서류
  •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민원인 작성-서식 각 학교에 비치) 1통
  •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전출교 발행)
  • 부, 모, 학생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148&contentId=20200106204404&menuInit=5,2,0,0,0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73��
https://www.law.go.kr/��ġ����/�������������������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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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가 부득이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학생의 기본증명서(단, 친권자가 아이를 부양

하지 않을 경우: 친권자 전학 업무동의서 첨부)
   -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직장(사업) 등으로 인하여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재직증

명서(고유번호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채무 관계로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 계약 만료되지 않아 함께 올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세

계약서 사본
   - 상기 외의 사유는 전입학 업무담당자(교육지원청)와 상의 후 관계 증빙

서류 제출

⑤ 배정 기간
  • 배정원서를 접수한 즉시 배정
  • 중학교 3학년은 1학기까지만 배정하되, 고등학교 입시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중학교 전입학 관리 업무는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름

⑥ 유의사항
  •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 기간이 없도록 처리
  •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
   예)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 전출, 화요일 전입한 경우, 전출

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

  • 방학 이후 개학일이 다른 경우는 방학 중이라도 전입학을 처리하여 전학
으로 인한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함

    예) (개학일이 다른 경우) 전출교 8월 25일 개학, 전입교 9월 1일 개학, 
전출일이 8월 24일인 경우, 사전에 전입학교에 요청하여 전입일이 
전출일 하루 다음 날이 되도록 8월 25일로 전입학 처리

    예) (재량휴업일이 다른 경우) 전출교의 전출일 다음날이 전입교의 재량
휴업일인 경우, 재량휴업일을 전입일로 처리

  •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인 경우 출입국과 전출･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실제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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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유예·면제·정원�외�관리

초･중등교육법�및�동법�시행령에�의거�합리적이고�원활한�유예,� 면제,� 정원외�관리�등�업무의�정확한�처리와�
투명한�관리로�의무교육�행정의�신뢰성을�제고한다.

1.� 유예,�면제,�정원�외�학적�

관리

TipTipTipTipTip

￭� 교육감이� 고지한�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한�질병

�•장기간�취학이�불가능하다고�판단

되어� 보호자가� 신청한� 법률에서�

정한�감염병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또는�질병

�•장기간�학습적응에�어려움이�있다고�

판단되는�성장부진�또는�발육부진

TipTipTipTipTip

￭�각종�관련�서식� � �

TipTipTipTipTip

￭�특수교육�대상�학생의�유예·면제
� •교육지원청(고등학교는� 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결정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중학교)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안
∘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2024. 2.) 

①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유예(학적 용어는 ‘유예’)
  • 유예의 신청
   - 신청: 취학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 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입학 이후 취학의무의 유예를 승인할 수 있음

     ※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결정 심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
   - 유예 기간: 1년 이내
   -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
   - 학교의 장은 학칙에 의해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함
  • 유예의 연장
   -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예 절차’에 따라 취학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14��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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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정당한�해외�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부모의�해외파견,�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또는�모)이� 동행하여� 외국

으로�출국한�경우임

TipTipTipTipTip

￭�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입학일�
이전�면제�신청자

�•중학교에서�면제�처리

�•면제일은� 중학교� 입학일로� 하고,�

면제일은� ‘출석인정결석’으로�처리

(출석인정결석� 사유� 중,�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결석하는�경우’로�처리함)

TipTipTipTipTip

￭�정원외�학적�관리�대상� 「초중등교육
법�시행령」�제29조�제1항

� •입학�이후�취학�의무를�유예받은�

학생

�•정당한�사유�없이�해당�학년도�수

업일수�1/3�이상�장기결석한�학생

TipTipTipTipTip

￭ � (서식)�재취학통지서

② 취학의무의 면제(학적 용어는 ‘면제’)
  • 면제의 신청
   - 신청 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면제하려는 

학생(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 포함)
      ※ 취학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신청인: 취학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 기간: 연중
  - 신청 방법: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중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법을 

통해 서류 제출(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면제 결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면제 결정 심의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

③ 정원외 학적 관리
  •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한 경우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즉시 교육장에 보고

④ 취학 독촉 및 독려
  • 대상: 정원외 학적 관리 학생
  • 실제 소재가 불일치하여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조회 가능(영 제28조의2)

  • 재취학 통지 기일
   -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부터 유

예기간 종료일까지
   - 장기결석 학생: 학년도가 시작 2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
     ※ 입학기일 등 향후 취학 일정 등 통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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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학교)재취학�및�편입학·귀국학생�등�관리

유학,�이민,�어학연수�등으로�학적이�면제,�유예,�정원�외�관리된�학생이�다시�우리나라�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려면�다음�절차에�따라�처리한다.

1.� 출국�시� 학적�관리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①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학적 관리
  • 학적 처리: 해외 출국 및 체류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학적 처리 절차

정당한�
해외�출국

➜ 상담 ➜ 면제
신청

➜ 서류
확인

➜ 학교장
결재

➜ 학적�처리
및�

결과�통보

  • 면제 처리 방법
   -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면제 신청서,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해외파견 발령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해외 출국(체류신고) 사실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처리(나이스에서 면제 학적처리 당일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취학 의무 면제’의 경우, 면제 결정 후 그 내용은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

②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학적 관리
  • 학적 처리 절차

미인정�
유학�
출국

➜ 미인정�
결석
처리

➜
수업일수의� 1/3� 이상�결석�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개최

(예:� 수업일수� 190~192일인�경우� 64일
수업일수� 193일인�경우� 65일

➜
나이스에서�
유예� 처리�후
정원�외
학적�관리

  •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장기 결석: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학적 관리

③ 정당한 해외 출국 시 학부모 안내 사항
  • 외국학력 인정 범위, 미인정 유학 시 출결․진급 등 불이익 관련 사항 안내
  • 학적(면제․유예) 처리 절차,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안내
  • 귀국자 재취학 시기, 절차, 구비서류,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기준 등 안내
  • 출국 후에는 재외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고, 귀국 시 외국학교 전체학년의 

재학사실증명 및 성적증명 등 국내학교 재취학 관련 서류를 미리 발급받은 
후 귀국해야 함을 안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19��
http://www.law.go.kr/����/�������п����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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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국�시� 학적�관리

TipTipTipTipTip

￭�귀국학생�관련�서식(예시)
� •유예･면제･정원�외�학적�관리�
� � �학생�재취학�신청서

�•재취학�학부모�동의서

�•재취학에�따른�조기진급･졸업･ 
진학평가위원회�공문�서식

�•재취학�허가�기안문�서식

�•귀국학생� (취학,�재취학,

� � �편입학)�신청서

�•귀국학생�학부모�사실�확인서

① 정당한 해외 출국자의 귀국 시 학적 처리

귀국 ➜ 상담 ➜ 재취학

신청
➜ 거주지

확인
➜ 서류

확인
➜ 학교장

결재
➜ 학적

처리

  •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
  •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된 경우, 거주지 타 학교에 

재취학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는 원적교에 귀국학생 재취학을 위한 
학적서류 송부 요청

  • 취학･재취학･편입학 시 제출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
(대사관)의 공증 필요

   - 성적증명서
   - 재취학(취학, 편입학) 신청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
  • 학년 배정
   -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는 경우는 외국

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

  ※ 참고사항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 배정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
갈 수 있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

�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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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인정 유학자 귀국 시 학적 처리

귀국 ➜ 상담 ➜ 재취학

신청
➜ 거주지

확인

서류

확인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학교장

결재

학적

처리   

  • 원적교 재취학을 원칙
  • 거주지가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된 경우 타 학교에 재취학 

가능
  • 제출 서류: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준하나 외국학

교 재학증명서 등과 같이 해당될 경우 제출
  • 학년 배정
   -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
   - 재취학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27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6월 첫 주 이전)까지 수시로 입급 가능

③ 아포스티유 협약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 절차 없이 협약 

당사국 내에서 유통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및 발급 방법

구분 외국의�교육기관에�편입학�할�때�
국내학교로�재취학((편입학)�

할�때�

발급�및�

상담기관

외교부� 별관� 영사민원실(발급)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상담)

http://www.0404.go.kr� ｢영사�
서비스/비자� –� 영사� 서비스� -�

아포스티유｣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

포스티유�발급기관

발급방법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부�확인� (Apostille� 부착)� ⇒�

해당� 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 (Apostille�

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인정)

  • 제출서류 심사 시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단, 종전의 방법(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 주민등록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http://www.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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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학교)조기진급�및�졸업

재능이�뛰어난�학생들을�발굴하여�그들의�잠재력을�조기에�계발할�수�있도록�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폭넓게�수렴하여�학교�실정에�맞게�시행한다.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선정�기준

TipTipTipTipTip

￭ � 용어의�정의
� •조기진급:� 동일� 학교급� 내에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음

�•조기졸업:� 동일� 학교급� 내� 2학

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 할� 수�

있음

�•상급학교� 조기입학:�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

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 대상

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관한�규정」�제4호제1항에�따

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교: 다음 각 호의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단, 학업성취

도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단, 학업성취도가 산출되는 경우에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고등학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 포함), 과학교과와 전문

교과, 심화 과목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
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단 과
학고는 10% 이내인 자)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교과(군)와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
에 단위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
학고는 10% 이내인 자

    ･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7��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9��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3��
https://www.law.go.kr/����/����������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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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및� 방법

TipTipTipTipTip

￭�유의사항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에� 관련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

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해

야�함

￭�주요�자료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및�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

① 대상자 신청
  •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함. 단, 신입생의 경우 2개월 이내

② 대상자 선정
  • 교육감이 정한 선정 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따라 희망자 

중 대상자를 선정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
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음

③ 평가
  •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조기진급・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④ 조기졸업
  •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졸업 인정(2월)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7��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9��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3��
http://www.law.go.kr/����/����������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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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

부여�기준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

① 중학교: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 영어 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② 고등학교: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
   •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포함), 과학 교과와 전문교과, 심화 과목의 총 단위 수 대비 학업
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80% 이상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 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40% 이내인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수학・영어・
한국사・사회(역사/도덕 포함)・과학 교과(군)와 전문교과Ⅰ, 전문교과
Ⅱ의 총 단위수 대비 학업성취도가 A인 과목의 단위수 합이 80% 이상
이고, 학교장이 지정한 각 교과목 학기별 성적의 원점수에 단위수를 곱
하여 합산한 점수가 해당학년 전체 학생의 5% 이내인 자. 단 과학고는 
40% 이내인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을 충족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춘 자

� 관련근거

4.� 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

부여�절차

TipTipTipTipTip

￭ � 학교규칙으로�정해야�할�사항
�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을�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사항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지침

①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
  •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수시)
    ※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
②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신청 후 수일 이내)
  •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

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③ 상급학교 입학전형 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이 응시
④ 상급학교 합격: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ѱ���
http://www.law.go.kr/����/����������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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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학교)재입학,�전학�및�편입학

경기도�소재�고등학교의�재입학․전학�및� 편입학�업무처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합리적이고�원활하게�
업무를�추진하고,�업무의�투명한�관리�운영을�통하여�교육행정의�신뢰성을�제고하고자�한다.

1. 평준화�지역�일반고

� � �재입학·전학�및�편입학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경기도�평준화지역�일반고등학교�

현황� �

TipTipTipTipTip

￭ (서식)�전입학�배정원서�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9조(고등학생의 전학 등)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안)

① 적용 대상
  • 평준화 지역인 수원시, 성남시, 안양권(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고양시,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 용인시에 소재하는 일반고등
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 포함)

② 전학 대상자
  •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명시된 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재학자로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
(다른 학교의 전학)에 의거한 제주국제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제주국제학교(학력인정):
     - KIS-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Branksome Hall Asia(브랭크섬홀 아시아), SJA jeju(세인트존스베
리아카데미 제주)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으로 거주지가 해당 평준화 지역으로 전 가족이 
이전된 자 

    ※ 외국인학교(학력인정):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을 추천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관할 교육장이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검토 후, 다른 
학교로 전학 배정을 요청한 자

  • 체육특기자로서 관련 규정에 의한 전학 대상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1��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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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준화� 지역� 학교장이�

실시하는�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TipTipTipTipTip

￭ 재입학시�구비서류�
�•(서식)�재입학원서�

TipTipTipTipTip

￭�귀국학생�전·편입학�구비�서류
�•외국학교� 전(全입)학년� 성적증명서
(필요시�재학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여권사본

�•전�가족�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이

후에� 발행한� 것).�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제외

�•국내거주� 사실� 확인서� 또는� 외국

인�등록증(해당자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 외국학교의� 서류는� 아포스티유� � �

�발급(영사관�인증)�생략

TipTipTipTipTip

￭�귀국학생�학년�결정�시�유의사항
�•국내에서� 재학한� 학기� 수와� 외국

에서�수학한�학기�수를�합하여�편

입할�해당�학년을�정함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 차

이(외국� 가을학기� 시작)로� 인한�

1학기(6개월)의�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중복은�인정하지�않음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학교

의� 수학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학교나�어학�과정은�수학�기

간으로�미인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2조(입학전형 방법) 
및 제89조(고등학생의 전학 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안)

① 재입학
  •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입학을 허가
  • 퇴학(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까지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 가능

② 퇴학(자퇴)생의 편입학
  • 퇴학(자퇴)자가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 인정 
각종학교 포함) 간의 편입학을 허가 가능(단, 평준화지역 동일학군 내에서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지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
로 편입학이 불가)

  • 퇴학(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퇴학(자퇴)시점 전일까지 편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 가능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귀국학생 전·편입학
  • 외국의 학교(외국 소재 한국학교 포함)를 재학·수료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

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라 학교장이 전·편입학을 허용 
(단, 외국 소재 한국학교를 재학한 학생은 편입학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교육부훈령 
제365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적처리를 전입학으로 처리)

  • 평준화 지역 동일학군 내에서 귀국학생은 원재적교에 전·편입학하는 것이 원칙
이나, 해외학교에서 1개 학년 이상 이수한 경우 다른 학교로 전·편입학 가능

  • 귀국학생 전·편입학의 시기는 수시(입학 전, 학기 중 등)로 가능하며, 특정 
시기를 정하여 모집 불가

  •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함

  • 학생의 성취도 수준이나 이수과목 차이로 전·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음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1��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1��
https://www.law.go.kr/����/�б����¿���״�å�����ѹ���/(20230915,19234,20230314)/��17��
https://www.law.go.kr/����/�б����¿���״�å�����ѹ��������/(20230915,33723,2023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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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전·편입학자�학적�및�성적�처리
�•전�재적교에서�이수한�과목의�단위�

및�성취도를�그대로�인정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

성적관리규정에�의해�처리

�•전·편입�학생의�학적�및�성적�관리

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중·고

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하여�처리

TipTipTipTipTip

￭�학교폭력�가해학생�강제�전학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및� 학교폭

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경기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계획에�따름.�

￭�교육활동�침해학생�전학
�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1조,� ‘경기도�고등학교�교육

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 계획’에�

따름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가해�학생�전학�배정�계획

④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의 편입학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학력인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은 국내 고등학교에 전·
편입학 가능

    ※ 외국교육기관(학력인정):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력인정)에 

의한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학생은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학 가능
    ※ 외국인학교(학력인정): 청라달튼외국인학교 

⑤ 학년 결정 입학
  • 고등학교의 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4 및 ‘경기도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년을 정하여 입학 가능

  • 대상: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
(특별학급)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미인가 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
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입학 신청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⑥ 기타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특례대상자 전·편입) 및 제

89조의2(귀국학생 전·편입) 등 학교장이 실시하는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교직원 및 민원인
에게 항상 공개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의해 학생에 
대한 전·편입 접수 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없으며, 편입학 접수 시 외에는 학
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음

  • 정원 외 학생수 인정 범위는 ‘정원외 학생수 인정 범위’를 따름
  • 평준화 지역 학교장이 실시하는 전·편입학의 경우 희망자는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로 전·편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정원 부족, 통학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다른 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편입학을 허가 가능

   ※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 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가까운 학교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ǿܱ���������������������Ư����
https://www.law.go.kr/����/�����������������ֱ������������ǿܱ���������������������Ư����
https://www.law.go.kr/����/�����������������ֱ������������ǿܱ���������������������Ư���������
https://www.law.go.kr/����/�����������������ֱ������������ǿܱ���������������������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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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평준화�지역�고등학교�

재입학·전학�및�편입학

TipTipTipTipTip

￭ 주요�서식�
�•비평준화지역�고등학교�전·편입학�

접수대장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편입학�
신청서

�•비평준화지역�고등학교�전(편)입학�

통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학교장�

의견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2조(입학전형 방법) 및 
제89조(고등학생의 전학 등)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안) 

① 적용 대상
  • 학생의 지원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비평준화 지역 내 모든 고등

학교, 평준화 지역 내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등학
교·특수지고등학교)

    ※ 단,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는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 재입학·전
학 및 편입학’에 따름

② 재입학
  •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교에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재입학을 허가
  •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퇴학(자퇴) 시점 전(前) 일까지 재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 가능

③ 퇴학(자퇴)생의 편입학
   • 퇴학(자퇴)생은 원재적교에 재입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학교에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 편입학 가능
   • 자퇴한 다음 학년도 시작일부터 퇴학(자퇴) 시점 전(前) 일까지 편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장이 시기를 정하여 허가 가능

   •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前)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④ 전·편입학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수업일수 등)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편

입학을 허가
   - 정원 외 결원(3%):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학생 허용 

(당초부터 거주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에도 허용 가능)
   - 정원 내 결원: 거주지가 타 시‧군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된 학생 허용(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은 해당 지역 및 타 시‧군 거주 학생에 대해서도 허용 가능)  
  • 전·편입학의 시기는 수시(입학 전, 학기 중 등)로 가능하며, 모집 시기를 정하여 특정 

시기에만 전·편입학 전형 실시 불가
  • 전·편입학 희망자는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학교로 전·편입하는 것이 원칙

이나, 학교의 정원 부족, 통학 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다른 학교를 희망
하는 경우 학교장은 전·편입학 허가 가능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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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 전·편입학�허가�시� ‘유의사항’
� •학생의� 성취도� 수준이나� 전� 재적

교와의� 이수과목� 차이� 및� 학교의�

구분(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

고,� 자율고)이� 다른� 것을� 이유로�

전학을�불허할�수�없음

�•인원은�학년별�전체�정원�및� 정원�

외�인정�범위에서�허용하고,�남·여

별�정원�적용�또는�계열별(문·이과�

등)� 정원� 부족� 사유로� 전학을� 불

허할�수�없음

TipTipTipTipTip

￭�학교폭력�가해학생�전학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타� 시·군으로�

강제전학�조치가�된�후,�다시�해당지

역으로�전·편입학�불가

� � �단,�타�학교에서�재학기간이�접수

일�현재� 1년� 이상�경과한� 후,� 불

가피한� 사유로� 전학� 신청� 시,� 전

학� 신청한� 가해자의� 피해자가� 없

는�고등학교의�장은�전·편입학�허

용�가능

￭�교육활동�침해�학생�전학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전학�배정�계획’에�따름

TipTipTipTipTip

￭�비밀전학�시� ‘객관적인�자료’
�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상담� 사실확

인서’,� ‘학대피해�아동확인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상담

소,�보호시설�등에서�발급한� ‘성폭

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병

원에서�발급한�성폭력피해�진단서

  •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오전 9:00 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학생 정원 및 현원 결원 
변동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 및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사이트(SATP)’
에 공개(교직원 및 민원인 요구 시 항시 공개)

  •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
   - 고등학교에서는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

에게 전·편입 해당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순위 확인

   ※ 법령이나 지침에 의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의해 
학생에 대한 전·편입 접수 또는 허가를 불허할 수 없음

   -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할 수 없으나, 편입학 접수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요구 가능

  •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등 

어떠한 종류의 평가도 금지
      ※ 특수목적고(예술·체육·산업수요 맞춤형), 특성화고에 한하여 적성검사, 체력검사 

등 가능
      ※ 다수의 학생을 일정기간 동안 접수 받아 학생을 선발하는 행위 금지 
   - 전·편입학의 허가(불허) 통보는 전·편입학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해외 

귀국학생 5일)에 민원인에게 문서(인편·우편·이메일·팩스)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허 시 불허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통보

  • 해당 지역 중학교 출신자 또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실이 
있는 자가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전·편입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고등
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전·편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1학년 2학기부터는 제한할 
수 없음)

  •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로의 전·편입학 허용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3학년 
1학기까지 전·편입학 허용)

  • 타 학교로 전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에서 이를 제한
할 수 없음(학칙을 통하여 전학을 불허하는 행위 금지)

  • 체육특기자가 타 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경우에는 체육특기자 규정에 따라야 하며,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5% 이내에서 정원 내로 인정(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

  • 야간부 고교 재학생이 야간부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주간부 고교에 전·편입학을 허용

⑤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학생 비밀전학
  • 고등학교장은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장에게 전·편입학을 
신청하고 교육장은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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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학교장�의견�제출�시�구비�서류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학교장�

의견서

�•필요� 시� 학교폭력� 피해학생임을�

입증할�증빙자료

  • 학교 지정 시 동일 계열(일반고→일반고, 특성화고→특성화고)로의 전학을 
우선하되,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열을 변경하여 배정 가능

  •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성폭력 가해자(친권자 포함) 등에게 학생이 전학 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을 비밀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⑥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배정희망교, 전학 

사유 및 필요성을 명시한 의견서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
  • 관할 교육장은 학교장 의견서 검토 후, 전학 배정

⑦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에 의한 전학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를 통하여 전학시키고, 대상자 전원을 정원 
외 전입학 처리할 수 있음(학교장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전학이 어려울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전학 배정)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 집단 따돌림, 가정폭력 등으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 기타 교육환경 변경 사유로 전학이 불가피한 자

4.� 외고� ·�국제고� ·�자사고� ·�

과학고�재입학� ·� 전학�및�

편입학

TipTipTipTipTip

￭�주요�사항(링크)�
� •재입학·전학·편입학�허용�기준

�•전·편입학자�학적�및�성적처리원칙,�

전형시기·전형관리

�•전형절차�및�전형�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 학생수), 제82조(입학전형 방법) 
및 제89조(고등학생의 전학 등)

∘ 202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안)

① 허용 기준
  • 당해 학교 퇴학(자퇴)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입학을 허용
  •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출석

일수 등)에 한하여 허용 가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입학 허용
  • 전·편입학 시 1개 고등학교만 지원 가능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 불가
  • 외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 중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 불가
  • 영 제51조에 의거, 인정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허용 

가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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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등학교)신입생�선발�및�전형

중학교�교육과정의�정상화와�고등학교�입학�전형의�공정성� ‧ 합리성� ‧ 타당성� ‧ 다양성을�제고하여�학교교육의�
신뢰도를�높인다.

1.� 신입생� 전형요항� 작성�

및� 입학관리� 시� 공통�

유의사항

TipTipTipTipTip

￭ 주요�지침(링크)�
�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업무�시행�지침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

자�선발에�관한�규칙

￭ 2022�외국국적학생을�위한�학적
관리�매뉴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2024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①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모든 학교는 학교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역할
   - 입학 관련 특이사항 및 합격사정에 대해 심의
   - 전형 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심의

②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전체 모집 정원의 2%,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
  • 특례입학대상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자
  • 특례전형으로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이중지원 금지

③ 일반귀국학생 전형
  • 국내 재학기간과 외국에서 수학한 기간을 합산해 9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지 않은 자): 학교별 전‧편입학 허용인원(정원 
외 3%)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가능(‘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시행 지침’ 참고)

④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 대상자] 전형
  • 학교장 전형교: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
  •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정원 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 선발

  • 평준화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학군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별도 선발

⑤ 체육특기자 전형
  •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에서 승인한 종목과 인원에 대해 정원 내로 

선발(평준화 일반고‧자공고: 학군별 3%, 학교장 전형교: 학교별 5%)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б�����ü��Ư���ڼ��߿����ѱ�Ģ
https://www.law.go.kr/��ġ����/������б�����ü��Ư���ڼ��߿����ѱ�Ģ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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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타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 학교장전형교: 타 시‧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입학 안내 철저
  • 타 시‧도 졸업(예정)자에게 내신성적 산출 프로그램 안내 철저
  • 타 시‧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용 원서를 제공
  • 검정고시 출신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2024학년도 경기도 고입 내신성적 

반영지침’의 산출식에 따름

⑦ 특기·적성 영역 전형(평준화지역 후기고 제외)
  • 학교별로 특기‧적성 영역을 별도로 선발하기 위해 도교육청 승인이 필요 
   ※ 학교별 특기‧적성은 체육특기자(5%)를 합해 모집 정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음

⑧ 사회통합 전형(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자기주도학
습전형 실시교에 해당)

  • 사회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 사실이 없는 자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3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 사회통합전형 단계별 전형 방법
   - 1단계(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 ~ 2배수 선발)
   - 2단계: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
   -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음
   -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 방법을 적용

⑨ 불합격자에 대한 추가 합격
  • 학교별 합격포기자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포기자 수만큼 차순위자 추가 

합격 가능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에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조치사항’ 명시
  • 등록 후 해외 유학, 타 시‧도 전출, 기타 등으로 입학을 포기한 자로 인해 

발생한 결원에 대해 반드시 추가 합격시킬 필요 없음
  • 전형 시 모집 정원에 미달된 학교장 전형교는 타 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하여 결원을 충원

⑩ 고등학교 이중 지원 금지
전기 특수목적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일반고의�특성화학과�

후기 특수목적고(외국어고,�국제고),�일반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일반고의�보통과�

  • 전기학교는 1개교만 지원 가능(마이스터고 간 이중지원 금지)
  • 후기학교는 1개교만 지원 가능(전기학교 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 불

가능)

⑪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 전학 포털시스템(SATP) 활용
⑫ 신입학 전형 시 관련 법령, 지침, 규정을 철저히 준수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95

2.� 영역별�전형�관리

TipTipTipTipTip

￭ 주요�지침(링크)�
� •2024�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배정�방안

�•2024�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

TipTipTipTipTip

￭ 관련�서식(링크)�
� •2024� 평준화지역� 후기고� 응시

원서

�•2024�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응시원서

�•2024� 일반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응시원서

�•2024�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특례�입학�신청�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2024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 2024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①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 평준화지역[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학군]
 •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학군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모집 정원만큼 선발
 • 학생 배정: 선(先) 복수 지원 후(後) 추첨 배정방식에 의거 실시
 • 평준화지역 비적용학교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전형 방법과 일정에 

따름

② 비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일반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정시모집 시기에 학교별로 전형

③ 일반 특성화고등학교[추천입학제], [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일반 특성화고 및 일반고 특성화학과 추천입학제는 학교별로 실시

④ 특성화고등학교[교육감 지정]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전형요항에 의함

⑥ 특수목적고등학교
  •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 과학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 학교별 입학전형요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지원 자격은 학교별 신입생 입학전형요항에 의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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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교무행정

업무명  교무행정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근로기준법
∘ 교육공무원 임용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규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약칭: 교과용도서규정)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업무 개요 효율적인 교무 행정 관리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교무학사 업무 지원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교원 조직 관리  
 2. 학급 경영  
 3. 교과서 선정 및 운영
 4.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5.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6. 나이스 업무
 7. 교육활동 중심 학교교육지원
 8.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0. 학년부 운영(고3)
 11.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12. 교육자원봉사

참고자료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관, 2024. 1.)
∘ 2024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교육부, 2023. 8.)
∘ 2024 EPIK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EPIK 위탁채용](융합교육정책과)
∘ 2023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학교장 자체채용](융합교육정책과)
∘ (중)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Ⅰ(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8.)
∘ (고)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Ⅰ(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8.)
∘ (중)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Ⅱ(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8.)
∘ (고)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Ⅱ(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23. 8.)
∘ 2024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계획(학교정책과, 2023. 2.)
∘ 2024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통합지원 계획(교육복지과, 2023.12.)
∘ 교육자원봉사 운영지침 및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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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조직�관리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한� 원칙� 있는� 교원조직� 관리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교무학사�업무에�기여하게�한다.�

1.� 교원�조직�관리

TipTipTipTipTip

￭� 2023�공립�중등학교�보직교사�배치기준
￭�2023�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중등)

TipTipTipTipTip

￭�급별�보직교사�배치기준
�•�중학교:�보직교사�수

� � � -� 3~5학급� :� 3� /�6~8학급� :� 4�

� � � -� 9~11학급� :�5� /� 12~17학급� :� 8

� � � -�18학급이상� :� 11

� � � -� 2학급이하�분교장� :� 1

� � � -�체육중학교,�교감�미배치교,� 43학

급이상�복수교감�미배치교� :�+1

�•�고등학교:�보직교사�수

� � � -�3~5학급� :�3� /�6~8학급� :�4�

� � � -�9~17학급� :�8� /�18학급이상� :�11

� � � -�실업(전문)과를�설치한�고등학교�및�

체육고등학교,� 교감� 미배치교,� 43

학급�이상�복수교감�미배치교�:�+1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① 담임 및 보직교사 배정
  • 근무 희망 보직, 부서 및 학년 희망서 제출  
  •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고려
  • 담임 및 보직교사 배정
   - 업무수행 능력, 본인의 희망, 학교경영, 학년 편성, 원로교사, 성별 고려
   - 임용 후 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재(NEIS 입력)

② 교무 분장 조직
  •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업무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신학년도 업무 분

장안 기획
  • 업무분장 희망서를 받아 분장 원칙에 따라 업무 배정

  (학교의 규모, 업무 내용, 교사의 특기를 고려하여 조직)
  •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조직함

  (교내 인사내규 및 본인의 희망 고려)
  • 업무 관련 서류 및 비품 인계인수
   - 관련 서류, 비품, 인계인수서 작성

③ 갈등 관리
  •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조정
   - 담임 배정 및 분장업무, 부서별 부장 임용, 학교 예산 집행, 근무평정

의 처리, 의사 결정, 업무 추진상의 의견차 등으로 인한 갈등 조정
  • 교사와 교사 간 갈등 조정
   - 교사 간 교육관의 차이, 승진에 따른 부가점 여부, 부장 교사와 일반 

교사 간의 업무 추진, 원로교사와 젊은 교사 간의 세대 차에서 오는 
갈등 조정

  •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 조정
   - 교과 지도관의 차이, 생활지도와 관련된 갈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인한 갈등, 학생차별 등으로 인한 갈등 조정
  •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조정
   - 학습지도 방법, 학생차별, 생활지도 등으로 인한 갈등 조정
  • 교사와 행정실 직원, 교육공무직원 간의 갈등 조정
   - 업무, 예산 집행상의 비협조, 업무 분장 등에 대한 갈등 조정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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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급�경영

학급� 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비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급을� 바르게�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한다.

1.�학급�경영의�원칙,�내용,�

경영계획�수립,�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급 경영의 원칙
  • 교육적 학급 경영: 인간이 교육을 통하여 성장·발전한다는 신념 아래 학

생 개개인의 흥미, 적성, 능력과 창의성을 최대로 개발하여 자아 실현된 
인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

  • 학생 이해의 학급 경영: 학생의 심리적 욕구 충족, 학습 동기의 유발, 
부적절한 행동의 수정, 과업 수행을 극대화하는 집단 운영 등의 경영 
과업은 학생의 심리적 이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민주적 학급 경영: 인간 존중, 자유, 평등 및 참여와 합의 등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급을 경영

  • 효율적 학급 경영: 학급의 자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학급의 목표를 
달성함과 아울러 학급 구성원의 심리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학급 운영

② 학급 경영의 내용
  • 학생 파악: 성장과정, 가정환경, 취미, 특기, 신체적 특징(병력 등), 성

적, 인생관, 장래 희망, 친구관계, 고민사항, 희망사항, 건의사항 등
  • 학급 조직: 민주적 절차,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격려
  • 출결 관리

③ 학급 경영 계획 수립
  • 교사 자신에 대한 점검, 교육철학 성찰, 실천하는 교사
  • 학급실태 조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 학급 경영 목표 설정: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수립
  • 세부 실천 계획 수립
   - 학급 풍토 조성, 역할 분담, 교실 환경 구성, 급훈 정하기 등 
   - 학급 경영 연간계획 수립, 학부모 상담
   -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등

④ 학급 경영 평가 및 반성
  • 교사 자기 평가
  • 학생 설문 조사 및 피드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99

3 교과서�선정�및�운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 협의회의� 추천
과�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학교장이�최종�확정하는�일련의�절차이다.�

1.�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시�절차�및�평가�기준

TipTipTipTipTip

￭ 2024학년도�검∙인정�교과용도서�
선정�매뉴얼

￭� NEIS�교과용도서�신청�매뉴얼

∘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주문)

① 선정 절차
  • [추천] 1단계: 교원 의견수렴
   - 교과협의회 등 교원 의견수렴
   - 검정(인정)도서의 선정기준표, 선정(안), 회의록 등 자료 기록, 보관 
   - 선정 기준 항목별 점수 및 평가 방법 결정
  • [심의]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추천된 검·인정 도서의 선정기준, 선정 절차 등의 타당성‧공정성 등을 심의
   -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협의회 등의 대표 교사 설명을 청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원안과 다를 경우 심의의견서를 별도 

작성하여 회의록에 첨부
  • [확정] 3단계: 확정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정
   -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국‧공‧사립 동일)
  • 4단계: 주문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
   - 학교의 교과서 업무담당자는 NEIS를 통하여 차년도 사용 예정 교과서의 물량

을 파악 후 주문 및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
② 평가 기준 항목
  • 교육과정: 교육과정 부합성, 학습 분량의 적절성
  • 학습내용 선정: 내용 수준의 적정성, 정확성, 중립성, 학습동기 유발
  • 학습내용 조직: 효과성, 단원, 학년 간 연계 및 계열성,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
  • 교수학습활동: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활동의 유용성, 학습 

참고자료의 충실성 및 유용성
  • 학습평가: 다양한 평가활동, 종합적 사고력 평가
  • 표현·표기 및 외형 체제: 표현·표기의 정확성 및 가독성, 편집 디자인 및 내구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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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어민보조교사�운영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소외지역�소재�및�소규모�학급�운영교�지원으로�영어�교육격차를�해소한다.

1.�원어민영어보조교사

� � �업무(EPIK�위탁채용)

TipTipTipTipTip

￭� 경기교육모아(외국어교육센터)�
링크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근로기준법
∘ 202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EPIK 위탁채용)

① 채용 전 업무 절차
업무절차�및�기관

사업운영교
업무

담당

기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수요기초조사�

EPIK에� 위탁채용�수요�요청�
도교육청

[단위학교→도교육청]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수요신청(매년� 9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예산�확정

원어민영어보조교사�추천

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사업예산�확정�및� 사업운영교�확정(12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추천서류�접수(12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서류�검토

합격자�선정�및� 통보�
도교육청

[도교육청→EPIK]

� 원어민영어보조교사�합격결과�통보(1월)

계약체결

입국예정자�온라인�사전연수�

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감�일괄채용�및� 계약체결(1월)

온라인�사전�연수�실시(1월~2월초)

원어민영어보조교사�근무교�배정�

입국�및� 오리엔테이션�실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주거지�준비

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입국�및� 오리엔테이션

학교는�주거지�제공�및�집기�준비(2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pick� up�

학교�및� 현지�적응안내
학교

단위학교-원어민영어보조교사�인솔�협조(2월말)�

→사전연수�마지막날�직접� pick� up� (공문안내)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기�정착�지원
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생활정착금�지급� (30만원)

입국지원비� 30일�이내�지급(180만원)

*�생활정착금,�입국지원비:�도착�후� 한� 달� 이내�지급

주거용�가구�및�비품�인수인계서�작성�및�보관

② 채용 후 업무 및 복무 관리 등
  • 업무편람 참조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more.goe.go.kr/gfe/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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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어민영어보조교사

� � �업무(학교장�자체�채용)

TipTipTipTipTip

￭ 202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
편람(학교장자체채용)

TipTipTipTipTip

￭ 2024�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업
무편람(학교장자체채용)

￭ 2024�원어민중국어보조교사�양식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근로기준법
∘ 2024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학교장 자체 채용)

① 자체 채용 업무 절차
순서 점검사항�및�참고사항

1.�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구인공고� (학교�홈페이지)

업체정보�

(원어민�고용업체선정�및�연락)

2.�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심사� 및� 선발�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관리위원회에서� 3인� 이상�

후보군중� 1인� 선정

3.� 합격자�선정� 및� 통보,�

필요서류�요청

각종�서류�확인�및�비치

(거주자�증명서,� 비자발급서류,�

범죄경력증명서�등)

4.� 사증발급�인정�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각종�증명서,� 계약서�제출

5.�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비자신청,� 주거� 및� 집기�구비

계약서�상� 명시된�집기확인

그�외의�것은�생활정착금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본인이�해결

6.� 원어민영어보조교사�픽업�

및�학교� 및� 현지�적응안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도착�후�한�달�

이내�생활정착금�지급� (30만원)

주거용�가구�및�비품�인수인계서

� 7.�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 � � �활용계획서�수립

입국�지원비� 30일�이내� 지급

(130만원)

②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복무 관리 등 세부 내용
  • 업무편람 참조
   ※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관련 업무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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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업무관리시스템과�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합하여� 업무처리

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통합관리시스템이다.�

1.� K-에듀파인�

� � � ‘문서(재정)�기안’

TipTipTipTipTip

￭ ‘문서관리(학교용)’� 매뉴얼
￭� ‘자료집계’� 매뉴얼

TipTipTipTipTip

￭� ‘수신자�지정’� 참고�사항
�•‘행안부유통’�탭을�클릭�시,�전자문서�

유통�가능한�정보�기관�조직도가�나

타나고�수신자에�추가�가능

� � � (타�교육청�포함)

�•� ‘수기입력’�탭�클릭�시,�수진자명�

및�정보�직접�입력하여�추가�가능

�•� ‘문서24’�탭�클릭�시,�문서24에�

등록된�일반�법인�발송�가능�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① 전자문서 기안 방법
  •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공용서식]에서 서식 선택
   - 결재정보 탭: 제목 작성 → 과제카드 선택 → 업무유형 선택 → 대국

민 공개여부, 열람제한 설정
   - 본문 탭: 내용 작성
   - 결재경로 탭: 결재경로 지정 → 수신자 지정 → 파일 첨부 → 결재 상신
   - 수신자 지정: 조직도 또는 공용그룹에서 지정

② 재정 기안 
  •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 재정기안]에서 재정업무에서 결재 요청

한 문서 조회 및 반송 처리
  • ‘재정기안’에서 ‘기안대기중’인 문서 제목 클릭 → 재정문서 내용이 나타

나며 필요 시 ‘본문보기’ 체크박스 선택 → 본문 내용 확인 및 수정 가능 
  • 재정업무에서 결재요청 후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반송 처리 후, 재

정업무에서 내용 수정 후 결재요청 

③ 자료집계 기안(연계기안)
  •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 자료집계기안]에서 자료집계 메뉴에 등

록한 집계대기자료와 제출대기자료 기안 
  •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 자료집계/연계기안]에서 K-에듀파인 재

정업무 외 타 시스템(나이스, 자료집계, 국민신문고 등)에서 연계 처리되
어 넘어온 문서 조회, 반송 처리(단, 국민신문고는 반송 처리 불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ǿ�����ſ����ѱ���/(20230928,33575,20230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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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에듀파인�

� � � ‘문서�처리’

TipTipTipTipTip

￭ ‘문서관리(학교용)’� 매뉴얼

TipTipTipTipTip

￭�문서의�처리�상태
�•�반려� :� 내용�보완,�혹은�재검토로�기

안자에게�반려

�•�보류� :�현재�문서�잠시�보류�처리

�•� 중단� :�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중단�

시� ‘문서함-중단한�문서’�저장)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① 결재 및 공람
  • 결재: 결재 메뉴에서 본인에게 도착한 문서 결재 가능
   - 권한과 문서의 처리 상태에 따라 재작성, 회수, 삭제, 공람 처리
  • 공람: 문서담당자 또는 기안자가 문서접수 및 기안 시 공람자 지정
   - 공람은 교장, 교감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지정
   - 공람을 회수할 사용자 선택 후 ‘회수’ 버튼으로 회수 가능 

② 문서 발송
  • 업무담당자(기안자)
   - [문서관리 > 발송함 > 발송대기]에서 문서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

인 → 발송 처리
  • 처리과 문서담당자
   - [문서관리 > 발송함 > 발송처리]에서 문서제목 클릭 → 문서정보 확

인 → 발송 처리

③ 전자문서 접수 방법
  •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에서 문서제목 클릭 → 결재정보 내용 

확인 → 접수 → 결재경로 지정 → 문서 처리

④ 비전자문서 접수(등록) 방법
   ※ 원본 문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 보관
  • 처리과문서담당자: 접수대기 메뉴에서 등록 
   - [문서관리 > 접수함 > 접수대기]에서 비전자문서 등록 → [문서

정보, 접수정보, 관리정보 내용입력, 원본 스캔파일 첨부(선택)] 
→ 저장(결재경로 및 공람지정 방법은 전자문서 처리방법과 동
일)

  • 업무담당자: 문서등록대장 비전자문서 등록에서 등록 (문서번호 채번)
   - [문서관리 > 문서함 > 문서등록대장]에서 비전자문서 등록 → 

문서정보, 경로 정보, 시행정보, 관리정보 입력 → 저장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ǿ�����ſ����ѱ���/(20230928,33575,20230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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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에듀파인�

� � � ‘메모관리�및�내부메일’

TipTipTipTipTip

￭ � ‘메모관리’�매뉴얼

TipTipTipTipTip

￭  ‘내부메일’�매뉴얼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① 메모 관리 
  • 메모 작성: [메모관리 > 메모작성] 
   - [메모작성]창에 제목, 과제카드 및 관련정보 선택, 수신자지정, 본문작성 
  • 메모 관리
   - 처리할 메모: [메모관리 > 메모관리 > 처리할메모] 
   - 보고받은 메모: [메모관리 > 메모관리 > 보고받은메모]
   - 보고한 메모: [메모관리 > 메모관리 > 보고한메모] 
  ※ 의견이 등록된 메모는 회수 불가, 미열람자에 한해 부분회수 가능 

② 내부메일
  • 메일 작성: [내부메일 > 메일작성] 진행 후 제목, 수신자 선택, 본문작성 

후 [발신] 버튼 클릭하여 메일 발신 
    ※ 제목, 내용에 금칙어 포함 또는 용량 초과 시 발신 불가 
  • 메일 관리
   - 발신메일 관리: [내부메일 >메일함 > 발신메일함] 
    ･‘수신확인’ 항목을 클릭 시, 수신자의 열람 확인 및 회수처리 확인, [이

동]버튼으로 개인메일함 이동 
   - 수신메일 관리: [내부메일 > 메일함 > 수신메일함]  진행 후 ‘메일제

목’ 항목을 클릭 후 내용 확인 
   - 개인환경 설정: [내부메일 > 메일관리 > 내부메일설정] 진행 후 발신

메일, 수신메일함, 휴지통 보관일수, 서명자동포함, 발신메일저장 등 
지정 가능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ǿ�����ſ����ѱ���/(20230928,33575,20230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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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에듀파인�

� � � ‘업무인계인수’

TipTipTipTipTip

￭� ‘과제관리’�매뉴얼(44쪽� 5.업무인계인수)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① 인계 신청
  • [업무관리 > 업무인계인수 > 업무인계인수 > 인계함] → ‘인계신청’ 선

택 → 인계인수사유와 적용일자 필수 입력, 인수자선택 클릭, 입회자 선
택 → 내용입력 → 인수요청(인수요청 후, 인계자 내용 수정 불가)  

② 인수함 확인 및 처리 
  • [업무관리 > 업무인계인수 > 업무인계인수 > 인수함] → ‘담당업무’ 선

택 → 팝업 호출 → 내용 확인 후 ‘인수확인’, 출력 가능

5.� K-에듀파인�

� � � ‘업무지원’

TipTipTipTipTip

￭� K-에듀파인매뉴얼�업무지원
￭�원격업무지원�사이트
￭� K-에듀파인�사용자�지원서비스

∘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문서의 기안),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규정

① 업무 지원 기능
  • 공문게시판: [업무지원 > 알림판 > 공문게시판] → 주제영역 기준으로 

조회 → 공문게시물 체크 후 ‘자주보는 게시물’ 등록 가능 
  • 일정 작성(개인/학교): [업무지원 > 일정현황] → [등록] → 일정작성 팝업 

화면 호출 → 일정등록구분, 제목, 일정종류, 일정설정, 내용, 공개범위 등 
정보 입력

②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신청 
  • [나이스 > 나의메뉴 >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 [신규]버튼 클

릭 → 승인요청사항(기간, 패스워드 등)입력 → 승인 요청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ǿ�����ſ����ѱ���/(20230928,33575,20230627)/��8��
https://www.law.go.kr/������Ģ/���������ý��ۿ����/(00194,20070713)
https://evpn.goe.go.kr
https://help.klef.go.kr/keris_ui/main.do
https://www.law.go.kr/����/���������ǿ�����ſ����ѱ���/(20230928,33575,20230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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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이스�업무

‘나이스(NEIS)’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등),�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이용한�업무
처리)를� 근거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의미하며,�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제433호)에�따라�교육정보시스템인�나이스를�사용한다.

1.� 일반�업무

TipTipTipTipTip

￭ 4세대�나이스�주요�업무
� •�학교업무분장

� •�학교정보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개별화교육계획

�•�보건

�•�입학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학교)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① 인증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 GPKI 인증서 신규 발급 절차
   - GPKI 인증서 신청서 제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담당자) → 교육

지원청에서 공문 접수 후 담당자가 발급 → 전자서명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 "인증서 발급|재발급" 선택 → ‘개인용 인증서 발급’의 [참조번호
/인가 코드 조회] 클릭 → ‘인증서발급(개인용)’창에서 이름, 주민등록
번호, 임시비밀번호(신청서에 작성한 숫자 8자리) 입력 후 확인 → 참
조번호와 인가 코드 확인 후 발급 클릭 → 인증서저장 

  • 인증서 사용자 등록 
   - 업무포털 접속 후 첫 화면 하단의 ‘사용자 등록’을 클릭 
   - ‘사용자 등록’ 창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서선택]으로 발급 

받은 GPKI 인증서를 선택 후 아이디 입력하여 등록 
②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  
  • 자격취득/연수/포상서훈/연구실적의 자료는 [기본메뉴>인사>인사기록>개인

정보변경신청]메뉴를 통해 수정
③ 근무상황 신청 
  • 개인근무상황 신청
   - 개인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연수, 결근, 기타 등을 

신청할 때 사용
  • 출장 신청
   - [나이스>기본메뉴>개인출장관리]에서 국내출장(관내), 국내출장(관외), 

국외 출장, 연수로 신청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Ģ/�������������ڼ�������������ħ/(2020-245,20201201)
https://www.law.go.kr/������Ģ/�б���Ȱ����ۼ��װ�����ħ/(477,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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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스�교무학사�업무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5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

<중학교>
1. 학교업무분장, 학교정보, 교육과정
2. 학적, 학생생활
3. 성적, 학생부
4. 입학, 보건, 개별화교육계획

<고등학교>
1. 학교업무분장, 학교정보, 교육과정
2. 학적, 학생생활
3. 성적, 학생부
4. 입학, 개별화교육계획

※ 4세대 나이스 업무 처리 도움 동영상
  • 4세대 나이스 안내사항, 학교업무분장관리, 학기말업무처리 연수 영상: 경기

도교육정보기록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oeia)
 
※ 문의
  • 전화문의 
   -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600-8400)
   - 경기도나이스사용자지원센터(1599-2578)
   ※ 교무업무, 권한관리, 공통업무, 업무포털 접속(EVPN포함), 대국민 서비스, 

나이스플러스
  • 온라인 문의: 나이스 사용자 지원 [ https://help.neis.go.kr/ ]
   ※ 오류 및 개선요청 사항은 온라인 질의 게시판 이용

�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Ģ/�б���Ȱ����ۼ��װ�����ħ/(477,20240208)
https://www.goeia.go.kr/neis/g05020101_02.asp?BID=B28&Number=314&page=2&Search_m=&Search_t=
https://www.goeia.go.kr/neis/g05020101_02.asp?BID=B28&Number=315&page=2&Search_m=&Search_t=
https://www.goeia.go.kr/neis/g05020101_02.asp?BID=B28&Number=317&page=2&Search_m=&Search_t=
https://www.goeia.go.kr/neis/g05020101_02.asp?BID=B28&Number=318&page=1&Search_m=&Search_t=
https://www.goeia.go.kr/neis/g05020101_02.asp?BID=B28&Number=321&page=1&Search_m=&Search_t=
https://www.goeia.go.kr/neis/g05020101_02.asp?BID=B28&Number=322&page=1&Search_m=Subject&Search_t=%C7%D0%C0%FB,%20%C7%D0%BB%FD%BB%FD%C8%B0
https://www.goeia.go.kr/neis/g05020101_02.asp?BID=B28&Number=323&page=1&Search_m=&Search_t=
https://www.goeia.go.kr/neis/g05020101_02.asp?BID=B28&Number=324&page=1&Search_m=&Search_t=
https://www.youtube.com/@goeia
https://help.ne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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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활동�중심�학교교육지원

교육활동�중심의� 학교� 조직� 및� 문화�조성에� 대한� 지원� 전략과� 정책을�수립하고,� 현장� 참여� 중심의�공문서� 질적� 개선�

노력을�확대하여�교육활동�중심의�학교�업무�효율화를�지원하고자�한다.

1.� 교육활동�중심

학교업무�운영�체제

구축�및� 문화�조성

TipTipTipTipTip

￭ 학교업무협의체:�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여건�조성을�위해�학교�규모,� 학

교급,�교직원�수,�학년�및�부서�등�여

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업무� 분

석� 및� 분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갈등�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협의체

￭ 교무행정업무팀:� 단위학교� 조직을�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조직하여� 교

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

도록�학교교육�활동에�필요한�교무

행정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적으로�

담당하기�위해�구성된�조직�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 2023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 세부 실천 계획

①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협의체 운영
  • 학교 구성원 직종 및 구성 비율을 다양하고 균형 있게 조직
  • 학교 규모, 학교급, 교직원 수, 학년 및 부서 등 여건과 상황을 고려
  • 소통과 숙의의 협의 정례화 및 문화 조성을 통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및 효율화 추진
② 교육활동 전념의 교무행정업무팀 운영
  • 학교장 책임하에 단위학교별로 구성 및 운영하되 학교 여건에 맞게 재구성
  • 교감이 총괄하며 학교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교감, 보직교사, 교과전담

(비담임) 교무행정 업무 담당 실무사 등으로 구성 
  • 학교업무협의체와 학교구성원의 합의 등을 통해 명확한 업무분장 체제 구축  
③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교업무 재구조화 추진
  • 학교 자체 업무 분석을 통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추출
   - 업무분석 절차(예시): 학교업무 분석을 위한 기준 설정 → 교직원 개인별 

업무 분석 → 부서별, 학년별, 직종별 협의 → 학교업무협의체 조정 협의 
→ 개선 업무 추출(폐지, 간소화, 전자화, 통합, 새로운 업무 등)

   - 학교업무 분석 자료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하여 업무분장
     (업무분장 시 학교 교육공동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④ 교육활동 중심 학교 문화 조성
  • (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교육지원 현장 협업 모니터링(인터러뱅) 운영
   - 현장의견 통해 학교업무 개선과제 발굴, 본청 부서 대상으로 개선과제

추진 협의 및 지속 중점이력관리
  • (학교) 학교업무 효율화 정책을 담은 학교업무 개선 안내자료 활용
   -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월 1회 발간자료 활용(2023.6월 창간호∼)
    ※ 경기도교육청 메신저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 퀵메뉴 바로가기 참고

   - ‘학교업무개선 길라잡이’를 통한 상시 학교업무 개선 문화 조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ġ����/���б���ġ����/
https://www.law.go.kr/����/���������ǿ�����ſ����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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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문서� 기반� 효율적�

교육행정시스템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경기도교육청 학교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2024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계획

① 공문없는 날(달) 개편에 따른 학교 자율 기반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 
  • 특정 요일 제한 없는 학교 자율 기반의 협의하고 연구하는 문화 조성
  • 공문없는 주간 새 학년 교육과정 운영 전념*

    * 학부모총회, 학교운영위원회, 수업공개, 상담주간 등 운영

② 공문서 감축을 통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추진
  • 공문게시제 중점 추진에 따른 주제영역 준수 및 영역별 공문 확인
   - 학교의 단순 안내 및 홍보사항은  학교공문  탭에 공문 게시
   - 교직원 공문게시판 1일 1회 이상 확인
  • 학교별 K-에듀파인 외부공문관리기능 적용으로 외부공문 접수(처리)업무 경감
   - (기능) 홍보성 외부공문 자동 게시와 동시에 문서등록대장 문서 자동 등록
   - 학교가 직접 외부공문담당자 설정(단, 공문 접수(처리) 등 행정업무 일체 없음)
  • 학교 자율 기반의 공문생산(내부결재) 등 행정업무 경감 노력
   - 학교급별 위임전결규정 현행화 및 준수
   - 공문서대시보드* 활용 학교별 공문서 분석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단위 학교 발생 공문서 종합 분석 웹 서비스(경기도교육청 누리집 탑재)

⓷ 공문서 질적개선을 통한 교육활동 전념 지원
  • (공문생산기관) 현장 중심 공문생산으로 교육활동 전념 지원
   - 공문생산 이행사항 13개 항목 준수
   - 공문(핵심용어·학교실행)표시제 추진
   • (학교) 간소화·표준화된 공문서 기반 신속·정확한 이해 및 업무 처리
⓸ 공문서 기반 효율적 교육행정을 위한 공문(수신)생산 역량 강화
  • 공문생산 역량강화 상시 지원시스템 활용
    ※ K-에듀파인 문서관리 샘플서식, 학교업무개선 이슈페이퍼 활용

  • 신규(전입), 부장교사 등 대상별 공문(수신)생산 역량 강화
    ※ K-에듀파인(자료집계시스템) 기능의 이해와 활용 등
⓹ 현장 참여 공문서 상시 모니터링 및 환류
  • 공문서불편신고제 상시 참여(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문서불편신고센터)
   - (신고자) 학교 교직원 누구나
   - (신고 항목) 공문생산 이행사항 13개 항목 미준수 공문서 신고 
   - (결과 처리) 담당부서 및 모니터링단 검토 후 개선 의견 탑재

�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ʤ��ߵ����
http://www.law.go.kr/��ġ����/������û�б������������������/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92&menuInit=13%2C6%2C0%2C0%2C0&searchTab=&searchCategory=&reservYn=N&bbsId=1040997&bbsMasterId=BBSMSTR_000000000028&pageIndex=1&schKey=TITLE&schVal=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10

3.� 학교업무�간소화�및�

효율화�지원

TipTipTipTipTip

￭ 학교업무개선�이슈페이퍼
� �경기도도교육청에서�발간하여�학교업

무� 개선� 문화� 조성� 강화� 및� 적시

적인� 학교업무� 간소화·효율화� 추진

사항� 등을� 안내하는� 정기(상시)� 안내

자료�

� �학교는� ‘먼저� 확인하고,� 고민하며,�

방안을� 찾는’� 학교업무� 개선� 협의·

참고자료로�활용�가능

� �바로가기->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
� �경기도교육청�메신저�퀵메뉴

링크로�접근�개선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2023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지원 세부 실천 계획
∘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계획

① 학교업무 간소화 운영
  • (학교)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학교업무 발굴 및 개선
   - 학교업무 간소화 전략 수립 기간 운영
     ※ 업무 분석을 통한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학교업무 발굴 개선

   - 학교 내 위원회 통합 운영 및 학교 비치장부 현행화
  • (교육지원청) 일괄 집행 지원 분야 모색으로 학교 자체 업무 감축 지원
  • (도교육청)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 지침 고려 학교업무개선과제 발굴
②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 (학교) 학교업무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및 교직원 역량 강화  
   -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위임·전결규정 통합 운영
   -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학교업무 개선 방안 상시 소통   
   - 교직원 학교업무 효율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 (도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의 학교업무 추진 체계 지원
   - ‘현장의견수렴/과제발굴–프로그램/장학자료개발–현장컨설팅’으로 연결

되는 학교업무 처리 간소화·전산화·효율화 적시 지원 사업 추진
   - K-에듀파인 기능개선 및 도교육청 누리집 학교업무효율화 게시판 운영
     ※ K-에듀파인 ‘학교업무지원’ 게시판 생성 및 샘플서식(정책·공문서작성법 등 안내) 

개발 지원

③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교) 학교 자율 기반으로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 전념 문화 조성
   -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세부 일정 수립
   - 새 학년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세부 계획 수립과 편성 
  • (교육(지원)청) 학교의 새 학년 준비 전념 문화 적극 지원
   - 학교 대상 공문 발송 및 출장 자제 협조
   - 각종 정책과 사업의 사전 안내로 학교 교육과정 반영 적시 지원
   - 학교 교육활동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행정 지원
     ※ 교원 인사(조기 발표), 역량 강화(신규교원 직무연수 등), 교육활동(과정) 준비, 

기타 학교업무 효율화 방안 안내 등

  

�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goe.go.kr/home/bbs/bbsList.do?menuId=100000000000292&bbsMasterId=BBSMSTR_000000000028&menuInit=13,6,0,0,0
http://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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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이스�학부모서비스

자녀의�학교생활�전반에�대한�정보열람�및� 소통공간을�통해�학부모의�교육�참여�기회를�확대하고�가정

과�학교가�자녀�교육을�함께�이끌어�가는�환경을�조성한다.

1.� 학부모서비스�주요�내역�

및� 이용

TipTipTipTipTip

￭ 나이스�대국민�학부모서비스�
￭�학부모서비스�시작하기
￭�학부모서비스�학교생활�살펴보기

TipTipTipTipTip

￭�이용�시�유의사항
�•�서비스�신청(자녀�등록)�후�

학생(자녀)의�나이스플러스를�

통한�승인이�필요하며�개인정보가�

포함된�학생정보�조회시�인증서�

등록�필요

�•이전�학부모�서비스�등록�회원은�

신규�회원가입�후�자녀등록을�

통하여�자동으로�검증�후�별도�

승인�절차�없이�학부모�서비스�

이용이�가능

�•로그인�수단별�정보열람�항목에�

제한이�있으며,�성적�및�건강�등�

개인�관련�정보�열람을�위해서는�

디지털원패스,�간편�인증으로�

접속�필요�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① 확인 가능 내용
  • 학교정보: 학교정보, 주간식단, 월간식단, 교과용도서, 교육비 납입현황, 

과목 및 담당교사
  • 학생 수업정보
  • 학생생활: 학교생활기록, 시간표, 출결정보, 학교스포츠클럽, 대입전형자료
  • 학생평가: 성적표, 고사별정오답표, 고사별점수, 성적향상도, 학습진단, 

성적변화표
  • 학생건강: 건강기록, PASS 활동처방 PASS 평가결과, PASS 평가결과

이력, PASS 통계, PASS 지수 
  • 학생지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교육활동신청 
 
② 학부모서비스 이용 방법
  • 4세대 학부모서비스접속 
  • 회원가입 및 약관 동의
   - 아이디, 패스워드 회원가입: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본인확인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 완료
   -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학부모 회

원정보 연동 → 본인확인 → 완료
     ※ 행정안전부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학부모서비스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또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자녀 등록 
   -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 로그인 → 자녀등록 → 자녀정보 조회 

→ 자녀등록(승인요청)
   
③ 기타 서비스 
  • 캘린더, 공지사항, 예비입학생 방과후학교, 설문 서비스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parents.neis.go.kr/csp-prnt/#/prn-main/intro
https://www.law.go.kr/������Ģ/�������������ڼ�������������ħ/(2020-245,20201201)
https://www.law.go.kr/������Ģ/�б���Ȱ����ۼ��װ�����ħ/
https://parents.neis.go.kr/csp-prnt/#/prn-main/intro
https://www.onepa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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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중심�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구축하여,� 사회경제적으로�취약한�여건에�있는�학생에�우선적으로�교육ㆍ

복지ㆍ문화�등의�맞춤형�지원을�통해�모든�학생의�교육�기회�균등을�실현한다.�

1.� 중점�추진�과제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청-함께�해�봄
￭�교육지원�한눈에�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교육복지지원�안내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민관협력)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정책추진 기본계획 

①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실천 
  • 학생 교육복지 개입 지원 시스템 구축ㆍ운영
  • 다학제적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모형 개발
  •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다중안전망’ 모형 확립 
    ※ 교육복지우선지원 다중안전망: 1단계 경기 희망교실 → 2단계 경기 

희망(연계)학교 → 3단계 사업학교
② 교육복지 우선지원 행정의 합리적 역할 재구성 
  • 도교육청 정책기능 강화
  •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
③ 교육복지우선지원 실현을 위한 제반 여건 강화 
  • 사업담당자 및 사업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 
  • 교육행정기관 교육복지 유관사업 담당자 협의체 구성·운영 

2.�교육복지�프로그램�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사업학교 장의 책무)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 학생)

① 프로그램 기획
  •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 철학과 비전을 반영, 우선 지원학생의 발굴·사례

관리 등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eduone.moe.go.kr/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163&contentId=20151217142319&menuInit=7,3,0,0,0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8��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4��
https://www.law.go.kr/����/��ȸ��������̿���������ޱ��ڹ߱������ѹ���/(20240217,19650,20230816)/��14��
http://www.law.go.kr/��ġ����/�����������켱�������������������ѱ���/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64271&chrClsCd=010202&gubun=KLAW&nwYn=N&conDatGubunCd=undefined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8��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4��
http://www.law.go.kr/��ġ����/�����������켱�������������������ѱ���/
http://www.law.go.kr/��ġ����/�����������켱�������������������ѱ���/
https://www.law.go.kr/��ġ����/������û���������켱���������������/(07500,20221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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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로그램 운영
  • 교육복지소위원회 심의 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확정
  • 사전 교육지원청의 사업계획서 검토 필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육

지원청 확정 통보  
③ 교육복지 통합사례관리
  • 우선지원학생 발굴・선정: (1차 학생)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 학생 결과 

자료 확보 → (2차 학생) 학교장추천서 취합 → 교육복지소위원회 심사 
및 선정 → 보호자 신청서 및 동의서 징구

  • 선정 기준
   - 1차: 법정(법정수급자,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비법정(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 선정
   - 2차: 학교장 추천자, 특별한 사유로 인한 담임추천자 등 

3.�교육복지네트워크,�

� � � 희망(연계)학교�및�

� � � 경기희망교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
∘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협력학교 지정・

운영), 제12조(연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복지 네트워크 
  • 정의: 학생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해결, 건강한 교

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의 소통·연
계망을 체계적 구축·운영하는 방법 

  • 특색있는 지역교육복지 네트워크 운영
② 희망(연계)학교 
  • 정의: 선생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 학교 
  • 사업 영역: 필수 프로그램(사제동행), 선택 프로그램(교육과정 연계), 

학생성장지원(협의회, 위기학생 긴급지원 등)
③ 경기희망교실(교실형 연계학교) 
  • 정의: 선생님이 인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교사 중심의 교육복지 운영 교실 
  • 운영 형태: 담임형, 비담임형 
  • 운영 내용: 교원 1인이 우선지원학생 1명 이상 포함한 4~10명 내외 

학생과 결연하여 사제동행으로 관계 증진과 학생 욕구에 
맞춰 지속적 성장 지원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8��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54��
https://www.law.go.kr/����/��ȸ��������̿���������ޱ��ڹ߱������ѹ���/(20240217,19650,20230816)/��13��
http://www.law.go.kr/��ġ����/�����������켱�������������������ѱ���/
https://www.law.go.kr/��ġ����/������û���������켱���������������/(07500,20221228)/��11��
https://www.law.go.kr/��ġ����/������û���������켱���������������/(07500,202212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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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년부�운영(고3)

교육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확립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교육

활동의�효율성을�도모한다.�

1.� 운영계획�수립

TipTipTipTipTip

￭ 3학년�운영계획(예시)
￭�학력향상�계획(예시)
￭�개인별�학력향상카드(예시)
￭�방과후�학교�운영�계획(예시)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① 운영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학교 교육목표 및 학교 교육계획 확인
  • 학생, 학교시설, 학부모 등 교육환경 파악
② 운영 계획에 포함될 내용
  • 교육과정 및 교과 담당교사, 학급담임 및 학년 업무 배정, 학력향상 계획
  • 개인별 학력향상카드 활용, 진로 및 진학지도 계획, 자기주도학습 실시 

계획,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생활지도 계획
  • 정기고사 및 학력평가 실시 계획, 졸업여행 계획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
③ 학력 향상 계획
  • 방과후수업: 3학년 특성에 맞는 방과후수업 계획 수립
  • 자기주도학습: 희망자에 한해 실시
   - 자기주도학습의 정착 및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 배치 등

2.�진로�및�진학지도

TipTipTipTipTip

￭ 진로�관련�자료
•경기학부모지원센터-진로진학지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진학사

•유웨이

•김영일컨설팅

•경기도교육청교수학습포털

∘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① 진로상담
  • 시기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상담(3월: 학생실태조사, 4월: 진로상담 

1차, 8월: 진로상담 2차, 12월: 정시상담 3차)
② 진학지도
  • 진학상담실 및 사이버 진학정보란 운영
  • 생활기록부 성적 산출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 진학 관련 사이트 활용
  • 대입 복수 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일간지 및 각종 진학 관련 정기간행물 구독
  •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설명회 개최(3월, 5월, 8월, 12월)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https://www.law.go.kr/����/�ʤ��ߵ���������
https://more.goe.go.kr/hakbumo/subList/30300001758
http://www.kice.re.kr
http://www.jinhak.com/
http://www.uway.com
http://www.01consulting.co.kr
https://more.goe.go.kr/edup/index.do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23��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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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술 및 면접이론(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작성)
④ 대학입학 원서접수 과정
  • 유웨이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 가입
  • 접수하려는 대학 이름을 찾아서 클릭
  • 원서 작성 및 원서 결제
  • 결제 후 뜨는 출력화면에서 수험표와 원서, 봉투 표지 출력
  • 서류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접수

3.�수시모집�입학확정자�지도
∘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①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 파악
② 입학 확정자 대상 프로그램
  •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학교계획 프로그램, 학생 자체 프로그램
③ 생활 지도:  학교와 학부모가 연계하여 실시
④ 출결 관리: 생활기록부 출결 관리 규정 준수

4.� 대학수학능력시험�후� 학생

지도

TipTipTipTipTip

￭ 수능이후�학사운영�지원�계획
￭ 현장체험학습정보방
￭�수능후�프로그램1(예시)
￭�수능후�프로그램2(예시)
￭�안전한�현장체험학습�운영�지침

∘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학교 여건 및 진로지도 상황에 따라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 수능 후 교내·외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사회연계프로그램 등 활용 
  • 체험학습 실시 전 현장 체험학습 정보방에 등록
②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 함양 유도

5.�졸업앨범�제작

TipTipTipTipTip

￭ 졸업앨범�사양서(예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① 앨범제작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예시)
  • 교감, 3학년 부장, 담당 교사, 교무부장, 학생부장, 학부모 2명, 학생대표 2명
② 절차
  • 계획 수립 → 학년협의회 → 운영위원회 심의 → 앨범 구입 희망원 

발송 → 제작업체 선정(선정위원회) → 촬영 · 편집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more.goe.go.kr/exp8/index.do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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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복�학교�주관�구매제도

교복� 학교주관구매란�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사� ·� 검수,� 학교회계를� 통

한�대금�지급�등�학생의�교복구매를�주관하는�제도이다.

1.�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추진�요령

TipTipTipTipTip

￭�규정�현행화�관련�유의사항
�•한번� 정해진� 교복� 디자인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디자인의� 변형이�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예전� 규격� 그대로�

입찰공고문에� 올리는� 경우,� 업체와�

학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실제�

학교구성원의�동의하에�정해진�규격

이� 학교규칙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

는지�확인�후�이를�일치시켜야�함

TipTipTipTipTip

￭ 교복학교주관구매�가이드북
￭�각종서식(예시)
￭ 교복�업무매뉴얼�동영상(링크)
￭ 교복선정위원회�확인서(양식)

∘ 2024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통합지원 계획

① 교복 디자인 선정(변경) 및 규정 정비
  • 기존 교복 검토: 디자인(소재, 형태, 색상 등), 품목, 생활복 도입 여부 등
  • 실제 착용하는 교복의 규격(소재, 혼용률, 색상, 디자인 등)이 학교규칙

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교복의 착용 여부, 교복 디자인 선정(변경) 등은 학교공동체(학생자치회, 학부

모회, 교직원 회의 등)의 의견수렴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 
  • 교복 디자인, 소재, 색상, 혼용률, 부속품, 제작 시 유의사항 등 세부

사항을 규격서로 명문화(내부결재 포함)
  • 교복 규격서를 학교 규정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교복 디자인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 공고문 게시 전까지 즉시 공개

② 교복 구매 계획 수립
  •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표 등 8명 이상으로 구성
   - 교복선정 활동 중 교복입찰업체(향후 참가업체) 개입 없이 공정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에게 확인서 징구
  • 교복지원 품목, 규격서, 착용 시기, 구매 일정, 구매 절차, 계약 방법, 계약 

특수조건, 납품장소 지정, 비용납부 방법, 품질기준, A/S방안 등에 관한 사항, 
상한 가격, 전년도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교복 구매 계획 수립

  • 유의사항: 상한가격은 학교에서 입찰공고 시에 작성하는 기초금액이 아니
므로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작성시 교육청 권고 상한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교복 규격(디자인, 원단 등)을 고려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출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국·공·사립학교 모두 포함)는 교복구매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반드시 거침.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함

④ 입찰 공고
  • 기초금액 산출: 교육청 권고 상한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교복 규격(디

자인, 원단 등)을 고려한 거래실례가격(물가기관 공표, 직접조사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49&menuInit=11%2C1%2C1%2C0%2C0&searchTab=data&searchCategory=&bbsId=1012934&bbsMasterId=BBSMSTR_000000030134&pageIndex=1&schKey=TITLE&s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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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각종서식(예시)
￭� 검사검수�체크리스트(예시)
￭� 만족도조사(양식)

TipTipTipTipTip

￭�유의사항
�•�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조례」에� 따

라�시행되는�중고등학교�신입생�교

복�지원�사업은�학교주관구매를�통

한�현물�지급을�원칙으로�학교주관

구매�미참여�시�교복�지원�불가

   - 부가가치세 및 부속품(넥타이, 리본 등)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을 준수
  • 계약방법 결정: 계약법령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2단계 입찰(규격 · 가격분리동시입찰) 등 계약방법 결정
  • 발주계획 등록 및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문 작성 및 게시
⑤ 교복 납품사업자 선정/계약
  •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 마감
  • 업체선정평가
   -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명확한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브랜드를 배제하고 품질만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심사 의무실시

   - 가격경쟁: 공 · 사립학교별로 적용되는 입찰 관련 법령 준수
  • 계약체결
   - 학교에서 결정된 계약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사업자로 선정
   - 낙찰 업체가 결정되면 계약체결을 위한 검토사항을 확인 후 학교장은 

낙찰업체에 통지하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 단가계약 체결 
⑥ 제작과정 관리(수시)
  •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검사,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교복 

대량 생산 직전 샘플 검사
  • 교복 제작 중에도 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교복 제작 상태 확인
  •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대량생산) 시작
⑦ 학교주관구매 안내
  • 신입생 학교 배정 및 합격자 통지 시 교복 구매 방법 안내
⑧ 구매 인원 최종 확정 및 치수 측정
  • 학생의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의 측정시기를 달리하여 측정
  • 치수측정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확보
  •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치수 측정(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⑨ 교복 지원 예산 편성
  • 교육청·시군에서 교복 지원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면 학교예산에 편성
⑩ 교복 구매·납품: 납품 완료 시 업체에 최종납품확인서 요청하여 확인
⑪ 검사·검수: 수량 및 규격서 등 계약 사항 확인, 검사검수 체크리스트 활용
⑫ 대금 지급
  • 가상계좌, CMS, 스쿨뱅킹 등 활용, 학교회계를 통해 대금 지급
  • 세금계산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청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조회
⑬ 평가 및 환류(납품 완료 후): 교복 만족도 조사 등 구매 결과 평가・환류

https://www.law.go.kr/��ġ����/���б�������������/
http://www.law.go.kr/����/������ġ��ü������ڷ��ϴ°����ѹ��������
http://www.law.go.kr/����/������ġ��ü������ڷ��ϴ°����ѹ��������Ģ
http://www.law.go.kr/����/������ġ��ü������ڷ��ϴ°����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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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자원봉사

지역�주민,� 대학생,� 퇴직자�등�학교�밖� 인력을�활용하여�학생들에게�다양한�배움의�기회를�제공하는�교육

자원봉사�활용으로�행복한�학교교육을�실현한다.�

1.� 교육자원봉사�활용

TipTipTipTipTip

▪ 교육자원봉사센터�운영
•�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정하여�지속적인�교육자원봉

사활성화

•�교육지원청에서�운영

•�관련단체,�유관기관�등과�연계�협력

•� 교육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역량을�

키워�학교에�연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장(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 교육자원봉사 운영 지침        ∘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① 교육자원봉사 활용
  • 교육과정 중 창의적 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서 교육자

원봉사 활동 가능
  • 교육과정 외 학교환경 관리, 학교행사 지원 등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
  • 활용 절차: (교육지원청) 교육자원봉사 활용 학교 수요조사 → (학교) 

학교에 필요한 교육자원 봉사활동 내용 제출 → (교육지원청) 학교 수요
조사 결과와 봉사 활동이 가능한 봉사자 매칭

② 교육자원봉사 활용 분야(예시)
  • 학습(교과): 기초학습, 독서 논술, 외국어 등
  • 미술 ‧ 공예: 캘리그래피, 종이접기, 규방공예 등
  • 상담 ‧ 심리: 심리상담, 멘토링, 미술치료 등
  • 진로 ‧ 직업: MBTI, 진로상담, 컬러테라피 등
  • 놀이: 보드게임, 전래놀이, 책놀이 등
  • 인권 ‧ 시민 교육: 다도, 회복적생활교육, 다문화체험, 생태교육 등
  • 문화 ‧ 공연: 악기(칼림바, 우쿠렐레 등), 사물놀이 등
  • 안전 ‧ 보건‧ 돌봄: 안전교육, 현장체험학습 지원, 대학생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 학교행사 및 행정 지원 : 도서관 지원, 학교 환경관리 등
 ※ 위 활용 분야는 예시이며, 교육지원청 및 봉사자 인력풀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교육자원봉사 실제 활동 사례
  • 교과과정에서 회복적 정의 인권 시민교육
  • 방과 후 과정에서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돌봄교실에서 놀이교육 프로그램(단체놀이, 전래놀이 등) 운영
④ 봉사자 실비 지급 
 - 1일 4시간 이상(사전 준비 및 교육 시간 포함) 봉사자에 한하여 15,000원

(교통비 및 식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ڿ�����Ȱ���⺻��
https://www.law.go.kr/����/�ڿ�����Ȱ���⺻�������
https://www.law.go.kr/��ġ����/��⸶����������üȰ��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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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교육연구�및�평가

업무명  교육연구 및 평가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업무 개요
 ․ 연구학교의 지정, 운영, 평가 및 질 관리
 ․ 학교평가 계획 수립, 평가지표 설정 방안, 평가 시행 및 환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연구학교 - 2024학년도 자료 반영 예정

2. 학교평가 - 2024학년도 자료 반영 예정

참고 자료 ∘ 2023 연구학교 운영 기본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3. 2.) (2024 계획으로 변경 예정)
∘ 2024 교육과정정책과 정책추진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3. 12.)
∘ 2023학년도 학교평가 운영계획(학교정책과, 2023. 2.) (2024 계획으로 변경 예정)
∘ 2023 학교평가 편람(교육과정정책과,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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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학교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현안문제� 연구를� 통한� 교원� 및� 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
고,�운영�성과�일반화로�경기혁신교육�발전�동력�확보�및�학생이�행복한�학교교육을�구현한다.

1.� 연구학교�운영

TipTipTipTipTip

￭ 연구학교� 유공� 교원� 가산점� 인
정�범위

￭ 연구학교�운영�관련�서식

∘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 2023 연구학교 운영 기본계획

① 추진 방침
  • 경기도교육청 자체 연구학교는 지정하지 않으며 교육부 요청에 의한 지정
  • 희망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상 공모 지정 원칙(연속 재지정 

불가)
   ※ 단, 연구학교 종합평가 결과 우수교(90점 이상)는 연속 재지정 가능
  •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직 교원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지정
  • 연구학교 지정 및 운영은 부서의 수요 조사 후 연구학교 심의위원회 회

의를 거쳐 총괄부서에서 최종 결정
  • 연구학교의 운영 계획은 연구과제 관련한 경기교육 기본정책 방향 반영 

및 학교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하고 연구 실천 과정에서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 운영 

  • 연구학교 운영결과에 따라 차등성과관리제를 적용하여 유공교원 승진 
가산점 부여

  • 연구 과정·결과를 공유하는 개방형 연구학교로서 연구학교 보고회는 공
개보고를 원칙으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 연구내용 확산과 일반화 도모

② 연구학교 지정
  • 대상: 희망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 지정 기간: 연구 과제를 고려하여 6개월 이상 3년 이내
  • 지정 주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연구학교 운영 총괄부서)
  • 지정 협조: 도교육청 연구학교 과제운영 담당부서
  • 지정 방침
   - 교육부 요청에 의한 지정과 훈령에 의한 자체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처 요청 지정은 과제운영 담당부서 요청에 대해 연구학교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 결정

   -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재직 교원의 80% 이상이 동의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 후 지정
   - 공모계획서 심사 시 총점 60점 이하의 평가를 받은 학교는 선정하지 않음
   - 연구학교 운영 기간 종료 후 차년도에 연속하여 연구학교 재지정 불가
    ※ 단, 연구학교 종합평가 결과 우수교(90점 이상) 및 교육시책에 따른 

임의 지정교는 연속지정 금지 예외(경기도교육청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8항)

제4조� (지정� 등)� ⑧� 도지정� 이상� 연구학교� 운영교는� 종료후� 1년� 이내에� 재지

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교육시책에� 의한� 임의� 지정교나� 연구학교� 평

가결과�우수교는�예외로�한다.�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б������ѱ�Ģ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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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연구학교�외부-내부평가�실시
￭ 연구학교�최종년차�보고서�심사
￭ 연구학교�종합평가

   - 불법 찬조금 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지정 청탁 등 공정
성을 위배한 경우 연구학교 지정 제외

   - 기관 경고 이상 징계를 받은 학교는 경고 조치 후 1년간 연구학교 지
정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 및 타부처 요청과 과제운영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더라도 연구
학교 최종 선정 및 지정 학교 수 등은 연구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확정

③ 연구학교 운영
  • 연구학교 운영계획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내부결재 후 시행
  •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으로 과제별 특성에 맞게 운영(학년

별, 교과군 운영 권장)
  • 연구학교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제출기한 엄수
④ 연구학교 운영 보고
  • 공개 보고 원칙, 주제・영역별로 합동 보고회 가능
  • 연구학교 보고회 일정-방법은 연구학교 과제운영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실시
  • 연구 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 성과 일반화가 가능한 창의적 방법으로 보고
  • 중간년차-성장, 발전, 문제해결/ 최종년차-성과공유, 일반화
  • 전시성 요소 배제, 실질적인 연구 내용과 성과의 성찰적 나눔
⑤ 연구학교 평가 및 질 관리
  • 연구학교 자체평가
   - 학기별 1회 연구학교 자체평가 실시, 
   - 연구학교 참여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성찰적 평가
   - 자체평가 실시 후 결과 보고
  • 연구학교 교원 차등성과관리제 평가 실시
   - 연구학교 운영에 실제로 참여 및 기여한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인센티

브에 차등 반영
  • 개방형 연구학교 운영
   - 연구 내용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해 연구 진행 과정 및 결과를 공유
  • 연구학교 최종년차 주무 표창(추천 시기 및 방법은 2024 유공 표창 계획에 따름)
   - 최종년차 연구학교 담당 주무를 교육감 표창, 기관 표창은 하지 않음
  ※ 연구학교 참여 신청서 제출시 모든 교원에게 미제출로 인한 유의사항 

안내: 유공교원 명부 작성시 학기초 참여 신청서 미제출 교원 반영 불가
⑥ 연구학교 유공교원 명부 작성
  • 기간: 2024.12.~2025.2.
  • 절차: 연구학교 참여신청서 작성・제출(업무관리시스템) → 연구학교 유공

교원 예정자 명단 제출(업무관리시스템) → 전입교사 등 변동사항 
발생시 수정보고(업무관리시스템) → 유공교원 명부 작성시 반영 제출

  • 유공 제외 기간을 반영하고 유공 교원 가산점 인정 범위를 참고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

  • 유공교원 명단 정정 및 처리 기한
   - 절차: 정정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신청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과제

운영 담당부서 →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신청교 및 해당기관 
알림 

   - 처리기한: 유공교원 명부 발행 후 1년 이내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22

2 학교평가

학교는� 해마다� 학교�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함께� 교육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교육

에�환류하는�과정을�거친다.�이를�통해�학교는�지속적인�성장을�도모한다.

1.�성장중심�학교평가�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13조
∘ 2023 학교평가 운영계획

① 학교 교육력 제고 위한 학교평가 운영 내실화
  • 2024 학교평가 계획 수립 및 편람 수정・보급
   - 학교평가 계획 2월 중 안내로 2024학년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
   - 학교별 2024 학교자체평가 계획 수립
  • 지역별 1/3 평가 대상교 3년 주기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 학교별 정성평가 보고서 심사 및 개별 피드백 제공
   - 학교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점, 발전 방안 차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
  •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장학 활동 강화

② 데이터 기반의 학교평가 운영 지원
  •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학교평가 평가지표 수정・보완
   - 학교평가 설명회 및 컨설팅 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평가지표 수정・

보완 추진
  • 학교평가 결과 데이터 관리를 통한 맞춤형 학교 지원
   - 학교평가 결과 분석 및 데이터 누적 관리를 통한 학교 맞춤형 집중 지

원 방안 모색
  • 학교자율과제 운영(미래교육담당관)
   -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자율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숙의를 거쳐 도출한 과제로 모든 학교가 주체가 되어 실행 
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운영

   - 2023학년도 학교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실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교의 실태 진단 후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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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과� 교실의� 변화를�

이끄는�자율장학

TipTipTipTipTip

￭ 정책추진�지원
� •�학교평가�편람�보완·보급

(2024.2월),� 교육지원청�

주관�학교평가(2024.12월)

�•� 교육지원청� 학교평가� 담당자�

역량�강화�연수(2024.3월/9월)

�•�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담당자�

역량�강화�연수(2024.3월/9월)

�•� 자율장학� 리더교원� 및� 최고�

관리자� 과정� 연수(2024.6

월~9월)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① 교사와 학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자율장학
  • 학교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계획 수립
   - 자율장학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인력풀 제공 및 연수 지원
  • 교육과정・수업・평가 중심의 자율장학 운영
   - 수업장학 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및 컨퍼런스 운영(상・하반기 각 1회)
   - 수업장학 이해자료 제작・보급(2024. 6월)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중심의 교원 연구문화 조성
   -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른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이해 자료 제작・보급

② 교원의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간 자율장학
  •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운영 내실화
   -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지구대표 워크숍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장학 네트워크 활성화
   - 교육지원청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2024. 12월)

③ 학교별 맞춤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율장학
  • 학교평가 결과를 활용한 학교 맞춤형 담임장학
   - 학교평가와 자율장학 연계 방안에 대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2024. 3월/9월)
  • 현안 해결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 협력장학
   - 교육지원청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2024. 12월)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32293,2021123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24

제11편�지역교육협력

업무명  지역교육협력

관련 법규  ◦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업무 개요
 ‧ 경기공유학교 운영
 ‧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경기공유학교
 - 2024학년도 현행화
 - 2024학년도 경기공유학교 운영

 2. 미래교육협력지구  - 2024학년도 현행화

 3. 방과후학교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3 미래학교기획과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미래학교기획과, 2022.12.)
 ◦ 2023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지역교육협력과, 2023. 5.)
 ◦ 2024 경기공유학교 운영 계획 (변경 예정)
 ◦ 2024 경기이룸학교 시행 계획 (변경 예정)
 ◦ 2024 경기이룸대학 시행 계획 (변경 예정)
 ◦ 2023 방과후교육과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방과후교육과, 2022.12.)
 ◦ 2024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기본계획(지역교육협력과, 2024. 1.)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지역교육협력과, 2024. 1.)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지역교육협력과,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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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공유학교

지역사회의�교육자원을�활용하여�학생�개개인의�특성과�요구에�맞는�맞춤�교육을�실현하기�위해�다양한�학습�기회를�

보장하는�지역사회�협력�기반의�학교�밖�학습터를�지원한다.�

1.� 경기공유학교�플랫폼

￭ 학교밖�학습터�재구조화
� •�학교�밖에서�교육청�또는�지자체�

주관으로�학교�밖�자원을�활용

하여� 학생� 맞춤� 교육을� 실시

하는� ‘학교밖� 학습터’를� 공유

학교로�재구조화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학생

스포츠센터,� 경기학교미디어

센터,�제2학교(제2캠퍼스)�등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경기공유학교컨퍼런스�자료집

∘ 2023 미래학교기획과 주요 업무 추진 기본계획
∘ 2023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

① 핵심 가치
  • 협력 파트너십, 학습터의 공유, 온・오프라인 연결, 학습경계 확장, 

공교육 책무성 강화, 지역의 자율과 균형
② 추진 과제
  • 공유학교 추진의 다각화 및 지역플랫폼으로의 일원화: 추진 내용과 주

체는 다양하지만 지역단위 공유학교 통합시스템으로 일원화
  • 지역 맞춤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지역별 교육자원지도 제작, 

오프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통합 누리집)
  • 지역특성에 따른 공유학교 시범지구 운영: 인구감소 지역형(농촌형, 원

도심형), 중소도시 지역형, 대도시 과밀 지역형, 다문화 밀집 지역형
  • 공유학교 운영 관련 규정 개선
   - 공유학교 인력 배치 및 자격, 행・재정 지원, 법률 및 지침 개선 등
   - 공유학교 추진동력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제 구축 등
③ 운영 기본 모델

구분 내용

참여�

대상
∙ 유·초·중·고등학생�희망자� � ∙ 학교밖�청소년�등�희망자

운영�

장소

∙ 현재� 운영�중인� 학교밖� 학습터(경기이룸학교� 지역캠퍼스,� 경기학교
예술창작소�등)

∙ 지역�유관기관�시설,� 대학�및� 연구기관�등
∙ 폐교�시설�및� 학생수�감소로�유휴교실이�많은�학교�공간

운영�

주체
∙ 도교육청,�교육지원청,�지자체,�지역사회�기관�등

운영�

형태

∙ (개설�형태)�일일형,�집중기간형,�학기형,�위탁형,� 온․오프라인�병행
∙ (개설�시간)�일과중,�방과후,� 주말,� 방학�등
∙ (참여�단위)�개인,� 학급,� 학년,� 교과,� 동아리,�학교�단위로�참여

학교

교육

연계�

방안

∙ 학습�지원�영역
� -� 학생�개인별�맞춤�기초학력�학습,� 교과�심화학습

� -� 인문·과학·IT·문화·예술·체육�등�다양한�진로�맞춤�학습
∙ 학점(시수)�반영:� 인정과�미인정�프로그램�병행
� -� 인정프로그램:�교과�수업,� 창의적�체험활동,�자유학기에�반영

� -� 미인정�프로그램:�학교생활기록부�특기사항에�반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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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공유학교�운영
∘ 2024 경기공유학교 운영 계획 (변경 예정)
∘ 2024 경기이룸학교 시행 계획 (변경 예정)
∘ 2024 경기이룸대학 시행 계획 (변경 예정)

①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지역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강화
  • 학생의 주도적 성장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개척 및 전문 학습 역량 신장
② 개요
  • 지역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 학생주도 프로젝트 기반하에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탐색 기회 제공
  • 대학‧전문 기관과 연계한 단계별 지역 학생 맞춤 강좌 개설‧운영
  • 지역 위탁형 프로그램(분리교육 공유학교 등),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 시범 

운영
③ 내용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학생, 학부모, 학교의 수요 기반으로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인정한 프로그램
  • 경기이룸학교: 학생이 희망하는 주제를 학교 밖 자원과 연결하여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경기이룸대학: 지역의 대학과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 학습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
  • 지역 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관(단체)이 지역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교육자원을 기부하거나 자체 운영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
  • 학점인정형 프로그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 지역위탁형 프로그램: 심리적, 환경적, 언어적 요인으로 소속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돕는 인성교육 기반의 단기 
위탁프로그램 

④ 학교 추진 내용
  • 경기공유학교 운영 안내
   - 학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안내
      ※ 학생‧학부모 안내(가정통신문, e-알리미), 교직원 안내(워크숍 등)
   - 경기공유학교 참여 학생 소속교 내부 결재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경기공유학교 운영시간의 80% 이상 참여한 학생에 한하여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
   -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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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교육협력지구

자율・균형・미래를�지향하는�학교와,�지역사회의�연계를�통해�학생이�자신의�꿈을�실현할�수�있도록�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협력을�통해�학교교육과정을�지원한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
∘ 2024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 기본계획

① 미래교육협력지구 비전
  •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지역교육의 중심, 새로운 미래교육생태계 실현
② (자율)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지역교육협의체 활성화
    - 지역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 교육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자율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교육자치 지원
    -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및 지역의 교육주체 교육 참여 확대
    -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 지역맞춤 지원시스템 운영
    - 원클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가칭) 운영 활성화
③ (균형)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지역사회 연계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학교-지역사회 연계한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학교, 학교-지역 간 연계 및 네트워크 강화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질관리 및 컨설팅 강화
  • 특색있는 지역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처 발굴 및 확산
    -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색 교육활동 지원
  • 조화로운 학생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강화
    - 지역으로 확장하는 배움터 조성
④ (미래)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
  • 지역 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역량강화 및 미래 인프라 구축
  • 지역 연계 창의융합교육 강화
    - 지역 연계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학교와 지역 연계 학생 맞춤형 창의융합교육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맞춤 공유학교 연계 교육활동 지원
    - 지역특색 프로그램 확장을 통한 공유학교 모델 개발
    - 지역맞춤 공유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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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는�학생과�학부모의�요구와�선택을�반영한�학교�정규�교육�과정�이외의�교육�및�돌봄�활동으로,�학교�계

획에�따라�일정한�기간�동안�지속적으로�운영함으로써�다양한�학습�욕구�해소에�기여한다.

1.� 프로그램�다양화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① 추진 목적
  •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체제 강화
②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활성화
  •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 에듀테크 연계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수익자 부담 특기 적성 참여 학생 대상 에듀테크 방과후 프로그램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콘텐츠)
  • 학생 수요를 반영한 신수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안팎에서 지역과 협력하여 주말・방학 방과후학교 운영
   - 소외지역(계층) 초・중・고 학생 대상 운영
  • 소규모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강사모집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 대상 운영비 지원
   - 소인수 강좌 강사료 보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업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 체육관, 댄스실, 조리실, 목공실, 메이커실 등 인기 프로그램 운영 공

간 조성
  • 지역의 환경, 역사 특색을 반영한 지역 특화 방과후 공유학교 운영
③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강화로 학교 업무 경감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 확대
   - 4세대 나이스를 활용하여 수강 신청, 강좌 관리, 회계 관리 등 개인 

위탁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업체위탁 범위 확대를 통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신수요 프로그램 도입
④ 소외 계층(지역) 교육격차 해소 지원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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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절차�및� 취약�계층�

지원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학생, 학부모)

  • 업체위탁 운영 여부 조사(필요 시)

②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편성계획(개설 예정 프로그램명, 운영 예정 횟수 등)

  • 강사 선발 계획(자격 기준, 선정 방법, 심사기준, 재계약 기준 등)

  • 홍보 계획 및 평가 계획, 학생 관리 계획(안전관리 포함) 등

  •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회계 관리 등

③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심의・자문(학교운영위원회)

④ 강사모집

⑤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⑥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⑦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대상자: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1순위: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충족한 자 및 난민 등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

    ･ 3순위: 학교장 추천(1~2순위 학생 수의 10% 이내로 소수점 이하 버림)

    ･ 기 타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  

⑧ 프로그램 운영 평가(질 관리)

  • 프로그램 운영 공개,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등 실시

⑨ 결과 공개 및 환류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자연�재난�및�사회�재난�시
� •�방과후학교를�중지,�연기하거나,�

다양한�방법(실시간�쌍방향,�온

오프라인�연계�등)으로�운영

TipTipTipTipTip

￭ 업체위탁�업무�처리�절차
� •� 프로그램� 편성� 계획,� 수강료�

산출� 내역,� 업체� 선정� 계획

(방법,� 절차,� 심사계획,� 제안

요청서�등�심의)

�•� 소위원회� 구성시� 위� 사항을�

조사,�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

에�결과�보고

�•�전자입찰�또는�수의계약�진행

�•� 위탁업체의� 제안서� 심사(평가

위원회�구성)

�•�위탁업체�선정�및�계약�체결

TipTipTipTipTip

￭ 자유수강권�운영�업무�절차
� •� 학생별� 자유수강권� 현황�관리�

및�분기별�집행�실적�제출

�•�자유수강권�소요액�신청

�•� 당해연도� 예산� 잔액� 발생� 시�

전액�반납�처리

TipTipTipTipTip

￭ 참고사이트
� •�경기도교육청�방과후학교�

종합지원센터

�•�교육부�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TipTipTipTipTip

https://more.goe.go.kr/afterschool
https://more.goe.go.kr/afterschool
https://www.after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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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편�학교자치

업무명  학교자치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교육기본법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업무 개요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생자치회 조직 운영
 ‧ 학부모회 구성・운영, 학부모교육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생 자치

 2. 학부모 참여
 

참고자료

 ◦ 2023 학생자치활동 추진계획((구)미래인성교육과, 2023. 2.)
 ◦ 학생자치 길라잡이 2.0((구)미래인성교육과, 2020. 2.)
 ◦ 2024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추진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2.)
 ◦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협력지원과, 2024. 2.)
 ◦ 학부모회 핸드북((구)학부모시민협력과, 20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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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자치

학생이�스스로�문제를�찾고�민주적인�절차와�방법으로�문제를�해결해가는�과정에서�자율과�책임의�가치를�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한다.�

1.� 학생자치회�선거

￭ 학생자치활동�추진�계획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4조(학생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학교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공고(선거 3주 전)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선거관리 규정을 필요시 제‧개정
 • 선거의 모든 관리는 학생들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함
② 선거일정 공고(선거 15일 전)
 • 후보를 파악하기도 전(3월 초)에 치르지 않도록 유의
③ 후보자 등록 신청
  (선출내규, 후보등록서, 추천장, 후보자등록공고, 후보자사퇴신고서, 후보

자사퇴공고,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 후보자 자격 요건에 인권 침해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선거인 명부(투표자명단) 작성
④ 선거운동(선거 벽보 부착, 소견 발표)
⑤ 후보자 토론회
 •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문화 조성
 • 후보자 정책 토론회는 최소 1회 실시
⑥ 투표(투표용지, 투표장 설치, 선거인명부 확인, 기표소 설치, 투표함 등) 
 •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설치・운영
 • 온라인 투표시스템 사용 지양(단,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투표시스템 

활용 가능)
⑦ 개표(선거 관리위원회, 참관인 신고서)
⑧ 개표 결과 공고(개표 결과, 선거록)
⑨ 당선자 공고
⑩ 당선증 수여(당선증, 이의신청서)
 • 당선증 발급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활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17��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ġ����/���б���ġ����/
https://www.law.go.kr/��ġ����/�����б������ȸ��ġ�������/(07214,20211102)/��15����2
https://www.law.go.kr/��ġ����/������û�л���ġȰ�������Ȱ��ȭ��������/(07205,20211102)/��11��
https://www.law.go.kr/��ġ����/������û�л���ġȰ�������Ȱ��ȭ��������/(07205,2021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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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자치회�운영

￭ 학생자치�관련�참고�자료
� •�학생자치�길라잡이� 2.0

� •�학생자치활동�추진�계획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4조(학생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의견수렴 등)
∘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학교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① 학생자치회 부서 조직 방법
 •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자치회 운영 사업들을 나열하여 비슷한 업무끼리 

유목화하고 부서 조직 후 부서명을 작성
 • 필요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융통성 있게 개정할 수 있음 
② 학생자치활동 여건 조성
 • 학생자치회실 구축
 • 학생자치회 예산 편성(학교기본운영비에서 200만원 이상 편성)
 • 학생자치활동 시간 보장: 교육과정 내 월 1회 이상의 학급회의 시간 편

성 및 운영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담당교사의 독립된 업무 부여(권장)
 • 학생자치 역량 함양 및 리더십 캠프 실시
③ 학교 정책 결정과정에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 모든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생자치회 운영
 • 민주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 필요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표 참여 및 발언 기회 부여(학기당 1회 이상)
 • 교복선정, 현장체험학습, 물품선정위원회 등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자치회 대표 참여 및 의견 적극 반영
 • 학생대토론회 운영 및 참가
④ 민주적 학급(교)생활협약 제정・운영
 • 학급 목표: 1년 동안 학급 운영의 철학과 방향을 만드는 것
 • 학급생활협약: 학급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 학생들 스스로 대의원회의 등을 통하여 학급생활협약을 바탕으로 학년생활

협약과 학교생활협약을 제정하고 운영함
⑤ 학급자치회의 및 대의원회의 개최
⑥ 학생자치회 홍보활동
⑦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적극 권장
 • 입학식, 졸업식, 봉사활동, 학교 축제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20230927,19738,20230927)/��17��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ġ����/���б���ġ����/
https://www.law.go.kr/��ġ����/�����б������ȸ��ġ�������/(07214,20211102)/��15����2
https://www.law.go.kr/��ġ����/������û�л���ġȰ�������Ȱ��ȭ��������/(07205,20211102)/��11��
https://www.law.go.kr/��ġ����/������û�л���ġȰ�������Ȱ��ȭ��������/(07205,2021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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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참여

학부모회�운영의�자율성과�책임성�강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학부모가�교육공동체의�일원으로서�학교교육활동에�

적극�참여,�학부모�역량�강화,�학부모와의�협력을�통해�민주적인�학교�자치�실현에�기여한다.

1.� 학부모회�구성·운영

￭ 학부모회� 규정� 제정·개정� 절차
(예시)

� •� 학부모회� 규정� 점검� →� 학

부모,� 학교� 등� 의견� 수렴�→�

학부모회� 규정� 제정(안)·개정

(안)� 마련� →� 학부모회� 총회�

의결�→� 학부모회�규정�홍보

TipTipTipTipTip

￭ 학부모회�운영�관련�참고�서식
� •�총회준비위원회�관련�서식

�•�임원선출관리위원회�관련�서식

�•�총회개최�관련�서식

�•�총회결과안내�관련�서식

TipTipTipTipTip

∘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3조 2항, 제5조(학부모회)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024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추진 기본계획
∘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① 구성
  • 총회, 임원,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

모회 등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② 학부모회 총회
  • 정의: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체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의미
  • 추진절차: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총회 공고・홍보 → 총회 개최 → 총회결과 안내
   - 총회준비위원회(12~3월 초):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가 협력하여 구성, 총

회 개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
   - 임원선출관리위원회(2~3월):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에 따라 학부모 ○명으로 구성,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장 
선출, 선출 사무 총괄

   - 총회 공고・홍보(총회 개최 7~13일 전): 학부모회 회원 자격 및 투표권 
안내, 총회 개최 일시・장소・안건 안내,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 가정
통신문・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회원의 1/10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총회개최(총회 당일): 학부모회 총회준비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진행

   - 총회결과안내(총회 후 7일 이내): 임원 선출 결과 및 총회 결과를 가정
통신문・학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③ 학부모회 회의 운영
  • 대의원회의 운영
   -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장이 겸임,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회의소집 

안건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law.go.kr/����/�����⺻��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D%95%99%EA%B5%90%EC%9E%90%EC%B9%98%EC%A1%B0%EB%A1%80/
http://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85095&gubun=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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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반영�권장사항
� •�학부모회�의견�반영�필수

�•� 학부모회� 운영비� 전년� 대비�

점진적�확대�편성�권장

�•� 학부모회� 활동� 출장비� 편성:�

공무원�여비�규정�준수�필수

TipTipTipTipTip

￭ 예산�사용�절차(예시)
� •� 예산� 편성� 세부� 내역� 확인�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신청(사업�시행� 2주전�권장)�

→� 내부� 결재� →� 집행� →�
학부모회� 예산� 집행� 세부�

내역�확인

TipTipTipTipTip

   -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 학부모 임원회의 운영
   -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이 필요시 수시 소집, 학부모회 활동

을 위한 전반적인 사전 논의
  • 학년 학부모회의 운영
   - 학년 학부모대표 및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 학급 학부모회의 운영
   - 학급 학부모 대표 및 학급 학부모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 기능별 학부모회의 운영
   - 학교교육 발전 등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활동을 

위해 필요시 기능별 대표가 소집
④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시기: 학부모회활동 계획 수립 후 3월 정기총회에서 의결 > 정기총회 

의결 후 대의원회에서 세부적인 사업구체화 논의 및 의결
    ※ 다음 해 학교회계예산 편성 시 학부모회 활동 계획 논의 및 소요 예

산편성 요구(11~12월 준비)
  • 방법: 학교교육과정 사전 검토 및 참고, 학부모회 예산 반영, 학부모 의견 

수렴, 학부모회 자발적 계획 수립 권장
⑤ 학부모회 활동
  •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부모교육
⑥ 학부모회 활동 결과
  • 활동 결과 평가: 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평가하고 의결
  • 활동 결과 보고, 예산 및 결산 보고, 감사 결과 보고
⑦ 학부모회 운영 예산
  • 예산 확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부모회 운영비 편성
  • 예산 관리: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
⑧ 학부모회 홍보
  • 가능한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⑨ 학부모회 인수인계
  • 학부모회 정기총회(3월) 후 1주일 내 인수인계 권장(전년도 임원, 당해 

연도 임원 참석)
  • 인수인계 목록: 경기도교육청 � 「학교・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 

학부모회 규정, 활동계획서, 회의록, 사업별 활동자료, 활동 결과 보고서
(활동 및 회계자료 등), 감사 결과 보고서, 기타 자료(매뉴얼, 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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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교육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 2024 학부모 교육참여 정책추진 기본계획
∘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① 학부모교육 재구조화
  • 학부모교육 정책 진단・개발・발굴
   - 학부모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의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도출, 

수요자 특성 및 역할을 고려한 통합적인 학부모교육 정책 개발・발굴
  • 지역 단위 학부모교육 개편 및 단위학교 학부모교육 체계화
② 신입생 학부모교육 제도 도입
  • 모두를 위한 협력적인 교육문화 조성
   - 학부모(보호자) 역할과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의 약속’ 제안
   - 교권 존중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한 교

육공동체 인식 전환 캠페인으로 활용 가능
  • 신입생 학부모 대상 집중교육 운영
   - 학교급 간 전환기(1~4월)에 집중 운영하며, 신입생 학부모가 의무적으

로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대면, 비대면) 및 참여 
시간(주간, 야간, 주말 등)의 다양화

   - 신입생 학부모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풀 활용
③ 가족 심리회복 및 학부모 상담 내실화
  • 지역 특색을 살린 가족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전문상담기관 및 유관기관 연계 학부모 상담 지원
  •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 운영
   -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 제공
④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연수 운영
  •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⑤ 현장 중심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 체계화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참여 지원체제 강화
  •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⑥ 학부모교육 통합시스템 구축
  • 학부모교육 통합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학부모 맞춤형 온라인 교육서비스 제공
⑦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도적 기반 조성
  • 학부모 교육참여 여건 개선
  •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추진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85095&gubun=K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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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편�학생생활교육

업무명  학생생활교육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교육기본법
 ◦ 양성평등기본법

업무 개요

 ‧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균형 잡힌 생활 교육으로 미래인재의 성장 지원
 ‧ 학교교육공동체의 인권 교육 활성화
 ‧ 단위학교 내에서 발생된 학교폭력, 학생인권 및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에 대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 및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
 ‧ 참여형 양성평등을 통해 학교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생생활교육

 2. 학교교육공동체 인권교육  2024학년도 현행화

 3.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2024학년도 현행화

 4. 양성평등교육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4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기본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학생생활교육과, 2024. 1.)
 ◦ 2024 학생인권교육 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
 ◦ 2024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생활인성교육과, 2024. 2.)
 ◦ 2024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4 학교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운영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기반 구축 사업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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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생활교육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균형� 잡힌� 생활교육으로� 서로를�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미래� 인재의� 성장을� 지

원한다.

1.� 학생생활교육�내실화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제32조(보호자 교육)
∘ 2024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기본 계획

①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
  •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및 지침 보급
  • 권역별 생활교육협의체,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활성화
② 교육과정 연계 학생생활교육 활성화
  • 학생생활교육 학생 주도 실천 프로젝트 웹콘텐츠 공모전 실시
  • 학생생활교육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③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료 개발
  •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학생생활교육 우수사례집 제작
④ 학생생활교육 지원 정책 활성화
  • 사회봉사 의뢰기관 운영 현황 안내 및 발굴 활성화
  • 학생생활교육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https://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8802
https://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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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생활규정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시�
유의사항

� •� 형식적�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설문지� 설문� 구성,� 방법� 등에�

유의

�•� 학교교육공동체�구성원의�의견�

수렴�절차를�거쳤다�하더라도�

관련�법적�근거에�따른�기본권�

제한�기준�및�보장�원칙에�반할�

경우� 이는� 형식적� 측면의� 절차

적�정당성만�갖추었을�뿐�실질적�

정당성은�갖추지�못한�규정이�

될�수�있음에�유의

TipTipTipTipTip

￭�개정안�규정개정심의위원회�심의�
예외�사유

� •� 학생�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않는�규정의�일부�문구나�

기구의�명칭�등을�단순히�변경

하거나�수정하는�경우

�•�상위�법령(조례,� 지침�포함)의�

제·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

로�반영하는�경우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 2024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① 학생생활규정 구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교의 역사, 교육 가치, 문화적 특수성 등
②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전문가로 구성(8~12인 내외)
   -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
  • 제・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개정안 발의 절차 마련
   - 관련 법령 또는 교육청 지침 변경이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규정개정

심의워윈회에 관련 사항 개정 요청
   - 학년 말 학생생활규정 운영 결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 사항 검토
   - 교육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개정의견 또는 

개정안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제출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개정안 검토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의 내용이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 교육부 및 교육청 
지침, 학교규칙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내 합리적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

   - 의견 수렴
  • 제・개정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결재
  • 공포 및 보고
   -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며, 내용은 알기 

쉽게 별도의 창으로 공지
  • 제・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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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위원의�범위
� •�인권�관련�지식이나�경험이

있는�자

�•� 변호사,� 교육� 및� 인권단체� 활

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등� 외부위원으로�폭넓게�

인정함

TipTipTipTipTip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위원으로 구성
   - 학생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
   - 교원위원의 수는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 개정안 심의
   -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 심의
   - 심의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심의 예외 사유
   - 법령, 조례, 지침의 제・개정 사항의 반영
   - 학생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 또는 기구의 명칭 

변경의 경우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내용과 배경에 관하여 설명
   - 학교운영위원회는 제・개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
  • 유의사항
   - 그 밖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 

보장
⑤ 학생생활규정 개정 확정・공포・시행
  •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확정
   - 학교 구성원이 제・개정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정보공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를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제출

  • 유의사항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름
   - 공포문에 시행 시기 명시
   - 제・개정 사항에 관하여 학생 및 교원에게 충분한 안내・교육 실시
   - 교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공정한 

학생생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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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기능
•�학생선도에�관한�사항�심의

•�학생인권보호�및�학생선도에

관한�기본�계획�심의

•�기타�학생�선도에�관한�사항

TipTipTipTipTip

￭ 운영에�관한�학교장�조치
•�학교장의�결재를�통한�심의�결과�

시행

•�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함

•� 단,�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

심의를�요구할�수�있음

TipTipTipTipTip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① 기본 방침
  • 학생의 징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회복・복귀가 목표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아니함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임무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위촉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 부장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업무 대행
   - 위원의 수는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 업무와 경험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임명
   - 필요 시 외부 위원을 위촉 가능
   -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어야 함
  • 운영
   - 서면으로 개최 통지 원칙
   -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견 진술 기회 및 방법 마련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학교장의 결재를 통한 심의 결과 시행
   - 서면으로 결과 통지
   - 징계 조치 결과 통지 시, 불복방법 등 안내
   - 학교 내 재심의 운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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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징계 조치 별 내용 및 유의사항
  • 구성 및 임무
   -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
   -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 학교 외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
   - 특별교육이수
    ･ 총 30시간 이내
    ･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기관 

및 프로그램 실시
   -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보호자와 협의하여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퇴학
    ･ 적법절차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신중히 결정
    ･ 학교장은 위원회의 퇴학 심의 결과 조치를 하기 전에 가정학습을 부과 

가능
    ･ 가정학습 기간은 10일 이내
④ 학생 선도 절차
  • 사안 발생 → 관찰면담 →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 위원회 준비 → 위원회 개최・진행 → 심의 결과 확정 
→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통지 → 조치 이행

⑤ 불복방법
  • 재심의
  • 재심청구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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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교육공동체�인권교육

생활교육�내실화를�위한�거버넌스�구축�및�현장�지원을�강화하여�학교�교육공동체의�인권교육을�활성화한다.

1.�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2024 학생인권교육 운영계획

① 학생인권증진기구 운영을 통한 학생・도민 의견 수렴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학기별 1회)
   - 전문가・도민・당연직・학생참여위원 20명 이내 구성
   -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사항, 학생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심의 및 검토
  •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명 이내 구성
   -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등 학생관련 정책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②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 구제 내실화
  • 권역별(3개 권역) 담당 학생인권옹호관 지정 운영
  •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을 통한 상담・구제 신청
  • 학생인권 사안의 조사, 시정・개선 권고를 통한 권리 구제
  •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 조사, 권고, 제도 개선 활동
③ 학생인권옹호관의 지역・학교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학생인권 침해 사안 처리 지원 및 현장사례를 통한 제도 개선 필요 발굴
   - 지역・학교 대상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에 관한 연수
   - 지역・학교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권 사안의 해결방향에 

대해 사례회의 및 컨설팅 지원
④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인권규정 마련 지원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 연구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매뉴얼 제작・보급
  •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생 선도 절차 운영 지원
⑤ (가칭)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TF 운영을 통한 조례 제정(안) 마련
   -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현장 소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
   - 교육부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및 유사 조례 

검토 반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л��α�����/(7593,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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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권교육

￭ 교육청�개발자료�활용
•� 유엔아동권리협약·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 연계� 교육자료

(2021)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

도서」� (2020)

•� 「학생인권조례�이해를�위한�초·

중등�수업자료」� (2020)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

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 생

활인성교육과)�탑재

•�경기도�학생인권�조례�관련�동

영상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채널�

탑재

TipTipTipTipTip

￭ 학생인권�사례집�활용
•�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침해� 공동사례

집(2021.2.)

•� 학생인권� 상담사례집� 핸드북

(2015)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사

례집(2013)

�※�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

지�자료실�탑재

TipTipTipTipTip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2024 학생인권교육 운영계획

① 학생인권교육 운영을 통한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 학생의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학생자치회・인권동아리 

등 학생 스스로 행하는 인권학습활동 보장 및 지원
  • 교과과정 연계 학생인권교육 운영시수도 인정
   ※ 단, 학년별 운영 총합시간을 학기당 2차시 이상으로 계획 수립
  •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 연 2회 이상 실시
  • 집합연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격연수로 대체가능하나, 연간계획으

로 수립・운영
   ※ 예: 교원 전원의 15차시 연수 이수증을 근거로 연 2회 실시를 인정
  •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 지원
② 교육과정연계 학생인권교육 자료 안내 및 홍보
  •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 탑재
  • 수업자료 자문 및 수업 교실수업 모델 적용 콘텐츠 홍보
③ 인권 존중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 교원 학생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안 인권감수성 함양 및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경기도교육연수원)
  • 학생이해 및 생활교육 자격연수를 통한 인권교육(율곡연수원)
  • ‘놀이로 배우는 인권’ 놀이활동 운영 사례 공유(국가인권위원회 제작)
④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 점검
  • 제4차 학생인권 실천계획 수립 안내
  • 기관별 제4차 학생인권 실천계획 단위계획 실천
  • 제4차 학생인권 실천계획 이행 점검
  • 교육적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л��α�����/(7593,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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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내�갈등의�화해중재

단위학교는�소속�교육지원청의�화해중재단을�활용하여� 단위학교�내에서�발생된�학교폭력,� 학생인권�및� 교육활동�침

해�갈등�사안에�대해�갈등�당사자�간�관계를�회복하고,�성장�중심의�교육적�해결을�위해�노력한다.

1.� 학교� 내� 갈등의� 화해�

중재�기능�강화

￭ 화해중재단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

활동�침해�갈등�사안의�화해중재

를�통해�갈등�당사자�간�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

결을�위한�교육지원청�자문�기구

TipTipTipTipTip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제18조
(분쟁조정)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25조(분쟁
조정의 신청)

∘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1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3조(교육지원청별 상담실),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 2024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 2024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

① 교육적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
  • 학교 현장의 중재를 통한 화해의 과정 필요성 증대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심화로 

학교의 교육력 약화
   - 화해, 관계 회복보다 처벌 중심의 사안 처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의 건수가 증가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짐
  • 교육지원청의 화해 중재 기능 강화
   -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합리적・전문적 해결 지원
    ※ 학교 내 갈등 사안: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 갈등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과 효율적인 사안 처리
   -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해 중재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신뢰도 제고
   - 학교 내 갈등에 조기 개입하여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갈등 정도 및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② 화해중재 기능 일원화
  • 화해중재단 전담인력 지원
   - 화해중재 업무담당 장학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주무관 등이 행정

업무 지원
   - 도교육청 변호사(교권・학폭) 및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법률 지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B%90%EC%9D%98%20%EC%A7%80%EC%9C%84%20%ED%96%A5%EC%83%81%20%EB%B0%8F%20%EA%B5%90%EC%9C%A1%ED%99%9C%EB%8F%99%20%EB%B3%B4%ED%98%B8%EB%A5%BC%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D%95%99%EC%83%9D%EC%9D%B8%EA%B6%8C%EC%A1%B0%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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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를 위한 역할
   - 사안 발생 초기 및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당사자(보호자 포함)에 대한 

직접 상담을 통한 중재 및 교육적 해결 지원
   - 학교 내 갈등 사안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 화해중재단을 통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전문적 밀착 

지원
   - 갈등의 심각성 및 유형에 따라 필요 시 화해중재 전문기관과 연계
   - 화해를 통한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연수 운영 및 홍보
  • 경기형 화해중재 모델 보급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학생관련 갈등의 

화해중재 매뉴얼 보급
   - 화해중재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 제도 개선
③ 학교 내 갈등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
  • 화해중재단 구성 및 운영
   - 화해중재단: 학교폭력, 학생인권 및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

중재를 통한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

   - 화해중재단 구성
    ･ 대상: 25개 교육지원청
    ･ 화해중재전문위원 구성: 학교 내 갈등 화해중재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 위촉 구성, 갈등중재전문가, 변호사, 생활인권전문상담사, 전・
현직교원, 전・현직경찰관, 화해중재에 적합한 지역 인사 등

    ※ 교육지원청 규모와 여건에 따라 20~40명 내외로 구성
   - 화해중재단 운영
    ･ 지원 시기: 학교가 갈등당사자의 요구 또는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신청
    ･ 운영 방법
     1) 갈등 사안 발생 시, 학교 요청 및 갈등 당사자 간 동의를 받아 화해

중재단이 갈등 당사자와 중재 진행
     2) 반기별 혹은 각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화해중재단 전체 모임을 

진행하여 화해중재단 활동의 현황 공유, 화해중재 업무에 관한 
평가, 화해중재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진행

    ･ 화해중재단의 화해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화해중재 절차(예시)
신청·접수

▶

예비중재

▶

본중재

▶

사후�관리

-학교의�화해중재�
신청
-화해중재� 사안�
접수
-지원사항�협의

-갈등당사자별�
상담
-갈등�원인�파악
-본중재� 실시� 여
부�결정
-중재방법� 마련�
및�법률�자문

-본중재�진행
�※� 필요시� 전문

기관�연계
-합의(합의문)� 및�
평가

-보고서�작성�
및�중재결과�
보고
-중재결과� 학교
안내
-추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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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성평등교육

학교�양성평등�교육은�참여형�양성평등을�통해�학교의�양성평등�문화�확산으로�성인지�감수성�향상�및�건전한�교육�

환경을�마련하며,�학교�교육과정을�통한�성차별적�의식�및�관행�해소로�학생의�양성평등�실현에�기여한다.

1.� 양성평등교육�활성화

￭ 학교�양성평등교육�운영�안내서
TipTipTipTipTip

￭� 우리학교� 성차별적� 규정� 개선�
및�양성평등�규정�제정

￭�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및� 학교
시설(환경)�구축�여부�점검

￭� 토론,� 캠페인,�공모전�등�학생�참여�
중심�다양한�교육방법�운영

TipTipTipTipTip

∘ 교육기본법 제17조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2024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기반 구축 사업 

운영 계획

① 학교별 특성 및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 학교 내 양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담당자 지정
  • (학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교육
  • (학부모) 상담주간, 총회, 원격연수 수강 안내 등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교직원) 양성평등교육 영상 콘텐츠 등의 자료 공유 및 교직원 대상 연수
  • 학교 실정 고려 ‘양성평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영역별 세부지표 

이행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
  • 학교 여건 고려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을 양성평등교육 전・후 

학생 상담 사전진단검사,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학생 인식 변화척도, 
영역별 양성평등 교육과정 개발 등 활용하도록 노력

② 자체점검 실시
  •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학교별 양성

평등교육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후 자체 보관(내부결재  
10월 말까지)

③ 학교 양성평등 실천주간 운영
  •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및 활동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   

개선 및 성차별적 의식・관행 해소로 양성평등 의식 제고
  • 학교 자율적으로 ‘양성평등 실천주간’(1주)을 지정하여 학교별 학습자료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행사 실시
  • 토론, 캠페인, 공모전, 학교 내 혐오표현・성차별 표현 문구 및 시설물 찾기 등
  •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문항」 활용 학생의 성차별의식 등 인식 변화 

진단 및 교육 등
④ 양성평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의 영역별 세부지표 이행여부 자체점검
  •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의 구체적 실천방안 이행 노력 확인 및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감대 형성 토대 마련
⑤ 결과 반영
  • 자체점검 결과를 근거로 다음 년도 양성평등 교육 개선 계획 등 반영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6%91%EC%84%B1%ED%8F%89%EB%93%B1%EA%B8%B0%EB%B3%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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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편�교육활동�보호

업무명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업무 개요
 ‧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 개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발전 도모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교권보호위원회 - 단위업무명 변경

 2. 교권활동 침해 사안처리 - 단위업무명 변경

참고자료

 ◦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 처리 길라잡이(교원역량개발과, 2023. 2.)
 ◦2024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
 ◦202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교육부, 20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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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권보호위원회

교원�교육활동�보호는�교원에�대한�예우와�처우를�개선하고�신분보장과�교육활동에�대한�보호를�강화함으로써�교원의�

지위를�향상시키고�교육�발전을�도모한다.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TipTipTipTipTip

￭�관련�자료
�•� 교육부�교권�회복�및� 보호�

강화�종합방안

�•�한눈에�보는� 2024년�바뀌는�

교권제도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2023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 2024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 계획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위원 정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 위원장: 위원 중 선출
  • 위원의 자격
   -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단, 가)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 불가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
  • 회의 소집 사유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족수: 
   - 개의(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의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사안 접수 후 14일 이내에 소집, 필요시 7일 연장
  • 제척
   -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

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기피
   -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 
  • 회피
   - 제척,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2024.3.28. 시행)
  ※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 예정(2024.3.20.이후)

� 주요내용

�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ױ���Ȱ����ȣ������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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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권활동�침해�사안처리

교원�교육활동�침해에�대한�대응조치를�강화한다.

1.� 교육활동�침해�행위

TipTipTipTipTip

￭ 관련�자료
�•� 2023�교육활동�보호�업무처리�

길라잡이

�•� 2024�교육활동�보호�정책�추진�

계획

�•� 2024�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계획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교육활동�침해�예방교육�자료

�•� OX퀴즈로�알아보는�교육활동보호�

(중등�학생용,�중등�학부모용)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제2023-12호)

①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 상해와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및 모욕
  • 손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 불법정보 유통
  •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
  • 업무방해(사립학교)
  •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Ģ/����Ȱ��ħ����������ġ���ؿ����Ѱ��/
https://www.law.go.kr/������Ģ/����Ȱ��ħ����������ġ���ؿ����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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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활동�침해�사안�처리

TipTipTipTipTip

￭ 교육활동�보호�업무처리�관련�각종
서식

�•�사안신고서

�• 피신청인� (학생,� 보호자등)� �

의견서

�•�사실확인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출석�안내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등�이하생략

TipTipTipTipTip

￭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교원지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 교육활동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① 사안 발생
  • 학교장: 범죄 상황인 경우 112 경찰 신고, 인지 즉시 개입,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경우 즉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보호조치
  • 피해교원: 교육활동 침해 신고서 작성
  • 교권보호업무담당자: 접수 취합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청
  • 유의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은폐되지 않도록 학교장 의무부여
② 조사 및 사실 확인
  • 교권보호업무담당자: 신고서 접수, 침해 학생에게 확인, 침해학생 진술

(의견)서 취합, 목격자 진술 확인 및 자료・증거물 접수 및 취합
  • 유의점: 소속 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절차 문의, 

법률상담 및 현장지원 요청
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정 절차
  • 신고서에 분쟁조정 절차 진행 여부 표시
  • 관련 당사자 모두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 절차 진행
  • 조정 성립 시: 사안 완전히 종결
    조정 불성립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조치
  • 유의점: 조정 성립 시에는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하지 않고 사안 종결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필수적 심의
  • 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함
  • 심의 의결: 피해교원 및 침해학생・학부모(보호자)의 진술 기회 부여(학

교교원보호위원회 불참시 서면으로 진술),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 심의 
및 결정, 피해교원에 대해 보호조치 심의 및 권고

  • 의결 사항은 학교장에게 통보
⑤ 학교장 조치 및 불복 절차 진행
   - 학교장 조치→조치 통보
   - 불복 절차
     ※ 전학 및 퇴학: 경기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 그 외 조치: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립학교는 민사소송
⑥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5일 이내 보고
  • 사안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보고
⑦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2024.3.28. 시행)
  ※ 2024 교육활동 보호 업무처리 길라잡이 제작 및 배포 예정(2024.3.20.이후)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Ģ/����Ȱ��ħ����������ġ���ؿ����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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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편�학교폭력�대책

업무명  학교폭력 대책

관련 법규

 ◦  인성교육진흥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복지법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업무 개요  ‧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조성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폭력 예방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추후 발행될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거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 있음) 

 2. 학교폭력 사안처리
 - 2024학년도 현행화

(추후 발행될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거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 있음) 

 3. 성폭력 사안처리
 - 2024학년도 현행화

(추후 발행될 2024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의거 내용 일부가 수정될 수 있음) 

참고자료  ◦ 2023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23. 3.)
 ◦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2023. 12.)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52

1 학교폭력�예방교육

존중과�배려,�나눔과�실천을�기반으로�학생과�교사간의�자율성과�책임�의식을�신장시키고,�바른�인성을�지닌�학생이�

주체가�되는�건강한�학교�문화�형성�및�기본생활습관�형성과�민주�시민�의식을�함양한다.

1.�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
∘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 인성교육진흥법 제18조(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제6조(홍보 및 행사)

① 예방교육 운영방법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
  •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 가능
  •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

장이 정함

대상 교육�내용

학생

학기별� 1회�이상(연간� 2시간�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교과�및� 창의적�체험활동�등�교육과정과�연계하여�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이상(연� 2회� 이상)

학교폭력�관련�법령에�대한�내용,� 발생�시� 대응요령,� 학생�대상�예

방프로그램�운영�방법�등을�포함

학부모

(보호자)

학기별� 1회�이상(연� 2회� 이상)

학교폭력�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관

한�사항�포함

  •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으로 간주

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시수 인정 관련
  •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창체시간 및 정규교과시간에 예방교육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율 필요
  • 각종 예방교육 중 내용과 성격이 비슷하여 통합교육의 효과적 측면이 

높은 영역은 병행교육을 하여 수업시수 충족에 부담을 줄일 수 있음(중
복시수 인정 가능, 예: 학교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

  • 7대 안전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등 정규교과 시간에 관련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수업 운영 권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교육시�유의점
� •� 학교폭력� 예방교육시� 장애

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

보호�관련� 내용을� 포함함

￭  학교폭력�예방교육�참고자료
� •� 교직원에게� 힘이� 되는� 학교폭

력�예방이야기�별별�프로그램

�•�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별별� -� 교직원용:� 학교교직원

이� 말하는� 학교폭력과� 학교

폭력�예방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μ����������
https://www.law.go.kr/��ġ����/������û�б�����ȭ���������/(6850,20210104)
https://www.youtube.com/watch?v=geyUw569JhA&list=PLj-hSxkKrZRwtmIk-R3NdTwYBdWU57jQw
https://www.youtube.com/watch?v=geyUw569JhA&list=PLj-hSxkKrZRwtmIk-R3NdTwYBdWU57jQw
https://www.youtube.com/watch?v=8fx6K5HOg5A
https://www.youtube.com/watch?v=8fx6K5HOg5A
https://www.youtube.com/watch?v=8fx6K5HOg5A
https://www.youtube.com/watch?v=8fx6K5HOg5A
https://www.youtube.com/watch?v=8fx6K5HOg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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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어울림�프로그램�
� •� 국가�수준의�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역량� 함양� 및� 학교폭

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

제고,�학생을�학교폭력�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로� 육성하

여�학교폭력�문제를�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단위학교� 중심의�

예방�문화�조성에�기여�프로그램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http://stopbullying.re.kr

� •�도란도란�학교폭력예방교육

홈페이지:

https://doran.edunet.net

� •� 학교별� 담당자가� 사이트�

접속� 후,� 관련�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

�•� 학교마다�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할�

수�있음

③ 학교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 

연간 11차시(사이버폭력예방교육 3시간 이상 포함) 이상 편성・운영 권장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폭력 예방’ 영역에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

로그램’,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영역에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교과연계형’ 및 ‘주제선택
형’ 어울림프로그램 활용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 정보 윤리 시간에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연계
  • 교육공동체(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언어순화운동 운영
  • 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3, 9월), 사이버폭력예방 교육주간(6월 3주), 학

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운영
④ 어울림 프로그램
  •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체계적 강화, 대상별 역량 또는 문제유형별 프로그램
  • 프로그램 내용

학생용�프로그램 자유학기�프로그램 학부모용�프로그램

어울림�기본�프로그램

어울림�심층�프로그램

교과연계�어울림�프로그램

기본�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심층�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교과연계�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주제선택�프로그램

교과연계�프로그램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학부모�어울림�

프로그램

학부모�원격�

콘텐츠

⑤ 어깨동무 활동
  • 학교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집단따돌림・언어폭력・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별 특색활동, 특별교육주간 운영 등 실시
  • 특별교육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3월, 9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주간(6월3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http://stopbullying.re.kr
https://doran.edu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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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실태조사

TipTipTipTipTip

￭ 학교폭력�실태조사�참여�방법
�•�학교폭력�실태조사�홈페이지�접속�

후�조사�참여

� � � -�홈페이지:

https://survey.eduro.go.kr

� � � -�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인증번호�

확인�후�참여(학교명,�학년·성명·

인증번호�입력으로�본인�확인)

�•�학교폭력�실태조사�교육�영상

� � � -� 학교폭력�실태조사�참여�시� 학

교급별(초등용,� 중·고등용)� 동

영상�자동�재생되므로�시청

� � � -�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에도�활용�가능: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www.stopbullying.re.kr)

에서�재생하여�활용�가능

� �※� 7개�다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제공

�•� 2021년부터� 학교폭력� 실태조사�

모바일�참여�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개요

구�분 1차 2차

시�기 매년� 4월경 매년� 9월경

대�상 초등학교4~6학년�중·고등학교�재학생�전체

방�법 � 전수조사-온라인�설문조사

표집교:� 온라인�설문조사

미표집교:� 학교자체�설문조사

(서면�또는�온라인)

  • 유의점
   -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학생의 솔직한 응답과 비밀 보장을 위해 가정

에서의 개별 참여 우선
   - 가정에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조사기간 중 학교 시설 이용 가능
  •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적현행화 작업(나이스)
   - 학적입력(교육청 공문발송 후 기일 내)
   - 담당교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권한 받기
   -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실태조사(학교)를 부여받음
   -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실태조사(담임)를 부여받음
   - 학생 인증번호 발급 받기(일괄발급 및 선택발급)
   - 설문조사 대상학생 생성 기준일 이후 학적변동자 발생시: 학적현행화 

작업을 실시하면 설문조사 대상학생 생성 기준일 이후 학적 변경된 
학생을 조회하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

    ※ 단, 이전 학교에서 설문에 참여하였다면 현재학교에서 참여 못함
② 후속업무 처리 지침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활용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용
  • 서술형 신고문항에 대한 후속조치
   - 필터링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여 조치
   - 실태조사 결과로 새로 파악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

하여 관리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survey.eduro.go.kr
http://www.stopbullying.re.kr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б����¿���״�å�����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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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사안처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학교폭력� 사안�접수�시� 피해학생을�보호하고�철저한� 사안조사를� 진행함과�동시에�피·가해학

생의�회복과�교육적�성장을�지원하고자�한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
드북(배포�예정)

TipTipTipTipTip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

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
  • 전담기구 구성
   - 임기: 전담기구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함
   - 교원: 학교장 위촉 
   -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 학교장 위촉, 학교폭력 전담기

구 전체 구성원의 1/3이상을 학부모로 구성,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
부모 위원 추천 관련 증빙 필수(회의록 등)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학부모�

위원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조사에 
적극 협조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 학교폭력 사실 확인
  • 교육(지원)청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심의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심의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학교폭력 실태조사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교육(지원)청�
보고�관련�유의점

�•�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

시간� 이내에� 교육청(교육지원청)

으로�사안�보고하는�것을�원칙

�•�긴급하거나�중대�사안(성폭력�사안�

등)일�경우�유선으로�별도�보고

�•�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인�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신고센터(117),�학교전담경찰관�

등에�신고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도입
�•운영기간:�2024.�3.�1.~2025.�2.�28.

�•역할:�전담조사관이�학교폭력�사안�

조사�및�결과�보고

￭ 학교폭력�책임교사�수업시수�경감�지원
�•운영기간:�2024.�3.�1.~2025.�2.�28.

�•지원범위:� 300교(교당� 1명),� 주당�

5시간�이내�시간�강사비�지원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б����¿���״�å�����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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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대응� 및� 사안�

조사

￭ 학교폭력�사안처리�각종�양식

TipTipTipTipTip

￭  사안처리�절차�및�방법�중�유의점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

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

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요구하는�경우�반드시�심

의위원회�개최를�요청함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는�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당사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관계회복�프로그램�운영을�위

해�노력해야�함�

￭  사안처리�절차�및�방법�중�유의점
�•�사안조사�결과,�학교폭력이�아닌�사안

� � -�제3자가�신고한�사안에�대한�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오인신고)

� � -�학교폭력�의심사안(담임교사�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

아니었던�경우�

� �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

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오인신고

였음을�스스로�인정하고,�조사결과�

학교폭력이�아니었던�경우

�•�학교폭력이�아닌�사안의�처리

� � -� 학교장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피해학생� 및�

보호자가�심의위원회�개최를�요청

할�경우�반드시�심의위원회를�개

최하여�처리해야�함.�단,�심의위원

회에서� ‘학교폭력�아님’으로�결정

할�경우� ‘조치없음’으로�처리함)

TipTipTipTipTip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사안의 발생(학교)
  •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반드시 기록 후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확인
   - 1차 확인서 접수, 보호자 통보(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 피・가해학생 분리(24시간 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 인지시 피해학

생 의사 확인하여 가해자(교사 포함)와 분리 보호,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보호자 통보(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 내): 사안접수보고서 작성
  • (필요시) 긴급조치: 피・가해학생 긴급조치

※�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

� •� 학교장은�학교폭력사건�인지한�경우,� 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이�

없으면�지체�없이�가해자(교사�포함)와�피해학생�분리해야�함

�•� 학교폭력� 사안� 인지(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보고� 받아� 알게된� 날):� 피해학생에게� 반대� 의사� 확인� →� 분리방

법� 결정(24시간� 이내� 처리,�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 가능)� →� �

가해자�분리(최대� 7일�초과하지�않음)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

사를�모두�반영하여�상호분리를�하여야�함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

안처리�절차�등에�대해�충분한�설명을�하여야�함

② 조사관 배정(학교폭력제로센터)
  • 조사관 배정: 학교방문일 확인,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2인 배정
③ 사안조사(학교폭력제로센터)
  • 학교 방문: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2차 확인서 접수, 목격자 면

담(학생, 담임교사 등)
  • 보고서 작성: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조사 과

정 및 결과를 기록
  • 조사결과 보고: 학교장, 학교폭력제로센터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å�����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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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TipTipTipTipTip

￭ 학교장�자체해결�관련�유의점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

교장�자체해결’이라�함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

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안내할�수�있음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

교장�자체해결�대상�사안이�아니

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

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

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

위원회를�요청하지�않을�수�있음

(피해학생과�그�보호자의�미개최�

동의를�받아�교육지원청에�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장 자체해결제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

지 않고, 네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진단서는 제출 시 회수 가능하나 자체해결이 불가능함을 반드시 

사전 안내
   - 재산상 피해(신체적・정신적 피해 치료비용)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지속성은 전담기구에서 보편 기준으로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1)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학교장은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 절차: 사안조사(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자체해결 방식 강요

하지 않음) → 전담기구심의(가해학생 여러명: 모두 요건 해당되어야 자
체해결 가능)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서면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결
재 및 교육(지원)청 보고(K-에듀파인) →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유선, 서면, 
문자 등)

  •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고려사항
   -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다만, 필요시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 가능)

   -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 개최 이전까지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
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
에서 심의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б����¿���״�å�����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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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복프로그램�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워크북�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워크북�영상

￭ 분쟁조정�관련�참고사항
�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지원사업

[☏� 02)� 598-1640]

�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

반으로�전문적인�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협조를�얻어�진행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

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

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

제4호)에�고려될�수�있음

TipTipTipTipTip

②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 관계회복: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는 것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장 자체
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
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3항)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

   - 사전 개별면담: 양측 학생을 개별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

   - 관계회복 프로그램: 양측 학생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 조력,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 가능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

   - 피해학생에 대하여 모든 단계 시작 시 현재 마음과 생각, 2차 피해(재
발 및 보복 등),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
행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피해학생 의사 우선 고려하여 진행됨을 확인

   - 가급적 사전에 보호자 면담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취지 이해시킴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가 아님
  • 분쟁조정
   -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 당사자가 신청 → 신청 후 5일 이내 분쟁조정 

시작(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

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
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이 경우, 서면통보 해야 함):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 혹은 피해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 고소・고발/민사소송 제기

   - 합의서 작성: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
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
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
속된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 날인

   -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보고: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https://www.youtube.com/watch?v=HiT7hFaEk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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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및� 이행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이행
  • 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

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
   -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전담기구 심의 결과 내부결재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
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 하여 교육지원청에 보안에 유의하여 공문 발송) 

   - 학교장 조치이행 결과 보고: 가해학생이 조치결정 통보받은 후 조치이
행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치 이행한 후 교육(지원)청 결과 보고

②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적극 시행, 피해학생이 출결, 성적 등 학사 

운영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조치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교육장 통보 후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 조치 미이수 
시 해당 보호자 명단을 도교육감에게 통보

③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 행정심판 및 소송 청구 경우 기재된 조치사항 삭제하지 않고 향후 조치 

변경,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음
  •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 미입력
  •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입력 후 학적 처리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 미기재
  • 제1호~제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

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
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함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함

◦� ~2023.� 2.� 28.� 신고된�학교폭력�사안�
�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를�거쳐�졸업과�동시�삭제�가능�

� -� 제7호(학급교체)�조치를�받은�경우,� 졸업과�동시�삭제

�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를�거쳐�졸업과�동시�삭제�가능

◦� 2023.� 3.� 1.~2024.� 2.� 29.� 신고된�학교폭력�사안�
�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를�거쳐�졸업과�동시�삭제�가능�

�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를�거쳐�졸업과�동시�삭제�가능�

� -� 제8호(전학)� 조치를�받은�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후� 삭제

◦� 2024.� 3.� 1.~� 신고된�학교폭력�사안�
�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를�거쳐�졸업과�동시�삭제�가능�

�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를�거쳐�졸업과�동시�삭제�가능

� -� 제8호(전학)� 조치를�받은�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후� 삭제

  • 조치결정 통보 공문 접수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타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발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참고 

� 관련근거

�주요내용

￭ 가해학생�선도조치
�•�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

행위의�금지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제4호:�사회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 � -� 경기도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이수기관:� 경기도교육청(통합

자료실-제2부교육감소속–� �

생활인성교육과)

�•�제6호:�출석정지(미인정결석처리)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 � � -� 교육감�또는�교육장은�전학�조치된�

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상급학교에�

진학할�때에는�각각�다른�학교

배정하여야�함.�이�경우�피해학

생이�입학할�학교�우선적�배정

� � � -� 교육장으로부터�전학(제8호)�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

(7일�이내)�해당�학생이�전학할�

학교의�배정�요청

�•�제9호:�퇴학처분

� � � -�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함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보고�양식(학교용)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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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가능
  • 교육장이 내린 피・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국립, 공립, 사립 모두 가능)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교육장 명의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함. 위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음

  • 피・가해학생 측은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한 경우(집행정지 신청한 경우 
포함)에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에 ‘불복사실’과 ‘심판・소송참가’를 통한 
의견제시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
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함.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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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사안처리

성과� 관련된� 학생�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해결하여� 피해는� 최소화하고� 사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신속히�조치하도록�한다.

1.� 성폭력의�개념�및�유형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성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개념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신체적・심리적・
경제적)을 포괄

② 관련 개념
  • 성희롱: 타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
  •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

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 성폭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포함
③ 성폭력의 유형
  • 행위 유형별 분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희롱, 아동 성학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 대상별 분류
   - 아동성폭력: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청소년성폭력과의 차이점: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 청소년성폭력: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 피해자와 19세 이상 
가해자: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

   - 장애인성폭력: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④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초등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이상 실시(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포함)
  • 중・고등학생: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실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포함) 
  •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학기별 1회)
  • 교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각 1시간 이상 실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포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예방교육� �
자료�안내

�•�젠더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

디지털�성폭력�관련�콘텐츠

� � � -� 양성평등을� 위한� 카드뉴스�

'클릭하지�마세요'

� � � -� '불법� 촬영� 영상을� 보면� 안� 되

는�이유(김남훈)'�세바시�910회

� � � -� 그� 외� #불법촬영,� #SNS성희롱

#디지털성범죄로� 컨텐츠� 검색�

및�활용�가능

�•�디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대상별�맞춤�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플랫폼

�•�에듀넷�티클리어

� � � -� 교육정책�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교육�>�예방교육�동영상에서�

관련�동영상�활용

� � � -�성폭력�의식개선�동영상� ‘허락’

� � � -� '당신은�디지털�성폭력의� 가해자

가�되겠습니까?(이선희)'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초등,�중등)

�•�유튜브�채널�GOE�경기도교육청�

�•� 우리� 몸과� 마음의� 경계에� 대한�

이해�외�6종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Ƶ���û�ҳ��Ǽ���ȣ�����ѹ���
https://www.law.go.kr/����/�Ƶ���û�ҳ��Ǽ���ȣ�����ѹ���
http://genderon.kigepe.or.kr/
https://dicle.kigepe.or.kr/kigepe/intro.do
http://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https://www.youtube.com/@GoeEduNews
https://youtu.be/I7koHVnYr-w
https://youtu.be/I7koHVnY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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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 사안의� 신고�

및� 사안조사와�조치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업무�가이드

TipTipTipTipTip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과태료)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성폭력 사안 신고
  • 성범죄 신고 의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아동・청소년 대상(만 19세 미만)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법률상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② 성폭력 사안처리 관련 교직원의 유의사항
  • 성폭력 사안 인지, 신고 받은 경우 학교장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며,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교직원 포함)과의 즉시 분리
제도 이행(단, 피해자가 원할 시)

  • 성폭력 사건을 숨기거나 학교 내에서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음
  • 다른 교직원, 학생들에게 비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 침착 대응
  • 성폭력 사안 목격, 인지한 주변학생 비밀유지 주지시키고 만약 비밀을 

유출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 가능성 및 법적 처벌 가능함 알림
  •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고 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

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신고 학생의 비밀보장 철저히
하여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
해 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함

③ 비밀누설 금지
  • 비밀 준수 의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음

④ 성폭력 사안 조치 과정
  • 성폭력 피해 의심(전담기구 사안 조사 후 피해 사실 확인)/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즉시 신고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 상담
치료 후속지원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 전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성폭력�사안�신고시�참고�기관
�•� 117�신고센터

�•�경기도�해바라기센터(1899-3075)

�•�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

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기도�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

상담기관에�도움�요청가능

￭ 화장실�불법촬영카메라�발견�시�신고
�•� 112(발견�즉시�신고)

￭ 비밀�누설�금지�위반�사례
�•� 피해학생의� 상담� 녹취파일을�

제3자에게� 개인메일로� 전달하여�

피해학생�관련�자료�외부�유출

�•� 피해사실을�들어�알게�된�학생과�

피해자라고�찾아온�피해학생들에게�

비밀� 보장되도록� 개별상담하지�

않고�집단�상담�실시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Ƶ���û�ҳ��Ǽ���ȣ�����ѹ���
https://www.law.go.kr/����/�Ƶ���û�ҳ��Ǽ���ȣ�����ѹ���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б����¿���״�å�����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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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내�사안처리�관련�서식
￭ 사안�조사�시�유의점
�•� 관련�학생이�진술을�거부할�경우�

그� 의사를� 존중해� 주어야� 하며,�

강제적인� 조사로� 인해� 피해학생

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피해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자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를� 동석

할�수�있게�하여�안정된�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조사� 시�

철저히� 분리하여� 대면하는� 일�

없어야�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 분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

(신고, 발견, 확인 등)한 경우에는 가해자(가해학생 및 교직원)를 피해
학생으로부터 최대 7일간 즉시 분리

  • 피・가해학생 긴급 조치
   - 피해, 가해 학생 분리,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수업배제
   - 응급 및 안전 조치: 학교 내외 상담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 지원 

등 적절한 조치, 증거물품 보관, 현장 보존, 병원 이송 시 교사 동행, 
피해학생지지, 친족 성폭력 등 보호자로부터 긴급 격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 또는 여성 긴급전화(1366) 연계  

   - 관련 학생 보호자 연락 및 교육청 통보
  • 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학교: 상담, 사건 조사 일정 감안 학습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성폭력사안 현장지원, 컨설팅 실시, 성고충심의

위원회 지원 및 모니터링 
   -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 선지원
   - 경기도 해바라기센터 및 성폭력상담소: 피해 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학교폭력 사안처리
   - 학교장 자체해결(학생 간 사안만 해당)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학교장 조치 이행: 조치 결정사항 통보 및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재발방지 노력
   - 사후 관리: 피・가해 학생 추수 지도, 소속 교원 및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⑤ 사안조사
  •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사안조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하여 확인

  • 사안조사 결과보고: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 보고 및 필요 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 보고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성폭력 사안 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상담기관에 
협조 요청 및 장애학생 포함된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참여 권장

⑥ 심의위원회 개최
  •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하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

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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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출석정지�사유�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성폭력�행사

�•� 성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

�•�성폭력에�대한�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력�행사

�•�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

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

가�있다고�판단�시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문화공연� 및�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영상�콘텐

츠�안내자료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일반인일 경우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지 않을 수 있음(이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충분히 설명)

  •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심의
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음

  •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심의위원회 참석 원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
는 비공개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
해야 함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로 대신할 수 없음
  •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도 해야함
⑦ 성폭력 관련 학생 조치
  •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 피해학생 보호 위한 

학교장 긴급조치 가능
   - 긴급조치 범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일시 

보호(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으면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 받아 7일 이내 해당조치 실시
   - 피해학생 치료 기간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처리하여 출석 인정
   - 학생의 일시적인 일탈로 성매매 대상 되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 

또는 상담과정 이수 경우 ‘특별교육이수’ 기간으로 간주하여 출석 인정
   - 학교장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수(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

  • 성폭력 가해학생 교육 선도조치
   -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 긴급조치 범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5호), 출석정지(6호)

   - 긴급조치는 가해학생에게 먼저 부과한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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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편�학생안전

업무명  학생안전

관련 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 교육환경법          ◦ 교육환경법 시행령      ◦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 국민건강보험법      ◦ 학교보건법             ◦ 대기환경보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업무 개요  ‧ 단위학교의 학생 안전에 관한 활동

주요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안전사고 예방교육  - 2024년 자료 현행화

 2. 아동학대 예방교육  - 2024년 자료 현행화

 3. 폭력 예방교육  - 2024년 자료 현행화

 4. 학교안전공제회

 5. 대기오염 대응・관리

참고자료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학교안전과, 2023. 12.)
 ◦ 대기오염(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교육환경개선과, 2021. 9.)
 ◦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2021. 11.)
 ◦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2024. 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66

1 학교안전사고�예방교육

체계적인�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정착한다.

1.� 안전교육�계획

 

￭ 유의사항
�•학교� 안전계획� 수립:�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말까지�수립�⇒�학교홈페이지�

게시,�교육지원청�제출

�•평가:�자체평가(3월�말까지)

� � -� 전년도� 추진실적,� 당해연도� 계

획�수립의�적절성

￭ 2024년�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① 매 학년 초 학교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
  • 교내・외에 존재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활동 

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2월 말까지) 및 평가(3월 말까지)
② 모든 교직원 대상 학교안전관리계획 연수 실시(3월 중)
  • 구체적 업무 및 담당자 지정, 사전 교육을 강화
③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
  • 계단, 화장실, 실험 실습실 등 위험 장소에 안전표지판 부착

2.� 안전교육�실시

￭ 7대�안전교육�영역
�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보호,�약물�및�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 표준가이드

① 교육과정 연계 학생 7대 안전교육 실시
  •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및 교육활동 전・후 안전교육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학생안전교육 시수(51차시)와 횟수를 반영
②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봉사

활동), 기초 질서 지키기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③ 현장지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지도 강화
  • 등하교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학교별 안전 통학로 선정 및 교통안전 

봉사 도우미를 활용하여 활동함
④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공휴일이면 다음날 실시)
  • 월별 집중 점검 주제 선정, 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ġ����/������û���������⺻����/
http://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ġ����/������û���������⺻����/(07500,20221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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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안전교육계획�세부

내용�체계

￭ 학교안전계획�수립�및� 평가
�•�학교안전계획�수립:�2월�말까지

�•�학교안전계획�평가:�3월�말까지

TipTipTipTipTip

￭ 교육시설�안전점검
�•�학교자체:�연�2회�이상�실시

�•�전문기관:�제2종·3종�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TipTipTipTipTip

￭ 어린이�교통�안전사고�예방교육
�•�학기당�3회�이상�실시

�•�유치원:�연령별�10시간�실시

�•� 초등:� 학년별� 11시간� 교통안전

교육�실시

TipTipTipTipTip

￭ 분야별�안전사고�예방교육
�•�수상�안전사고�예방�교육과정�운영

�•�물놀이�안전사고�예방교육�강화

�•�실험‧실습�안전사고�예방교육
�•�3D프린터�안전관리

�•�체육활동�안전사고�예방교육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 학교안전계획 내실화
   - 학교안전계획 수립・평가 환류
  • 학교안전조직 운영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 학교안전관리를 위한 추진 조직 운영
   -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②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 안전한 학교시설 확보
   - 교육시설 안전점검
   - 학교 건설공사 시공단계 지도・강화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해소 및 강화
   - 재난대비 학교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 예방
   -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식중독 발생 시 대응절차: 발생인지→발생

보고→원인・역학조사 준비 및 실시→조사 후 조치→모니터링)
   -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 학교 출입관리 강화
   - 학교 산업재해 예방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사고 대비 비상장비・비상배낭 확충
③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 안전교육과정 운영
   - 학생 7대 안전교육 운영
  • 방과후학교 및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강화
   - 방과후학교 및 돌봄 안전관리
   - 대학연계교육 참여 학생 안전관리
   - 지역연계교육 참여 학생 안전관리
   -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ġ����/������û���������⺻����/(07500,20221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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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점검의�날
� •� 시기별�재난사고�발생�위험요소,�

지역·학교별� 취약요소를� 고려한�

시설�안전점검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주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

되는�주,�신학기�등교�첫�주�등

을�지정하여�운영�

TipTipTipTipTip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학생이�직접�참여하여�토론�및�

체험하는�실질적�훈련�실시

�•� 학생�자율참여� 안전주제� 토론

(안전행동매뉴얼,�포스터�등)

TipTipTipTipTip

￭ 화재대피�훈련
� •�연� 2회�이상�소방훈련을�실시

하되,� 그�중� 1회� 이상은�소방

관서와�합동으로�실시

TipTipTipTipTip

  • 교육공동체의 안전 대응 역량 신장
   - 학교 체육 전문가 과정 이수
   -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모든 교직원 3주기) 동안 안전교육 의무 이수
   - 교직원・학부모 응급처치교육 - 교직원 대상 응급처지 교육 실시(연간 

4시간 중 2시간 이상은 실습)
   - 아동학대 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안전관리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④ 학교 안전문화 확산
  • 학교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
   -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
   - 행사, 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 콘텐츠 지원(나침반 5분 안전교육 권장)
  • 학교 안전문화 활성화 지원
   - 안전점검의 날 운영(매월 4일 실시)
   - 학교 안전주간 운영(연 1회, 학교안전계획에 반영)
   - 각종 평가 및 감사 시 안전 분야 반영
  • 체험중심 맞춤형 안전교육 생활화
   - 체험중심 재난대응 훈련(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대피 훈련)
   - 체험형 안전교육시설 운영
⑤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 상담 및 치료 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관심군 학생관리 강화
     (초1・4학년, 중・고 각 1학년)
   - 위(Wee) 프로젝트 운영
  • 학생안전사고 보상제도 활용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회복 지원
   - 교육시설공제를 통한 피해복구 지원
   -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안전사고 재발 방지
   - 학교안전사고 통계 자료 체계적 관리
   - 학교안전사고 예보제 운영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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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아동� 발견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알고� 실천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1.� 아동학대�발견�및�신고

￭ 아동학대�신고�및�처리�절차
�①�신고(112)�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

에�상담�및�신고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상담�및�신고

�③�응급의료조치�및�긴급격리�조치

�④�학대�혐의�판단�후�조치�결정

�※� 미신고�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기관이�아닌�사람�단위로�부과)

TipTipTipTipTip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2024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①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관찰, 상담, 지속적인 관심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
②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 즉시 신고해야 함
③ 아동학대 사안보고
  • 학교장은 신고 사안, 중대・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공문으로 

사안보고서 제출해야 함

2.� 아동학대�피해학생�

� � � 보고�및� 지원

￭ 피해학생의�신변�보호�및�재학대�
방지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비

밀�누설을�금지해야�함

TipTipTipTipTip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비밀 엄수
② 피해학생 취학지원 및 학적 관리
  • 비밀전학: 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등교학습: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보호시설 등 근교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
해야 함 

  • 학적처리(출석인정):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 시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Ƶ�������
http://www.law.go.kr/����/�Ƶ��д������ó�������Ư�ʹ�
http://www.law.go.kr/����/�Ƶ�������
http://www.law.go.kr/����/�Ƶ��д������ó�������Ư�ʹ�
https://www.law.go.kr/������Ģ/�б���Ȱ����ۼ��װ�����ħ/(433,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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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학대�예방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매년� 1시간� 이상� 아

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

을�실시해야�함

� ※� 미실시�시� 1차�위반� 150만원,�

2차�이상�위반� 300만원

TipTipTipTipTip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연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② 학생 교육
  • 교육과정연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운영(연 4시간 이상)
③ 학부모 교육
  • 학부모 대상 학교행사(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시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동영상 상영 및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폭력�예방교육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고� 올바른�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사회를�조성한다.

1.� 폭력�예방교육�계획

￭ 기본방침
�•� 각� 학교장의� 책임� 하에�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실시

TipTipTipTipTip

￭ 공개항목
� •�교육별�예방교육�연간�기본계획�

수립여부� 및� 기관장� 교육� 참여�

여부

�•�고위직�참여율

�•�직원�참여율

�•�신규자�및�비정규직�교육�참여율

�•�교육방법�등

TipTipTipTipTip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2024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지침

① 교육대상
  •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외부

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직원
  • 성폭력 예방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 성매매 예방교육: 중・고등학교 학생
  • 가정폭력 예방교육: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② 교육기간: 당해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③ 교육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학교 특성에 맞게 실시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을 권장함
④ 실적제출: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으로 당해연도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
⑤ 공개: 일반 국민 누구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Ƶ�������
http://www.law.go.kr/����/�Ƶ��д������ó�������Ư�ʹ�
https://www.law.go.kr/����/�缺���⺻��
https://www.law.go.kr/����/���ŸŹ����������ں�ȣ����ѹ���
https://www.law.go.kr/����/�����¹����������ں�ȣ����ѹ���/(20230411,19339,20230411)/��5��
https://www.law.go.kr/����/�������¹����������ں�ȣ����ѹ���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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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예방교육�내용

￭ 성폭력�예방교육�유의사항
�•�교육대상자가�아동‧청소년인�경우�
성폭력�위기�상황에�대응할�능력을�

향상시킬�수�있는�교육내용�포함

TipTipTipTipTip

￭ 가정폭력�예방교육�유의사항
�•�교육대상자가�아동인�경우�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

시킬�수�있는�교육내용�포함

TipTipTipTipTip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내용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성매매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내용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성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가정폭력 예방교육(연 1회, 1시간 이상) 주요 내용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缺���⺻��
https://www.law.go.kr/����/���ŸŹ����������ں�ȣ����ѹ���
https://www.law.go.kr/����/�������¹����������ں�ȣ����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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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안전공제회

학생·교직원�및�교육활동�참여자가�학교안전사고로�인하여�입은�피해를�보상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

1.� 학교안전공제회�가입

￭ 가입�대상
� •�공‧사립유치원
�•�공·사립�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등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공제료의 납부)

① 운영기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② 가입방법 및 대상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 가입(의무가입)
  • 대상: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③ 공제회비(공제료) 납부
  • 2024년부터 매년 4월 1일 학교별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대납)함 ※ 일부 일괄납부 제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개별 납부)

2.� 학교안전공제회�

� � � 보상범위

￭ 교육활동참여자란?
� •�학교장의�승인�또는�학교장의�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교직원과�함께�교육활동을�하는�사람

�•�학교장에게�통지하여�승인을�받거나�

학교장의�요청에�따라�비영리�민간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

에�참여하는�사람

TipTipTipTipTip

 

￭� 공제급여�지급�제한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한�사고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 아닌�

자의�고의‧과실로�인한�사고
�•� 지병� 또는� 신체적인� 결함에� 기인

하여�발생한�사고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보상 범위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② 보상 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③ 보상 대상 교육활동
  •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수업·특별활동・

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또는 체육활동 등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대회) 참가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현장실습, 기숙사 생활, 이동시간 중의 활동 등
④ 보상 대상 질병
  • 학교급식, 가스 중독,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질병), 이물질과의 접촉(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상해)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б��������������ѹ��������Ģ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б��������������ѹ��������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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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급여의�종류

￭ ‘비급여항목’은� 원칙적으로� 보상
이�되지�않음

￭ 다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비급여항목에�대하여�세부지급기준

을�마련하여�비급여항목�일부에�대

하여�추가적으로�보상을�하고�있음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
  •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보상에서는 제외
② 장해급여: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지급
③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④ 유족급여: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⑤ 장의비: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⑥ 위로금: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 청구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학교�사용자�매뉴얼

TipTipTipTipTip

￭ 공제급여청구서
�•�청구금액� 300만�원�미만

� � � -� 학교장�직인�날인�또는�학부모�

서명�중�택1

�•�청구금액� 300만�원�이상

� � � -� 학교장�직인�및�학부모�서명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학교) 또는 공제회에 제출

절차 방법 비고

사고통지

(의무)
공제급여청구�시스템

학교

(사고�발생�후� 지체�없이)

공제급여청구서

작성�제출
학교�또는�학부모

구비서류�제출�
공제급여청구�시스템

우편�모두�가능
학교�또는�학부모

심사�및�결정 -
학교안전공제회

14일(14일�연장�가능)

② 치료비 발생 직후 보상금 청구
  •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신청권리 소멸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б��������������ѹ���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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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청구�및�재심청구

 
￭ (재)심사청구와� 관계없이� 소송�
제기�가능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심사청구(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 안전공제보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② 재심청구(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

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6.� 학교폭력�피해지원

 

 

￭ 참고자료
� •�교육감이�정한�전문심리상담기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학교폭력피해지원

TipTipTipTipTip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심리상담�및�조언

� � �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의뢰�확인서

� � � -�치료기관의�청구서�및�영수증�등

� � � -� 주민등록등본

�•�일시보호

� � � -� 심의위원회의�요청서�사본�또는�

학교장의�확인서

� � � -�일시보호기관의�청구서�및�영수증�등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 � -�요양급여의�내용을�쓴�의사�증명서

� � � -�요양급여�청구서�및�영수증�등

� � � -� 주민등록등본

�※�공통서류

� � � -�학교폭력피해치료비�등�청구서

� � � -� 청구인�통장사본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18조(공제회의 사업)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절차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피해자 선별 상담결과를 보고받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 우선 배상(가해자 부담 원칙)
  • 가・피해자간 분쟁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에 내린 조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 
피해금액 신청

  • 심사 후 피해금액 지급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
② 학교폭력피해 청구 절차

절차 방법 비고

학교폭력사고발생�확인서�작성�

및�공제회�통보 공제급여청구

시스템

학교

학교폭력�피해�치료비

청구서�작성
학교� �또는�학부모

구비서류�공제회�제출� 우편 학교�또는�학부모

③ 학교폭력피해 보상 범위
  •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2년)
  •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30일)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2년)
  •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 연장 가능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б��������������ѹ���
https://www.ggssia.or.kr/sub/sub03_02_4.php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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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

및�심리적�치료�지원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상담지원
￭ 구비서류
�•�상담�및�심리적�치료�지원�신청서

�•�학교장�의견서�및�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

등본(본인이�아닌�경우)

�•�의료기관에서�치료�받은�경우

� � � -� 진단서,�의무기록지

�•�심리치료기관에서�치료�받은�경우

� � � -� 심리검사결과�보고서,�상담기록지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지원 대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학교폭력 대상 아님)
  • 지정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상담 또는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 범위(1년 연장 가능)
② 청구 절차
  •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학교안전과 제출(K-에듀파인)
  • 대상자 지정 결정: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자문위원회)
  • 통보(학교 및 신청인)
  • 공제회에 치료비 신청(우편)

8.� 학교배상책임공제

 

 

 

￭ 경기도교육청� 일괄� 가입으로�
학교�별도�가입�불필요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운영기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② 가입 방법 및 대상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가입(의무가입)
  • 대상은 공・사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③ 공제료 납부
  • 매년 4월 1일 재적학생 수를 기준으로 공제료 납부(학교별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
   ※ 학교별 가상계좌 정보는 매년 3월경 공문으로 통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폰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④ 사고발생 통지 및 보상 신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사고발생통지서 및 공제급여청구서 제출
  • 휴대폰 분실: 분실사고발생신고서 및 보상신청서 제출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ggssia.or.kr/sub/sub03_03.php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б��������������ѹ���
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176

9.� 여행자안심공제사업

￭ 목적
� •�학교�밖�교육활동�중�안전사고

에�대한�신속‧적정한�보상
�•�학교현장에서�안심하고�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TipTipTipTipTip

￭ 공제가입신청(기관)
￭ 치료비�신청(기관�또는�학부모)�
￭ 구비서류

TipTipTipTipTip

∘ 학교안전법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여행자안심공제 가입 방법
  • 공제가입신청(학교) → 자동계약 완료 → 공제료 납부
  ※ 여행일 이후 인원 변동 시 체험학습 종료일 포함 5일 이내(주말포함) 명단 

수정 가능
② 치료비 신청 방법
  • 학교안전사고통지(학교,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 치료비 신청(학교 또는 학부모) → 담당자 검토 → 지급 완료 
③ 구비서류 
  • 치료비 신청: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카드 영수증 처리 불가), 진료비세부

내역서(비급여 발생 시), 진단서(또는 질병명 확인 서류 등),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재물손해 신청: 사고경위서(학교 작성), 수리비 영수증(비용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 피해물 수리 전・후 사진, 재물 소유관련 확인서

  • 배상손해 신청: 사고경위서(기관 작성), 합의금 지급 사실 확인서, 대인사고 
(치료비 신청서류 동일), 대물사고(소유자 확인서류, 수리비 영수증)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ggssia.or.kr/sub/sub07_02.php
https://ggssia.or.kr/sub/sub07_04.php
https://ggssia.or.kr/sub/sub05_01.php
https://www.law.go.kr/����/�б��������������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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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기오염�대응·관리

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대응�행동요령�및�미세먼지�위해성에�대한�계기교육을�통해서�건강취약계층�학생을�비

롯한�학교구성원의�건강을�보호한다.

1.� 미세먼지�대응

￭ 미세먼지의�개념
� •� 눈에�보이지� 않는�아주� 작은� 물

질로�대기�중에�오랫동안�떠다니

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입자상�물질을�뜻함

�•�미세먼지는�입자가�미세하여�코점

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
질환�유병률�및�조기사망률�증가

TipTipTipTipTip

￭ 미세먼지�경보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

(주의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

보호�및�대기오염저감�조치�시행

TipTipTipTipTip

∘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미세먼지, 오존)

① 기상특보 발효 기준
  • 미세먼지 예보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

에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제를 시행

구�분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초미세먼지(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예비저감조치 및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될 경우 단기간에 미세
먼지를 저감하여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

구분 발령�기준

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당일(D-2일)� 17시�예보기준으로�모레(D일)�초미세먼지� “매우�나쁨”이�

예측된�경우�

�•�내일(D-1일)·모레(D일)�모두�초미세먼지(PM2.5)가� 50㎍/㎥를�초과할�

것으로�예측된�경우

비상�

저감조치

(D-1일�

발령)

�•� 당일(D-1)� 0∼16시� 초미세먼지(PM2.5)평균� 50㎍/㎥� 초과� 및� 내일
(D-day)� 24시간�평균�초미세먼지(PM2.5)� 50㎍/㎥�초과�예상

�•�당일(D-1)�주의보(75㎍/㎥�이상� 2시간)�및�내일(D-day)�평균� 24시간�

초미세먼지(PM2.5)가� 50㎍/㎥�초과�예상

�•�내일(D-day)� 24시간�평균�초미세먼지(PM2.5)� 75㎍/㎥�초과�예상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때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이상�지속인�때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때는�주의보로�전환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ȯ�溸����
https://www.law.go.kr/����/�̼����������װ���������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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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농도�미세먼지�대응

￭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및� 관련� 공문,� � �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

에�근거�

TipTipTipTipTip

￭ 2단계�상황
� •� 익일�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이상일�경우(17시�기준)

� � -�해당지역의�PM10� 24시간�평균농

도가�81㎍/㎥�이상으로�예상될�때

� � -�해당지역의�PM2.5�24시간�평균농

도가�36㎍/㎥�이상으로�예상될�때

TipTipTipTipTip

∘ 학교보건법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평가)
∘ 미세먼지법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미세먼지, 오존)

① 1단계- 사전 대응・대비
  • 학생 대상 행동 요령 교육 및 실천: 외출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마련
   - 대체수업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수업시간 조정,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 학생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홍

보
  • 학생 및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75/㎥, PM2.5 35㎍/㎥)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학년초 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학생 등 민감군 학생 

현황 파악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는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보건실에 상비약(인공

눈물, 소양감 감소를 위한 냉찜질 등의 위생용품, 보건용 마스크 등) 
구비하며 기저질환이 있다고 파악된 학생에게 의사의 처방된 비상약품
(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교육

  •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의 마스크 사용의 위험성을 숙지하고, 마스크 착용 
주의사항 안내

   - 마스크 착용후 두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있으면 바로 벗을 것
   - 호흡기질환자: 부적절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착용
   - 어린이: 의사와 상의한 후 외출 시 얼굴에 맞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천식: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 악화 시 

행동 요령 숙지하고, 의사와 상의한 후 보건용 마스크 사용
  •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관련 행정사항 점검
   - 학기 초에 차량 2부제 예외차량 리스트 작성・보관
   - 학기 초에 통학차량의 노후 경유 차량 조회를 실시: 통학버스 임대 시 

관련 차량 교체 요구, 보유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 공기정화장치 주기적 점검 등 유지・관리 및 사용기준 숙지
   - 공기정화장치 관리계획에 따른 주기적 모니터링・청소 등
   -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세부 사용기준 숙지(외기 공기질 수준에 따라 가동)
②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 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에어코리아,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 점검: 실외수업 대체방안 검토 및 준비(실내수업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б���Ȱ����ۼ��װ�����ħ/(433,20230210)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ȯ�溸����
https://www.law.go.kr/����/�̼����������װ���������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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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상황
�•�고농도�미세먼지(“나쁨”�이상)�상황

이�발생한�경우(09:00~18:00)

� � � -�해당지역�인근측정소의�PM10� 81

㎍/㎥�이상�1시간이상�지속인�때

� � � -�해당지역�인근측정소의�PM2.5�36

㎍/㎥�이상�1시간이상�지속인�때

TipTipTipTipTip

￭ 4단계�상황
�•�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주의

보가�발령되어�어린이·학생�등�건

강취약계층에�위해가�발생한�상황

� � �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 PM10�

시간당�평균농도가� 150㎍/㎥� 이

상�2시간�이상�지속인�때

� � � -� 해당지역의�대기자동측정소�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

2시간�이상�지속인�때

TipTipTipTipTip

③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담당자는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도달할 경우,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학사운영조정 절차를 사전점검
  • 학교 실외수업 자제
  • 학생 대상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내공기질 관리(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외부 노출 시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 및 유의사항 안내
  • 보호자 비상연락망, 홈페이지를 통한 조치상황 공지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주기적으로 창문을 여닫아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 가급적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이 아닌 방향의 창문으로 주기적으로 환기

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
④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 담당자는 주의보 발령상황을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전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성실히 수행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
   - 바깥놀이, 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학생 대상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실외 체육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 공유 및 대응요령 알림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천식, 아토피 등 미세먼지 기저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 건강 체크
   - 실내공기질 관리: 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 조정을 검토
  • 임시휴업을 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
  • 등・하교 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 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여부 함께 결정 (돌봄교실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 학부모(대리인) 동행)

  •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기 기능이 없는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제한적(복도측 창문을 이용한 환기, 외기용 창문 개방 
주기 및 시간 최소화 등)으로 환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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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보,�경보�해지�후
 •학교별�실내외�방역�및�청소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창문을�열어�실내�환기

�•환자�발생�여부를�파악하여�휴식�

등�적정�조치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교육� 등� 조치사항�

보고(발령일�다음�날까지)

TipTipTipTipTip

⑤ 5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 상황: 광역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수업 및 학교 운영 결정
   -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 기상예보,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등 학사 

운영조정을 적극 검토
   - 경보 조치 결과 보고(경보 발령일 다음 날까지→교육지원청)
  • 학생 건강관리 조치
   - 외출 시 마스크・보안경 등 착용, 복귀시 손과 눈・코를 흐르는 물에 

자주 씻고, 물・과일을 섭취하는 등 행동요령 실천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학생 관리대책 이행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 학교 내 시설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창문 닫기, 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 교내식당 등에서의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및 2차 오염 방지
   - 교내식당 등에서의 음식 조리 시 철저한 손 씻기 및 과일, 채소 등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하여 위생관리
⑥ 6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상황: 광역자치단체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

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보 발령 해제 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기・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 귀가
  • 경보 발령 해제 시
   - 주의보 전환 시: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체 해제
   - 주의보 단계의 기관별 조치사항 이행 및 조치 결과를 교육지원청 보고

(발령일 다음 날까지)
⑦ 7단계- 조치 결과 등 보고
  •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는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발령일 다음 날까지 보고
  • 보고내용
   - 학교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소속, 이름, 연락처 등) 보고
   - 조치 결과: 경보 발령 현황 및 조치 결과 등
   - 실외수업 대체, 등・하교(원) 시간 조정, 휴업,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실적 종합보고
    ※ 임시휴업의 경우, 관할청에 즉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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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편�학생위기지원

업무명  학생위기지원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아동복지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약칭: 자살예방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업무 개요

‧ 위(Wee) 클래스 운영, 생명 존중 교육, 학생 상담 활동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 지원, 학업중단학생 지원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청 위기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기 지원 내용 

및 절차, 아동학대 대처, 실종・유괴 사안 보고, 자살 위기관리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위(Wee) 클래스 운영

 2. 생명존중교육

 3.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

 4.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학생 지원

참고자료

 ∘ 전문상담교사를 위한 학교상담 실무 길잡이(학생생활인권과, 2020. 1.)
 ∘ 2023 위(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운영 및 지원 계획(학생생활교육과, 2023. 1.)
 ∘ 2024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생활인성교육과, 2024. 2.)
 ∘ 2024 생활인성교육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3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학생생활교육과, 2023. 2.)
 ∘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교육복지과, 2023. 3.)
 ∘ 202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학생생활교육과, 2023. 2.)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1.)
 ∘ 2023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계획 (생활인성교육과, 2023. 5.)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교육부, 2023. 3.)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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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Wee)�클래스�운영

종합적인� 다중� 안전망�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평가-상담-치유’� 서비스� 제공하고� 위기�

학생뿐만�아니라�모든�학생들의�학교�적응을�돕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

 

1.� 개요

TipTipTipTipTip

￭ 2023� 위(Wee)� 프로젝트� 학생�
상담�운영�및�지원�계획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5조(상담실 설치)

① 위(Wee) 프로젝트 개념
위(Wee)� =� 'We(우리들)� +� education(교육)',�

� � � � � � � � � � � � � � � � � 'We(우리들)� +� emotion(감성)‘의�이니셜

  • 위(Wee)의 뜻: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위(Wee) 공
간에서 자기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 내포

  • 위(Wee) 프로젝트 대상: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주 대상은 위기학생
  • 위(Wee) 프로젝트 내용: 단위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
  • 위(Wee) 프로젝트 전략: 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② ‘위(Wee) 프로젝트’ 체계  

    • 국정과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위(Wee) 프로젝트’로 명명
     - ‘위(Wee) 프로젝트’는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등 

위기학생에 대한 촘촘한 3단계 safe-net 구축 사업을 일컬음 
    • 1차 안전망으로 단위학교 내 위(Wee) 클래스의 운영
    • 2차 안전망으로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 설치 · 운영
    • 3차 안전망으로 위(Wee) 스쿨 설치 ․ 운영

1차�안전망

(학교)

2차�안전망

(교육지원청)

3차�안전망

(도교육청)

위(Wee)�클래스 위(Wee)�센터

위(Wee)�스쿨

(경기새울학교)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잠재적�위기학생의�

조기진단�및�대처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유�
One-Stop�서비스�지원

고위기학생의

위탁�교육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Ģ/��(Wee)������Ʈ���������������ѱ���/(329,20200302)
https://www.law.go.kr/����/�б����¿���״�å�����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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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위(Wee) 클래스 직무 및 업무영역
영역 직무 세부업무

상담

개인상담
∙ 학교�적응력�향상을�위한�상담
∙ 심리�정서적�안정을�위한�상담

집단상담
∙ 자존감�향상�및�사회성�증진
∙ 학생�욕구에�따른�집단상담�주제

심리검사

∙ 성격�및�대인관계�영역�
∙ 학업�및�자기�관리�영역
∙ 심리�및�정서�관련�영역�

상담지원

∙ 학교폭력�피·가해�학생�상담�지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후속�상담�지원
∙ 학업중단숙려제�상담�지원�

자문 ∙ 보호자,�교사�등을�대상으로�자문
교육

교육�및�

연수

∙ 학생�교육(예:� 특별교육)
∙ 상담�관련�보호자와�교사�연수

상담행사 ∙ 학생�성장과�학교문화�개선을�위한�상담�행사�기획�및�운영
연계 연계협력

∙ 학생,� 보호자,�교직원�협력
∙ 교육지원청�위(Wee)� 센터,� 가정형�위(Wee)� 센터,
� 병원형�위(Wee)� 센터�연계�및�활용

행정

상담환경�

조성

∙ 위(Wee)� 클래스�시설관리
∙ 위(Wee)� 클래스�비품�구입�및� 관리
∙ 상담·심리검사�자료�구입�및� 관리

연간계획수립
∙ 학생,� 보호자,�교직원�상담�관련�요구조사
∙ 위(Wee)� 클래스�운영�연간계획�수립

홍보
∙ 연중�위(Wee)� 클래스�운영�홍보
∙ 각종�프로그램�소개

사례관리�및�

평가

∙ 상담기록�및�관리
∙ 상담�활동�결과�보고�및�평가
∙ 위(Wee)� 클래스�운영�및� 관리에�필요한�행정

2.� 시설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① 위(Wee) 클래스 시설관리
  • 목적
   - 더욱 효율적인 상담 활동을 위한 시설 구축 및 관리
   - 내담자의 흥미 유발 및 상담 촉진을 위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유지
  • 방침
   -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시설 구축 및 유지
   -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
   • 유의 사항
   - 위(Wee) 클래스 시설을 구축할 때는 안정성, 심미성, 융통성, 연계성, 

이용성, 관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함
   - 상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함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Ģ/��(Wee)������Ʈ���������������ѱ���/(329,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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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① 운영계획 수립
  • 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위(Wee) 클래스 운영으로 학생과 보호자의 신뢰 제고
   -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토대로 위(Wee) 클래스의 학교 현장 안착 
   - 학생, 보호자, 교사의 요구 및 학교 실태분석
   - 위(Wee) 클래스 직무분석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수행
   - 교내・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상담의 효율성과 질 제고
  • 수립 절차

연간�운영계획�수립�절차

1단계(기획)

운영계획�수립을�위한�기획

2단계(자료조사�및�분석)

요구조사�및�전년도�운영�결과�또는�인근�학교의�자료수집을�통한�분석

3단계(연간�운영계획�초안�작성)

자료�분석�결과를�반영하여�연간�운영계획서�작성

4단계(연간�운영계획�초안�검토)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을�참고하여�계획서�검토

5단계(연간�운영계획�확정)

관련�부서와�협조하여�최종�운영계획서�내부결재

  • 유의사항
   - 학교 내 타 부서 및 교사와 협력하여 진행
   - 연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상황에 따라 타 부서와 사전 조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Wee)������Ʈ���������������ѱ���/(329,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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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 행정
  • 목적: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및 자문 그리고 각종 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 방침 
   - 학생상담, 보호자와 교사에 대한 자문 그리고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에 

중점
   -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실적관리에 중점
  • 상담기록 및 관리 필요성과 목적
   - 상담기록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내담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
   - 학교 상담은 공적인 활동 영역이므로 모든 상담 활동은 기록되어야 하고, 

상담기록물은 공공기록물로 보호 및 관리
   - 상담 과정과 개입을 기록함으로써 상담 활동을 객관화하고 정보를 축적하여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상담자가 자신이 했던 결정과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법적인 상황에서 

상담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기록을 바탕으로 사례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시행
  • 방침
   - 상담기록 관리는 상담자 개인별로 수기 및 개인 컴퓨터 상담기록을 

결정하여 관리
   - 나이스(NEIS) 상담 현황 월 단위로 관리 필수
   - 수기로 작성된 상담기록물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시설에 별도로 

보관
   -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상담기록의 경우 정기적인 백업을 통해 비상시 

복원할 수 있도록 대비
 • 보고서 작성
   - 목적: 위(Wee) 클래스 연간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효과성 평가, 차기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 
   - 방침: 위(Wee) 클래스 연간 운영보고서 작성, 홍보와 평가 그리고 컨설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차기 연도 위(Wee) 클래스 운영계획 
수립의 피드백 자료로 활용

   - 보관자료
문서 협의록,�회의록,�등록부�등

실적
상담�신청�접수�대장,�개인�상담�일지,�집단상담�일지,�

타�기관�연계일지,�심리검사일지,�각종�프로그램�운영실적�등

자료 홍보용품,�안내서,�소책자,�학생�활동�작품,�활동사진�등

   - 결과물 보관: 위(Wee) 클래스 내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하여 연차
적으로 누적될 실적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학생 개인별 상
담 기록지는 외부로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에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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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① 예산 운용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위(Wee) 클래스 운영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

② 예산확보 수립 절차
  • 예산 편성 절차

학교�자체�예산�편성�절차

1단계(전년도�운영평가)

전년도�프로그램의�운영과�개선점에�대한�평가�실시

2단계(운영계획안�작성)

해당�연도의�운영계획안을�영역별,�시기별로�작성

3단계(소요�예산�항목�선정)

전년도�운영�예산�개선�및�예산�추가�항목�선정

4단계(예산�조정�및�협의)

담당부서�및�관리자와�협의하여�예산(안)� 조정

5단계(예산�확정)

   ※ 위(Wee) 클래스 예산은 연간 200만 원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함
  • 예산 수립 시 유의 사항
   - 교육청에서 시달된 예산 편성 기본지침 및 법규 준수
   -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 위(Wee) 클래스의 연간계획에 맞추어 예산 수립
   - 운영목표, 중점사업 등에 따라 융통성 있는 예산 편성

③ 예산 집행
  • 연초에 세워진 운영계획과 예산 수립에 따라 집행
  •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수립된 예산을 참고하여 기안문
    (지출 품의서 등)을 성한 다음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

④ 결산 및 평가
  • 해당 학년도에 배정된 위(Wee) 클래스 예산을 다음 해 1~2월 중 정산
    ※ 위(Wee) 클래스 운영보고서 작성 시 예산 지출내용 등을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예산 사용은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관리하였으므로, 결산 역시 K-에

듀파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Wee)������Ʈ���������������ѱ���/(329,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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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329호)

①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 위(Wee) 클래스 운영에 대한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이용 만족도 확인
  • 위(Wee) 클래스 연간 운영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

인 서비스 제공
  • 위(Wee) 클래스 컨설팅 및 차기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피드백 자료로 

활용
  • 업무담당자의 변동(신규 채용 또는 인사이동 등) 및 학교 특성에 맞는 

위(Wee) 클래스 운영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상담 활동의 참고자료
로 활용

② 방침
  •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활용
  • 실적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③ 세부 내용
  • 영역별 평가 지표

영역 평가지표

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지원,� 자문

교육 교육�및�연수,� 상담�행사

연계 지역�관계기관과의�연계협력

행정 상담환경�조성,� 연간�운영계획�수립,� 사례관리�및�평가,� 홍보

  • 평가 자료 활용
   - 위(Wee) 클래스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진단자료로 활용
   - 위(Wee) 클래스 컨설팅 및 평가, 자기 실적 평가의 제출 자료로 활용
  •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
   -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활동이 끝난 후 작성
   - 만족도 조사 시행
  • 위(Wee) 클래스 운영평가
   - 프로그램별 결과 보고 또는 위(Wee) 클래스 연간 운영보고서의 작성 시 

이용 학생들의 상담 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를 함께 포함하면 보고서 
작성과 동시에 평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평가는 평정척도를 통한 방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나 위(Wee) 클래스 
상담 활동에 참여한 학생의 개인 활동지나 소감문 등을 평가 자료로 
활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Wee)������Ʈ���������������ѱ���/(329,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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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존중교육

`

체계적인�학생�생명�존중�교육�활동을�통해�생명�존중�윤리�의식을�고취�시키고�자살을�예방하며,�부적응�및�우울증�

학생을�조기�발견하여�상담하고�관계기관을�연계하여�치료받게�함으로써�학교생활에�적응력을�높인다.

 1.� 예방활동� 및� 고위험군�
관리

TipTipTipTipTip

￭� 2024� 위기학생�지원계획�

∘ 자살예방법
∘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① 매 학기 초 생명 존중 교육 관련 자체 추진 계획 수립
  • 학생자살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 존중 교육 시행(연간 6시간 이상 실시)
  •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등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 발견
  • 자살 고위험군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② 청소년 자살의 특징 및 징후
  • 특징
   - 자살 시도율이 높은 시기
   -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임
   - 동반자살 및 모방 자살의 가능성이 있음
  • 징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SNS 등 자살, 죽음에 대한 표현
   - 식사와 수면, 체중의 변화

③ 가정에서의 예방 대책
  • 학부모 대상 자녀 이해 및 생명 존중 교육 시행
  • 자녀와의 대화 시간 확보, 친밀한 관계 형성
  •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줌

④ 학교에서의 예방 대책
  • 교직원(연 1회 이상 의무 교육 실시) 및 학부모 자살 예방 연수
  • 생명 존중 문화 조성
  • 청소년 전문 상담 인력 강화, Wee 프로젝트 운영 내실화
  •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 및 건전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 학생 생명지킴이 양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 � 주요내용

https://www.law.go.kr/����/�ڻ쿹��������߹�ȭ���������ѹ���
https://www.law.go.kr/��ġ����/������û�ڻ쿹��������߹�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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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정서적�위기학생�지원

`

전문적�상담�능력을�갖추어�학생과�집단에�따른�맞춤형�상담을�통해�학생들이�당면한�문제를�이해하고�공감하여�문

제�상황에�적절한�갈등�해결�방법을�적용함으로써�자기�발견�및�타인과의�관계를�발전시켜�사회성을�증진하고�평화

적�문화�조성의�토대를�마련한다.

1.� 학생상담

TipTipTipTipTip

￭ 담임교사를�위한�학생�상담�가이드
￭ 전문상담교사를�위한�학교상담�실무�길잡이
￭ 폭력�예방�상담지도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순회상담교사의 배치기준)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학생 이해자료 확보 
  • 표준화 검사 결과표 확인
  • 학급 담임과 연계 지도 및 정보 공유
   - 학생 이해 기초 조사, 특수 학생 환경 및 지도자료
② 상담실 협조
  • 상담실 운영(Wee 클래스)
   - 학생 감성에 맞는 상담실 환경 조성, 상담실 프로그램 홍보, 상담 전

문 인력 역량 강화, 상담 신청함 설치
  • 사이버 상담실 운영
   -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상담실 운영
   - 사이버 전문 상담자 역량 강화
③ 상담 실시
  • 전 교사의 상담교사화(학생 위기 지원 종합계획 등 참고)
   - 정서적 지원 및 상담역량 강화, 상담기록 보안관리 철저, 상담내용 

비밀 유지
  •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기법
   - 경청,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 열린 질문, 간접 질문, 나를 표현하기

(I-Message), 평화적 갈등 해결 대화법(사실-느낌-부탁)

2.� 집단상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2(전문순회상담교사의 배치기준)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계획 수립
  • 전년도 심성 수련 반성 결과 반영
  • 계획 수립(심성 수련 프로그램)
   - 연간 추진 계획, 심성 수련 일정, 심성 수련 세부 계획 
② 준비
  • 심성 수련 준비(교외 혹은 교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ȣ��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0����2
https://www.law.go.kr/����/�б����¿���״�å�����ѹ���/(20230915,19234,20230314)/��21��
https://www.law.go.kr/����/�ʤ��ߵ���������/(20240201,34156,20240123)/��40����2
https://www.law.go.kr/����/�б����¿���״�å�����ѹ���/(20230915,19234,20230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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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심성수련�프로그램
￭ 집단상담�프로그램
￭ 집단상담�교사지도서
￭ 코로나19� 이후� 학교적응을� 위한�
학생상담�프로그램

   - 심성 수련 장소 사전 답사, 심성 수련 비품 준비, 필요시 전문 강사 
섭외, 심성 수련과 관련하여 담임교사 연수

  • 심성 수련을 위한 참고사항
   - 3월 초 적응 활동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수련 활동과 연계하여 편

성, 자기를 표현하고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③ 진행(예시)
  • 심성 수련 프로그램
   - 별칭 짓기, 최근에 있었던 일, 나는 누구인가?, 사물과의 대화, 너에

게로 나를 보낸다, 가치관 경매
  • 유의사항
   - 적정 인원을 6~12명으로 편성
   -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 개방적인 분위기 유도 및 진행 순서 준수
④ 결과분석
  • 소감문 쓰기 및 분석
  • 평가 설문지 투입 및 결과분석
  •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

3.�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 2023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 2024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①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 구성 시기: 매년 3월 이내
  •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 내 업무담당자를 기본 구성원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필요시 지역사회 전문가 및 관련 
학부모를 포함 가능)

② 내용
  • 학생 정신건강, 가정 및 학교부적응 문제 등으로 학교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
③ 운영
  • 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는 유사한 협의체를 활용 혹은 통합 관리 운영 

권장
④ 역할
  • 자살(시도), 자해, 아동학대 피해 사안 확인, 피해학생 긴급 지원
  • 위기관리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및 세부적 대응방안 수립(협의록 작성)
  • 사안 발생 시 1~2명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체 협의
  • 필요 시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위기관리 지원 요청

� 세부� 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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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청�위기�지원�시스템�

구축�및� 운영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① (도 교육청) 학생 위기 지원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학생 위기 예방 및 지원 협의회 운영
  • 인원: 총 15명 내외
   - 기관별 아동학대 피해 학생 등 위기 학생 지원 업무 공유
   - 교육청과 관계기관 간 효과적인 협업 방안 모색
   - 빈틈없는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방향 협의 및 추진

② (교육지원청) 학생 위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 지원단 구성: 총 15명 내외(교육지원청과 지역 관계기관의 학생 위기 

지원 업무담당자, 전문성 있는 교원(교감 등)으로 구성)
  • 운영 내용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기능 포함 운영
   - 학생 위기 사안별로 해당 학생에게 직접적・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
   - 학생 위기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학생 위기지원협의체에서 학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소규모 지원단(3~6명)을 구성하여 학교 위기관리
위원회 참여

   - 위급한 사안(학생자살 등)이나 교육지원청 요청 시・도 교육청 학생 
위기지원단 담당자 참여・지원

  • 지원 과정
   - 교육지원청과 외부기관 지원이 필요한 위기 학생(학교) 발생
   - 소속 교육지원청에 지원 요청
   - 교육지원청에서 위기 상황에 따른 학교 방문단 구성(3~6명)
   - 해당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 위기 학생(학교) 지원방안 마련
   - 교육지원청 및 지역 연계 자원을 활용한 위기 지원
   - 지속적 관리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 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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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 지원� 내용�

� � � 및� 절차 ∘ 아동학대처벌법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① 위기학생 발생교 긴급 심리 지원
 • (교육지원청 연계) 특별상담실 운영, 학교 안정화 프로그램 및 트라우마 

예방 프로그램  
   - 담임, 담당교사, 전문상담인력 위기 대응 컨설팅 
 • (심리회복 지원) 자살(시도) 발생교 담임, 담당교사, 전문상담인력 컨설팅 

및 심리 회복(소진예방)을 위한 상담 치료 지원 
   - 자살(시도) 학생 추수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②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부 자살시도 학생 치료비 지원
 • 병원형 위(Wee)센터 치료비 지원
 • 위기 사안 발생교 교직원 심리 치료비 지원
 • 위(Wee)센터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 절차

지원�대상자(학교)

지원기관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치료기관

(상담센터�등)

- 심리�정서적�위기로�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고�판단되는�학생

➡
신청

-� 상담�및

�치료비�지원

➡
치료비

지원

-�치료�지원

③ 위기학생지원 협력체계 구축
 • (내부 협조) 위기 발생 사안별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간 협

업체계 구축 및 학생 지원 협조
  - 자살(시도) 발생교 관리자, 학교 업무 담당자 및 위(Wee)클래스 전문

상담인력,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위(Wee)센터 실장 등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지원

• (유관기관 협력) 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지원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 협의체에 지역 유관
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병원형 위(Wee)센터, 학교방문사업 정신건강전문가 협의를 통한 고위
기 학생 특성 및 치료 과정, 학부모의 자녀 이해 등 공유

• (동향 분석) 자살(시도) 및 자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 종단연구, 위기학생 
심리·정서적 원인 파악을 위한 교육부 학생자살예방정책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원방안 진단 및 개선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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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①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활성화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별표6 교육기준]
  • 교직원 대상 신고 의무자 교육: 매년 1회 1시간 이상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입학설명회,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 행사 시 실시
  • 직원과 학생 대상 가정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
②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기 발견
  • 아동학대 의심학생 신고 시 유의사항
   -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되, 응급상황 발생 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
   -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하고, 경찰 및 전담공무원 현장조사 전에 

캐묻거나 유도 질문하지 말 것
 • 각 기관별 아동학대 피해 학생 지원 업무 공유 

③ 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사안보고 
  • 수사기관(☎112) 신고, 시군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 교직원은 법령상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인지 또는 의심 시 즉시 

신고해야 함 
  • 각급 학교→소속교육지원청 보고
   - 아동학대(의심) 사안 보고서
   - 중대․언론보도 사안 보고서 
    ※ 사안보고서 양식은 ‘2024 위기학생 지원계획’ 참조
④ 학대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학습 지원 방안 
  • 학대 피해학생의 등교학습 결손을 해소·완화하여 일상으로의 복귀 및 

전인적 성장 지원
⑤ 피해 학생 및 가족 심리치료 지원
  • 위(Wee)클래스, 위(Wee)센터와 연계한 학생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요청 시 경기도교육청 가족상담 협약 기관 가족 치료 지원
   - 위(Wee)센터, 경기도교육청 상담 심리치료비 지원을 통한 일상 회복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운영 프로그램 참여 지원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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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실종·유괴�사안�보고

∘ 실종아동법 제6조(신고의무 등)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 2023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 2024 생활인성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① 보고 대상: 학생 실종(유괴) 사안
  • 실종 아동(학생):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

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학생)
  • 사안과 관련된 발생 피해, 언론보도, 경찰 조사 내용 등 중요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

② 처리 절차
  • 학교는 보호자의 실종신고 여부를 관할 경찰관서에 반드시 확인
  •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실종신고가 안 된 경우 학교(담당 교사)에서 

실종 신고(☎ 112)
    ※ 실종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담당(임) 교사의 실종 신고도 경찰에서 

접수하여 수사
  • 사고 발생(인지) 즉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전화 보고(학생지원

센터 등)
  • 사고 경위, 피해 현황, 관련자 현황, 조치사항 등 사고 관련 사항을 사안 

보고 서식에 작성하여 사고인지 48시간 이내 담당 교육지원청에 공문 
보고(업무관리시스템)

    ※ 유아 또는 특수 학생이면 유아교육과 또는 특수교육과에 동시 보고
  • 최초 보고 이후 상황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추가 보고(유선 및 공문 보고)
  • 실종(유괴) 학생 사안 종결 시(학생 찾음, 사망 등), 즉시 전화 보고 및 

결과보고서 공문 보고
 ※ 경찰에서 학교 측에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실종 아동 

친구와 그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 경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 제공 가능

 ※ 중대 사안 또는 언론보도 사안일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 유의 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와 생활인성교육과로 동시 보고(업무관리

시스템)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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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살�위기�학생�관리
∘ 2024 위기학생 지원 계획
∘ 2023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① 자살징후 조기 발견 강화
  •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등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 발견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 면담지 조사 및 2차 연계 시행
  • 학기 초 학부모 상담주간 활성화
  • 담임이나 상담전문가 등을 통한 자살 생각 및 위험성 평가
    ※ 담임교사가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문항지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의뢰
    ※ 청소년 자살의 위험 징후
      - 언어적 신호, 상황적 신호, 행동적 신호
    ※ 전문기관과 연계한 자살 고민 상담 전화 운영
   - 학교폭력 신고 전화(☎112), 청소년 상담 전화(☎1388), 정신건강 위

기 상담 전화(☎1393)와 연계한 자살 고민 상담
   - 상담 전화-전문기관(자살예방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한 즉각적 개입 지원
  • 자살 고위험군 및 자해 학생 지원
   - 전문기관 연계 치료지원체계 내실화, 위기 학생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② 자살 사안 발생 시 대처 (단위학교)
  • 학생자살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 최초발견자는 112, 119 신고 및 사고 현장 보존
   - 보호자에게 연락 및 담임교사 또는 위기관리위원회 교원에게 연락
   - (단위학교→교육지원청) 유선 보고(24시간 이내) 및 10일 이내 공문 보고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소집(긴급)
   - 관련 정보 수집, 구체적 상황 파악(사고 경위, 목격자 파악 등)
   - 구체적 대응책 마련 및 역할 분담
  • 유가족 위문 및 공식 입장 결정
   - 가족 방문을 통한 깊은 애도 표현(가족들의 정서 상태 파악)
   - 학생, 학부모, 언론보도: 공개할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 사실적 정보

만을 제공함
   - 학생들에게 자살 소식 공지에 있어 모방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학생위기지원단 긴급 심리지원
   - 교육지원청 Wee센터, 도교육청 위기지원단 학교 지원
   - 학교 내 특별상담실 운영 가능(Wee센터 협조)
     (자살 목격 학생 및 심리적 충격이 큰 취약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심층 심리상담 지원 또는 외부기관 연계)
  • 위기 극복을 위한 교내 지원
   -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사후 계획 수립: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위기관리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필요 시)
   -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 논의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교원 등에 대한 추수 관리 논의
   - 2개월 이후 위원회 활동 평가 후 결과 보고(도교육청)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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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중단�예방�및�학업중단학생�지원

학업�중단�위기�징후�학생을�조기�발견하여�학업�중단을�사전�예방하고,� 위기�학생에�대한�상담,� 대안교육�참여�기

회�제공,�학업�중단�학생�지원�등�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연계하여�체계적이고�지속해서�지원한다.�

1.� 학업중단숙려제�운영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5조(예방사업)
∘ 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

① 개념
  •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매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② 대상
  •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 학업 중단 사유(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 및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이동 등)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 학생
   - 학업 중단 예방 지원팀에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③ 기간
  • 숙려 기간: 최소 1주(7일)~최대 7주(49일)까지 주 단위로만 운영
   - 주 단위 운영: 시작일로부터 7일째가 되는 날까지를 1주로 함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포함(단, 지필평가 기간 제외)
   - 지필평가 기간과 숙려 기간이 겹칠 경우, 지필평가 전후를 연결하여 

숙려 횟수를 1회로 처리
  • 숙려 횟수: 당해 학년도의 숙려 기간을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④ 운영 기관
  • 단위학교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
  • 위(Wee) 센터: 25개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협약을 맺은 기관 연계 가능)
  • 시・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학교 내 구성된 ‘학업 중단 예방 지원팀’과 협의)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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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 방법
  • 대상 학생(보호자)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반드시 안내해야 함
  •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 작성 및 내부 계획에 의해 시행
  • 상담(최대 2주)과 매일 프로그램(최대 5주)으로 학업 중단숙려제 운영- 

학업 중단 위기 원인 파악과 원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매일 프로그램 시행 전 상담 권장

  • 상담
   - 주 단위 운영(주말, 공휴일, 재량휴업일 포함)
   - 최대 2주(14일간), 학생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1주 상담도 가능
   - 1주 2회 이상의 상담 참여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담임교사의 수시 상담은 해당하지 않음
  • 매일 프로그램
   - 주 단위 운영(주말, 공휴일, 재량휴업일 포함)
   - 최대 5주(35일간)
   - 1일 1회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운영 프로그램 예시: 개인 상담, 집단상담, 심성 수련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학교 적응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통합예술치료 프
로그램, 멘토링(꿈 키움 멘토단 활용 등), 사제동행 프로그램, 진로 
체험, 예체능 활동 등

⑥ 출결 처리
  • 상담 기간(1주~2주 이하)
   - 1주 2회 이상 상담, 총 2주 참여: 상담 기간 전체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1주 1회만 상담, 총 2주 참여: 상담 당일만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숙려 상담 기간 상담 모두 불참: 숙려 상담 기간 전체 결석 처리
  • 유의사항
   - 출석 인정 결석 처리 외의 결석 처리는 사유에 따라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아도 학교 복귀 가능
     ※ 복귀 시 출석 처리를 위해 학교장 결재 필요
     ※ 출결 처리 관련 근거: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⑦ 성적 처리
  • 학업중단숙려제로 인한 결시생 성적은 관련 근거에 따라 처리
  • 지필평가 기간에는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양)
  •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결시생 성적 처리는 관련 근거에 따라 처리
    ※ 성적 처리 관련 근거: ‘2023학년도 경기도 중학교(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시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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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학업중단숙려제�관련�서식

⑧ 운영 절차

단계 학업�중단�위기�징후�포착�또는�학생의�자퇴원(유예신청서)� 제출

1 학업중단숙려제�안내(※�학교장�의무�사항)

2 참여�동의 참여�미동의

3 신청서�작성,� 제출 미신청서�작성,� 제출

4 운영계획�결재

5 학업중단숙려제�실시

6 상담�및�매일�프로그램�운영

7 학업중단숙려제�종료

8 학생�나이스(NEIS)� 등록

9 학업�복귀 학업�중단 학적�처리�및�수업료�반환

10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안내

(※학교장�의무사항)

11
학교�밖�청소년�개인정보�제공�

동의서�작성

12

개인정보�동의

(초중학교�

미동의자�포함)

개인정보�미동의

(고등학교�

미동의자)

13
학업중단학생�

나이스�등록

학업중단학생�

나이스�등록�

불필요

14 교육청�보고,� 제출

15 종료

 • 행정 사항(학교)
 - 학업 중단 예방 계획 수립
 - 학업 중단 예방 지원팀 구성・운영
 - 학업 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을 나이스 등록 관리
 - 학업 중단숙려제 참여 현황을 교육지원청으로 제출(연 1회)

2.�학교�내�대안교실�운영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제5조(예방사업)
∘ 2023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① 운영 개요
  • 개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다양한 교

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반학급과 구분하여 정규 수업 
시간 내에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 학급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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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기회 제공 및 
학생들의 교육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역량 제고 

  • 운영 대상교: 초・중・고
  ② 운영 방법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기획・실행
   - 운영팀 구성: 교감, 부장교사,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3~5인 이상 

교직원으로 구성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팀’에서 전담하며,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강사를 둘 수 있음
  • 운영계획은 예산 편성 및 운용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자체 내부 결재 시행
  • 학부모 동의를 얻어 학업 부적응 학생, 위기 학생(학교폭력, 학습 부진, 

가정 문제, 교우관계, 대안적 교육 희망 여부, 기타 등)을 우선 선발
  • 담임교사가 대상자를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팀’에 추천
  •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예시)

주제 세부�영역 프로그램�및�활동�내용

치유
상담 개별상담,�집단상담

예술�치유 전문가�초빙�운영�또는�학교�내�교과교사�협조

공동

체�

체험

또래�관계 모듬북,�난타,�전통북�배우기,�텃밭�가꾸기,�휴양림�탐방

교사�관계 뒤뜰�야영,�둘레길�또는�산책길�외�사제동행�산행

부모�관계 부모와�자녀�소통법�강의,�학부모와�함께하는�캠프

봉사 무의탁�노인,� 장애우�돕기,� 복지관�방문�봉사

학습

·

자기

계발

멘토링 교사�또는�선·후배�간�멘토링,�또래�멘토링

수준별�수업
독서교육,� 기초�학력�증진� 수업,� 다양한� 교재와�방법을�

활용한�수업

스포츠 스케이팅,�당구,�검토,�축구,�헬스�등�체육시설�이용

문화예술�

체험활동

밴드,� 방송댄스,� 사진� 활영,� 영화·연극·스포츠� 관람,� 음식�

만들기,�박물관�및�체험관�방문,�다문화이해�교육

제작�체험 팝아트,�포크아트,�캔들�크래프트,�천연비누,�펠트�공예

진로·직업개발 진로상담,�미래�직업�탐구�방문�활동,�명사�특강,�직업체험

 • 유의사항
 - 교육과정 일부를 대체하는 별도의 대안 학급을 편성하여 일반학급과 병행
 - 운영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 내로 편성(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의 시기 지양)
 -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학교 내 대안교실 공간 마련
 - 학교 내 대안교실의 출결 상황 및 재적 학급의 교과 시간을 그대로 인정
 - 학교 내 대안교실은 Wee 클래스 운영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 학급 및 학년 전체 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불가
 - 별도 교원 증원, 기간제교사 배치, 시간강사 채용, 학급 증설 등은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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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교육�지원

TipTipTipTipTip

￭ 대안교육기관�현황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경기도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제7조(학습지원교육)
∘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경기도교육청, 2024. 1.)
∘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 개념: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행위, 학교규칙 위반 등)의 운영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운영 기간: 해당연도 4월 1일~12월 31일
  • 위탁교육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여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초·중·고 학생
   - 학교 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처분 등이 결

정되었으나, 학교장이 이를 승인하기 전, 학생과 그 보호자가 위탁교
육을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이 경우 학생 및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추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처리 중에 있는 학생은 위탁교육 신청 불가
   - 학업중단 중인 학생이 재입학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

교육을 신청한 경우(단, 초등학생의 위탁교육은 대안교육 위탁교
육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자유학기제 운영시기의 위탁교육은 지양함
 
② 위탁교육 절차 및 방법
  • 위탁 상담: 재적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학생, 학부모 상담)
  • 위탁 결정: 재적학교
  • 절차: 학생과 보호자 위탁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반드시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위탁 여부 협의(협의록 작성) → 
내부결재로 학교장 승인 → 위탁교육 추천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б����¿���״�å�����ѹ���
https://www.law.go.kr/��ġ����/������û��ȥ������л��н��Ǻ�������/(04737,20140404)/��7��
https://www.law.go.kr/��ġ����/����ȱ���������������л���Ź����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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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위탁신청�준비서류
�•� 대안교육� 위탁� 신청서,� 위탁학

생�이해자료,�개인정보�제공�및�

활용� 동의서(단,�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재적학교에

서�보관)

TipTipTipTipTip

￭ 적응�교육
�•�통지서를�재적학교로�발송

�•� 수탁� 전� 1주일� 이내로� 운영(연

장� 가능),� 일정은� 상호� 협의로�

결정할�수�있음

�•� 수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적학교에� 통보하고� 학생을�

재적학교로�복귀�조치

�•�위탁교육기관은�적응교육기간,�

교육내용,� 상담내용,� 출결� 상황�

등� 위탁교육� 결과를� 재적학교에�

송부,� 재적학교는� 학생� 지도에�

활용,� 출결� 상황은� 그대로� 인정

(출결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반

드시�내부�결재�처리)

  • 위탁신청: 재적학교
    K-에듀파인으로 처리함이 원칙, 단, 위탁교육기관이 K-에듀파인이 되지 

않는 경우 K-에듀파인에서 공문 작성 후 모사전송, 우편 또는 인편 제출 
가능, 특별한 질환이나 병력, 학적 변동 이력과 장기 결석의 사유 등을 위탁
교육기관에 반드시 사전 통보

  • 위탁 상담: 위탁교육기관(학생, 보호자 상담)
  • 적응 교육: 위탁교육기관    
  • 수탁 결정・통지: 위탁교육기관
    수탁 통지서(적응 교육 기간 출결사항 및 수탁 여부 기재)를 재적학교에 

발송. 수탁일은 적응 교육을 마친 다음 날로 함. 재적학교는 출결 상황을 
확인 후 나이스 출석 일수에 반영 처리. 위탁학생을 나이스(NEIS)-[학적-
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 등록]에 
등록

  • 위탁교육 확정: 재적학교
    상담 자료 등 학생 이해자료가 있을 시 함께 발송 지필・수행평가 시행일 

출석 일정을 알리는 공문을 위탁교육기관에 발송
  • 위탁교육: 위탁교육기관
    - 개인별 출결 통지서를 매월(5일) 받아 나이스에 담임교사가 매월 입력
      ※ 출석일은 위탁교육기관 출석일과 재적학교 출석일을 합산하여 처리   

위탁학생 나이스(NEIS) 출결 관리 세부사항은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운영 매뉴얼(학교용)’ 참조 

      ※ 위탁교육기관의 출결 상황을 그대로 인정
    - 학기 말,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를 받아 학기별로 입력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경조 확인서가 있으면 함께 발송
    - 평가일에 위탁학생 결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
    - 위탁학생이 중3, 고2, 고3인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교생활기록

부 누락이 없도록 위탁교육기관과 협력 처리
    - 중도 수탁 해제 시 –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수탁 해제 사유 확인 → 학

생 및 보호자 상담 → 복교 안내 → 수탁 해제통지서와 학교생활기록
부 보조부 공문 접수 및 입력 → 복교 후 적응을 위한 상담 실시

      ※ 위탁학생은 수탁 해제 시 다음날부터 재적학교로 등교하도록 지도
      ※ 재적학교나 학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적학교로 정상 복교하는 경

우는 중도 수탁 해제가 아닌, 정상 위탁종료로 간주
    - 학생위탁 기간: 4월 1일부터 12월말 까지. 단, 국립 및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위탁교육 기간은 예외 적용
    - 재적학교 담임(담당)교사는 위탁 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위탁교육기관 

방문으로 학생 교육의 연계성 유지(위탁학생의 출결, 생활 태도 등에 대해 
점검, 격려, 담당자와 제반 사항 협의)

    - 재적학교에서는 위탁 학생들이 참여(등교)해야 하는 재적학교 행사(현장 
체험학습 등) 및 평가 일정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위탁교육기관에는 공
문 발송, 위탁 학생에게는 직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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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를 시행하는 위탁교육 기관은 매 학기 성적 처리 직후 교과 학습 발
달상황(성적)을 재적학교에 통보

  • 위탁종료: 위탁교육 기관
    - 재적학교의 동계방학 이전에 위탁교육 종료 예고 통지서 및 학교생활기록

부 보조부 재적학교로 송부
      ※ 위탁교육 종료일(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은 재적학교와 위탁교육 기

관이 협의하여 정함
    - 위탁교육이 종료되면 위탁학생이 재적학교로 복교하도록 지도
    - 위탁교육 기관으로부터 받은 출결, 성적 등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자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력 마감
  ※ 재위탁 절차(재위탁은 원칙적으로 지양)
   - 재적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반드시 협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교육 기관에 송부
   - 위탁교육 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협의 결과에 근거하여 ‘대안교육 위탁교

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에 송부
   -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 여부 최종 결정
  ※ 행정 사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11월)
  ※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적・성적 처리, 학생 생활교육, 수업료 납부, 

위탁 교육비, 급식비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2024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 매뉴얼(학교용)’ 참조

③ 대안학교・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운영 지원
  • 대안학교(각종학교)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

로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
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의 3(대안학교)
  •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 특성화 중학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 대안교육의 교육과

정 운영 등을 특성화한 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 중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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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업중단학생�지원

TipTipTipTipTip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현황

∘ 학교밖청소년법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4조(학교장의 책무)
∘ 20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

① 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의 개념
  •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유예, 자퇴, 제적, 퇴학, 미취학・미입학 등)한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서 교육지원, 상담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받아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음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업 중단 학생 발생 시 학교에서 할 일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 내 센터 안내(학교장 의무사항)
   - 학업 중단 학생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 나이스(NEIS) 등록 

및 교육청 제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운영 기관: 각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등
     ※ (경기도 홈페이지) www.gdream.or.kr
     ※ (전국 홈페이지) www.kdream.or.kr

③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
  • 개요: 의무교육단계(초등학교, 중학교)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중, 

학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학력(초졸・중졸)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④ 운영과정
  • 학습자 등록
   - 대상: 의무교육단계 학습자로서 학습자 등록 시 만 24세 이하인 자
   - 방법: 홈페이지(www.educerti.or.kr)를 통한 학습자 등록 신청 →
           학습자 등록 자격 확인 및 승인(한국교육개발원)
  •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수
   - 오프라인 프로그램: 직접 참여를 통한 학습
      ※ 교육감 직접 개설 및 위탁지정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
      ※ 학습 프로그램 70% 이상 출석한 자에게만 이수증 발급
   - 온라인 프로그램: 홈페이지(www.educerti.or.kr)를 통한 학습
      ※ 초등학교 단계 온라인 프로그램: 2020년 개발 예정(교육부)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û�ҳ����������ѹ���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ġ����/������û�б���û�ҳⱳ����������/
https://www.gdream.or.kr/
https://www.kdream.or.kr:446/user/index.asp
https://www.educerti.or.kr/main.do
https://www.educert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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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졸업�
연령을�초과한�자

�•�초등학교�졸업�연령�초과�기준:�만�

13세가�되는�해의�3월�1일�이후

�•중학교� 졸업� 연령� 초과� 기준:� 만�

16세가�되는�해의� 3월� 1일�이후

￭ 학력� 인정을� 위한� 필수� 이수� 기
간을�충족한�자

�•� 초등학교� 학력� 인정을� 위한� 학

업·학습�기간� 4년�이상

�•� 중학교�학력�인정을�위한�학업·

학습�기간� 2년�이상

⑤ 학력 인정 심의 신청
  • 신청 자격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습 중단 학생으로 학습자 등록한 자
  - 학력 인정 기준 시수를 충족한 자
  -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졸업 연령을 초과한 자
  - 학력 인정을 위한 필수 이수 기간을 충족한 자
    (이수 기간은 이미 이수한 정규교육과정 이수 기간과 본 사업의 학습 과정 

이수 기간 합산)    
 ⑥ 학력 인정 기준 시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필수

이수

국어 632시�수 221시�수

사회＊/도덕

＊중학교�과정은�역사포함
272시�수 255시�수

인성(봉사활동�포함) 30시�수 30시�수

선택�이수 3,758시�수 2,146시�수

학력�인정�기준(총)�시수 4,692시�수 2,652시�수

※�학력�인정�신청은�학교급별로�정해진�기준�학습�시간�모두�이수해야�함

※� (초․중�중단한�경우)�정규교육과정�80%�인정
  • 학력 인정평가: 학습자 → 한국교육개발원 → 학력 인정 평가위원회의 학력 

인정평가
  • 학력 인정 심의: 학력 인정평가 완료된 학습자 → 도 교육청 학력심의위

원회 → 학력 인정 확정 및 통보
 • 학습지원 프로그램 예시(관련 문의: 031) 820-0641)

  

구분 운영기관(2022� 기준) 운영�프로그램

교육감직접개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수원)�

성남교육지원청Wee센터�

경기학교예술창작소,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코딩,� 연극,� 문학,� 마

술,� 드론,� 상담,� 예술

창작�등

교육감위탁개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안산,� 의정부,� 성남,� 여주,�

광주,��남양주,�안양,�파주,�고양)� �

검정고시,� 인턴십,� 직

업체험,� 드론,� 공연�등

온라인학습지원
www.educerti.or.kr
한국교육개발원

교과(필수�및�선택)프로

그램

https://www.educert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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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검정고시: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사람에게 학력 인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험(관련 문의: 경기도
교육청, 031-820-0534)

  -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이후 학교 밖에서 학
력 인정을 받고자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관련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820-0535)

  - 내일이룸학교: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후, 자격 제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 취업 가능성 등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관련 문의: 각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행정 사항
  - 반드시 학업 중단 학생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센터 안내

(학교장 의무)
  - 학업 중단 학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나이스 즉시 등록 및 도 교

육청 제출(미동의서는 학교 자체 보관, 반드시 나이스에서 양식 내려받
아 활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및 관련 정보 제공

  - 학업 중단 학생 사유별 현황 나이스 마감 및 제출(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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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편�진로·직업교육

업무명  진로・직업교육

관련 법규
∘ 진로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업무 개요
 ‧ 진로교육: 다양한 진로교육과정 운영, 청소년 창업역량 강화
 ‧ 진학교육: 학생 성장 중심 진학교육 체계 구축, 입시체제 안정적 시행 관리
 ‧ 직업교육: 산학연계 직업계고 운영,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진로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2. 진학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3. 직업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교육부, 2023. 4.)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진로직업교육과, 2023. 12.)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 로드맵
 ◦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진로직업교육과, 2024. 3.)
 ◦ 경기도교육청 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3. 10.)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 7.)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교육부, 2022. 8.)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정책기획관, 2023. 12.)
 ◦ 경기도교육청 취업전문교사 운영 지침(진로직업정책과, 2023. 2.)
 ◦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교육부, 20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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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로교육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

적으로�개발해� 나갈� 수� 있는�진로개발역량의�함양을�목표로� 한다.

1.� 진로교육�중심�

학교교육과정�운영

TipTipTipTipTip

� ￭ 초등�진로교육�강화
� �•학년(군)별� 교과� 및� 창체� 성취

기준을�토대로�제시된�진로교육�

연계�가이드라인을�활용한�학교�

진로교육과정�편성

� �•진로교육�내실화

� � � -� 권역별� ‘우수�진로교사’가�참여

하는� 컨설팅단이나� 진로교육�

연구모임,� 진로관련� 연수� 등을�

통해� 초등� 진로전담교사의� 역

량�강화�도모

� � � -� 주니어� 커리어넷� 등을� 활용한�

진로심리검사�실시�및�직업정보�

제공

� � � -� 늘봄학교와�연계한�방과후�진로

체험프로그램�실시

�•� 진로교육� 계획·운영,� 진로교육�

예산� 편성� 등에� 관한� 평가지

표를� 마련하여� 자체� 평가� 및�

만족도�조사�실시

￭ 참고자료
� •�진로교육�중심�학교교육과정�

운영�로드맵

∘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① 진로교육 비전 및 목표 수립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요구 및 여건 분석
  • 교육공동체와 함께 진로교육 목표가 포함된 학교 비전 수립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목표 및 방향 수립
   - 상위 지침 분석 및 진로교육 운영 방향 제시
   - 학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 로드맵 수립
   - 초, 중, 고 간 연계성 있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초등학교: 진로탐색과 계획 및 준비를 위한 기초소양 함양
   - 중학교: 다양한 직업세계와 교육기회 탐색 통한 중학교 이후의 진로 디자인
   - 고등학교: 고등학교 이후의 진로를 디자인하고 실천하기 위한 준비
② 진로교육 기반 조성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 진로교육 관련 부서 조직
   - 진로전담교사 배치, 인원 배정 및 업무분장(초등)
   - 진로진학상담 관련 부서 설치, 인원 배정 및 업무분장(중등)
  • 진로활동실(공통), 진로상담실(중・고) 환경 구축
  • 진로교육 역량 강화 교사 연수
   - 신학기 준비 연수시 진로교육 연수 실시
   - 진로교육 중심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 학부모 연수 및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연계 인적・물적 자원 기반 구축
   - 학부모 진로코치, 진로멘토링, 진로체험처(진로체험지원센터 등) 확보
③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 과정 편성・운영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권장)
   -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및 연계 자유학기, 고등학교 1학년
  • ‘진로와 직업’선택교과(중・고) 3년간 2단위 이상 편성・운영(권장)
  • 미래역량에 기반한 학생주도의 문제해결 진로교육 실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4%EB%A1%9C%EA%B5%90%EC%9C%A1%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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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 진로교육 중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진로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통합 운영
  •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된 진로연계 교과 수업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주도형 진로수업 활성화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연구, 공동실천
   - 교과와 연계한 진로체험: 사전활동(교과)-진로체험활동-사후활동(교과)
   - 진로연계 교과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권장)
  • 학생 사이버 진로교육 참여 확대(초・중학교)
   - 학생진로교육
  • 꿈・끼 탐색주간 운영(권장)
  • 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운영(권장)
④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선택적 운영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독서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기업가정신 창업프로그램(YEEP) 등
  • 진로체험활동 계획 수립・운영
   -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진로 발달 단계별 직업체험, 진로특강, 

견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학생 진로체험활동 포트폴리오 및 보고서 작성 지도
   -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및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운영
   - 상급학교 방문의 날 운영(중학교 자유학년제 안내 등)(초6)
   - 진로집중 상담주간 운영(학기별 1회, 학부모 상담주간 연계 가능)
  • 진로체험 안전교육계획 수립・운영
   - 실시 전 체험처 답사 및 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 점검
   - 활동단계(사전교육-체험활동-사후활동)별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 현장체험활동 안전 지침 활용
  • 진로상담 협력체제 구축 및 내실화 운영
   - 담임교사(기초)-상담교사-진로전담교사(심화)간 협력적 진로 상담체제 

구축
   - 진로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
   - 흥미・적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권장)
   -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담임교사 연수 포함)
⑤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 과정 평가 및 환류
  • 진로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주도형 진로수업
   - 진로상담
  • 진로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자가진단지표를 활용한 평가 및 환류

https://www.dream.go.kr/dreamfront/jinrogogo/online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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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가정신�함양�교육

TipTipTipTipTip

￭ 창업가정신�함양�교육이란?
�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혁

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

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양

식이며,� 학생의�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교육활동�

￭ 신산업분야의�예시
� •�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반

도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①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
  •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콘텐츠 개발
   - 범교과 수업 주제와 교과 학습 내용을 연계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

는 콘텐츠 개발
   - 창업교육 운영모델을 발굴하여 창업가정신 기반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가정신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교과 학습 내용과 범교과(진로) 학습 

주제를 융합한 수업 실시
  • 교원 역량 강화
   - 창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위한 창업체험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 및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 동아리 활성화
   - 창업동아리 활동 콘텐츠 개발, 초-중등-대학 창업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 창업동아리 간 공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동 프로젝트 운영, 동

아리 미션활동 공동 수행, 청소년 창업경진 대회 공동 참여 등 지원하기
  • 수업‧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창업체험 교육·활동 이력을 마일리지 형태

로 기록·관리하는 ‘창업체험 마일리지제’ 운영
 
②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강화
  • 미래 사회에서 강조하는 신산업분야 직업 및 진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도록 프로젝트형 수업활동 교안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산업분야 
역량 강화

  •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 수요가 많은 신산업분야 체험처를 
발굴하여 학생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창업가정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업체험 활동 운영
    -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 활용하여 창업교육 실시
    - 창업체험교육콘텐츠 및 실제 창업 사례 동영상 활용 
    -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신산업분야 창업 체험 기회 제공
    - 지역사회의 창업체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 창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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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학교육

급격한�사회⋅경제적�변화,�직업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자신의�흥미와�적성에�맞는�진로�진학�계획
을�세우고�합리적�의사결정을�돕는다.

� � 1.� 진로진학상담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 2025학년도�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 2025학년도�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주요� 변경

사항

�•� 2025학년도�고등학교�신입생�

내신성적�반영지침

TipTipTipTipTip

￭ 경기진학정보센터
� � (https://more.goe.go.kr/jinhak/)

�•진학� 1:1�상담�확대�운영

�•교육지원청,� 지자체,� 대학이� 함

께하는�대입�박람회�운영

�•진학� 정보� 제공(경기도형� 진학

상담�프로그램�개발�등)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개

편을�통한�정보�제공

�•지자체� 연계� 1:1� 진학컨설팅�

‘고등학생�진로진학�길찾기�사업’�

운영

∘ 진로교육법 제11조(진로상담)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 경기도교육청 경기진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① 고입 진학 지도
  • 고교 입학을 앞둔 중학생을 위한 자세한 고교 입학 정보 제공
  • 일반계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신입생 전형 방법 안내
   - 2024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지침 참조

구분 지역명 비고

평준화

지역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용인�학군

비평준화

지역

남양주(구리),� 동두천(양주),� 평택,� 여주,� 화성(오산),� 파주,�

광주(하남),�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안성,� 김포,� 시흥

  • 일반특성화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신입생 전형 안내

② 대학 진학 지도
  • 교사 진학상담 역량 강화
   - 교사용 진학지도 자료 참고(각 학교 배부)
    ･ 3월 배부: 고3 담임 한해살이 로드맵, 학생부종합전형사례집, 면접후

기사례집
    ･ 6월 배부: 음악·미술·체육계열 진학지도 자료집
    ･ 하반기 배부: 대학입학전형 분석자료집, 정시분석자료집
   - 진학관련 사이트 활용(경기진학정보센터, 대입정보포털(어디가))
   - 경기도교육청 유튜브TV, 어디가TV 교사 대상 진학지도 연수 동영상 시청
   -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대입진학자료실’ 탑재 자료 활용
   - 교사대상 학생부종합전형 모의서류평가 연수 신청
  • 학생 개인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
   - 경기진학정보센터를 활용한 상담 플랫폼 운영
   - 대면, 비대면 개인진학상담 활성화 및 다양한 진학정보 제공
   - 대학별 모집요강, 대입레터 '꿈진' 등 학급 게시를 통한 입학정보 안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more.goe.go.kr/jinhak/index.do
https://www.law.go.kr/����/���α�����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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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학생, 학부모 1:1 컨설팅 운영
   - 대교협 대입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한 내신산출 및 정시 모의 지원 시뮬

레이션 활용 상담
  • 대학입학 원서접수 과정 안내
   - 수시, 정시 원서접수 기간 및 유의사항 안내
   - 지역균형선발(학교장추천)전형 대상자 추천 시 담임교사협의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추천 대상자 선발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심의·확정된 규정에 따름)

   - 면접, 충원합격, 추가모집 일정 안내

③ 진로진학상담 내실화
  • 진로상담 협력체제 구축 및 내실화 운영
   - 학교장은 담임교사가 중등 진로전담교사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기초 

진로상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시 학생 진로에 관한 상담 실시 권장
  • 진로상담 협력체제 구축 및 내실화 운영
   - 담임교사(기초)-상담교사-진로전담교사(심화)간 협력적 진로 상담체제 구축
   - 진로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
   - 흥미 ‧ 적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권장)
   - 검사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담임교사 연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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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시체제�안정적�

시행관리

TipTipTipTipTip

� ￭ 2025�대학수학능력시험�일정
�•�시험�시행일:� 2024.11.14.(목)

�•�성적�통지일:� 2024.12.6.(금)

�•�응시원서�작성,�변경�및�접수

� � � :� 2024년� 8월�말� ~� 9월�초

� � (자세한�사항은� 2025년�대학수학

능력시험�시행세부계획�공고�발표�

이후�확인�가능,� 2024년� 7월�중�

공지�예정)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문
∘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안정적 시행・운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9월 모의평가 운영
   - 응시 신청 접수, 시험 감독 및 문답지 배부, 답안지 회수 관리, 성적표 

배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담당자 역량 강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4월, 9월) 참여
   -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 연수(7월) 참여
   - 시험장 설치교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회(10월)를 통한 업무지

침의 정확한 숙지
  • 수능원서 접수 담당자의 업무처리 사항
   - 수능원서 접수 업무처리 지침 숙지 
   - 졸업생이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재학생은 조·종례 시간을 활
용하여 안내(8월)

   - 응시원서 접수요령을 학생들에게 안내
   - 응시원서 접수내역 최종 확인 및 자료 송부
   -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영수증 제출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운영 및 관리
   - 시험장 배치, 예산 업무, 시행 등을 통하여 원활한 시험 운영 및 관리
   - 감독관 배치 및 감독관 역량 강화 연수 실시(11월)
   - 시험장 배치 점검 및 방송시설 점검 철저

② 전국연합학력평가 안정적 시행·관리
  • 5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 5월 고3 전국연합평가, 10월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감독 및 문

답지 배부, 답안지 회수 관리, 성적표 배부
   - 학력 진단 및 성취도 분석을 통해 학습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학생 맞

춤형 진학정보 제공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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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교육

직업�세계를� 탐색하여�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알맞은�일을�선택하고,� 그� 일에서� 필요로�하는�지식·기능·

태도·이해�및�판단력과�습관�등을�개발함으로써�학생�스스로�자신의�삶을�설계할�수�있게�한다.

1.�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활성화

￭� 경기도형�도제학교
�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단계� 일학습병행교육)

의� 지원영역을� 확대하여,� 학

교의� 재량과� 역량을� 확대함

으로써�학교와�기업을�오가며�

기초�이론과�기업실무�능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도록� 설

계한�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학과�단위�사업

￭� 경기도형�취업지원센터의�업무
�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서비스�제공

� 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및�연계�지원

� 3.�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교육�지원

� 4.� 현장실습�지원�및�참여기업�관리

� 5.�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도�지원

� 6.� 그�밖에�취업지원과�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 달.고.나.� 채용박람회란?
� •� ‘달콤한�고졸취업�나도�할래’의�

줄임말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취업� 연계형� 직업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고교�

인재� 채용� 및�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주도의�채용박람회

TipTipTipTipTip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 계획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① 산학연계 직업계고 활성화
 ∙ 산학연계 특성화고 운영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경기도형 도제학교,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운영을 통한 직업계고 교육경쟁령 강화 도모
 ∙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활성화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각종 기능대회, 상업교육페스티벌, 영농학생축제 등의 참가학생 지도를 

통한 직업계고 학생 기능역량 향상 지원
 ∙ 학생 선택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확대 운영(가이드라인 제작)
   - 직업기초능력평가 운영(고3 학생 대상, 7월 연 1회)
②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취업지원센터 운영
   - 남/북부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안전한 현장실

습 운영
 ∙ AI기반 취업지원 기반 마련
   - AI기반 직무역량 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취업 지도 및 지원
   - 달.고.나. 채용박람회 운영(4월, 9월)
 ∙ 지역기반 협력 강화
   - 직업교육협의회 운영(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 지역직업교육협의회)
   - 유관기관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경기콘텐츠 창의학교 20교, 농생명 

직업직로체험 학습장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보급)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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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

구조화

TipTipTipTipTip

￭ 직업계고�학과�재구조화�유형
� •①학과개편� �②학급�증·감축�

� � � ③남녀공학�개편

� � � ④학교�명칭�변경

￭ 특성화고�계약학과란?
� •국가핵심전략산업� 및� 지역육

성산업�분야에�대한�특성화고

-연구원/대학/기업� 연계하여�

우수� 고졸� 인력양성을� 위해�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지원체제를�구축하여�학생�

교육,� 교원연수,� 취업,� 선취업

후학습을�지원하는�사업� �

TipTipTipTipTip

￭ 취업전문교사란?
�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일

(FUTURE,�MY� JOB)을�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현장실습생�

모니터링,� 노동인권� 보호� 등�

학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전문교사

￭ 취업전문교사의�주요�업무
� •� 취업처� 발굴� 및� 산업체와의�

네트워크�구축

�•�취업희망자�및�취업처�DB�관리

�•� 직업계고� 취업� 교육계획� 수립�

및�운영

�•� 학생�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관련�업무

�•�일학습�병행�관련�업무

�•� 기타� 학교장이� 정한� 취업지원�

관련�업무

￭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취업전문교사�운

영지침

�•� 2023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

실습�운영�공통�매뉴얼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 계획
∘2024 진로직업교육과 기본계획

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 미래형 직업계고 유형전환 및 직업계고 통폐합 추진
 ∙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개편)를 추진
 ∙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설립 추진
 ∙ 하이테크 특성화고 운영을 통한 미래역량 강화
   - 신산업분야(반도체) 특성화고 신설
   -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 직업교육 직속기관 운영(농/공업계 공동실습소 운영)
 ∙ 개방적인 직업계고 운영
   - 직업계고 국제교류 및 국외체험 계획 및 운영
   -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장학금 지원(사립 2교)
   - 직업계고 연구학교 운영(마이스터고 연구학교 운영)
 ②  하이테크 실습환경 조성
 ∙ 하이테크 실험실습실 구축 및 환경개선
   -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 지원
   - 농업계고 실습농장 인력관리 운영
   - 특성화고 읍·면단위 기숙사 신축 지원
 ∙ 실습기자재 및 실험 실습 지원
   - NCS기반 실습기자재비 및 수리비 지원
   -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
   - 실험·실습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지원
 ∙ 하이테크 교원 실무역량 강화
   - 산업 맞춤형 신기술연수 운영
   - 부전공 자격연수 운영
   - 취업전문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운영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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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편�학교독서인문교육�및�도서관�운영

업무명  학교독서인문교육 및 도서관 운영

관련 법규

 ◦ 독서문화진흥법
 ◦ 학교도서관진흥법(약칭: 학교도서관법)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 도서관법
 ◦ 도서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업무 개요  ‧ 세상과 통하며, 미래로 함께 가는 학교독서교육과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운영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독서인문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2. 학교도서관 운영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융합교육정책과 기본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3. 12.)
 ◦ 2024 경기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1.)
 ◦ 학교도서관 업무편람(도서관정책과, 2019. 12.)
 ◦ 2024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평생교육과, 2024. 1.)
 ◦ 2023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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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독서인문교육

삶의�가치와�의미를�스스로�발견하는�핵심역량을�기르기�위해�독서로�세상을�읽어내고�꿈을�향해�세상으로�나아가는�

길이�될�수�있도록�세상과�通하며,�미래路 함께�가는�학생독서인문교육을�활성화한다.

1.� 학교독서인문교육�계획

수립�시� 반영�사항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0조(독서교육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 2024 경기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

① 교육과정 전반 학생독서습관 정착
  • 책읽는 학교 운영
   - 독서문화조성, 독서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공동체 독서역량 강화 통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독서가 이루어지는 학교
  •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 교과 연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자율과정 시간을 활용한 독서프로젝트 수업 
  • 독서 동기 강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전교생 대상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담임교사에 의한 교실독서 등
   - 독서동아리 및 도서부, 학부모 자원봉사자 운영

② 학교 독서인문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재구성 통한 독서기반 프로젝트 수업, 평가, 기록 활성화
   - 교과・진로・융합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과・사서교사 협력수업 확대로 교육과정센터로서 학교도서관 역할 강화
  • 학교 독서문화 정착
   - 학교 특색 반영한 독서인문교육의 학교자율과제 운영으로 자율성 강화
   -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의 일상화 및 독서습관 정착
   - 학교와 지역 특색 반영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 지역 독서교육 협력 강화
   - 지역 독서교육자원 분석 및 협력지원체계 구축(유관기관, 경기공유학교 등)
   - 지역 독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및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독서교육 활성화 사례 발굴 및 성과 나눔 확산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한� 학기� 한� 권� 읽기'� 및� 독서
기반�프로젝트�교과수업�자료

� •�자료위치:�경기교육모아

� � � 교직원/학생중심교육과정/학생

맞춤형수업(중)/독서교육콘텐츠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92293&gubun=KLAW#J1:0
https://www.law.go.kr/����/�ι��й��ι����Ź�ȭ�����￡���ѹ���
https://more.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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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 독서인문교육 운영계획 수립(학교용)
  • 시기: 2024. 3. 1. 이전
  • 담당: 독서교육담당 부장, 교사, 사서교사(사서 협조)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과 독서인문교육 운영 계획 통합 수립 시 교사-사서

교사(사서) 협조하여 계획 수립 및 운영
  • 유의점
   - 학교에서 학교 독서교육・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시 아래의 3영역을 

기반으로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함
   - 학생들의 책 읽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학교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독서가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학생들의 일상의 독서를 위한 독서공간과 학교도서관의 공간 및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영역 및 내용

교육과정�

전반

학생�독서�

습관�정착

-� 학교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독서인문� 교육� 운영� 계획을� 반영

하였는가?

-� 독서기반�프로젝트�교과수업�계획을�수립하였는가?

-� 학교도서관�기반�활용�및�협력수업을�활발히�하고�있는가?

-� 학생주도�독서인문�프로젝트�활동을�운영하는가?�

-�일상적�독서문화�정착을�위한�방안이�수립되었는가?

학교도서관

운영�기반�

강화

-� 학생들의�독서�접근성을�높이는�독서�공간을�활용하고�있는가?

-�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활용�방안이�있는가?�

-� 교육과정�연계� 독서인문교육�운영을� 위한�지원� 방안이�수립되어�

있는가?

-� 학교도서관�활용수업을�위한�정보자원을�체계화하고�있는가?�

-� 학교도서관�자료구입비를�충분히�확보하였는가?

-� 학교도서관�사서교사·사서�성장지원을�계획하였는가?�

학교�

독서교육�

및�도서관�

역량�강화

-� 학교� 독서교육·도서관이� 함께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 학교�독서교육·도서관�연수에�참여하고�있는가?

-� 지역의�독서자원과�연계된�독서기반�프로젝트�활동을�운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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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전반�

학생�독서습관�정착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0조(독서교육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 2024 경기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

①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운영 
  • 교과 연계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 학년협의회 또는 교과협의회 통해 도서관 활용 수업 안내
   -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서・사서교사의 역할 확대
   -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 다양한 독후활동지원 영역
  • 독서프로젝트 수업 
   - 운영시간: 교과 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학교 자율과정 시간 등 
   - 운영 방법: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업 실시
   - '한 학기 한 권 읽기' 전・중・후 독서수업 프로젝트로 심화 확장
  • 학교 인문학 교육 내실화
   - 사고력・토론 능력 강화 위한 교육과정 연계 인문학프로그램 운영
   - 인문학 기반 인성・진로 교육 강화 및 예술 융합 인문학교육 활성화

② 독서 동기 강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전교생 대상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학교도서관연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담임교사에 의한 교실독서 등    
   - 독서동아리 및 학생자치회 연계 도서부, 학부모 자원봉사자 운영
  • 현장 제안 웹진 ‘경기 솔솔~독서바람’ 활용
   - 현장이 제안하는 독서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학생주도 참여 설계 독서・도서관 공간 구성 사례 발굴 등

③ 창의・융합 글쓰기 교육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창의·융합 글쓰기 교육 운영(독서, 토론, 글쓰기 연계)
  • 학생주도 글쓰기 활동 확대
   - 교육과정 연계 학생 책쓰기-책출간(디지털 기반 전자책 포함) 활동
   -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책쓰기 프로젝트 운영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학교�독서교육�자료
�•� 2023�독서가�답이다

�•�학교도서관,�교육과정과�만나다

�•� 2019� 독서기반� 프로젝트� 수업

사례집

�•�명작[화가]와�함께하는�책이야기

�•�경기교육모아

교직원/학생중심교육과정/학생

맞춤형수업(중)/독서교육콘텐츠

￭ ‘경기� 솔솔~독서바람’� 자료
•� 자료위치:� 경기교육� e-book�

정기간행물/경기�솔솔~독서바람

�•�자료위치:�경기교육모아

교직원/학생중심교육과정/학생

맞춤형수업(중)/독서교육콘텐

츠/경기솔솔~독서바람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92293&gubun=KLAW#J1:0
https://www.law.go.kr/����/�ι��й��ι����Ź�ȭ�����￡���ѹ���
https://more.goe.go.kr/
https://ebook.goe.go.kr/home/index.php?
https://more.goe.go.kr/edup/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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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독서인문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 역량�

강화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0조(독서교육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 2024 경기 독서인문교육 추진 계획

 
① 교사 독서교육 역량 강화                 
  • 학교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시 독서 관련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교사 학습 동아리 구성 시 독서관련 교사 동아리 조직・운영
  • 학년말 교육과정 평가회 시 독서교육·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 신학기 연수(전입교사 포함) 시 독서교육・도서관 운영 안내
  • 지역 및 도단위 독서연구회 참여 권장
   - 지역별 구성되는 교사독서교육연구회 확대
   - 학교독서인문교육을 교육과정 전반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 운영

②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의 교육과정 이해 역량 강화
  •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한 교과교육과정 연구 및 연수
   - 학교도서관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권장
  • 사서・사서교사의 학교교육과정 이해 및 워크숍 참여
   - 학교교육과정 워크숍 및 교육과정 평가 시 참여 
   -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하는 교사연구회 조직 운영 확대
   - 권역별, 지역별 개별 또는 그룹 간 멘토링 활성화

③ 독서동아리 및 도서부 운영
 • 학생이 주도하는 독서동아리와 도서부 운영
 • 가정과 연계한 독서문화 
   - 가정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자원봉사자 독서동아리 운영 권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92293&gubun=KLAW#J1:0
https://www.law.go.kr/����/�ι��й��ι����Ź�ȭ�����￡���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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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도서관�운영

학교도서관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통해�학교도서관을�활성화하고� ‘정보화시대’에�적합한�정보�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다하도록�한다.

1.� 학교도서관� 시설� 및�

공간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11조(시설・자료 등)
∘ 2024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① 학교도서관 시설 기준
  • 학교도서관의 위치는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
  • 도서관의 효과적 공간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실 등 연계성을 확보하되, 

컴퓨터실과는 통합 공간이 아닌 별도 관리 운영되도록 설계 
  • 개가식으로 운영하고 시설 기준을 반영・운영
경기�학교�도서관

시설�기준

12학급

미만

~18학급

미만

~24학급

미만

~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면

적

초등 2실�이상 3실�이상 3.5실�이상 4실�이상 5실�이상

중·고등 2.5실�이상 3.5실�이상 4실�이상 4.5실�이상 5실�이상

수용학생수(명) 36 41 57 84 90

  • 창문 설계 시 2벽 이상을 전면창으로 하지 않음
  • 표준 온・습도의 범위(온도 20±3℃, 습도 50±10%)를 유지
  • 천장: 높이 최소 2.5m 이상, 방음 효과 있는 무채색 계통 밝은색 제품 사용
  • 출입문: 실내 보이는 강화 유리문(여닫이 양문) 설치
  • 서가의 높이: 초등 3~5단, 중등 5~7단 사용 권장
  • 열람책상, 의자: 국가기술표준원 학생용 책상 및 의자 한국산업표준(KS) 고려
 ② 학교도서관 자료 기준
  • 학교도서관 자료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모든 인쇄

자료, 시청각자료, 영상자료, 전자자료 포함, 최신성 유지 노력
  • 기본 1,000종 이상 자료 갖추고, 최소 연간 100종 이상 자료 추가 확보

하되, 학급수에 따른 연간 장서수 확보 권장 

학급�수
12학급

미만�

12~18학급

미만

18~24학급

미만

24~30학급

미만

30학급

이상

연간�장서
확보량(권)

360 480 720 950 1,190

  •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1% 이상 도서관운영비 편성 권장
  • 폐기: 이용가치 상실, 훼손 정도의 심함 등 사유로 폐기 가능.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7/100 초과 폐기 불가(단,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한 경우 전체 장서의 7/100 초과 폐기 및 제적 가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2023�전국�학교도서관�운영�매뉴얼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
및�자료�기준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ġ����/������û�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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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도서관�운영

￭  학교도서관�운영규정(예시)
￭  학교도서관�운영계획(예시1)
￭  학교도서관�운영계획(예시2)
￭  학교도서관�운영계획(예시3)

TipTipTipTipTip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조례 제4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2024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① 학교도서관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도서관 운영 기본 방침과 주요 사업 결정 
   - 별도 운영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역할 대신 가능
   - 위원장 1인 및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외부위원(독서교육 전문가 등) 

포함하여 10인 이내 학교 여건 맞춰 조정 구성 가능
   - 교육과정 적합성, 중립성, 유해성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게시
   -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과 간행물 유해성 심의기준에 기초한 기관별 

자체 기준 마련
  •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학교도서관 지원 및 독서교육 계획 등의 심의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 정기회의 연1회(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운영 계획: 학교 교육목표와 학사일정 등 고려하여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 학교도서관 목적 및 방침, 주요 사업과 사업 추진 시기,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명시하고 세부추진사업에는 자료수집 및 관리,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 활용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포함

② 학교도서관 예산
  • 학교기본운영비의 3% 자료구입비 필수 편성, 운영비 1% 편성 권장
  • 학교도서관 세출예산 항목: 독서활동
③ 자료수집과 정리
  • 자료수집: 구입(학기별 1회 이상, 가장 보편적인 방법, 학교기본운영비 

3% 이상 확보 집행) 외 기증, 교환의 방법 등
   - 자료구입절차: 구입계획수립(학교도서관운영계획서 포함가능) → 자료

선정 → 학교홈페이지게시(1주일 이상 게시)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회의록 작성) → 구입자료 확정, 주문목록 작성 검수

   ※ 도서 구입 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어려울 시 사유에 대한 
서면보고 후 차후 운영위원회 회의 시 사후보고 가능

   - 계약관련 법규를 준수하되 수의계약 시 지역 서점에서 구입 권장
   - 도서구입에 따른 용역(마크데이터구축비 및 장비용역비 등)은 별도 

계약하며 운영비에서 집행(자료구입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 자료분류: 우리나라 유일의 표준 분류 한국십진분류법(KDC) 활용
   - 분류절차: 복본본사(기능없다면 검색에서 확인) → 주제파악(서명, 

서문, 목차, 본문 순) → 분류기호적용(KDC 최신판 6판) → 저자기호
적용(학교별 사용하는 저자기호표활용) → 권책번호 및 복본표시
(시리즈 : V.1, 2, 3 표기, 복본표시: C.2 또는 =2 표시)

   - 분류 유의점: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곳에 분류, 판단기준 명확하여 
항상 객관성 유지, 분류절차는 일관적이어야 함 등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F%84%EC%84%9C%EA%B4%80%EB%B2%95+%EC%8B%9C%ED%96%89%EB%A0%B9#J13118985
https://www.law.go.kr/��ġ����/������û�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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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목록: 도서관 소장자료에 대한 정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조직하는 
것으로 국내 표준목록규칙은 2003년 ‘한국목록규칙’ 제4판임

  • 자료배가: 정리가 끝난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료의 주제에 따라 배가

   - 배열순서: 서가의 상단에서 하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류번호→
저자기호→권책번호→복본기호 순 배열

   - 각 선반은 장차 수입될 자료를 고려하여 1/3정도 여유
   - 하나의 주제에 관한 자료 배열 끝나고 새로운 주제 자료를 이어서 

배가할 경우 서가의 단을 바꾸거나 서가를 바꾸어서 배열
   - 정기간행물은 신착자료부터 앞면이 보이게 비치하되 1년 이상 된 

간행물은 별도 보관
   - 서가마다 그 서가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와 주제항목 부착
   - 비도서자료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종류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가
   - 딸림자료의 경우 자료등록 시 딸림자료 여부 표시(딸림자료 등록은 

DLS상의 전문가 모드에서 가능)
   - 외부업체 의뢰하여 도서등록(도서정보입력 및 라벨부착 등)시 업체가 

시스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후 끝나면 IP주소 등 업체 정보 삭제
④ 장서점검 및 폐기
  • 장서점검: 실제 소장자료와 자료등록원부 및 시스템상 등록된 자료 일치 

여부 파악, 방학기간 등 이용하여 정기적(연 1회 또는 격년 1회) 실시
   - 장서점검 흐름도: 장서점검계획 수립→장서점검 준비(최소 1주일 전 

휴관 공고, 자료 회수 및 대출 중지)→자료스캔→점검결과보고→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제적 대상 목록을 작성 후)→관련자료 정리

 • 도서의 제적(자료 이용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 및 폐기(소장정보 삭제)
   - 도서관의 시설, 예산, 이용률, 자료의 물리적 상태 및 내용 등에 따라 

자체 폐기기준 수립(학교도서관 운영규정이나 연간계획에 포함)
   - 정기점검 후에 학년말이나 학년초에 일괄적으로 제적 및 폐기 처리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따라 제적 대상 목록 및 폐기자료 

실물사진 첨부하여 내부결재하고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상 
소장자료 데이터에 제적・폐기하고, 제적도서 목록 출력 및 보관

   - 제적된 도서는 라벨을 제거한 후 폐기
   - 폐기도서의 처리방법: 폐지 매각 후 잡수입 처리 혹은 기증
   - 분실도서는 동일 도서로 변상이 원칙(기존 등록번호 그대로 승계)
    ※ 절판 등의 이유로 동일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현물 

변상(기존 등록번호는 제적 후 새로운 번호 등록)
⑤ 학교도서관 업무 인수인계
  • 인수인계 점검 사항: 도서관 운영장부, 운영계획(운영규정), 도서관 관련 통계, 

학교도서관 주요 업무, 독서로_DLS(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관리자 
계정(ID, PW), 학교도서관 기타 각종 인장류, 도서관내 각종 소모품 등

    ※ 경기교육도서관 통합홈페이지의 학교도서관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북(BOOK)
돋움(https://lib.goe.go.kr/school): DLS교육,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원, 
교수학습자료 지원 등

https://lib.goe.go.kr/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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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도서관�활용

￭�오늘도�북돋우며
-학교도서관� '공간'� '운영'�우수사례집

TipTipTipTipTip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 도서관법 제38조(업무)
∘ 2024년 평생교육과 기본계획

①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
  • 학생 대상 도서관 이용 교육
   - 방법: 학년 초 신입생과 전입생을 대상으로 1~2차시 수업 진행
   - 내용: 도서관 이용 방법과 규칙, 예절, 도서관 프로그램 등
  • 교직원 대상 도서관 이용 교육
   - 방법: 교직원 회의 시 도서관 이용 교육 시간 확보 혹은 안내 자료 배부
   - 내용: 도서관 운영 기본사항, 연간 운영 계획, 교과연계 수업 지원 안내, 

국어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원 안내 등
  • 독서로(구,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 교육
   - 온라인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이러닝) 독서자료 교육 및 활용
   - 독후활동 메뉴 이용 교육 및 관리 등
② 학교도서관 활용수업과 운영
  • 사전준비: 교직원 연수, 학생 학교도서관 이용지도,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활용, 도서관 수업 사전 예약
  •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지원 실제
   - 수업자료 지원(교과 수업 전 자료 준비가 최우선)
   -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
   - 밀접형 도서관 활용 수업(수업 전후 활동 모두 도서관에서 이루어짐) 지원
   -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정기도서구입 시기 외에도 ‘수시구입’ 

절차(방법) 결정
   - 학년 초 전체 교직원 연수 시 교과별, 학년별 도서관 활용 수업 모형과 

사례 안내
   - 도서관 이용 일정을 미리 예약 및 수업 일정 조정
   - 자료는 학교에 따라 복본을 적절하게 책정하여 구입하고, 정리기간 

고려하여 미리 신청해야 구입 가능함을 공지함
③ 독서동아리 및 독서 프로그램
  • 독서동아리: 학생, 교사, 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이 가능하므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동아리별 특성 맞추어 운영 계획 수립 및 진행
  • 독서프로그램: 상시 운영되는 연중 프로그램과 주제별 프로그램(도서관 

주간 프로그램, 책의 날 프로그램, 독서의 달 프로그램, 계기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을 사정 및 수준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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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편�인성시민교육

업무명  인성시민교육

관련 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헌법               
 ◦ 교육기본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 통일교육 지원법    
 ◦ 인성교육진흥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 경기도 학교자치조례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업무 개요  ‧ 인성, 디지털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계기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등 학생 대상 
인성・시민교육 관련 업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인성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2. 디지털 시민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3. 세계시민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4. 계기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5. 다문화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6. 통일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1.)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2.)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3. 12.)
 ◦ 2024 세계시민(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배포 예정)
 ◦ 2024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4. 1.)
 ◦ 2024 외국어교육 기본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1.)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12.)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경기도교육청 계기교육 지침(2017. 3.)
 ◦ 2024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탈북학생교육 기본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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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성교육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한� 시대적� 가치를� 반영한� 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균형있는�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을�

실천한다.�

1.� 기본�인성교육�강화

∘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①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 학교별 특색을 살린 우리학교 인성 브랜드 만들기 운영
  • 음악과 인성 메시지가 담긴 인성교육 학교종소리 활용
  • 존중과 배려, 협력과 책임의 학교 문화 만들기
②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 단위학교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과정 연계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활성화
  • 인성교육 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 존중・배려・협력・책임이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 학교안 인성교육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교원 전문성 강화
③ 가정연계 인성교육 강화
  •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운영
  •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캠페인 운영(부모님, 담임선생님 자랑하기)
  • 가족 인성 힐링 캠프, 아버지와 함께하는 프랜디(Friend+Daddy) 스쿨  
  •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 실천학교 확대 운영
  • 학부모대상 인성교육 연수 자료 개발·보급(2월)
④ 인성교육 지원체계 구축
  • 인성교육 협의체 운영을 통한 학교 인성교육 통합 지원체제 확대 운영
  • 인성교육 전문교사 운영을 통한 권역별 네트워크 강화
  • 지역단위 인성교육 특색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인성교육 현장 안착
  • 경기도 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운영
  • 가정・학교・지역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확산
  • 교육부 인성교육 연구학교 운영 지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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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교육�실천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① 경기형 교과서 개발
  • 인성교육부터 시민교육까지 확장하는 경기형 교과서 개발
  • 인성교육,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시민교육 내용 포함
  • 초등 1~2학년,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교과서, 지도서 총6종 개발
  •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지도서 총4종 개발
  • 학습자의 접근성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해 교재로 개발
② 지역 기반의 시민교육 실천학교 2기 운영
  • 지역 중심의 특색을 반영한 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 시민교육 실천학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별 네트워크 사례나눔 컨퍼런스 운영
③ 균형적・일상적 시민교육 교원 역량강화 지원
  • 시민교육 연구회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 교원 대상 특강 등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및 사례 나눔 활동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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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시민교육

디지털�기술의�순기능과�역기능을�이해하고,�디지털�사회를�주도적으로�살아가기�위한�인성과�역량을�키우는�교육으

로�디지털�시민역량과�디지털�창의역량을�기르도록�한다.�

1.� 교육과정� 중심� 디지털�

시민교육�강화

TipTipTipTipTip

￭ 인성�기반의�디지털�역량
�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를� 주

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

본�소양과�실천�역량�

￭ 디지털�시민역량�
� •� 디지털� 사회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바탕으로�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이용

하고�정보를�분별력�있게�수집,�

분석,�이해,�평가하는�역량

￭ 디지털�창의역량
�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새로운�정보와�지식을�

생산,� 활용,� 공유하여� 사회경

제적�가치를�창출하는�역량�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 계획
∘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①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활성화
  • 목적: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학교 문화 조성 및 디지털 안전・윤리・책임・

소통 교육 강화
  • 내용: 인성 기반의 디지털 시민교육 학교문화 조성,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운영 
  • 방법: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통한 학교 문화 확산, 디지털 시민

교육 숏폼 영상 공모전, 학교교육과정 연계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터넷・스
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통한 예방교육 및 치료 지원

②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활성화 
  • 목적: AI기술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 양성
  • 내용: 전 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교육, AI융합교육, AI윤리교육 추진
  • 방법: 2022개정교육과정 전(全)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교육 인식 제고, 교

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100선 공모, 생성형 AI
윤리교육 인식 제고 및 실천 사례 확산

③ AI정보교육 내실화
  • 목적: 모두에게 공평한 AI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의 AI 기초 소양 함양
  • 내용: 정보(실과) 교과 기반 AI교육 및 SW・AI 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 방법: AI정보교육 중심학교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모델 확산, 

학생 주도 SW・AI 교육 체험 캠프 및 디지털 새싹 캠프를 통한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û�̵��ͷ��ñ�����������/(6542,20200715)
https://www.law.go.kr/��ġ����/������û�������������������汳������������/(7855,20240110)
https://www.law.go.kr/��ġ����/������û4�������������������/(6915,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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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맞춤형� 디지털�

시민교육�운영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 계획

① 디지털 시민교육 진단도구 활용
  • 목적: 학생의 인성에 기반한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여 맞춤형 학습 제공
  •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권장 

         (상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학교 대상 운영 후 일반화 예정)

  • 개발 내용: 초・중등용 사전·사후검사용, 총 4종

  • 방법: 시나리오 기반 문항의 컴퓨터 기반 평가

  • 절차: 사전검사, 프로그램 운영, 사후 검사, 환류 
  • 활용: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운영, 디지털 

역량 성장 리포트 제공

② 디지털 시민교육 메타버스 콘텐츠 활용 
  • 목적: 상호작용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디지털 역량 함양
  • 대상: 초등학교 

  • 내용: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 방법: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 활용: 시범 운영 후 일반화 예정

③ 디지털 시민교육 콘텐츠 보급 및 활용 
  • 목적: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지원
  • 내용: 디지털 역량 신장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 교수학습 운영
  • 방법: 인성 기반의 디지털 역량교육 및 AI융합교육 자료 개발 보급
  • 활용: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수업 운영,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수업 운영, 

AI정보교육 운영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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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중심�디지털�시민

교육�확산�및� 지원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 계획

 

①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및 적용 
  •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운영
  -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및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역량 신장(120교 

내외)
  •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 전 교과 연계 디지털 소양교육 및 AI융합교육 실천 확산(250교 내외)
  • AI‧정보교육 중심학교
  - 2022개정교육과정 대비 정보 교과 기반 AI교육 내실화(90교 내외)
  • 경기SW・AI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경기도미래과학교육원 주관 운영)  
  - 교육 주체별 SW・AI교육프로그램 및 지원 사업 운영
②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역량 강화
  • 디지털 시민교육 교원 연수 운영
  • AIEDAP 사업 AI・디지털 교육 교원 역량 강화 
  •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선발 및 지원
  • 경기도디지털교육연구대회 운영
  • 디지털 시민교육 학부모 프로그램 지원
③ 디지털 시민교육 지역 연계 및 확산
  • 디지털 시민 One-team 교육 협력 활성화 
  •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디지털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활성화  
  • 문화예술을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 공감 및 확산
  • 디지털 시민교육 포럼 및 콘퍼런스 운영을 통한 공동 성장  
  • 디지털 시민교육 성과 환류 및 질 관리 방안
 - (단위학교)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및 운영 평가 
 - (교육지원청) 디지털 시민교육 사례 공유 및 운영 평가
 - (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평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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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시민교육

지역�자원과�유관기관�활용으로�글로벌역량�강화를�통해�세계시민교육을�내실화한다.

1.� 세계시민교육�운영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 2024 외국어교육 기본계획
∘ 2024 세계시민(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생활인성교육과, 2024. 2.)(배포 예정)

① 교육과정 연계 시민・세계시민교육 운영
  • 교과내・교과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융합형 수업, 학교 자율과정・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시민・세계시민교육 관련 주제 편성 및 운영
  • 동아리, 학생자치회 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학생주도 활동 

운영(토의・토론활동, 사회참여, 캠페인 등)
  • 지역 연계 프로젝트 활동(실태조사・문제해결・실천활동 등)
  • 교원 수업역량 강화 및 실천 네트워크 운영(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동

아리, 지역연구회,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등)
② 일상적 실천을 통한 시민・세계시민의식 제고
  •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공동체가 시민으로 성정하는 행복한 학교 구현(시민교육 실천학교 2기)
  • 학생중심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교육지원청별 1교 선정)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③ 지역사회 연계 시민・세계시민교육 운영
  • 지역사회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활동
  • 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확산을 위한 실천사례 나눔 지역별 공유회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등 유관기관과 

연계 교육 지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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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교류�활성화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4 외국어교육 기본계획

① 국제교류를 통한 의사소통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교육 확대
   • 외국어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추진을 통한 외국어 의사소통역량 함양
   • 해외 학교와의 온라인교류를 통한 글로벌 이슈 공동프로젝트 수업 지원
   • 국제교류 교사 플랫폼 운영(경기교육모아-외국어교육센터)을 통한 

콘텐츠 보급
② 학생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제2외국어 활성화를 위한 비영어권 국가(일본, 대만 등) 학교와의 국제

교류 강화
   • 국제기구, 주한 국외공관, 국제 교육기관과의 국제교류 공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한국 교사와 해외 교사와의 교육 협력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 및 네트

워크 확대
③ 국제교류 운영 역량 강화 지원
   •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새 학년 준비 연수 운영
   • 국제교류 지원을 위한 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희망교 대상)
   • 기관 연계 국제교류 역량 강화 연수 단계별 직무 운영(기본과정~심화과정)
   • 교육지원청별 국제교류 사례 나눔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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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기교육

교육과정에�제시되지�않은�사회�현안에�대해�교육할�필요가�있을�때�이루어지는�교육을�총칭하며,�사회�현안에�대한�

학생들의�올바른�인식�및�바람직한�가치관�형성의�기회를�제공한다.

1.� 계기교육� 운영� 계획�

수립�및� 추진

TipTipTipTipTip

￭ 계기교육�자료(예시)
� •�계기교육�자료�및�지원�사이트

�•�독도교수학습자료

�•�지진대비안전주간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경기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경기도교육청 계기교육 지침

① 전년도 계기 교육 평가 및 반성
② 학생실태 기초조사 및 분석
  • 계기교육 관련 설문조사(학생들이 관심 있는 기념일 조사 등)
  • 학생들의 가치관 및 국가관 파악
③ 실태 분석에 따른 지도 방안 모색
  • 계기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공유
  • 연간 계기 교육 관련 기념일과 국경일 조사
  • 가정과 연계한 지도 및 계기별 홍보 방안 모색
④ 교육 내용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 계기 교육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반영
   - 학년 및 교과별 교육과정에 편성
  • 계기 교육 내용 선정(예시)

교육�내용

� -� 기본생활습관�교육 � -� 건전한�학교문화�형성�교육

� -� 생명존중�및�평등�교육 � -� 인구교육

� -� 독도교육 � -� 선거교육

� -� 경술국치일�계기교육 � -� 사이버폭력예방･정보윤리교육
� -� 미세먼지�교육 � -� 안전교육(지진대비�등)

 • 계기 교육 관련 행사 선정 
 •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 선정(글짓기・그리기・표어・포스터 대회・기념

식・축제 행사 등 각급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하게 행사)
⑤ 계기교육 실시
  •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교육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실시
  • 학년(교과)협의회,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등을 통하여 내용 및 자료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실시
  • 교과 및 비교과, 담임교사 지도 및 학급회의 시간 등 활용
  • 다양한 대회, 기념식, 행사 등 운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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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교육

다문화학생의�성장단계별�교육지원을�통해�차별�없는�교육�환경을�조성하고,�다문화�강점�기반�다문화교육�정책으로�

다문화학생과�일반학생을�포함한�경기도�모든�학생이�글로벌�인재로�성장하도록�지원하는�교육

1.� 다문화�감수성�교육

TipTipTipTipTip

￭ 다문화교육�자료
� •�온라인�다문화교육�자료

�•� 다문화교육� 연간� 운영계획서

(예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2024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202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추진계획

① 실태조사 및 분석
  • 다문화학생 현황 파악(교육통계 입력)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 다문화학생, 학부모 관련 교육 지원 필요 사항 파악 
  • 학생, 학부모의 다문화 인식 실태 분석
  • 지역사회의 다문화 지원 체계 분석

② 학생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
  • 대상: 초・중・고・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시수: 초・중・고・각종학교 모든 학급 연간 2시간 이상 교육
  • 교육 내용
   - 세계 공동체에 대한 관심, 문화적 다양성 인정, 인간 존엄성과 보편성 

존중,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 새로운 문화 융합과 창조
  • 교육 방법
   - 전문 강사 초빙 또는 교내 교원 활용하여 다문화 감수성 교육 실시
   -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감수성 예산 편성 및 프로그램 시수 확보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 또는 비교과활동에서 실시하여 지속적 인식 

변화 모색
   - 교과 연계 수업지도안 및 다문화 교수・학습모형 지속 개발
   - 다양한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동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ٹ�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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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진 절차

주관 학교 학교 본청 학교 본청

절차

다문화�교육�

운영계획

자체수립

→
다문화�

감수성�

교육�실시

→
실적�제출

알림�공문
→ 실적�제출 →

평가지표

산출

내용

-학교�실적에�

맞는� 예산�

편성

-모든�학급�

연간�2시간�

이상�교육시수

확보

(교과/비교과

�활동)

→

-모든�학급

-모든�학생

�대상�실시

→

-교육부�

�서식으로�

�별도공문�

�안내예정

-실적�기간

� (3월�~�

�다음해�

2월)

-자료집계�

�생성

→

-자료집계�

�제출

-실적기간

� (3월~

�다음해�2월)

-다음해�

1,2월

�교육�실시

�예정인�

경우,�

계획수립시

�실시로�보고

→

-다문화

�활성화�

노력�

�지표산출

-교육부에

�지표보고

기간 3월�중 3월~익년2월 12월�중 12월�말 1월

④ 교원 다문화 이해 교육 관련 연수 이수
  • 근거
   - 연수 의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 연수 이수 시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지침(2024)
  • 대상
   - 전체 교원 (유, 초, 중, 고, 특수)
   - 기간제 교원 및 비교과 교원 포함(진로진학상담, 전문상담, 영양, 보건교사 등)
   - 휴직 교원 제외
  • 이수 기준 시간: 당해연도 포함 이전 3년 내 합산하여 15시간 이상
   - 2024년 조사: 2022. 1. 1. ∼ 2024. 12. 31. 이수 교원
  • 연수 인정 기준
   - ‘다문화’, ‘상호문화’, ‘KSL’, ‘한국어교원’, ‘한국어교육’, ‘세계 문화의 이해’, 

‘문화다양성’,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 ‘다꿈’, ‘동아시아 시민교육’
   - 나이스 등재 이수 연수 기준
⑤ 학부모 다문화교육 지원
  •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https://more.goe.go.kr/da)에 ‘학부모 안내’ 

코너 마련
  • 교육지원청별 지역별 맞춤형 학부모 다문화교육 운영(25개청)
    -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지도, 한국 학교교육시스템, 다문화가정 심리정

서 지원, 일반학생 학부모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 다양한 문화에 
대한 학부모 어울림 교육 지원 등 

https://more.goe.go.kr/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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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학생�성장단계별�

교육�지원

TipTipTipTipTip

￭ 다문화교육�운영�자료
� •� 2023년� 경기다문화교육지원

센터�운영�계획서

�•�다문화교육�운영�현황

�•�경기도�지역별�다문화교육�운영�

사례집

TipTipTipTipTip

￭ 외국인가정�학생�입학�준비�서류
� •� 출입국에�관한� 사실이나� 외국

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거주사실에�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

인할�수�있는�서류

�•� 이전� 거주� 국가에서� 이수한�

학력을�증빙할�수�있는�서류

�•�예방접종�확인�서류(권장)�

TipTipTipTipTip

￭ (참고)다문화학생�한국어�교재
� •�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저학년(의사소통�1~4,�학습도구)

�•�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고학년(의사소통�1~4,�학습도구)

�•�중고등학생을�위한�표준한국어

(의사소통� 1~4,�학습도구)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 다문화가족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2023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추진계획

① (진입형)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초기 적응 지원
  • 경기한국어공유학교 운영으로 입국 초기 한국어 집중교육(2개월~1학기)
  • 다문화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운영으로 다문화학생 교육권보장(최대 4학기)
  •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으로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공교육 진입 지원(약240시간)
② (적응형)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안착 지원
  • 한국어 집중 지도를 위한 에듀테크 활용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 및 보급
  • 학교 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사업 운영 
  • 다문화교육 온라인 아카이브 개발 및 가정통신문 다국어 통‧번역 지원
③ (성장형) 다문화학생 강점 강화 및 진로・진학지도를 통한 성장 지원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운영 강화
  • 다문화학생 대상 직업계고 학과 체험 및 진로 진학 부스 운영

※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 신청 가능 사업
  • 다문화언어강사(매년 1월경 신청)
   - 학생 생활 적응, 한국어교육, 학부모 상담지원, 통번역 지원
  •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실(매년 4월, 8월경 신청)
   - 다문화학생이 중도에 입학하는 학교에서 한국어 집중교육 강사 운영
  • 다문화 특별학급(한국어학급)(매년 11월경 신청)
   - 한국어교육 수요 반영,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 재학교 우선 선정
   - 급당 10명 이내로 한국어교육 시행, 정규교원(담임) 배정
  •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매년 12월~1월경 신청)
   - 무학적 다문화가정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약 240시간), 학적부여 
  • 경기도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수시 신청)
   -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위기 다문화학생 학력 인정형 위탁 교육기관

※ 다문화학생의 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의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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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일교육

튼튼한� 안보관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역량�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통일교육을�활성화한다.

1.� 교육과정�연계�통일교육

TipTipTipTipTip

￭ 통일교육�운영�자료
� •�통일교육주간�참고자료

∘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 2024 통일교육・탈북학생교육 기본 계획

① 전년도 통일교육 평가 및 반성
  • 학교 전년도 통일교육 실태 분석  

② 연간계획 수립 추진 방향 및 방침
  • 화해 협력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단위학교 주도의 통일교육
  • 학생 통일 동아리 활성화 등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통일 체험교육
③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편성 
  • 통일교육 수업 시수(시간) 정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연간 5시간 이상
   - 통일교육 주간과 연계 운영 가능(5월 넷째 주)
  • 지역별 특색있는 통일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관련 교과(도덕, 사회, 역사 등)의 통일교육과정과 연계 활용
   - 자체 사업, 경기도청 공감 나라사랑통일교육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등과 연계 활용
④ 지역별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방향 이해
  • 교육지원청별 특색 있는 통일교육 활성화
   - 지역별 특색 있는 통일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공감 나라사랑통일교육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통일 및 동북아평화교육 주제통합형 교육과정 재구성
    ･ ‘통일교육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학생 활동 중심 단위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 학교 내 통일학생동아리 운영 활성화
    ･ ‘공감 나라사랑통일교육’ 연계 단위학교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통일교육 주간 단위학교 프로그램 운영
  • 교원 통일교육 공감대 확산과 수업 전문성 역량강화  
   - 지역 내 통일교육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 워크숍 및 수업 나눔 개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 지역사회 내의 통일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개최
    ･ 지역단위 통일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 지역별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 지자체, 통일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일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 통일교육 시민사회단체 연계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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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편�융합교육

업무명  융합교육

관련 법규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안전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재교육 진흥법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경기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업무 개요

 ‧ 경기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적 
융합교육 참여 확대

 ‧ 지역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실천 중심의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시민 양성 

 ‧ 일상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 창작‧협동, 공유와 나눔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

 ‧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융합교육  - 내용 신설

 2. 환경교육  - 내용 신설

 3. 발명메이커교육  - 내용 신설

 4. 영재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과학・영재・융합・ 발명・수학・ 환경교육 추진 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1.)
 ◦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융합교육정책과, 2018. 2.)
 ◦ 과학실험 안전 매뉴얼(교육부, 2021. 2.)
 ◦ 학교 화학 약품 안전관리 매뉴얼(교육부, 2016)
 ◦ 2024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추진 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4. 2.)
 ◦ 2024 경기영재교육 실무편람(융합교육정책과, 2024. 1.)
 ◦ 2024 융합교육정책과 기본계획(융합교육정책과, 20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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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융합교육

경기�미래형�과학교육�기반�조성�및�교육과정을�운영�지원하여�학생의�자기주도적�융합교육�참여�확대를�통해�미래형�

융합교육을�실현한다.

1.� 융합교육�정책�추진�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2024 과학・영재・융합・ 발명・수학・ 환경교육 추진 계획

① 비전
  • 미래를 여는 학생주도 과학・영재교육   
② 미래를 이끄는 탐구중심 과학교육 
  •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구축
   - 미래형 과학교육 환경 조성
   - 첨단과학 활용 학생주도 과학교육 구현 
  • 탐구중심 미래형 과학교육 활성화
   - 안전한 과학 탐구・실험 활성화  
   - 탐구・체험 중심 과학문화 확산
  • 미래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
③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는 영재교육
  •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영재교육 교원 전문성 강화
  • 영재교육 활성화 지원
④ STEM+A의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융합교육
  • 학생주도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형 교육 다양화
  • 미래형 융합교육(STEAM)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 지역중심 융합교육 환경 구축 
⑤ 상상과 협력으로 꿈과 미래를 열여가는 발명메이커교육 
  • 발명・IP교육 활성화
  • 경기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 경기 메이커교육 내실화
⑥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수학교육
  • AI활용 학생 맞춤형 기초 수학 내실화
  • 공학도구 활용 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 확대
  • 학교 현장의 수학교육 전문성 향상
⑦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실천 환경교육
  • 탄소중립 생태환경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학교 현장의 공동실천 확대 지원
  • 지역자원 연계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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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실� 안전� 관리� 체계�

강화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2024 과학・영재・융합・ 발명・수학・ 환경교육 추진 계획
∘ 2023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① 과학실험실 책임・관리 담당자 지정
  •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담당자, 과학지원 행정실무사, 초등 과학 전담교사 

배치 운영
  • 과학담당 행정실무사가 교사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과학실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업무 지원 지양 
② 과학실험 안전설비 및 장구 확충
  • 안전설비 구비 및 확충
   - 환풍기, 눈세척기, 비상사유기, 흄후드, 밀폐시약장, 폐수 폐시약 보관장 등
  • 안전장구 구입 및 (착)용 지도 
   - 실험복, 보안경, 마스크, 장갑, 소화기, 소방포, 방화사, 내화학 실험복 등
  • 초자류세척기 

  • 과학교재, 교구 및 안전설비, 장구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학교운영비 
3%이상 권장)

③ 실험안전 게시물 비치 및 준수
  • 실험안전수칙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과학실험실 안전 관련 

매뉴얼 비치
  •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피로 확보, 게시(눈에 잘 띄는 곳)
④ 실험 기자재 및 시약 분류, 위험물질 보관 철저
  • 시약별 분류 보관 및 독극물 분류 보관, 잠금장치 철저
  • 폐수・폐기물 처리 지침에 의거 보관 및 이중 시건 철저
  • 액침표본(포르말린) 전량 폐기
  • 수은 함유 제품(온도계, 기압계, 혈압계 등) 별도 보관 및 시건 철저
⑤ 유해화학물질,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5년간 보존
  • 폐기물 발생, 배출, 처리 현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폐수‧폐기물처리

지침 양식 활용]
⑥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강화
  • 과학실험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따른 대응
  •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15분 이내)
⑦ 실험안전 관련 교직원과 학생 대상 교육 강화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과학실험안전 관련 내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학생대상 과학실험 전‘5분 안전교육’생활화 
  • 학교별 교직원 대상 자체 과학실험안전 교육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관련근거

�주요내용

￭�경기도교육청�과학교구·설비�기준
￭� 과학실험�안전�매뉴얼
￭ 학교�화학�약품�안전관리�매뉴얼
￭ 2023�과학실험�폐수․폐기물�처리�지침

TipTipTipTipTip

￭ 안전사고�발생�시�대응�순서
�•� 응급조치� →� 원인� 파악� 및� 상황�

보고�→�후속�조치

￭�과학실�안전사고�주요�유의사항�안내�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б��������������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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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교육

지역과�교육과정을�연계한�실천�중심의�탄소중립�환경교육을�통해�기후�위기에�대응하는�환경시민을�양성한다.�

1.�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

환경교육 ∘ 2024 과학・영재・융합・ 발명・수학・ 환경교육 추진 계획
∘ 2024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추진 계획

① 목적
  •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와 생태‧환경 감수성 증진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시민 육성 
② 교육과정 연계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지구지킴이 일일 프로젝트’ 실시
   -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위한 학년별 2차시 이상 편성‧운영(필수)
  • 기후위기 대응 실천학교 운영
③ 탄소중립 환경교육 교원역량 강화
  • 환경교육 교원 직무연수 운영
  • 탄소중립 환경교육 학교안 학습공동체 운영 
  • 탄소중립 실천 사례 나눔 활성화
④ 교육공동체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
  • 기후행동1.5℃ 실천 운동 전개
  • 학교 및 지역행사와 연계한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 환경교육주간 운영 및 환경기념일 연계 계기 교육 실시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학교별 자체 

계획 수립(교육, 홍보 계획 포함)
  • 학생주도 생태환경 중심의 실천 프로젝트 운영
⑤ 탄소중립 환경교육 지원체제 구축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강화
   -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https://www.keep.go.kr/)
  •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협력체제 구축
⑥ 유관기관 연계 탄소중립 환경교육 강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연계 탄소중립학교 운영
  • 경기도청 연계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연계 탄소중립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환경교육�운영�자료
� •�환경�기념일�목록

�•�기후위기�대응�환경교육�콘텐츠�

활용�안내�자료�

�•� 2023�경기�탄소중립�생태환경교육

과정�우수�자료집

TipTipTipTipTip

https://www.ke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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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메이커교육

일상생활�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산출,�창작‧협동,�공유와�나눔으로�창의융합형�인재를�육성한다.�

1.� 발명메이커교육�운영
∘ 2024 과학・영재・융합・ 발명・수학・ 환경교육 추진 계획
∘ 2024 경기 메이커교육 기본계획

① 목적
  • 다양한 아이디어 산출 및 제작, 권리화 활동 등 발명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모든 학생의 협력적 문제해결능력과 의사

소통능력 신장
②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
  • 교육과정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연계한 발명‧메이커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자체예산 확보, 계획 

수립 및 추진 권장
  • 발명IP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 공유
  •  발명교육센터 운영
   - 기본교육과정 운영
   - 지역이나 학교 여건, 학생 요구 등을 반영한 특색있는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경기 메이커교육 활성화
  • (메이커교육) 학생이 상상하고 창작 활동에 참여하여 자기주도성을 함양

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적 관계성을 
높이는 교육

   - 메이커교육의 영역: 로봇/공학, 연극/뮤지컬, 정보/SW, 발명/목공, 
방송/영상/광고, 공예/미술/디자인, 기타 

  • 경기 메이커학교, 학교내 무한 상상실 운영
   - (경기 메이커학교) 학교 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하여 학생의 

자유로운 상상・창작활동을 지원 
   - (학교내 무한 상상실)학교내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험‧제작을 하거나 UCC제작‧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구축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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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재교육

우수한�능력을�지닌�학생을�조기에�발굴하여�자신의�능력을�최대로�계발하고�자아를�실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1.� 영재교육기관�설치�절차
∘ 영재교육 진흥법 제7조(영재학교의 설치・운영)
∘ 2024 과학・영재・융합・ 발명・수학・ 환경교육 추진 계획
∘ 2024 융합교육정책과 기본계획

① 영재학급 설치
  • 성격: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으로 비정규 교과 교육활동(정규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되지 않음)의 형태로 운영

  • 설치 대상: 초・중・고
  • 설치 절차

영재학급�

설치·운영�

학교의�장

⇨

제출

경기도교육감

⇨

영재학급�설치․
승인�여부�통보

(교육감→해당�

영재교육기관)

⇨

선발공고

(*선정신청접수일�

1개월전)
영재학급�설치

계획서

경기도영재교육진흥위원

회�심의

② 영재교육원 설치
  • 성격: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으로 비정규교과교육활동(정규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의 형태로 운영

  • 설치 대상: 도교육청(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포함),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익법인

  • 설치 절차 (영재학급과 동일)
③ 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창의융합상상소 프로그램]
  • 성격: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재능계발 탐색의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

하는 보편적 영재교육
  • 내용: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추어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계별 과정
  • 시스템의 변화: 경기도 내 26개 영재교육원을 4권역으로 나누어 지역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2024�경기영재교육�실무편람
TipTipTipTipTip

￭ 영재교육�담당교원�선정
�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소정의�직무연수를�

받은�자(임용�후� 1년�내)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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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재학급�운영
① 교육과정 편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 교과 교육과정 운영
   - 지도영역: 교과(수학, 과학, 정보(SW), 예술(연극, 미술, 애니메이션), 

인문사회, 발명, STEAM형 융합교육(수학・과학))
   - 영재교육 프로그램 활용
   - 지도교사 워크숍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 개발
※�영재교육과정�운영의�학생�선택권�반영

� -� 영재선정심사위원회를�통한�교육과정�인정�범위�및� 승인�절차

  • 교과외 교육과정 운영
   -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
    ･ 개인(집단)별 창의적 산출물 연구 활동을 하며 과제점검 및 산출물발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창의적 산출물 발표(1회, 2시간) 실시
   - 기타 활동: 개강식, 현장체험 및 캠프활동, 봉사활동, 특강, 수료식
②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
③ 영재교육 지도강사 선정
  • 영재교육 관련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자 또는 1년 이내 이수 가능한 교사 

중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함
  • 외부 강사로 채용할 경우에는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심사 후 선정함
④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 영재교육대상자 범위
   - 관내 초3~중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각 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추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선발 과정 (교사 관찰・추천)

선발계획
수립

(영재학급)
➡
선정심사위원회�
공고문�심의
(영재학급)

➡
선발공고
알림

(영재학급)
➡

관찰 ․추천�
희망자�접수
(단위학교)

➡
 

담임�및�
교과�
담당교사
관찰평가
(단위학교)

➡ 학교추천
위원회
(단위학교)

➡ 영재교육대
상자�선발
(영재학급)

➡
선정심사위원
회합격자�
심의

(영재학급)

➡ 합격자�
통보

(영재학급)

  • 선발 단계
   - 1단계: 학교장 추천(학교추천위원회 추천)
    ･ 교사 관찰・추천제를 통한 평정을 통해 학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학교장이 추천
   - 2단계: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영재성 검사
    ･ 관내 단위 학교별 학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학생 중 지원서 제출자
   - 3단계: 심층면접
    ･ 질문형, 토론형, 수행형 등 도교육청 개발 문항 활용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선발학생의 결원보충 방법: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단, 교과수업 

진행시수가 1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홈페이지(https://ged.kedi.re.kr)

� -� <영재교육종합자료실>�

￭�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gise.kr/)

TipTipTipTipTip

�관련�온라인�직무연수�사이트 

� ·�티처빌

� ·�사제동행

� ·�한국교원연수원

� ·�중앙교육연수원�

TipTipTipTipTip

https://ged.kedi.re.kr
https://www.gise.kr/home/contentsInfo.do?menu_no=843
http://www.teacherville.co.kr
http://www.education.or.kr
http://www.hstudy.co.kr
http://www.n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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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재교육 운영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 영재학급 학칙에 수익자 징수 근거 마련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수익자 부담으로 징수된 비용은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정산
  • 영재학급의 교과수업 강사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정된 시간당 

강사수당을 지급하며, 주제별 체험학습 등 영재교육기관 교과시간 외에 
영재교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불가함(단,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 가능)

⑥ 교구 및 준비물
  • 영재학급에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현황 파악
  • 강사 협의회를 통하여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시 필요한 교구를 선정하고 

영재학급 운영계획서에 구체적인 교구 확보 계획을 수립
  • 교구구입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학기 또는 학년도 단위로 구분하여 

구입함
⑦ 개강식
  • 학생, 학부모에게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계획 안내함
  • 영재지도강사 소개 및 위촉장을 수여함
  • 강사를 초청하여 학부모 및 학생 대상의 특강을 실시하여 영재교육의 

필요성, 영재교육의 방향을 안내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
양함

⑧ 평가 및 수료
  • 평가
   - 매 프로젝트 종료 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평가 실시
   - 지적・학습 능력 특성, 창의적 특성, 정의적 특성 평가
  • 평가 결과의 처리
   - 각종 평가기록부에 누가 기록
   - 학급별로 학년말에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영재성발달기록부(GED시스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에 통지
   - 영재학급에서 이수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함
  • 수료증 수여
   - 학칙에 의하여 영재학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 수여
⑨ 출결 관리
  • 출결 관리를 위하여 출석부 및 결석사유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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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편�정보

업무명  정보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

업무 개요
 ‧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구축, 개인정보보호 업무,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
 ‧ 정보교육 내실화 및 학교정보보안 활동 및 관리, 정보공시 시행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개인정보보호  - 2024년 현행화

 2. 정보통신윤리교육  - 2024년 현행화

 3. 정보교육  - 2024년 현행화

 4. 학교정보보안  - 2024년 현행화

 5. 정보공시  - 2024년 현행화

참고 자료

∘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미래교육담당관, 2024. 2.)
∘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미래교육담당관, 2024. 2.)
∘ 2024년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4. 2.) 
∘ 2024년 정보교육 추진 계획(미래교육담당관, 2024. 2.)
∘ 202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2022. 12.)
∘ 2023 한눈에 보는 학교정보공시(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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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

개인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공적�업무에서�얻은�개인정보보호에�노력을�기울이도록�한다.

1.� 개인정보보호

TipTipTipTipTip

￭ 개인정보
�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있는�것�포함)

TipTipTipTipTip

￭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관련�예시
￭ 개인정보�처리방침�관련�예시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개인정보 보호업무 매뉴얼

①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점검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내부결재 후 전 직원 공람)
  • 업무 시기: 내용 변경 시(법령 및 지침 변경 시)
  •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개인정보�보호� 조직의�구성� 및� 운영에�관한� 사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자격요건�및� 지정에�관한�사항�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개인정보취급자의�역할�및� 책임에�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대한�관리ㆍ감독�및� 교육에�관한�사항�

•� 접근� 권한의�관리에�관한� 사항�

•� 접근� 통제에�관한�사항�

•� 개인정보의�암호화�조치에�관한� 사항�

•� 접속기록�보관� 및�점검에�관한� 사항

•� 악성프로그램�등� 방지에�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유출,� 도난� 방지�등을� 위한� 취약점�점검에�관한� 사항

•� 물리적�안전조치에�관한�사항�

•� 개인정보�유출사고�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관한�사항 

•� 위험� 분석� 및�관리에�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업무를�위탁하는�경우�수탁자에�대한�관리�및�감독에�관한�

사항�

•� 개인정보�내부� 관리계획의�수립,� 변경� 및� 승인에�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 
②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 업무 시기: 매년 3~4월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연간 추진 계획 수립(내부결재)

관련�근거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ȣ��
http://www.law.go.kr/����/����������ȣ�������
https://www.law.go.kr/������Ģ/ǥ�ذ���������ȣ��ħ/(2024-1,20240104)
https://www.law.go.kr/������Ģ/�����ΰ���������ȣ��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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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예시

TipTipTipTipTip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기안문�
예시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내부결재) 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
  • 업무시기: 내용 변경 시(법령・지침 변경 및 인사발령 시)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적 기재사항

 

�•� 제목�및� 서문�

�•� 개인정보의�처리� 목적�및� 처리하는�개인정보의�항목

�•� 개인정보의�처리� 및�보유� 기간

�•� 개인정보파일�등록� 현황

�•� 개인정보의�제3자� 제공에�관한� 사항(해당되는�경우에만�정함)�

�•� 개인정보처리�위탁에�관한� 사항(해당되는�경우에만�정함)

�•� 개인정보의�파기절차�및�파기방법

�•� 정보주체와�법정대리인의�권리ㆍ의무�및�그�행사방법에�관한�사항

�•�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에�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자동으로�수집하는�장치의�설치ㆍ운영�및�그�거부에�관한사항

(해당되는�경우에만�정함)

�•�민감정보의�공개�가능성�및�비공개를�선택하는�방법(해당되는�경우에만�정함)

�•�가명정보를�처리하는�경우�가명정보�처리에�관한�사항(해당되는�경우에만�정함)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관한�사항

�•� 개인정보의�열람청구를�접수ㆍ처리하는�부서

�•� 정보주체의�권익침해에�대한�구제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의�변경에�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 유・초・중・고・특・평교 : 교장(유치원은 원장)
  • 업무시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교장) 인사발령 시
  • 내부결재 후 전 직원 공람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
⑤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내부결재) 및 결과 보고(등록부, 교육사진 포함)
  • 업무시기: 연 1회 이상(학년도 초 권장), 신규 직원 채용 시, 교직원 전입 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위탁 시 
  • 교육대상: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 신규채용자, 전입자, 수탁업체 등
  • 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 교육목적�및�대상

�•� 교육� 내용

�•� 교육� 일정�및� 방법� 등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이수(사이버 또는 집합)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2항 및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명시된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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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개인정보�보호�교육�관련�예시

TipTipTipTipTip

￭ 개인정보취급자란
•� 개인정보처리자의�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

당하는�자로서�직접�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

는�모든�자

TipTipTipTipTip

￭�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보호�서약서�
예시

TipTipTipTipTip

￭ 개인정보파일�일제정비�관련�참고�
자료

TipTipTipTipTip

￭� 홈페이지�관련�예시

⑥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 업무시기: 학기 초(전 직원), 신규 직원 채용 시, 교직원 전입 시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고, 개인정보 

처리 범위도 최소한으로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취급자별 차등 부여
    - 인사이동 등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⑦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실시
  • 개인정보파일 운용시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및 현행화
  • 업무시기: 교육부 일제정비 추진 시,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시
  • 개인정보파일 정비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변경 내역 반영
⑧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업무시기: 정기(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사안 발생 시
  •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 홈페이지 관리 책임자 및 게시판 담당자 지정
   - 권한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은 최소 3년간 보관(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구현 불가능 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작성하여 내부결재 후 보관)

  • 접근 통제: IP주소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 제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저장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 시 암호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 시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를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 시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5만명 이상 또는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처리 시 2년 이상)
   - 월 1회 이상 점검(내부관리 계획 등에 명시된 기준 이상으로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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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개인정보�수집�및�이용�관련�예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

안내(가정통신문)�예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부적절한�
예시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
   -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제작업체의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업데이트
  • 물리적 안전조치
   - 정보통신실 보안 관리(정보보안업무와 관련) 
   - 개인정보 포함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의 파기: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등
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업무시기: 학년도 초, 개인정보 수집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능 범위

  

�•�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준수를�위해�불가피한�경우

�•� 공공기관이�법1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수행을�위해�불가피한�경우

�•� 정보주체와�체결한�계약을�이행하거나�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

정보주체의�요청에�따른�조치를�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 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신체,� 재산의�이익을�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

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

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 합리적인�범위를�

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함

�•� 공중위생�등�공공의�안전과�안녕을�위하여�긴급히�필요한�경우

 ⑩ 정보주체의 동의 받는 방법
  •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 사항

구분 필수�고지�사항

수집·이용
①�목적� � � ②� 항목� � � ③�보유�및�이용기간

④�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불이익�내용

제3자제공
①�제공받는�자� �②� 목적� �③� 항목� �④� 보유�및�이용기간

⑤�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불이익�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해야 함(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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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개인정보의�목적�외� 이용�및� 제
3자�제공�대장

TipTipTipTipTip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관련�
예시

� •�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예시

�•�수탁업체�교육�자료�예시

TipTipTipTipTip

￭� 개인정보파일�파기�관련�예시

⑪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접수: 제공 요청 공문 접수
  • 검토: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 법적 근거 검토
  • 제공: 승인 및 보호조치 요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내부결재)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요청

  • 기록 및 관리: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
  • 관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
  • 조치결과 제출: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제공받은 자)는 그 조치 

결과를 제공한 자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⑫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문서에 포함하여야 함

 

�•� 위탁업무�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처리� 금지에�관한�사항

�•�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에�관한�사항
�•� 위탁업무의�목적�및� 범위

�•� 재위탁�제한에�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대한�접근� 제한� 등�안전성�확보� 조치에�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관련하여�보유하고�있는�개인정보의�관리�현황�점검�

등�감독에�관한� 사항

�•� 수탁자가�준수하여야�할�의무를�위반한�경우의�손해배상�등�책임에�

관한�사항

  •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다시 위탁받은 제3자 포함)를 위
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하는 업무 위탁 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고지

  •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탁자 교육 및 감독 철저  
⑬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

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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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영상정보처리기기�관련�예시

⑭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 개인정보 열람청구 프로세스: 정보주체의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

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 
→ 열람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 프로세스: 정보주체의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제한사항 확인 
및 조치 → 조치 결과 통지

⑮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 통지 및 신고 기한: 72시간(공휴일 등 근무일외의 날 포함) 이내
  • 유출 통지: 1건이라도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
  • 유출 신고 기준

구분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동시� 신고)

신고

기준
1명� 이상

①� 1천명� 이상

②�민감정보�또는�고유식별정보� 1건� 이상

③�외부로부터�불법적인�접근(해킹)으로�1건�이상

신고

방법

상위기관� 경유하여�

교육부�신고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 기업・공공
서비스� -� 유출신고�메뉴�이용

⑯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방침 수립
  • 업무시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 시, 운영・관리 방침 내용 변동 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주요 출입구 안내판 설치
  • 안내판 기재 사항

�•� 설치� 목적�및� 장소

�•� 촬영� 범위�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연락처

�•� (위탁� 시)� 수탁자의�명칭� 및�연락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내부결재) 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 포함 사항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근거�및� 설치� 목적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대수,� 설치�위치�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담당�부서�및�영상정보에�대한�접근�권한이�있는�사람

�•� 영상정보의�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및� 처리방법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영상정보�확인� 방법�및� 장소

�•� 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 등�요구에�대한� 조치

�•� 영상정보�보호를�위한� 기술적ㆍ관리적�및� 물리적�조치

�•� 그�밖에�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ㆍ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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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 보호,� 교사� ·� 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에�관한�사항이다.

1.�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

수립�및�추진

TipTipTipTipTip

￭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교육�업무매뉴얼�

￭� 2024년�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계획

∘ 지능정보화기본법
∘ 지능정보화기본법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①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시간 계획 및 교육 실시
  • 스마트폰 이용 자율실천 규칙 제정・운영
  • 스마트폰 관리 주간 운영(학생의 자기 절제력 향상, 바른 이용 습관 정착)
  • 스마트폰 바른 사용 캠페인 및 사이버 안심존 운영과 그린아이넷 안내

②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과정의 교육시수 필수 반영
  • 대상 기관: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 교육 대상: 학생
  • 교육 횟수: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유치원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 내용: 「지능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 교육 방법 
   - 학교교육계획에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반영(교과, 창의적체험활동)
   - 교직원 연수 계획에 인터넷과의존 예방교육 반영
   - 전체 학부모설명회 등 시간 활용하여 연수 실시

③ 스마트폰 관리 주간 운영(자율적 선택 운영)
  • 학생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과 문제점, 건강한 여가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해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

④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필터링 소프트웨어 활용
  • 스마트폰 사용 조절을 돕는 앱(사이버안심존)
  • 컴퓨터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그린아이넷)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zine.kr/goe_prevention/
https://wzine.kr/goe_prevention/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ġ����/������û�������������������汳������������/
https://www.law.go.kr/����/��������ȭ�⺻�������/��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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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실시�

및� 사후�관리�

∘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지능 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 교원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연수 실시
  • 대상 기관: 초・중・고등학교 전체
  • 조사 대상: 학령전환기(초1-학부모, 초4, 중1, 고1) 학생 전체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결과 활용: 학부모 동의 학생에 한해 학교별 위험사용자군 학생 관리 

및 상담 치유

② 인터넷·스마트폰 위험사용자군 학생 관리
  • 대상 기관: 초・중・고 전체
  • 추진 방법
   - 학교별 위험사용자군 관리 계획 수립(정보통신윤리교육과 통합한 계획 

수립 가능) 및 사후조치 관리
   - 위험사용자군, 주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현황 파악
   - 위험사용자군 학생별 멘토(상담교사, 담임교사 등) 지정 및 상담 계획
   - 멘토를 통하여 정기적 상담 실시
   - 학생 상담・치유 현황 파악(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 연말에 치유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연도에 연계하여 상담 실시

③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담당 교직원 연수
  • 목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담당자, 관리자 대상
  • 시기: 3~12월 연중
  • 연수 방법: 경기도교육연수원 및 중앙교육연수원 개설 강좌 원격연수
  • 추진 방향
   -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 및 지도방법 제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ȭ�⺻��
https://www.law.go.kr/����/��������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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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교육

지능정보사회를�주도하는�창의·융합형�인재�양성을�위해�소프트웨어�교육�필수화의�성공적�안착�및�학교

교육과정�중심의�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교육을�활성화한다.

� 1.� 정보교육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2024년 정보교육 추진계획
∘2024년 디지털 시민교육 기본계획

① 정보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 내실 있는 정보교육 운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 외 활동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 초: 5~6학년 실과 교과에서 17시간 이상 편성 운영
   - 중: 정보 과목 최소 34시간 확보하되, 학교 여건 따라 34시간 이상 편성 가능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중학교 정보 시수 확대
   - 초: (변경전) 17시간 (변경후) 34시간 이상
   - 중: (변경전) 34시간 (변경후) 68시간 이상 
   - 학교 SW교육 내실화 및 교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보 과목 편성 권장 
   - 고: 일반계・자율고에서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인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 

교과Ⅰ ‘정보과학’, 전문 교과Ⅱ ‘프로그래밍’ 등 편성 가능하며, 
특성화고는 전문 교과Ⅱ 외에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인 ‘정보’ 편성 가능

  • 학교·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신설 선택과목

신설�선택과목명
사용
학년

인정�교과서

인정�여부 인정�기관

피지컬�컴퓨팅

중학교
1～3학년

인정�(2018.11.14.) 경상남도교육청

소프트웨어와�생활 인정�(2018.11.29.) 전라남도교육청

두런두런�컴퓨팅 인정�(2018.12.04.) 서울특별시교육청

문제해결과�프로그래밍 인정�(2018.12.28.) 충청남도교육청

컴퓨팅과�융합 인정�(2019.08.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앱과�코딩 인정�(2019.12.18.) 경상북도교육청

   - 총론: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 거쳐야 함

   - 인정 기관 외의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나이스 조회 가능
(장학 - 인정도서 조회 – 도서명 입력 후 조회)

 • 정보교과 예산 편성: 학교회계지침의 학교회계예산 과목 내 세부사업으로 
추가된 정보교과활동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예산 편성・운영

② 정보교육 문화 확산
  • SW교육의 날(10월 10일) 운영 활성화(자율적 운영)
   - 온라인 코딩 파티와 연계하여 교내・외 다양한 체험 활동 실시
   - 학부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체험 및 활동 중심의 행사 추진
  • 경기SW・AI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한 SW・AI교육 체험 프로그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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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정보보안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확보하고� 허가� 없이� 복제·복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주의하고,� 외부로�반출되지�않도록�보안�유지에�각별히�유념한다.�

1.� 정보보안�기본활동

TipTipTipTipTip

￭� 정보보안담당관�변경�지정�기안문�
예시

TipTipTipTipTip

￭� 정보보안� 교육� 계획� 수립� 기안문�
예시

￭ 정보보안� 교육� 실시� 결과� 보고�
기안문�예시

￭ 사이버보안진단� 실시� 결과� 보고�
기안문�예시

￭ 재난�방지대책�수립�기안문�예시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① 정보보안담당관 지정·운영
  •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지정: 학교장이 지정하며 미지정 시 부서의 장이 

임명된 것으로 간주
  • 정보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협력 업무
   -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 시행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활동
   - 부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 부서 개별사용자 단말기 보안
   - 부서 내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② 정보보안 감사: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4년주기)
③ 정보보안 교육
  • 업무시기: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연 1회 이상, 온라인 교육 포함)
  • 교육대상: 전교직원
  • 결과보고: 교육실시에 대한 증빙자료(교육계획 및 실시결과 - 교육자료,

등록부, 사진, 온라인 이수결과) 내부결재
  • 정보보안담당자: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 이수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연간 1회 이상 교육 이수
④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지정 · 운영
  • 업무시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실시(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일지 작성하여 결과 보고(내부결재)
⑤ 재난방지 대책 수립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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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안�관리

TipTipTipTipTip

￭ 보호구역�상시�출입인가자�기안문�
예시

￭ 휴대용�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대장

TipTipTipTipTip

￭ 비업무�사이트�차단�및�접근�허용�
절차

∘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①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및 출입관리
  • 정보통신실(전산기계실) 및 전산관리실은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
  •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표찰 게시
  • 보호구역 관리책임자: 동시설(정보통신실 및 전산관리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
  • 보호구역 보호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출입통제, 전력관리, 항온・습, 

물품 반출・입, 수해방지, 시설자료관리 등
  • 상시출입인가자 명부 내부결재 후 출입 통제 대장과 함께 비치 관리
  •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 검색 후 출입을 허용
  • 출입 통제 대장 비치하여 상시출입인가자 외 인원에 대한 출입 기록 상시 

유지
② 개별사용자 단말기 보안관리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전산장비(노트북 등) 포함 외부 반・출입 통제 

실시(반・출입 대장 작성 및 보안교육 철저)
  • 단말기 보안대책
   -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 사용자 계정 관리: 로그온 패스워드를 반드시 설정하고 3개월 내 변경
   - 화면보호기 설정
   - 공유폴더 삭제
   -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 상태로 운용
   - 보안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은 

반드시 비밀번호 설정하여 저장 및 중요자료 주기적 백업
   -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및 악성코드 방지
   - 해킹, 악성코드 보안대책 마련
   -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외부저장장치와의 연결 해제 및 인터넷 

회선 분리
   - 자동로그인 기능 사용 금지 및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 랜섬웨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프로그램
  • 인터넷 사용 제한
   - 각급 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 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 가능

   -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게임・음란・도박 등은 인터넷 
이용을 차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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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학교� 홈페이지� 운영� 계획� 수립�
관련�자료

� •�기안문�예시

�•�학교�홈페이지�운영�계획�예시

TipTipTipTipTip

￭ 저장매체�파기�계획�기안문�예시

③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 운영계획 수립: 학교홈페이지 개편 시(내부결재)
  • 게시판 담당자 지정: 게시판 담당자 변경 시, 신규 게시판 생성 시
  • 운영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관리자�지정�및�임무(게시판별�담당자�포함)

�•�게시판�권한�관리

�•�메뉴�개설�및�폐지

�•�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자료�현행화�관리

�•�게시판�자료�관리

�•�홈페이지�링크(팝업,� 배너)�관리

�•�웹호스팅�및�서버관리

�•�저작권�보호

�•�관리자�페이지�접속�로그관리

  • 담당별 업무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개인정보 등)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 비공개 업무자료
(개인정보 등)가 무단으로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 각급기관장: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에 비공개 업무자료
(개인정보 등)가 무단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④ 저장매체 불용처리
  •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보안조치 실시
  • 저장매체 불용처리 시 삭제 기준

  

� � � � � �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비공개�자료 대외비�자료 비밀�자료

광디스크

(CDㆍDVD�등)
자체�판단 물리적�파괴 물리적�파괴 물리적�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등)
포맷�또는�삭제 완전삭제�제품 물리적�파괴 물리적�파괴

하드디스크 포맷�또는�삭제
디가우징�또는

완전삭제� S/W
물리적�파괴 물리적�파괴

  • 저장매체 파기 절차
   - 업체의뢰 시: 정보시스템 불용결정 → 파기(완전 삭제) 계획 내부 결재 

→ 업체의뢰 → 구비서류 준비(보안서약서, 보안 교육, 저장매체 삭제
처리확인서) → 업체 조치 절차 확인 감독

   - 저장 자료 삭제 보유기관 의뢰 시: 정보시스템 불용결정 → 파기(완전 
삭제) 계획 내부 결재 → 파쇄 장비 보유기관 협의 → 구비서류 준비
(보유기관의 양식에 따름) → 파쇄 장비 보유기관 방문 파기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58

TipTipTipTipTip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용역사업�
보안�관리�관련�서식

�•�보안서약서�예시

�•�외부용역�업체�직원�보안교육�예시

�•�정보시스템�원격�접속�관리대장�예시

�•�출입통제대장�예시

�•�자료�인계인수대장�예시

�•�보안확약서�예시

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용역사업 보안 관리
  • 정보화 사업 계획 시
   - 정보화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자체 보안대책 또는 보안성검토 실시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
  • 정보화관련 용역사업 계약 시 조치 사항
   - 계약서에 보안관련 특약조항 명시
  •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관련 검토사항

  

�•�용역사업�참여�인력에�대한�보안�관리

�•�원격지�개발�보안

�•�소프트웨어�산출물�제공

�•�누출금지정보�유출시�조치

�•�정보시스템�유지보수�시�추가�조치�사항

�•�외부인력�제공�자료�보안�대책

  • 정보화관련 용역사업 종료 시 조치 사항
   - 용역 결과물 전량 회수, 비인가자에게 제공, 열람 금지
   - 자료 완전 삭제
   - 업체대표 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⑥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네트워크 구성도, IP주소 세부 할당 현황 등),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관리

⑦ 무선랜 보안
  • 각급학교 교육용 무선인터넷 구축 원칙: 각급학교의 경우 업무망(교사망, 

교직원망, 행정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 책임 하에 무선인터넷 구축・운용

  • 교육용 무선인터넷 사용 시 선행조건
   - 업무망(교사망, 교직원망, 행정망)과 반드시 분리
   - 무선인터넷망에서 업무자료를 저장·이용하는 컴퓨터(노트북) 사용금지
⑧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시 보안성검토 이행
  • 각급 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비인가자의 침입 통제대책을 

강구(관리적 보안대책, 기술적 보안대책)
  • 정보보안담당자는 보안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⑨ 디지털 복합기 보안
  • 복합기를 통해 업무망(교사망)과 학생망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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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시

정보공시는�학교� 정보를� 객관적이고�투명하게�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학교�

교육에�대한�참여·책무성�제고를�목적으로�한다.

1.� 정보공시�내용

∘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학교정보공시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만든 제도
  • 학교알리미 사이트: http://www.schoolinfo.go.kr

② 정보공시 수시 및 정시 차수별 항목
  • 공시 시기: 1차(4월), 2차(5월), 3차(9월), 4차(11월) 및 수시
   - 1차(4월): 5개 항목, 19개 범위
   - 2차(5월): 8개 항목, 24개 범위
   - 3차(9월): 5개 항목, 9개 범위
   - 4차(11월): 1개 항목, 2개 범위
   - 수시: 4개 항목, 4개 범위
  • 공시 항목 

  

�•�학교규칙�등�학교운영에�관한�규정

�•�교육과정�편성�및� 운영�등에�관한�사항

�•�학년� ·� 학급당�학생�수�및� 전� ·� 출입,� 학업중단�등�학생변동�상황

�•�학교의�학년별� ·� 교과별�학습에�관한�상황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학교시설에�관한�사항
�•�직위� ·� 자격별�교원�현황에�관한�사항

�•�예산� ·� 결산�내역�등� 학교�및�법인의�회계에�관한�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

�•�학교급식에�관한�사항

�•�학교의�보건관리� ·� 환경관리�및�안전관리에�관한�사항

�•�학교폭력의�발생현황�및�처리에�관한�사항

�•�학생의�입학�상황�및�졸업생의�진로에�관한�사항

�•� 「초� ·� 중등교육법」�제63조부터�제65조까지의�시정명령�등에�관한�사항

�•�그�밖에�교육여건�및�학교운영상태�등의�정보에�관한�사항

 • 문의처
   - 정보공시 카페: https://cafe.naver.com/helpmest
   -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A%B3%B5%EA%B0%9C%EB%B2%95
https://www.law.go.kr/����/�������ñ������������������Ư�ʹ�
http://www.schoolinfo.go.kr
https://cafe.naver.com/helpm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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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시�시행

TipTipTipTipTip

￭ 항목별�담당자�지정�내부기안�양식
￭ 항목별�담당자�지정�내부기안�
붙임문서�양식

￭ 학부모� 안내장(학교알리미� 홍보)�
양식

TipTipTipTipTip

￭� 정보공시�학교�자체�점검표�양식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학교정보공시 준비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및 항목별 작성자/확인자 지정(내부결재)
  • 학교알리미 학부모 홍보(가정통신문)
  • 담당자별 업무 내용
   - 공시총괄업무담당자: 정보공시를 전반에 걸쳐 운영하는 담당자
   - 작성자: 항목별 공시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
  • 확인자: 입력한 정보공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담당자
② 정보공시(1차: 4월, 2차: 5월, 3차: 9월, 4차: 11월, 수시) 절차
  • 시·도교육청 학교정보공시 정시차수 시행 공문 접수
  • 나이스에서 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 지정
  • 항목별 입력 지침 안내
  • 작성자 자료 입력・마감, 확인자 자료 확인・마감
  • 자료 검증 및 총괄담당자 자료 마감
  • 공시자료 상신 및 제출
  • 시・도교육청 학교별 자료 검증
  • 오류의심자료 해당 항목 작성자에게 안내
  • 작성자는 정정대장을 통해 자료 수정
  • 정정자료 상신 및 시·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③ 학교정보공시 자체 점검
  • 연 1회 이상(6월, 11월 권고) 자체 점검 실시
  • 공시자료가 신뢰성이 유지되도록 학교정보공시 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ñ������������������Ư�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A%B3%B5%EA%B0%9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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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편�체육교육

업무명  체육교육

관련 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학교체육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대한 조례
 ◦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업무 개요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생체력증진 활동
 ‧ 학교운동부 운영 및 개인학생선수 관리
 ‧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 관리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스포츠클럽  - 2024학년도 현행화

 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 2024학년도 현행화

 3. 학교운동부 및 개인학생선수  - 2024학년도 현행화

 4.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체육건강과, 2024. 1.)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체육건강과, 2024. 2.)
◦ 202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기본 계획(체육건강과, 2024. 1.)
◦ 2024학년도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체육건강과, 2024. 3.)
◦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교육부, 2023. 3.)
◦ 학생선수 출결관리 매뉴얼 (교육부, 2023. 2.)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2956호,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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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은�건강한�학교문화를�통한�학교교육의�본질적�목적을�달성하고�학생들의�자발적인�신체활동�참여를�

유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개요

TipTipTipTipTip

￭ 학교스포츠클럽이란?
�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동일� 학교의� 학생

으로� 구성·운영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스포츠클럽

TipTipTipTipTip

￭ 학교스포츠클럽의�구분
� •�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중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초․중․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

동으로�나뉨

TipTipTipTipTip

￭ 학교스포츠클럽�운영�절차는�학교�
사정에�따라�변경�가능

∘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기본 계획

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방향
  • 아침 등 틈새시간 활용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일상화 방안 마련
  • 리그 거점학교 등 다양한 활동 확대를 통한 모든 학생 참여기회 확대 
  • 학교체육과 지역 생활체육 활동의 연계를 통한 우수 체육활동 모델 확산
②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절차

조직

학교체육소위원회�구성(필수)【참고1】

클럽별�

지도교사�및�

학교체육소위원

회

ê

지도교사�협의회�구성(필요시)【참고2】

ê

스포츠클럽�안내,�학생�의견수렴�및�모집

ê

학생�스포츠클럽�조직�및�학생협의회�구성【참고3】

ê

학부모지원단�조직(필요시)【참고4】

ê

등록

전체�및�클럽별�연간�운영계획�수립
클럽별�

지도교사�및�

학교체육소위원

회,�학교장

ê

학교체육소위원회�심의�및�학교장�승인

ê

NEIS�등록

ê

운영

지도강사�선임(필요시)

클럽별�

지도교사

ê

클럽별�활동�전개:�연습,�대회�참여�등

ê

활동내역�NEIS�입력(상시�입력)

ê

평가

만족도�조사�및�평가 클럽별�

지도교사�및�

학교체육소위원

회

ê

평가�결과�반영�방안�제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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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및� 운영

TipTipTipTipTip

￭ 학교체육소위원회란?
� •�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학교�체육교육�강화를�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

체육소위원회를�구성

TipTipTipTipTip

￭ 학교스포츠클럽�개설�의견�수렴
� •�조사대상

� � -�학생,�학부모,�교사�등

�•�조사내용

� � -�희망하는�종목,�운영시간,�참여

여부,�건의사항�등

�•�조사방법

� � -�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활용하여�전년도에�운영된�

클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주요� 활동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등)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안내�등을�제공

∘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 기본 계획

① 학교체육소위원회
  • 학교체육소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함
   -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체육 관련 교직원(체육, 창의적 체험

활동, 나이스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학교체육소위원회 관련 업무는 학교체육 담당 부장교사가 추진
  • 학교체육소위원회 역할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학생선수 인권보호
   - 스포츠강사 채용 및 심의(정규 교육과정 내 중학교 스포츠강사, 정규  

교육과정 외 스포츠강사 등)
   -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실시 후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등 

학생 건강 유지・증진에 관련된 사항 논의
② 학생 의견수렴
  • 학년 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
  • 학교체육소위원회 자문을 받아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관련 의견수렴
③ 학생 모집
  • 학생 중심 학교 스포츠클럽
   - 학생은 자치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조직할 수 있으며, 학교스포츠클럽의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 중 대표를 정하여 운영
   - 대표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하여 지도받기를 희망하는 교사에게 

지도교사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이를 승낙한 교사가 해당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활동실적 

등록, 소속 학생 관리 등의 역할
  • 교사 또는 프로그램 중심 학교스포츠클럽
   - 학생들의 수요와 지도교사의 역량 및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설
   - 학교스포츠클럽 개설 현황 및 운영계획 안내
   - 희망 학생 신청서 제출 및 가입 절차 안내
   - 담당교사가 연간계획 수립, 활동실적 등록 등 관리
④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 수립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및 운영 조직, 인원, 지도자 등 인적 구성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위한 출결관리 및 실적자료 정리 계획 등
   - 외부강사 채용 계획 등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내용, 시간, 대회출전 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 포함
   -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참여 계획 및 연습 시간, 체육시설 사용 계획 등
   - 참가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유발 및 만족도 제고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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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학교스포츠클럽�등록�시�유의사항
� •� NEIS�및�학교생활기록부�입력은�

활동�증빙자료가�있고�학교장이�

이를�승인한�경우만�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 학생

들의� 실제� 활동�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보조장부를�

활용하여�관리체계를�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서식을�

활용하여�활동�근거�유지�필요�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관련�기록으로�대체�가능)

�•�학교스포츠클럽�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부록을�

사용하거나,�학교�실정에�맞게�

별도�제작,�활용�가능

TipTipTipTipTip

 

￭ 학교스포츠클럽의�출결�관리
� •� 지속적인� 출결� 관리로� 추후�

활동실적�근거�자료로�활용

TipTipTipTipTip

￭ 학교스포츠클럽�시상
�•� 학교장은� 우수�스포츠클럽� 및�

우수활동� 학생에�대해� 학교장

상을�수여할�수�있으며,�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특기사항에�

기록�가능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예산 계획 등 제반사항 포함
  • 학생 안전 지도 계획 수립
⑤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 등록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초1∼고3) 중 체육활동에 취미가 있는 학생
   - 학생선수의 경우 등록하여 활동이 가능하며,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격은 참가요강에 명시된 종목별 참가자격 요건에 따름
  • 등록 조건
   - 동일학교 소속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스포츠클럽’만 인정
   - 학교 외 조직(사설 스포츠클럽, 학교 간 동호인클럽)은 인정되지 않음
   - 최소 등록 인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나 학교 규모, 동아리 특성상 10명 

이하로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클럽 
등록 여부 결정

⑥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지도교사
   - 학생 활동상황(활동 내용, 활동 시간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을 누가 

기록하며, 지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지도 가능
   - 해당 학교 교사(스포츠강사 포함) 모두 지도 가능, 외부강사가 지도할 경우 

별도의 업무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제반업무(NEIS 시스템 누가기록 및 
생활기록부 작성)를 대행

   - NEIS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스포츠클럽 및 소속 학생을 지속 관리
   - 지도교사의 근무 시간 외 지도는 시간 외 근무로 인정 가능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대회에 참가 학생 인솔 시 출장 처리 가능
   ※ 단, 별도의 수당을 받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불가
  • 대회 참가
   - 모든 대회는 학교장 결재 후 참가하는 것이 원칙
   - 경기 전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운동 실시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지도
   - 대회 장소로 이동할 시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종목별 규정 장비 준수(보호 장비 착용, 보호대 휴대, 고글 등)
   - 탈수를 예방하기 위한 음료수 준비
   - 응급처치가 가능한 비상약품 구비
   - 승패를 떠나 경기 자체를 즐기고 상대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 지도교사가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거나 비교육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사고
   - 활동계획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반드시 포함
   - 학교장 및 지도교사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및 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가능
⑦ 학교스포츠클럽 운영평가
  • 설문조사,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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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

학생들의�신체능력검사를�위해�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PAPS)를�도입하여�정확한�평가를�통해�자신의�건강체력�관리�및�

사후�처방프로그램에�자발적으로�참여하게�한다.

1.� 학생건강체력평가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학생건강체력평가�나이스�매뉴얼

TipTipTipTipTip

 

￭ PAPS�적용�대상�확대
� •� 2024년�초등� 4학년�시범�시행,� �

2025년�초등� 4학년�전면�시행,�

초등� 3학년�시범�시행�예정

TipTipTipTipTip

 

￭ 평가결과는�나이스에�입력하여�학생·
학부모가�조회할�수�있도록�관리

￭ 평가결과�나이스�출력물�의무�제공

∘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학년도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① 운영내용
  • 계획 수립: 매년 3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계획 수립
  • 대상: 초4학년(시범), 초5∼6학년 및 중, 고등학교 학생(필수)
  • 정시평가: 3∼5월 중 연 1회 실시
  ※ 정확한 측정을 통한 체력 수준 진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평가 실시 전 안내,
  • 수시평가: 정시평가 결과 4∼5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 

저체력 학생 비율 최소화(수시측정 시기는 7월, 9월, 11월 3회 권장)
  ※ 수시평가 자료를 정시평가 자료로 반영 가능
  • 측정 결과 통계자료를 나이스 상으로 제출
   - 제출자료: 정시평가 자료
  • 운영 최소 조건: 학생 안전이 확보된 이후 운영
② 절차

학생건강체력평가�실시�계획�수립

ê

정시측정�및�측정�결과(나이스�내�PAPS�결과�출력물)�학생,�학부모�제공

ê

건강체력교실,�학교스포츠클럽(자율체육활동)�운영

ê

수시측정�실시�및�측정�결과�학생,�학부모�제공

ê

통계자료�제출(2024.11.22.까지)

ê

차년도�건강체력교실�계획수립에�환류�및�운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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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학생건강체력평가시�확인�사항
�•�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사전�안전지도�실시

�•� 운동기구,� 체육시설� 및� 교재·

교구의�결함�여부�등�사전점검�

실시

�•� 운동� 기구� 준비,� 운반은� 지도

교사가�직접�임장지도

�•� 평가� 활동� 공간� 및� 주변� 위험

요소�제거

�•� 날씨(폭염,� 자외선,� 황사,� 미세

먼지�등)을�고려하여�활동�장소�

및�시간�선정

�•�요양호(보호)�학생�파악�및�보호�

조치

�•�건강�점검�실시�후�실시�가능한�

학생만�평가�실시

�•�충분한�준비운동�반드시�실시

�•� 당일� 미실시� 학생� 추후� 별도�

계획에� 의거� 건강상태� 양호할�

경우�실시

TipTipTipTipTip

 

￭ 일부�종목만�측정하더라도�학부모가�
PAPS에� 평가결과� 입력을� 희망

하면�입력해주어야�함�

 

TipTipTipTipTip

 

￭ 특수교육대상자의�경우
�•�측정할�수�있는�종목은�측정해야�

하며�우측의�절차를�적용할�수�

있음

 

③ 측정 종목 및 시기
<필수평가 – 매 학년초 실시>

체력요소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왕복

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

/걷기

-스텝검사

-앉아�윗몸�

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검사

-팔굽혀펴기(남)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여)

-윗몸

말아올리기

-악력

-5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체질량지수

� (BMI)

※ 체력요소별로 1개의 종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선택평가 – 학교장 결정>

검사항목

심폐지구력정밀평가 비만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심박수�측정기�
세트�활용

체지방�측정기�
활용

자기기입식�기록지�
활용

자세평가�
보조도구�활용

※ 선택평가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

④ 환경제공
  • 체력증진 관련 정보 게시, 체력 향상 구역 운영, 신체 활동 공간 재구성 등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제고와 자발적 참여 유도
⑤ 결과 보고
  • 각 학교는 측정 결과 통계자료를 나이스 상으로 제출(2024.11.22.까지)
⑥ 일부 종목 미측정 시 해당 학생 PAPS 통계 처리 방법
  • 처리 방법: 전 종목 측정한 경우에만 PAPS에 평가 결과 입력 후 통계처리
  • 목적: PAPS 통계자료의 신뢰도 향상
  • 절차
   - PAPS 전 종목 또는 일부 종목 미입력 대상자 및 사유 내부결재
   - 측정할 수 있는 종목 측정 후 평가결과를 PAPS에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PAPS 통계에 잡히지 않도록 함(※ 전 종목 미입력 시 통계에 잡히지 않음)
   ※ 단, 종목 측정 결과는 해당 학생의 학생건강기록부에 반드시 직접 

입력해야 함
  • 유의사항
   - 일시적으로 전 종목을 측정하지 못한 학생은 추후 수시평가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해야 함
   - 부상자 및 장기결석생의 평가결과는 치료 완료 또는 등교 후 측정하여 

PAPS에 입력하고 통계처리해야 함
   - 일부 종목 측정 평가 결과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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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체력교실

TipTipTipTipTip

￭ 건강체력교실�운영�대상
�•� PAPS� 측정결과� 저체력(4∼5등급),�

비만판정을�받은�학생�및�참여�

희망자

TipTipTipTipTip

￭ 건강체력교실�운영�시�유의사항
�•� 프로그램�운영간�대상�학생들의�

자존감을�훼손하지�않도록�유의

�•� 프로그램� 운영간� 대상� 학생이�

4∼5등급� 학생임이� 노출되지�
않도록�유의�

�•� 4∼5등급� 학생은� 프로그램� 운영�
간�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프로그램�구성

TipTipTipTipTip

￭ 단위학교�체력증진계획(예시)

∘ 학교체육 진흥법 제8조(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학년도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① 운영내용
  • 목적: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통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 방법: 매년 학교별 건강체력 교실 운영 계획 및 수립 추진
   - 계획서 필수 포함 내용: 운영시기, 담당자, 프로그램 내용, 지도 및 관리 방안
   - 교내 스포츠클럽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무료 신체활동 프로그램,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 참여 권장
   - 대상 학생의 주기적인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통한 관리 방안 마련
   ※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 장비(체지방 분석기 등) 활용을 통한 피드백 제공
   - 체육단체・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체력증진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예산반영: 건강체력교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 확보
   - 법률에 의거 단위학교별 반드시 운영해야 하므로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필요한 자체 예산 책정 및 확보
② 프로그램 방향
  • 운동 프로그램 제공
   - 4∼5등급 학생만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 운영 시 희망자에 한해 진행

하되 최대한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친구와 함께 참여해도 무방함)

  •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건강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 지원
  • 4∼5등급 학생 외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체육관련 동아리 참여, 마을과 함께하는 초등스포츠클럽 등)제공
   - 담임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간 협조 방안 마련
   - 학부모와 협조 방안 마련
   ※ (예시) 4∼5등급 학생 대상 월 1회 비만도 변화 확인, 식습관 교육 및 

식단 제공 및 개별 상담
  • 건강체력교실 1개 학급 기준 대상 학생 10명 이상 운영 권장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 외부 위탁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외부강사(상담교사, 운동프로그램 제공 강사 등) 활용 방안 마련
   -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소지자 권장
   -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종전 2・3급 생활체육지도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발급) 자격증 소지자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ü�������
https://www.law.go.kr/����/�б�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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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체력100

￭ 학생� PAPS� 측정결과(국민체력
100�측정)�요청�업무절차

TipTipTipTipTip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2024학년도 단위학교 학생 체력증진 기본계획
∘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① 운영개요
  •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국민 무상 스포츠 

복지서비스
  • 대상: 만11세(5, 6학년) 이상
  • 방법: 공인된 체력인증센터에서 측정 후 PAPS에 반영
   - 개인별 동의서 작성 후 제공받는 기관(신청학교)에 제출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참여
   - 제공받는 기관(신청학교)에서 공문으로 체력인증센터로 제공요청(제3자  

동의서 포함)
   - 체력인증센터 법적검토 및 책임자 승인
     (동의서 확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작성/관리)
   - 체력인증센터에서 공단으로 데이터 요청(국민체력100 관리자페이지 전산

처리요구)
   - 공단에서 체력인증센터로 데이터 제공
   - 체력인증센터에서 제공받는 기관으로 공문으로 데이터 제공
   ※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목적달성 후 파기, 암호화하여 보관 등)를 
마련하고, 제공받는 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체력인증센터로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안전성 확보 조치(목적달성 후 파기, 암호화
하여 보관 등) 후 개인정보를 제공한 체력인증센터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결과를 알림

② 경기도 내 체력인증센터
연번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1 화성 화성국민체육센터 031-278-7548

2 부천 오정레포츠센터 070-7707-5306

3 오산 오산스포츠센터 031-378-9220

4 성남 성남종합스포츠센터 031-739-6717

5 의정부 의정부종합운동장 031-828-2100

6 시흥�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031-498-7338

7 광주 동원대�효암관 031-799-8830

8 고양 고양체육관 031-930-1165

9 포천 영중체육문화센터 031-535-0151

10 안산 한양대ERICA캠퍼스�체육관 031-436-8052

11 양평 물맑은양평체육관 031-772-9775

12 수원 수원체력인증센터 031-249-1485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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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동부�및�개인학생선수

운동과�공부를�병행하는�학교운동부의�교육적�운영과�합리적인�절차로�체육�특기자를�선발하여�기능�향상에�힘쓰면서�

각�선수에�맞는�진로지도를�한다.

1.� 학교운동부�운영

TipTipTipTipTip

￭ 창단�및�해단의�추진�절차
① 창(해)단계획서 수립

ê
② 교육지원청 협의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ê

④ 학교장 결정(내부결재)

ê

⑤ 경기단체 통보 및 

교육(지원)청 보고

� ※� 교육지원청과�충분한� 협의� 후�

진행

∘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① 용어의 정의
  • 학교운동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항)
   -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
  • 학생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항)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 학교운동부 지도자(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항)
   -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
     (전임지도자, 일반지도자, 기타지도자)
  •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 
활동을 하는 학생

②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법령에 의한 포함 사항: 최저학력 보장 노력,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 지원, 학생선수 (성)폭력 및 안전 예방 교육, 도핑교육

  • 관련 법령 외 포함 사항: 훈련계획(전지훈련 포함), 대회참가 계획, 기타훈련 
계획, 학교운동부 예산 운영 계획, 학습결손(e-school 활용 계획), 학교장 
정담회 실시계획, 대회 참가 시 안전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 포함

③ 창단 및 해단
  • 창단: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방과후(특기)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지역사회(체육회 등), 동창회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야 함

   - 창단계획서: 창단목적, 운동부 지도자 확보, 운동부 예산 확보 방안, 선수 수급
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학교운동부 전문 체육시설 및 훈련 여건, 정규수업 
이수 등의 계획을 수립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자체, 체육회 등), 학교 등에서 학교운동부 창단 요청이  
있을 경우 창단계획(안)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스포츠클럽 창단: 지역사회와 연계한 스포츠클럽 창단 추진[G-스포츠클럽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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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단: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지자체, 체육회 등), 학교 등에서 학교운동부 
해단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단계획서(안)를 수립하여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학
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해단계획서: 해단사유, 운동부 지도자 처리, 학생선수 진로·진학, 학부모, 
지역사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단계획서(안)를 수립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단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충분한 협의
④ 학교운동부 업무흐름도(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탑재시 반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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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운동부지도자

� � � (코치)� 관리

TipTipTipTipTip

￭ 운동부지도자
� •�전임지도자

� � -� 교육특별회계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지도자

�•�일반지도자

� � -� 수익자부담경비를�통해�학교에�

채용된�지도자

�•�기타지도자

� � -� 시·군� 체육회에서� 채용지원,� �

자원봉사�등

TipTipTipTipTip

￭ 채용�절차는� 경기도교육청� 교육
공무직원�운영�규정�및�각�학교�

취업규칙에�맞게�운영하여야�함

∘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① 용어의 정의
  • 담당교사: 학교운동부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대회(훈련)참가, 운영경비 집행 

등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교원
  • 운동부지도자: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맺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보조코치 포함)를 의미
②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책무성
   -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훈련 방법 강구
   - 학생선수 인성・진로지도 및 생활지도 강화
   - 학생선수 개인상담 및 훈련 점검표비치
   - 청렴
   - 학생선수 인권보호
③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절차 (신규채용)

공개�채용계획�수립(자격요건,�계약기간,�근로조건�등)

공개�채용계획�심의(자격요건�등)

학교운영위원회�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체결조건�등)�심의(의결)

공개�채용계획(자격요건,�계약기간,�근로조건�등)

채용�공고(채용�예정인원,�업무내용,�자격기준�등)

(홈페이지�7일�이상�공고)

접수(공고에�구비된�서류(징계확인서,�접수·확인,�체육지도자격�기준�등)

채용�공고�절차에�의한�심사

(자격�기준�등)

채용심사�결과통보(공고문에�의한�통보)

[근로계약�체결]

(계약�서류�관련:�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지침)

ㅇ�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매년)

ㅇ�징계확인서(대한체육회,�경기단체)

ㅇ�학교운동부지도자�직무(기본)교육�의무화�이수�안내�실시

학교운영위원회�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체결조건�등)�채용�결과보고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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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절차 (재계약)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평가

(직무수행�실적,�복무�태도,�학교운동부�운영�성과�등)�

경기도교육청�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평가�결과� :�재계약,�해임�등)

� [학교�→�교육지원청� ]

학교운동부지도자�평가�접수

[교육(지원)청�→�학교� ]

적부심사(근무성적평가,�자격기준,�결격사유�등�확인)

�ㅇ�적격자�⇨�학교장에게�추천

�ㅇ부적격자�⇨�신규채용�절차�

근로계약�체결(매년�실시)

(계약�서류�관련:�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지침)

ㅇ� (성)범죄�및�아동학대�전력조회(매년)

ㅇ�지도자징계사실�확인서� (대한체육회,�경기단체)

ㅇ�학교운동부지도자�직무(보수)교육�의무화(3년)�이수�여부

학교운영위원회�운동부�지도자

(근로계약�체결조건�등)�심의(의결)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⑤ 학교운동부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학교운동부 지도자 평가)
  • 재계약 자료로 사용함
  • 내용: 직무수행 실적, 복무 태도, 운동부 운영 성과 등 종합적 평가
   -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학생선수에게 비교육적인 방법과 과도한 훈련으로 

인권침해 사례 등이 유발(입상기록 평가 지양)
  • 방법: 체육부장, 학교운동부 담당교사,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으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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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선수�학습권�보장

TipTipTipTipTip

￭ 학생선수�출석인정�결석�허용
� •�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확보,�

정상적인�교육과정�이수,�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허가할� 수� 있고,�

상기�제시된�일수는�의무�허가가�

아님

� �※�필독�자료:�학생선수�출결관리�

매뉴얼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 학생선수 출결관리 매뉴얼

① 학생선수 학사관리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학생선수�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

학교�급 초 중 고

허용일수 20일 35일 50일

� � -� (출결처리)�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범위�내에서�학교장�허가

� � -� (지각·조퇴·결과�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 위한� 지각·조퇴·결과� 6시간(수업시간)�

누적�시�출석인정�결석� 1일로�간주

� � -� 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포함되지�않음

  • 학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한 ‘국가대표 선발 인정’ 공문을 근거로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음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장소 인근 
학교에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환학습 출결 처리
  • 학생선수 출결현황 관리 강화를 위한 나이스 기능 개선
   - 현행 학급 담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출결 상황을 학교운동부 학생

선수관리 메뉴와 연동되도록 하여 나이스 기능 활용
   - 담임교사와 경기종목 지도교사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 구축
   - 기존 학교체육(운동부 관리 등) 관련 나이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 제고
  • 맞춤형 학습지도(대학생 멘토링 등), 과학적 훈련시스템 개발・지원 및 학생 

선수 학습 환경 개선(교육청, 학교)
   -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을 위해 e-school 구축・제공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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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저학력제 운영 방법
  • 지필고사 미실시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도달 여부 결정
  ※ (예시) 교과별 하위영역의 평어를 수치화(예시: 매우 잘함-4점, 잘함-3점, 

보통-2점, 미흡-1점)한 후, 교과별 하위영역 점수를 모두 합하여 평균의 
50%에 도달한 경우 최저학력기준 도달 인정(추후 세부계획 안내)

  •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 ‘학교체육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 교과로 대체 가능

  • 학생선수가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 졸업한 학교로 최종학년(기)의 ‘최저학력 
도달 여부 확인’을 요청 시 적극 협조(6학년 2학기)

③ 학습결과 처리
  • 학생선수가 과정을 이수하면 e-school, e-학습터 또는 단위학교 학습결과에 

대한 학습확인서 및 이수증을 출력 후 학교장 확인
④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선수 대회 출전 제한
 • 적용 대상: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 적용 성적: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 최저학력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단,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⑤ 최저학력제 적용 책무성 강조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1항제4호, 제11조

제1항)
 • 학기초: 학생선수(개인선수 포함)와 학부모에게 최저학력제 적용과목, 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안내
 • 학기말: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하여 도달 여부를 판단 후 미도달 학생에게는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활용 등)을 제공하고 의무 이수
 • e-school 활용 내실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여건 

조성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내실있게 활용
 ※ 학부모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학교별 자체 방안 강구하여 운영 
 ※ 학교에서는 학기초 학생선수 파악하여 학생선수(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고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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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선수교육

TipTipTipTipTip

￭ 학교체육소위원회�기능
� •�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대한�조사�및�처벌에�

관한�사항

�•�선수�인권�침해�및�차별행위에�

대한�조사�및�구제에�관한�사항

�•�선수�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

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선수�인권�보호�및�신장을�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활성화에�관한�사항

�•�기타�선수�인권�보호�및�학교

운동부�운영에�필요한�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①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단위 예방교육
  •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연계하여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학생선수 인권교육 

내용 반영
  • 학생선수 (성)폭력 사안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반 

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경우 이수 인정함
  • 교육대상 및 내용

교육내용 대상
교육�

횟수
주관기관

�인권교육�및�성(희롱)폭력�
근절�예방�교육

지도자
연� 1회
(2시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교육�
학생선수,�

지도자,�학부모
연� 2회 학교

학교운동부�운영�관련�교육�
의무화(학습권,�인권보호,�진로,�
입학비리,� 학교회계�등)

지도자,�
담당교사,�학부모

연� 2회
학교

교육(지원)청

도핑방지교육
학생선수
지도자

연� 1회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선수�면(상담)� 의무화 학생선수 월� 1회 학교

학생선수�인권실태�조사
※�전수조사� 1회(정례화)

학생선수 연� 2회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선수�휴식권�보장 학생선수,�지도자 연중 학교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
설치·운영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선수�안전드림(앱)� 설치 학생선수,�지도자 연중 학교

학교장�간담회�운영
학생선수

지도자�학부모
연� 2회 학교

학업정보�및�상담프로그램�제공 학생선수 연중 학교

학교폭력�신고�방법�홍보 학생선수 연중
학교

교육(지원)청

② 학교체육소위원회(「학생선수보호위원회」 역할 포함) 운영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올바른 학생선수 육성 체계 모색을 위한 총괄적 

실천기구로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체육소위원회’ 를 설치하여 학생체육활동 

장려 및 지원
  •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지역사회 스포츠 자원 활용, 학교 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등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 구성은 7명 내외(학운위 위원 + 체육관련 전문가 등)로 기존의 학생

선수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학교체육소위원회에 포함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ġ����/������û�л������н��Ǻ�����αǺ�ȣ����/(6918,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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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회�출전

TipTipTipTipTip

￭ 국가대표�대회(훈련)�참가�경우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

회)이� 인정하는� 국가대표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참가� 경우� 소속교�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심의후�허용�가능

� � � � � (단,�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단위학교로�공문�발송한�경우에만�

해당함)

TipTipTipTipTip

￭ 학생선수�출결상황�관리
� •�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거쳐�합리적이고�객관

적인�성적관리가�되도록�처리

TipTipTipTipTip

￭ 학생선수�학교생활기록부�기재
� •� 1단계)�교육정보시스템�접속

�•� 2단계)� [학적]-[출결관리]-[일일

출결관리(담임용)]�화면�출력

�•� 3단계)� 출석인정� 클릭하고,� 사

유에�대회명과�기간�등을�기입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2024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업무매뉴얼

① 대회출전 승인 절차

1 대회�공문(훈련계획),� 국가대표�대회(훈련)� 참가�협조공문�접수

2 학생선수�출석인정�결석�허용일수�확인

3

1)대회(훈련)에�참가하는�경우�연간�운영계획서,�수업일수�확인�등

2)학생선수의�최저학력�도달�여부,� (고등학교)최저학력기준�미도달�

경우�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run-up)� 이수�여부�등을�확인�후�

대회(훈련)� 참가�승인�결정

3)보충학습,� 안전계획�등�수립�여부�

4 학교장�승인�

5 담임교사(나이스�처리)

6 운동부�지도교사(누적�관리)

② 학생선수 나이스 시스템 상의 출결상황 관리
  • 성적: 학생선수의 성적처리 및 관리도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성적처리
  • 출결 처리: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일일출결관리)에 기록
   ※ NEIS [학교운동부관리] > [학생선수관리] > [학생선수출결관리]메뉴에서 

출석인정결석(허용,사용,잔여일수), 출석인정(결석,지작,조퇴,결과시수), 
국가대표 사용일수, e-school(수업결손보충내역) 등 조회

③ 학교장 확인 절차 강화
  • 대회출전 및 훈련으로 인한 수업결손 시 보충학습 기회 제공
  • 학기 중 대회출전으로 수업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회출전계획 내부결재 시 

보충학습계획 반드시 반영 학교장 결재 후 실시
  • 학교장이 수업일수 준수 및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대회 출전 

허용(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전국대회 참가계획을 반영하여, 대회 및 훈련 

참가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절차 준수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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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육시설�및�체육기자재�등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체육교구� 및� 설비의� 확보를� 통해�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제

고한다.

1.� 학교체육시설

TipTipTipTipTip

￭ 학교체육시설이란?
� •� 「학교체육�진흥법」�제7조에�따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체육시설로서�학교현장

에서�학생들의�체육활동에�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말함

•�일반적으로는�체육�수업과�학교�

스포츠클럽,�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등�다양한�체육활동을�

위해�설치된�학교시설을�의미함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① 학교체육시설의 이해
  • 체육장의 정의
   -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이하 “학교설립 

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 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함)을 말함

  • 체육시설의 정의
   - ‘체육시설’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함

②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학교체육시설의�종류

운동

종목별

시설

1.� 골프연습장

2.� 궁도장

3.� 게이트볼장

4.� 농구장

5.� 당구장

6.� 볼장

7.� 풋볼장

8.� 스케이트장

9.� 배구장

10.� 배드민턴장

11.� 볼링장

12.� 빙상장

13.� 사격장

14.� 세팍타크로장

15.� 수영장

16.� 스쿼시장

17.� 승마장

18.� 썰매장

19.� 씨름장

20.� 아이스하키장

21.� 야구장

22.� 양궁장

23.� 역도장

24.� 에어로빅장

25.� 요트장

26.� 육상장

27.� 조정장

28.� 체력단련장

29.� 체육도장

30.� 체조장

31.� 축구장

32.� 카누장

33.� 탁구장

34.� 테니스장

35.� 펜싱장

36.� 하키장

37.� 핸드볼장

38.� 인공암벽등반장

39.� 그� 밖에� 교육과정에�필요한�운동� 종목의�

시설로서�교육부장관이� 정하는�시설

그�밖의�

시설

운동장

체육관

샤워장,� 탈의실�등�부대시설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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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체육시설�관리

TipTipTipTipTip

￭ 학교체육시설�개방
�•� 체육과� 교육과정(체육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이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방과후� 및� 주말� 스포츠� 활동,�

학생선수의� 훈련� 및� 운동부�

운영,� 학교체육행사� 등� 학교

체육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체육교과협의회�또는�학교체육

소위원회와�협조하여�개방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① 학교체육시설 관리 및 개방체계
  •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시설의 한 부분으로서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며, 학교 

행정실장과 시설 담당 주무관을 중심으로 학교시설 관리 및 개방에 대한 
사무를 담당할 부서 또는 시설관리 개방팀(가칭)을 구성할 수 있음

  • 시설 사용 및 개방에 관한 업무는 행정실(시설담당 주무관)에서 담당하며, 
추진과정에서 학사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관련 부서 및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 체육교과협의회와 협조
  • ‘학교시설 사용 및 개방계획’에 개방 원칙, 개방 방법, 지도 및 감독, 개방 

시기, 사용허가 절차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시설관리 개방팀에서 통합관리 함

3.� 체육교구�파악�및�확보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 고등학교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TipTipTipTipTip

 

￭ 체육교구�구입�및�확보
� •� 관련� 기준과� 비교하여� 학교�

기준�재설정

�•�물품�관리�요령�숙지

�•� 교재교구의� 수리� 요건� 발생�

→� 수리� 혹은� 불가� 판정� →�

불용결정조서� 작성� →� 관리

대장� 정비� →� 학교장� 결재�

→�불용�처리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 경기도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① 체육교구 현황 파악
  • 체육교구 현황 파악 및 기준안 작성
  • 체육교구 및 시설 확충의 기본방향 숙지
   - 체육교구 및 시설은 공인품으로 확보
   - 체육교구 및 시설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소모성 체육교구의 철저한 관리로 예산낭비 예방 및 운영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수시 교과협의회 개최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을 참고로 교구 기준 

설정 숙지 및 학교 예산 상황 파악
  • 금년도 구입 목록 및 연도별 확충 계획 수립(장기 계획 포함)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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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체육교구�및�시설관리
∘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학교 체육시설의 설치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체육장)

① 점검 방법
  • 점검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 점검: 매월 1회 단위학교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함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 수시 점검: 정기 점검 후 미흡사항이 확인되거나 활동 시 사고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점검함
  • 점검 방법에 따른 구분
   - 육안 검사: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 및 낮은 비율의 확대경을 

사용하여 검사
   - 기능 검사: 용구 및 기구가 원활히 작동하고 규격대로 기능을 다 하는지 검사
② 점검 내용

구분 점검�항목

운동장

•� 운동장�표면(잔디,� 흙)의�고른�정도

•� 운동�시설�및�용구가�지면에�고정된�정도

•� 운동�시설의�변형�및�노후�상태(깨짐,�균열,�미모,�휨,�산화�등)

•� 운동장�배수�상태�및�배수로�내�이물질�유무

•� 운동장�표면의�청결한�상태�유지�여부

•� 운동장�재료에�다른�유해�요소(먼지,�납,�환경호르몬�등)�검출�여부

체육관

•� 체육관�바닥�상태

•� 운동�시설�및�용구의�고정상태와�청결상태

•� 시설변형�및� 노후�상태

•� 체육관�천장�누수�상태

•� 체육관의�청소�및� 관리상태

기타

(체력

단련장,�

무용장,�

씨름장�

등)

•� 체육시설�내부의�각종�설비�또는�기자재의�이상�유무

•� 운동�시설�및�용구의�고정�및�작동상태

•� 변형�정도와�노후�상태

•� 시설�내부의�각종�전기장치의�오작동�여부나�관리�상태

•� 시설�출입문의�개폐�상태�및� 주요�시설�시건장치�이상�유무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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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편�특수교육

업무명  특수교육

관련 법규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약칭: 직업교육훈련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 진로교육법

업무 개요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
 ‧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업무 
 ‧ 진로·직업교육 업무
 ‧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3. 진로·직업교육

 4.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참고자료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약칭: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약칭: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20230927,19736,2023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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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및�지원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하여� 2차� 장애의� 예방� 및� 장애� 영아의�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적�비용�최소화�및�사회통합을�촉진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
∘ 특수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①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함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두�가지�이상�중복된�장애를�지닌�특수교육대상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다음의 과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정

 •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이 경우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특
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특수교육대상자�선정�기준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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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교육대상자�지원
∘ 특수교육법 제2조 2항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

①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
원· 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
원 등을 말함

  • 가족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와 가족은 다음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가족상담, 부모교육,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및 작업

치료 등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지원인력 제공 서비스: 교육 및 학교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원인력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교수학습 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
공학기기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통학지원 서비스: 취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원거리 통학비 지원)
  • 기숙사 지원 서비스: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위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외에 보행 
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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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교육�및�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교육지원�방법에�따라�개개인의�학습권이�보장되도록�내실있게�운영한다.

1.� 특수교육�방법

∘ 특수교육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① 특수교육 방법
  •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장애 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편성·운영, 교사 자율교육과정 운영
 -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별 30% 범위, 공통교육과정은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 중도·중복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순회교육: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관, 가정 또는 복지 시설(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
으로 개별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됨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 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해서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함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 기준으로 각급학교장이 결정, 30일 범위
내에서 학생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감축 가능

   - 순회학급의 여건 및 순회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2~3회 이상 권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교육지원청�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위원구성:�지역�내�인력풀을�활용

한�특수교육�전문가로�구성

� � -� 특수교육전문가:�대학교수,�특수

교육� 수석교사,� 고경력�교사(20

년이상),�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원,�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동지원전문가,�보호자�등

�•�역할:�통합교육�관련�컨설팅·�상담,�

특수교육�교원연수,� 통합교육�관련�

연구�프로젝트�수행,� 통합교육�관련�

교육자료�개발�등

TipTipTipTip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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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화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교육

   -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 2주 이내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함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작성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②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 선정·취소 시 학부모 동의 및 의사진단서 등 
확인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 및 홍보
   - 보건실, 도서실 등에 건강장애학생 이해자료(세 가지 이야기 등) 상시 

비치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를 위한 담임교사, 보호자 교육 필요
  •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
   - 출결은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의 

출결을 포함하여 처리(초등학교는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일 2시간 이상 위탁교육기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 인정)

   - 평가는 수행평가, 지필평가 등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86

3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의�미래생활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정�운영을�통하여�단계별�진로성장을�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

� � �진로·직업교육�전문화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직업교육훈련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등)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①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지원(교육지원청 25청)
  • 유·초·중·고 과정 특수학교(급) 대상 사업 지원
  • 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담당 진로교육 지원
②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교육 지원(센터 7권역)
  • 고등학교 특수학교(급) 대상 권역별 진로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내용 수원권역 부천권역 이천권역
구리남양주

권역
의정부권역

군포의왕

권역
고양권역

지원

지역

수원,

평택,

화성,

오산,

안성

부천,

시흥,

광명,

안산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용인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성남

고양,

파주,

김포

관할

기관
아름학교

부천상록

학교
다원학교 경은학교 송민학교

의왕정음

학교
홀트학교

   - 유관기관 연계 지원고용 및 현장실습 참여 지원
   - 유관기관 연계 사업체 취업 정보 안내 및 취업 지원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테 소식지 발송
   - 경기도교육청 연계 현장실습(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쳥 현장실습)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신청(5월) 
  • 특수교육대상학생 자격증 과정 운영(연중)
  • 관련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 선발 지원(9월)
  •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하반기) 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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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및 미래행 직업교육실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권역

운영교
성남

테크노고

이천

제일고

안양

공고
은행고 안성고 포천일고

수원

정보고

오산

정보고

지원

지역

성남,광

주하남,

용인

(수지,처인)

이천,

여주,

양평

안양,

과천
시흥

안성,

평택

포천,

연천

수원,

용인

(기흥)

화성,

오산

   - 학생 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 직업교육 관련 교사 실기 연수 지원
  • 미래형장애학생직업교육실 운영 센터(파주/평택특수교육지원센터)
  • 해당 기관 활용 계획을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실시
④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운영 계획 안내(연초)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 진로직업교육 반영
⑤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매뉴얼) 안내
  •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합한 현장실습 매뉴얼 안내
⑥ 매 학년 초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개별화교육지원팀과 통합·운영도 가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과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내용 협의
⑦ 매 학년 초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 경기도교육청 현장실습운영계획을 근거로 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
  •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의 실습 유형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운영
  •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단계·절차에 따른 현장실습 실시
⑧ 현장실습 유형에 따른 단계별 지침 준수
  • 현장실습유형(6개) 중 교내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진로·직업교육에 포함하여 수립
  • 실습 유형의 단계별 내용(절차, 서류, 사전교육 등) 확인
  • 인턴십 현장실습 유형의 대상학생, 전환 시기 준수(고3/전공과 졸업 학년)
  • 그 외 유형은 현장실습 운영 계획 지침에 따라 운영
⑨ 매 학년 말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진로 현황 제출
  • 경기도교육청 지침 이행 및 직업교육훈현촉진법 준수 여부 실태·점검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현황 집계 조사(11월)

 

� 주요내용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88

2.� 지역사회�연계�진로·직업

교육�다양화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6조(학교기업)
∘ 직업교육훈련법 제7조(현장실습), 제25조(지도·점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①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 중심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 지역 내 특화 산업 분야와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초·중·고 진로교육 연계 강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일회성 체험보다는 교실수업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진로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다양한 현장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 및 학교급 간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맞춤 진로설계 지원
   - 도내 진로직업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지원 강화

구�분 관련�기관�및�현황

진로직업�지역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

� -� 미래형� 직업교육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파주,� 평택)

� -�특수교육지원센터�25청�연계�진로직업교육�지원

직업교육�거점�및�중점�운영
� -�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 -� 특수학교�학교기업� 6교

관계기관�연계 �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수원,� 의정부)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도교육청 및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 
관리 지원 강화  

② 진로 취업 지원 확대 및 다양화
 •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진학설명회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다양한 사업체, 대학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취업 전환 지원
 • 직무 관련 국가 공인·민간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ε����Ư��������
https://www.law.go.kr/����/�������������п��������������ѹ���
https://www.law.go.kr/����/���������Ʒ�������
https://www.law.go.kr/����/������غ������
https://www.law.go.kr/����/����������ǹ�
https://www.law.go.kr/����/���α�����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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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도내�관계기관�취업�지원�서비스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4개� 지사)�

지원고용,� 일� 배움� 프로그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운영,�

직업상담� 및� 평가,� 서비스�

분류� 및� 매칭,�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서비스�제공

�•� (한국장애인개발원-시·군·구� 장

애인복지관)� 복지일자리(특수

교육-복지� 연계형)� 등� 운영,�

취업� 전(보호고용,� 직업훈련)�

서비스�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③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 학교급 진로·직업 교육과정 연계 연수 운영
  • 특수교육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 진로전담교사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연계활동 활성화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사 연구회 활동 권장 및 연수 실시
   - 운영 지침 개선 및 인사규정 정비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 보급
④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취업 지원 확대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권역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강화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 및 유지 도모
   - 관계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적합 직무 및 유망 직종 개발, 훈련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등 협업
  • 학생 특성을 고려한 산업체 연계형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자체별 산업체 현장 발굴
  •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일자리 사업(취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우선 참여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된 현장실습 지원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교육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 장애학생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 각급기관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지역 취업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대학(산학협력단),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⑤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
  •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 및 실시 시기 등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안내
� � • 현장실습 사전교육 자료 보급을 통해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와 노동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역량 강화
  •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강조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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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이해�및�장애인식개선교육

국민과�학생이�참여하는� 다양한�장애인식�개선�관련�행사를� 개최하여�홍보를� 강화하고�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한다.

1.� 학교공동체�장애인식

개선�활성화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59조의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① 장애이해교육(교육부)
  •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2회 실시 계획 반영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수업, 교내외 봉사활동 등 활용
   - 12월 중 2회 이상 실시 실적을 각급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② 사회적 인식개선교육(보건복지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대상: 모든 기관 교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기관별 직장교육 연간계획에 장애인식개선교육 일정 포함
   - 전문강자(장애인 당사자 포함), 교육 콘텐츠 등응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 실시(대면교육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보건복지부: 교육실시 후 2025. 2. 28 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관리 시스템’ (http://www.able-edu.or.kr) 입력 제출
③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고용노동부)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조의2, 제5조의3
  •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사립학교 교직원, 기간제교원, 교육

공무직원 등)
  ※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업주(학교 법인 또는 재단 등)가 연수 실시
   -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실시
   - 전문강사 초방 또는 사내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내강사 양성교

육을 이수한 자)를 통해 집합·원격·체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교육(보건복지부)
  • 근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5조의3
  • 대상: 각급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 각급학교 교직원연수 연간계획에 장애인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일정포함
   - 집합교육, 원격교육 등을 활용하여 자체 교육 실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 ‘장애인의�날’�특별기획�콘텐츠
�•�유치원:� 장애이해� 동영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누리집� ·�

유튜브�탑재

�•� 초등:� (KBS라디오)� 「대한민국�

1교시」�국립특수교육원�누리집�

탑재

�•� 중등:� KBS� TV� 장애이해드라마,�

국립특수교육원�누리집�탑재

TipTipTipTipTip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κ�����
https://www.law.go.kr/����/����ΰ��������������Ȱ��
https://www.able-edu.or.kr/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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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

예방교육�및�활동강화 ∘ 특수교육법 제4조, 제8조 제3항, 제20조, 제21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①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 및 보호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폭력예방을 위한 신고센터 홍보 및 상시 보호체계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②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교육(지원)청 전문직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인력과 지역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8명 이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 특수학교 정기현장지원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사 상담 

실시
   - 매월 1회 이상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여 인권보호 지원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매학기 초 정기 간담회 실시 등 협업체계 

구축
   -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요청 시 

진술조력 지원
③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성교육 강화

  •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

  • 특수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대상 폭력예방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 특수학교(급)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 통합학급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포함 20시간 확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ε����Ư��������/(18992,20221018)
https://www.law.go.kr/����/��������������ױǸ���������ѹ���/(18334,20210727)
https://www.law.go.kr/����/�б����¿���״�å�����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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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①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
② 특수학교(급) 재난상황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권장
  •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학교별 재난 상황별 취약 요인 분석하고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③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에 따라 안전 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재난위험 시설 해소 지원

4.� 특수교육대상학생�행동지원�

강화 ∘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28조

①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체제 구축
  •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자원 시스템 구축
  • 행동지원 전문가 집단(대학교수, 상담전문가, 심리치료사 등)의 자문위원 

구성으로 전문성 확보
  •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 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 행동지원의  

효율성 도모
② 교육지원청별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 특수학교(급)에 행동중재 방법 및 컨설팅 제공
  • 특수교사, 일반교사, 부모 등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중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 제공
③ 학교와 긍정적 행동지원단 협력을 통한 학교 차원의 행동지원 실시
  • 학급차원의 문제행동 지도 역량 강화 및 개별 차원의 행동지원 운영
  •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관된 행동중재 실시
④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ѹ���
https://www.law.go.kr/������Ģ/�б����������ǽñ��ص���Ѱ��/(2019-214,20200101)
https://www.law.go.kr/����/����ε����Ư��������/(18992,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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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교육대상학생�조기발견�

및�진단·평가�체계�강화 ∘ 특수교육법 제3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①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건소 등 연계 강화
  •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실태 파악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가능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강화
③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의무교육대상자의 취학 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과연령자 및 초등학교 입학연기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6.� 방과후� 교육･돌봄지원
체계�강화 ∘ 특수교육법 제3조, 제20조, 제26조

∘ 교육기본법 제18조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 

① 특수교육 치료·방과후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방과후 지원 확대를 위하여 통합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5만원 이내 지원
  • 치료지원 미이용시 교내 방과후, 꿈이든카드(자유수강권) 사용 가능
  • 미사용금액은 이월하여 집중 사용 가능(방학중 또는 특정시기)
  • 장애학생이 다양한 소질 계발 및 특기적성을 위해 예체능 관인학원으로 

가맹점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②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 특수학급�운영비�지원
� �•� ‘2024�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

지침’� (103쪽)�참고�

� �•�순회학급�여비� –�특수교육�순회

학급�운영지침�참고

TipTipTipTipTip

https://www.law.go.kr/����/����ε����Ư��������/(18992,20221018)
https://www.law.go.kr/����/����ε����Ư�������������
https://www.law.go.kr/����/����ε����Ư��������/(18992,20221018)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ʤ��ߵ����/(19096,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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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편�보건교육

업무명  보건교육

관련 법규

 ◦ 학교보건법
 ◦ 초・중등교육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 결핵예방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 학교 건강검사 규칙, 학생 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업무 개요
 ・ 보건교육(성교육,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포함)
 ・ 보건실 운영, 요양호학생 관리, 학교 응급환자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학생 건강검사(건강기록부 관리 포함)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보건교육  - 2024학년도 현행화 

 2. 보건실 운영  - 2024학년도 현행화

 3. 요양호 학생 관리  - 2024학년도 현행화

 4. 학교 응급환자 관리  - 2024학년도 현행화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2024학년도 현행화

 6. 학생 건강검사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경기도교육청, 2024. 1.)
 ◦ 학교 성교육 표준안(교육부, 2015. 1.)
 ◦ 2023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보건복지부, 2023. 2.) (변경 예정)
 ◦ 2023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체육건강과, 2023. 3.) (변경 예정) 
 ◦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학생건강과, 2022. 3.)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9.)
 ◦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학생건강과, 2022. 3.)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학생건강과, 2019. 12.)
 ◦ 2023년 국가결핵 관리지침(질병관리청, 2022. 12.)
 ◦ 2023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학생건강과, 2023. 2.)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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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교육

성장단계별�역량중심�보건교육�체계적�실시,�지역(권역)별�보건교육�거점학교를�통한�보건교육을�활성화한다.

1.� 보건교육과정�운영

TipTipTipTipTip

￭ 보건교과서�선정�
� •�경기도교육감�인정도서�

(나이스�교과용도서� >� 교과용�

도서관리� >� 인정도서�조회)

� •�학교운영위원회�선정�심의�

� •�교과서�담당자�나이스�주문

￭ 보건교사에�의한�보건교육
� •�나이스�수업시간표에�보건교사�

이름으로�입력(담임)

�•�보건교사�수업시�보건실에�담임

교사�비상대기�사전�내부결재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① 기본방향
  • 각급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실시
② 추진방향
  • 학교 교육과정 내 보건교과 운영 철저
  •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은 최소 1개 학년에서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
③ 체계적 보건교육 실시(「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제15조)
  •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장관이 정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 보건수업으로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실 부책임자 지정 응급상황 대비
  • 온라인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보건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반영한 역량중심 보건교육과정 재구성(교사교육과정) 수업 실시
  • 삶과 연계한 건강문제를 학생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수업(협력수업, 토의・토론, 프로젝트학습 등) 확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ġ����/���л����Ǳ������￡��������/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C&s=moe&m=0404&opType=N&boardSeq=6074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934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40401&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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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2022�개정교육과정�학교급별�
교육과정�편성� ·�운영기준

•� 초등학교:�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교육,�한자�교육�등은�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활용한다.

�•�중학교:� 선택�과목을�개설할�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고등학교:� 일정�규모�이상의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개설을�요청할�경우�해당�

과목을�개설해야�한다.

TipTipTipTipTip

￭ (가칭)건강증진센터�공간�구성
� •�스마트건강체험실

(건강이해공간)

� •�활동형복합체험실

(가상현실복합공간)

� •�의료시뮬레이션실

(가상병원체험공간)

� •�교육실

(1인�미디어실,�원격지원실,�강의실)

      - 초등학교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운영

【초등학교�적용�예시】

바른�적용�예:� 5학년� 17차시�운영� /� 6학년� 17차시�운영/� 5,6학년�각각� 17차시
잘못된�적용�예:� 5학년� 8차시�운영�+� 6학년� 9차시�운영

   - 중학교 1개 학년: 자유학년(학기)제, ‘보건’과목 선택
   - 고등학교 1개 학년: ‘보건’과목 선택(교양교과군),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강좌 

운영,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전공과목 등 활용
    ※ 참조: 2022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별책 1_4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12.)
  • 보건수업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휴교실을 활용한 체험형 운영
  • 보건교육실 설치 권장 및 기존 보건교육실 적극 활용

【보건교육실】

위치:� 보건실�옆� 혹은�보건실과�인접한�곳에�위치
기능:� 보건교육�및�체험중심�보건교육활동
공간구성:� 1개� 반이� 수업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구비,� 수납공간,� 구강교육
및� 손씻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시설� 설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체험교육이�될�수�있도록�기자재�준비

  • 보건교육 내용 중 학생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내실화
   -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보건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권장
  • 학교 보건교육 전문적 지원시스템 구축
   -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보건수업 연구와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연수 지원(교과연구회, 교사동아리 등 활용)
   - 보건교육 거점학교, 건강증진학교에서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와 수업사례 

나눔 및 공유
    ※ (탑재 위치) 경기교육모아(more.goe.go.kr) ‘학생중심 교육과정 > 학생

맞춤형 수업(초/중) > 보건교육’
  •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운영: (경기도 의정부 공유학교 올래캠퍼스 3층)
   - 건강역량 함양 및 생활 속 건강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질 함양을 위한 

미래형 체험교육
   - 예방중심·에듀테크 활용 보건교사 의료전문성 역량 강화 연수(연 2회), 학부모교육
   - 건강증진센터 운영모델 정책연구, 보건교육연구회 협력 프로그램 개발

【(가칭)학생건강증진센터】

미래형� 건강체험과� 학교� 보건교육의� 플랫폼으로,� 스마트� 학생건강체험� 교육�

활동,� 지역유관기관� 건강자원� 공유� 및� 연계시스템� 구축,� 건강� 취약� 학생�

맞춤형�건강지원,�의료�시뮬레이션�임상실습교육을�실시하는�교육센터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934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40401&opType=N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9345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40401&opType=N
https://more.goe.go.kr/edu7/index.do
https://more.goe.go.kr/edu7/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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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건교육�거점학교

TipTipTipTipTip

￭ 【건강증진학교】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진단·도출하고�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시스템을�갖춘�학교

￭ 건강증진학교�필수�과제
� •�교육과정과�연계한�건강증진�활동,�

건강교육� 내용�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원의�건강증진,�학교�운영�역량�

강화

�•�지역단위�건강증진�네트워크�구축

￭ 건강증진학교�선택�과제
� •�건강관련�학생�진로�동아리�활동�

또는�자유학년제�운영

�•�학생�대상�토요�건강체험교실�운영

�•�보건교사�전문성�강화�연수�지원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① 기본방향
  •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보건교육 거점 역할 수행
  • 교육공동체 간 협력적 배움의 관계를 통해 학생중심 보건교육 실천과 연구
  • 보건교육 컨설턴트, 수업 멘토 교사 또는 교과연구회 수업지원단 연계를 

통해 수업전문성 신장
  • 지역 내 학생들의 보건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 마련
  • 연구회 활동 기반의 미래형 보건교육정책 연구・개발 지원
  • 신규와 저경력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및 보건업무 멘토링 지원
② 추진방향
  • 보건교육거점학교 필수 과제
   - 보건교육 관련 권역단위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6회이상, 지원

예산 30% 이내, 교원 쌍방향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지식샘터’ 활용 권장)
   - 미래형 보건교육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 활동 참여
     ※ 거점학교 운영 담당자는 2024년 경기도교육청 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 

연구위원으로 활동 예정
   - 보건수업 지도안・평가방법 개발・공유, 수업 연구 및 공개
   - 전자담배 및 대마 등 마약류 예방(2차시), 성교육(2차시)를 포함한 

17차시 이상 에듀테크 활용 보건수업 지도안 및 자료 개발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모아-학생중심교육과정 누리집 탑재

https://more.goe.go.kr/edu7/index.do
   - 지역 내 교육경력 3년 이하 신규와 저경력 보건교사 멘토링 지원
   - 보건교육 거점학교 간 연계활동, 운영 성과 나눔회 추진
   - 보건교육거점학교 운영 자체 평가
  • 보건교육거점학교 선택 과제
   - 학교(학년) 교육과정에 건강 주제로 교육과정 재구성 실시(교과통합형, 융합형 등)
   - 건강증진학교와 연계한 권역별 보건수업 사례 나눔 행사
   - 학교 간 연계를 통한 학생 보건교육 기회 확대

【보건교육�거점학교】

�학생중심의� 보건교육� 실천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보건교육�활성화에�기여하는�학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D%95%99%EC%83%9D%EB%B3%B4%EA%B1%B4%EA%B5%90%EC%9C%A1%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C%A1%B0%EB%A1%80/
https://more.goe.go.kr/edu7/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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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교육�운영

TipTipTipTipTip

￭ 학교�성교육�표준안(전체)
� •�학교�성교육�표준안(초)

�•�학교�성교육�표준안(중)

�•�학교�성교육�표준안(고)

￭ 성교육�표준안�연간�지도계획(예시)
� •�성교육�표준안�연간�지도계획(초)

�•�성교육�표준안�연간�지도계획(중)

�•�성교육�표준안�연간�지도계획(고)

￭ 성교육�교수·학습�과정안
� •�초등학교�성교육�교수·학습�

과정안(저학년)

�•�초등학교�성교육�교수·학습�

과정안(중학년)

�•�초등학교�성교육�교수·학습�

과정안(고학년)

�•�중학교�성교육�교수·학습�과정안

�•�고등학교�성교육�교수·학습�과정안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학교 성교육 표준안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① 기본방향
  •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의식, 성태도 확립
  • 모든 교사가 참여하는 관련 교과 통합, 융합형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의 성 위험상황 대처 역량강화 수업 실시
  •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전체 교사 대상 성교육 전문성 제고 연수과정 

개설・운영
② 추진방향
  • 학기 초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반드시 ‘학교 성교육 계획’을 수립(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
   - 표준안에 근거하여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행동, 성 건강, 

사회와 문화) 내용이 고루 포함되도록 체계적인 성교육과정을 학년별 
연간 20시간 이상 계획 수립・추진

  • 성교육의 내용 및 체계는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부분 수정안 활용
  • 2015 범교과 학습 주제와 교과교육과정 연결 맵 참고(학생건강정보센터)
  • 학교 성교육계획 수립시 학생・학부모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하고 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교육 실시(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 관련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등을 활용, 실제로 성교육 수업을 담당
하는 교사에 대해 업무분장표에 ‘성교육’을 명시

  • 성교육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교육과정 편성 지양
(성폭력 예방교육 4시간 이상 포함)

  • 표준안에 근거한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자료(지도서, 학생용 워크북)활용
   - 학교 급별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 이용
  • 성교육 교사 동아리(2021년) 연구 개발한 등교-원격수업 병행 수업자료 활용
    ※ (탑재 위치) 경기교육모아(more.goe.go.kr) ‘학생중심 교육과정 > 학생

맞춤형 수업(초/중) > 성교육’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ġ����/������û��������������
https://more.goe.go.kr/edu7/index.do
https://more.goe.go.kr/edu7/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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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대중매체�바로보기�성교육지도서
� •�대중매체�바로보기(초등)

�•�대중매체�바로보기(중등)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의한 ‘학교별 실태조사’는 
교육청 보고사항(학교 성교육 실시 현황 조사, 연 1회)으로 갈음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 별도 조사도 가능

  • 중・고등학교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 강화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요소를 참고하여 청소년 에이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연간 성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 성매매 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에이즈 예방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으나, 

교육 시 에이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다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의 전반적인 
맥락을 검토한 후 실시

  • 경기도교육청 장학자료 자료 활용
   - 청소년 AIDS 예방교육 가이드북(중등)
   - 대중매체 바로보기 성교육 지도서

③ 학교 성교육 시 유의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하고 양성평등교육의 관점 유지
  • 학교 내 성폭력 피해학생이 있을 경우 성교육 시 수업 주제에 따라 

피해학생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여 수업 기피 등을 허용하고, 수업 
참여 시에도 수업내용으로 인해 간접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

  • 각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 지도

  • 담당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범위에서 지도
  • 외부강사 초빙 또는 학교 밖 지역사회 성교육 관련기관 체험학습 

운영 시에도 성교육 표준안 범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지도안 
검토 철저, 성교육 현장 임장 지도 의무 준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경기도청 위탁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강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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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연·음주·마약� 등�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TipTipTipTipTip

￭ 교육자료�참고사이트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두드림

�•�금연길라잡이

�•�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

�•�질병관리청�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① 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내용 반영한 마약류 예방 교육 학교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 유 · 초 5차시, 중 6차시, 고 7차시 이상 의무 편성)

②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흡연・음주・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발달

단계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중학교 자유학년(학기)제, 진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등과 융합하여 학생

주도의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실천중심 
교육 기회 제공

  • 중・고등학교의 음주예방교육 시 교내 주류 반입 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학생의 흡연・음주, 마약 등과 같은 약물 오・남용 문제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생활지도

  • 학교장은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학교 방문객과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와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금연 안내 
및 준수 지도(흡연부스 설치 금지)

   - 흡연부스 설치 금지, 학교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학생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  

③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자료 활용
  • http://www.schoolhealth.kr/index.do: 학교보건 > 약물 오・남용 예방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 (초등 저) 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 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 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 
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급별 마약 예방교육 자료(총 21종) 활용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 https://www.schoolhealth.kr/“추천자료” 참조) 

④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
  •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및 잠금장치 등 관리 철저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khepi.or.kr/kps
https://nosmk.khepi.or.kr/nsk/ntcc/index.do
https://www.nosmokeguide.go.kr/index.do
https://www.schoolhealth.kr/index.do
https://www.kdca.go.kr/yhs/
http://www.kash.or.kr/user_new/main.asp
https://www.law.go.kr/����/���ΰǰ�������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Ƶ�������
https://www.law.go.kr/��ġ����/������ûû�ҳ����ؾ�������뿹�汳������/(7845,20231222)
http://www.schoolhealth.kr/index.do
https://www.schoolheal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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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흡연예방실천학교운영

￭ 흡연예방실천학교�운영�관련�서식
� •�흡연예방실천학교�계획서

�•�흡연예방실천학교�결과보고서

�•�흡연실태조사�설문지

�•�자체평가�체크리스트

￭ 2018�경기�흡연예방교육�실천�사례집

TipTipTipTipTip

TipTipTipTipTip

￭ 흡연예방실천학교�예산�집행기준
� •�교육·활동비는� 90%�이상�초과

하여�집행�가능

�•�범용성�물품�구입�불가

�•�지도수당은�일과�전·후,�방과�후,�

휴일�등�운영�시�지급�가능

�•�흡연예방�3관왕�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예산은� 전체예산의�

40%�이상�집행불가

�•�운영비는�1인당� 5,000원으로�

회차별�집행가능

�•�잔액없이�12월까지�집행�완료

∘ 2023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변경 예정)
∘ 2023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

① 학생주도 및 지역기반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 기본형: 예산 100~300만원 미만
  • 심화형: 예산 300~800만원, 특화사업 필수
② 학교 흡연예방사업 지침 기반 추진계획 수립
③ 흡연예방실천학교 추진 협의체 구성
④ 당해 연도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점검
  • 학교교육과정 반성 시 병행 실시, 차년도 교육 계획에 반영
⑤ 보건복지부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입력(계획, 실적)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입력 보고
⑥ 학교 예산 집행 기준

항목 편성�및�집행기준 비율

교육·활동 ·� 흡연예방�및�금연�교육�시� 강사료�및� 지도수당,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운영비(간식비�및

식비)�및�지도수당

·� 흡연예방�및�금연�교육용�모형,� 판넬�등�구입비,

자료인쇄·제작·구입비,�평가�및� 조사�비용,� 교사

연구회�및�동아리�운영비�등

·� 흡연여부�측정�관련�도구�구입비�등�

90%

운영 ·� 기자재�수리비,�교육�훈련�참가비,�여비,� 업무추진비� �

(전체�사업비의� 5%이내)� 등�기타�흡연예방사업에

필요한�비용

10%

이내

⑦ 흡연학생 지도
  • 교내 니코틴 보조제 처방 금지
  • 학교 내에서 직접 니코틴 보조제를 처방 또는 구입하여 지급 금지, 금연 

홍보 물품을 지급하여 금연하도록 지원
  • 일산화탄소측정기 구매・사용 시 국내 허가(인증) 제품 사용 
  • 교육청에서 발행한 2018 경기흡연예방교육 실천사례집, 2023 흡연예방

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을 활용하여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참여대상: 고도 흡연학생이 있는 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⑧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전체 학생 대상: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SENSE)
  • 흡연학생 대상: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END),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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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실�운영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학생건강증진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평생

건강�유지� ·� 증진을�위한� 학생의�자기건강�관리능력의� 향상을�위해�노력한다.

1.� 보건실�운영

TipTipTipTipTip

￭ 보건일지�서식
� •�경기�학교보건�실무�매뉴얼

서식자료� 12쪽�참고

￭ 경기�학교보건�실무�매뉴얼�서식�모음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① 보건실 설치
  • 보건실 면적은 66㎡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적 완화 가능
  • 위치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채광이 잘 되는 장소
  • 냉・난방, 수도, 컴퓨터 시설의 설비가 요구되며 충분한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 준비
  • 필요한 설비, 도구, 약품, 재료, 시설 준비
  • 경기도 보건실 시설과 기구 용품 기준안 참고하여 보건실 물품확보
② 보건실 운영 기본방침
  • 보건실 방문학생 대상 응급처치, 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
  • 연간계획을 세워 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평가를 통해 

반성 및 보완하여 다음 해 계획에 반영
  • 교직원, 학부모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유대로 학교 보건실 운영의 극대화
③ 통증 증상 관리
  • 두통, 복통, 발열, 호흡곤란, 실신, 염좌・탈구・골절, 추락, 치아손상, 눈손상, 

머리손상, 절단 등 환자 사정 및 처치
④ 건강관리 및 상담
  • 보건실 방문 학생 응급처치 및 통상 증상 처치
  • 안정 및 휴식 
⑤ 보건교사 부재 시 대책
  • 출장, 환자 이송, 연가, 조퇴 등의 사유로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 대행자 

지정 등 학교자체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내
  • 보건업무 대행자 지정 시 학교 실정에 맞게 지정 및 업무분장 표시
  •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연수 실시
  • 보건수업시간 보건실 환자관리: 담임교사 비상대기 등 대책 마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б����ǹ������
http://www.law.go.kr/��ġ����/���б����ǽǽü����ⱸ��ǰ�����ѱ�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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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보건실� 방문학생� 중� 학교폭력,�
아동학대가�의심될�경우�일지�작성

�•� 보건실� 방문� 학생� 응급처치� 중�

학교폭력,�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증상이�있는�경우�추후�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처치사항을� 자세히� 기록,� 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 기록지에� 작성

하여�보관한다.

�•� 학교폭력,�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즉시�담임교사에게�알린다.

⑥ 약품관리
  • 학교 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제조 불가, 일반의약품만 사용
  • 의약품 투여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건교사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의료행위로 업무 수행
  • 의약품 보관은 사용 및 보관 기준을 준수, 안전관리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잠금장치 마련
⑦ 기록물관리
  • 보건실에서 사용되는 기록물 종류
   - 보건일지, 학생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감염병 관리대장, 비품대장
  • 보건일지 
   - 보건일지는 매일의 업무활동을 기록, 안전사고 및 응급처치에 대한  

분쟁 시 근거자료
   - 보건일지는 보건교사(의료인)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한 의료행위(환자의 증상과 처치내용)를 기록한 것으로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부합하도록 관리

   - 보건일지에 기록할 내용: 당일 학교의 특별한 사항, 실천 및 특기사항,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들의 건강문제, 처치내용, 보건수업 등

   - 보건일지는 매월 통계작성,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하여 비치
   - 보건일지 보존기간: 5년(기록물관리 실무 매뉴얼) 
  • 학생건강기록부
   - 학생 건강기록부 전산매체는 5년간 보관
   - 학생이 휴학, 퇴학, 사망 및 고등학교 미 진학 시 당해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건강상담일지(요양호 학생 상담대장)
   - 요양호 학생 명단 및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건강관리하며, 

개인건강 관련 민감정보이므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
  • 감염병 관리대장
   - 감염병 발생 시 파일이나 수기 대장으로 작성, 환자 관리 및 통계 활용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04

3 요양호�학생�관리

요양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발생� 예방을� 위해�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요양호�학생�관리

TipTipTipTipTip

￭ 요양호�학생�교직원연수�참고사항
� •�개인건강민감정보로�보안주의

�•�학기초�연수외에�학기말이나

방학중�전출입이�잦으므로�

매학기�확인�필요

�•�요양호�학생이�누락되지�않도록�

학교� 전입담당자에게� 전입서류�

배부�시�건강상태조사서도�같이�

배부하도록�사전�안내�

�•� 교직원� 연수� 시� 담임교사� 외에�

전담교사,� 방과후� 강사,� 스포츠

강사� 등� 학생교육활동� 종사자

에게도�연수하여�안전사고�예방

�•�교직원�연수는�대면교육을�원칙으로�

하며�메신저로�하지�않음

�•�현장학습,�신체능력검사�시�

주의사항�담임교사�연수�실시

∘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 경기 학교보건 실무 매뉴얼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①  기본방향
  • 신학기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 개별 면담과 

정기 건강상담을 통해 당뇨병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요양호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② 요양호 학생 개념
  • 만성질환이 있거나 신체허약으로 학교 교육활동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 기타 학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요양호 학생 등 건강이상 학생의 교육활동 보장
  • 학년 초 전교생 건강실태를 조사하여 건강이상 학생을 파악하고 요양호 

학생 기록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 학생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호 학생별 개인 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 실시
  • 요양호 학생별 주의사항, 학부모 당부 사항, 유의 관찰 방법, 교사 지도조언 등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건강이상 학생 보호 및 교육활동 적극 보장
  • 학생 건강실태 조사 자료는 보건교사가 학생 상담자료로 1년간 활용 후 폐기
  • 요양호 학생 명단 변경 사유 발생 시(전입 등) 교직원 연수 실시 
④ 요양호 학생 관리 교직원 연수
  • 전 교직원에게 요양호학생 명단을 배부하고 학생의 건강상태 및 지도 시 

주의사항, 관찰사항 연수
  • 요양호 학생명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추가 요양호 학생 발생 시 담임교사는 보건교사 및 관련교사와 공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ġ����/������û�索���л���������/(6981,20210520)
https://www.law.go.kr/��ġ����/������û�����ȯ�л���������/(7162,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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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요양호�학생관리�관련�서식
� •�요양호학생�관리�계획�기안

�•�요양호학생�관리�현황

�•�요양호학생�건강상담�기록카드

￭ 요양호�학생�상담일지�작성
� •�개인건강민감정보로�보관�주의

�•�수기장부나�파일로�작성가능

�•� 학기초� 학생이� 선정되면� 학생을�

별도로� 불러서� 상담하지� 않고�

학부모상담,�보건실�방문�시�상담�

등�주기적�상담관리�기록�작성

�•�요양호�학생�상담기록은�안전사고�

사안�발생�시�중요�근거자료

￭ 당뇨병�학생�지원�가이드라인�서식
� •�당뇨병�의료관리�계획

�•�당뇨병�학생�개별지원계획

�•�당뇨병�관리물품�관리일지

TipTipTipTipTip

⑤ 요양호학생 관리
  • 정기건강상담, 수시건강상담 및 학교생활 중 주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상담카드에 기록 관리
  •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진료에 대한 지도 조언
  • 요양호 학생 건강상담일지를 정기적(분기별 또는 학기별)으로 관리
⑥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 체계 강화
  • 학교에서는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 현황 파악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 수집,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학교장은 건강증진부를 구성하여 학기당 1회 이상의 회의 개최와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며 학교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질환별 교육훈련 지원 등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과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건강증진부: 학교장, 보건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 체육교사, 상담교사, 
그 외 학생과 관련된 교직원, 학생과 보호자(원하는 경우)로 구성

  • 미리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인슐린, 글루카곤 등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한 보관 장소 제공
  •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학생 및 

학교구성원 전체 대상,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지원, 편견 등 부정적인 
인식개선에 관한 필요내용 교육

⑦ 원격수업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학생 눈 건강증진 및 불균형체형예방 
건강관리

  • 시력이상, 불균형 체형 등 건강문제 학생 조기발견 및 가정연계 교정・치료
  •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보건교육 강화 및 학생성장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 강화(학교 교의 위촉 등)
  • 눈 건강증진: 눈의 구조 및 역할, 눈 질환 및 외상 예방, 저시력 체험,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법, 눈건강 관리방법 등
   ※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2021.7.14.)
  • 불균형체형예방 건강관리: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거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
(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 해소

   ※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2021.11.2.) 

https://www.law.go.kr/��ġ����/������û�л����ǰ���������������/(7056,20210714)
https://www.law.go.kr/��ġ����/������û�л��ұ���ü��������������������/(7206,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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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응급환자�관리

학교�내�응급환자�발생�시�신속한�응급처치�및�이송체계를�확보,�적기에�적정�수준의�응급의료를�제공하여�

학교�구성원의�건강�및�안전을�확보한다.

1.� 응급환자�관리

￭ 응급환자관리�관련�서식�및�교육자료
� •�응급환자�이송�및�사고�기록지

�•�학생�건강조사�및�응급이송�동의서

�•�응급사고�예방과�대처�교직원연수

￭ 교직원�응급이송�차량�지정
� •�승용차요일제�제외

�•� 응급이송차량은�안내문�부착

�•� 응급이송차량은�매년�지정

�•� 필요시�콜택시�활용�가능

�•� 응급이송차량� 지정은� 관리자와�

협의하되�보건교사는�제외

(응급처치자는�운전불가)

TipTipTipTipTip

∘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응급의료법
∘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

① 응급의료관리체계 매뉴얼 숙지 후 업무추진
  •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 활용
  • 보건실 방문 학생 처치 및 상담 시 담임교사, 학부모와 유기적인 연계 유지  
② 포괄적인 학교 응급환자 관리 계획 수립
  • 학교는 당해 연도 학교 운영 계획서에 응급환자 관리계획을 수립, 학교 

실정을 고려한 총괄책임자, 처치책임자, 이송책임자, 담당자 부재 시 업무
대행자 등 교직원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 명시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학교 내 관리체계 조직・운영
  • 보건교사, 일반교사에 의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한 응급처치 면책  
  • 응급처치자는 환자상태 관찰을 위하여 운전을 하지 않음
③ 학기 초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처리요령 교직원 연수 실시
  • 참석대상: 학생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
④ 보건실에 적정수준의 시설, 기구 및 의료용품 구입예산 편성･구비
  • 응급환자 이송비 등 학교예산 편성
  •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관리, 접근이 용이하도록 중앙현관에 비치
  •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반드시 출장처리 및 출장명령
  • 이송경비가 출장비를 초과할 경우 학생복지비에서 지출
⑤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check, call, care)
  • CHECK: 응급상황 여부 파악하기, 환자상태 파악하기
  • CALL: 응급구조 요청하기,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하기
  • CARE: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응급처치 시행하기,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기록 및 추후결과 확인
  • 응급환자 이송차량 지정
   - 119 이송 원칙, 교직원 차량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가능하면 3순위 정도 

정하여 응급상황에 신속대처(승용차 요일제 제외)
   - 응급이송차량은 차량 우측 앞 유리에 ‘응급이송 차량’ 표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1%EA%B8%89%EC%9D%98%EB%A3%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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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급처치교육

TipTipTipTipTip

￭ 응급처치교육�계획·내용�및�시간

TipTipTipTipTip

￭ 심폐소생술�교육기관� 참고자료
� •�경기도교육청�안전요원�인력풀

�•�대한적십자사�응급처치교육

�•�중앙응급처치교육원

�•�한국응급처치교육원

￭ 심폐소생술�교육�시�필요�기자재
� •�실습용�마네킹

�•�교육용�자동심장충격기

�•�기도폐쇄�실습�조끼

�•�실습매트,�마우스쉴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
∘ 2024 체육건강과 정책추진 기본계획(학생건강・학생건강증진센터・감염병대응)

① 학생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내실화
  • 초 5학년: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 초 6학년: 심폐소생술 이론+실습교육 
  • 중2학년, 고1학년: 심폐소생술 이론+실습교육
  • 교과(군)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교육 대상 학년을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하나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연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방법 검토・추진(선택)
  • 학생 심폐소생술교육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
  • 학생 심폐소생술교육 관련 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의2
②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법적 의무교육)
  • 전문강사에 의해 이론+실습 4시간 교육 실시
  • 매년 3월말까지 심폐소생술교육 등 교직원 안전교육 계획 수립
  • 강사: 매년 안전부서 공문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인력풀, 기타기관 활용
  • 결과보고: 안전교육 업무 담당자는 등록부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 교직원, 학부모 심폐소생술교육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어린이 이용시설 대면업무 종사자 응급처치교육 관련 근거: 어린이 안전법
③ 응급처치교육(7대안전교육 표준안 내용)
  • 내용체계안에 따라 응급처치 목적 및 일반원칙,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등의 내용을 학년에 맞게 교육 실시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교육완료 후에는 교육인원,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내부결재) 실시
  • 탑재위치: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자료실 > 학교안전교육 7대표준안
④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관련 교육기자재 확보
  •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이 심폐소생술교육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재정적 지원(강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확보)
⑤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및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 지원
  • 교육청은 최신 의료 동향 및 응급처치 개발 등 보건의료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을 연계한 보건교사 직무연수 실시 
   - 학교는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구비 및 관리유지
   - 학교장은 보건교사가 CPR 의료인제공자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goe.go.kr/home/pool/safetyOfficerList.do
https://www.redcross.or.kr/business/firstaid_education.do
https://www.gocpr.org/
https://www.ket.or.kr/ket/index.html
https://www.law.go.kr/����/�б����ǹ������Ģ
https://www.law.go.kr/��ġ����/������û����ó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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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염병�예방�및�관리

감염병�예방문화�정착을�위한�교육�강화,�학교�감염병�조기발견�감시체계�안정적�운영,�학교�감염병�확산�방지�등�위기�

대응�역량�강화를�통해�각종�감염병으로부터�학생�및�교직원�건강을�보호한다.

1.� 감염병�예방교육

TipTipTipTipTip

￭ 참고자료
�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가이드북

￭ 감염병�예방교육�자료�및�지도서
�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중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 감염병예방법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① 사전 예방 강화(평상 시 예방관리)
  • 학교보건법 및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준수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세부사항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
   - 학교 내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필요시 즉각 대응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유행성눈병)에 대한 초・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3차시, 워크북・지도서) 
활용(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안전 > 감염병 정보 > 자료실 탑재)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
통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

   - 교원 감염병 업무 담당자 대상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 의무 이수  
  •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초・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금지자 등을 제외한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접종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 및 안내

  • 해외 입・출국 학생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외국에서 전입한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시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미접종자 접종 안내, 해외 출국 학생 및 교직원 대상(견학, 
봉사활동, 여행 및 선교 등) 여행국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 제공, 귀국 후 감염여부 모니터링

  • 학생 안전을 위한 필수 방역물품 구비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교육  
   - 위기상황 시 안정적 대응을 위한 학교 내 필수 방역물품 예산 편성
   - 손 씻기 향상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반복교육 및 홍보 방안 추진
   - 모든 방역물품은 제품에 표기된 기한까지 사용, 경과 시 폐기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ǿ���װ��������ѹ���
https://www.law.go.kr/��ġ����/������û����������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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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질병관리청�교육자료�활용
� •�질병관리청�홈페이지

(http://kdca.go.kr/)

� •� ‘주간건강과� 질병’� 메뉴는� 주�

단위로�이슈가�되는�질병�특징을�

매주� 안내하므로� 사전� 파악에�

도움

�•�질병관리청�보도자료

�•�질병관리청�알림� ·� 자료 > 홍보
자료 > 카드뉴스,�홍보지�활용

�•�질병관리청�알림� ·�자료 > 이달의�
건강소식�월별로�교육자료�활용

￭ 교육부�학생건강정보센터�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홈페이지

(https://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감염병�예방

② 발생 초기 대응강화(확산방지 체계 정비)
  • 학교 내 감염병 환자 파악 및 신속・정확한 보고 체계 정립
   -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발생 시 NEIS보고를 철저히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 안내 및 필요시 신속한 대응(등교중지 포함)을 통해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환자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즉시 신고 

  • 가정과 연계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 강화
   -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준수사항을 포함한 학부모용 교육자료 안내
   - 감염병 의심증상시 등교 전 의료기관 진료를 먼저 받도록 안내하여 

학교 내 감염병 유입 최소화
   - 등교중지 기간 중 학원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통제 등 학생에 대한 

가정 내 생활지도 안내
③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학교 감염병 선제적 대처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학교장은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병 유행의심 

상황 종결 시 까지 모든 교직원이 협력적 역할(업무)수행
   -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공유, 확산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 보건당국의 학생・교직원・학부모 격리조치 정보 또는 학교 역학조사 결과 등 

필요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교육지원청 단위 감염병 발생학교 컨설팅 및 위기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보건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외부전문가)’ 구성・상시 
지원 가능 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및 대응체계 강화 모의훈련 실시
   - 감염병 교육계획 시 학생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통하여 교내 

감염병 예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염병 대응 훈련 참여 유도
   - 감염병 대책반의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례화(학교 연1회 이상)
   - 학교는 모의훈련 일지 작성(자체보관), 훈련실적 제출
   - 평상시 감염병 유행상황 및 신종감염병 발생 등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구분한 훈련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 역량 구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에 실시한 실적 포함하여 작성
   - 모의훈련 관련 자료(훈련용 워크북, 체크리스트 등) 일체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교안전 > 감염병정보 > 자료실 탑재

https://kdca.go.kr/
https://kdca.go.kr/
https://www.schoolhealth.kr/
https://www.schoolhealth.kr/
https://www.schoolhealth.kr/web/search/selectTotalSearch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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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위기� 상황� 대응�

및� 모의훈련

TipTipTipTipTip

￭ 학생�감염병�대응�모의훈련�서식
� •�모의훈련�시나리오

�•�감염병�대응�모의훈련�일지

￭ 코로나19� 신종감염병� 온라인�
모의훈련�교육영상�활용

� •�교직원용�영상� 1),� 2)

�•�교원용�영상� 1),� 2),� 3)

∘ 감염병예방법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① 국가위기 상황 시 대응
  • 해외 신종 감염병 환자가 공항, 항만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 확산되는 

경우(예시: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감염증 등)
  • 국내에서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 발생하는 경우
② 국가 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단계 판단기준 대응

관심 해외�신종�감염병�발생 발생�동향�파악

주의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제한적� 전파,�

국내에서�원인불명·재출현�감염병의�제한적�전파

구체적�대응�방안�마련,�

유관기관�협조체계�가동

경계 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후� 추가�전파에�

따른�지역사회� 전파,�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추가�전파에�따른�지역전파

대응체계�가동,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환자발생지역에�대한�감시�

및�대응�강화

심각 해외�신종�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대응역량�총동원,

범정부적�협조

체계강화,� 전국으로�감시�

및�대응강화�확대

③ 휴업 및 휴교 검토
  • 교내 감염병 유행 시, 교내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학교장은 교육부의 

휴업지침에 따라 자체휴업 고려 가능하나 휴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 후 결정

④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 학교 내 감염병 조기발견, 신속 사후 조치, 유행확산 방지
  • 학교 감염병 발생 시 정해진 역할에 맞는 반복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 학교 빈발 감염병 및 신종감염병 대상 기반 모의훈련 연 1회 정례화
   - 실시 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토의토론, 시나리오 활용 등
  • 모의훈련 내부기안 및 참여일지 등록부 사인, 사후 실시 결과 보고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youtube.com/embed/o49QF9s1oUI
https://www.youtube.com/embed/sNsYIqwLOl0
https://www.youtube.com/embed/i8qSFwuzlEA
https://www.youtube.com/embed/uyJGsDrJiTg
https://www.youtube.com/embed/tFElpgOeSsg
https://www.law.go.kr/����/�������ǿ���װ��������ѹ���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ġ����/������û����������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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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핵의�예방�및� 관리

TipTipTipTipTip

￭ 결핵환자�발생�시�보고
� •� 결핵은�제2급�법정감염병,�공기�

전파감염병으로�발생�즉시�관할�

보건소,�교육지원청�신고

�•� 보고는�업무관리시스템,�나이스로�

발생보고

￭ 결핵예방관리�관련�서식
� •�결핵예방�안내문

�•�결핵검진�안내문(고등)

�•�결핵환자�명부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 2023 국가결핵 관리지침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

① 결핵예방 및 관리
  • 결핵의 감염 경로: 공기를 통한 전파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
  • 결핵 환자의 전염 기간: 발병~결핵 진단 후 치료약 복용 후 2주까지
  • 결핵의 임상 증상
   - 발열, 전신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폐결핵(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
  • 유증상자 발견 및 진단
   - 기침, 각혈 등 결핵증상으로 보건실 방문하여 결핵이 의심될 때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도검사: 결핵환자 또는 의심자 통보받을 때
  • 격리판정: 학생의 발견경위를 파악하여 격리 판정(결핵균 양성환자)
   - 격리기간: 항결핵약제 복용 시작 후 균음전환 될 때까지 등교중지
  • 결핵 의심, 확진자: 학생 등교중지, 교직원은 병가처리
② 신고 및 보고
  • 신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
  • 보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유선 및 나이스로 즉시 보고
  • 환자명부 작성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건강검사 결과, 결핵환자 또는 의심자로 

통보받을 때
   -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또는 치료중인 학생을 발견했을 때
  • 보건소 방문 지도: 위의 2)에 해당되는 학생과, 2주 이상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함께 보건소 방문하도록 지도
③ 상담 및 교육
  •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등 상담 및 교육
  • 전교생과 교직원 대상 결핵예방 교육
  • 학부모 대상으로 결핵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 결핵예방 교육자료 및 활용: 결핵ZERO(https://tbzero.kdca.go.kr/)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ٿ����
https://www.law.go.kr/����/���ٿ���������Ģ
https://www.law.go.kr/����/�б��ǰ��˻��Ģ
https://tbzero.kdca.go.kr/tbzero/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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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교직원�잠복결핵감염�검사
� •�모든�교직원� 1회�실시

�•�학교회계�예산편성하여�반영

�•�신규발령자,�복직자�누락주의

�•�검사결과지는�취합하지�않음

�•�검사확인서만�취합�결과보고

�•�검사결과�양성�시�내과의�상담

④ 결핵 접촉자 관리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접촉자조사 및 검사
  • 접촉자 조사의 범위
   - 경기도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가이드북(37쪽 참고)

발생�구분 접촉자�범위 검사

결핵으로�신고된� 학생�또는� 학급�수업에�

들어가는�교직원� 1명의�호흡기검체�검사�

결과가�양성으로�확인된�경우

해당�학급(반)�학생

(교직원�포함)

-� 결핵,� 잠복결핵� 감염

검사

교직원�또는�학생에�관계�없이�한�학교에서�

6개월�이내�활동�결핵환자�2명�이상�발생

해당�학교�전원

(교직원�포함)

-�결핵검사(대상자�전체)

-�잠복결핵감염검사

(지표환자�밀접접촉자)

   ※ 접촉자 검진 대상 범위는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3월 발견된 환자의 증상기간이 전년도 말부터였다면 과년도 동일학급

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음
⑤ 추후관리
  • 추후관리: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확인 등 상담 및 교육
   - 보건소의 흉부 X-선 추가검사 협조
  • 종료처리: 관할 보건소장의 완치자 명단 통보 시 환자명부에 기록 후 전

자문서로 종료 보고
⑥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선제적 결핵예방 관리사업 전개
  •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자체결과 유지,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검진대상: 모든 교직원 
   - 결핵검진: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잠복결핵감염검진: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
    ※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결핵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2022. 7. 1.)전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교직원
  • 학생 결핵검사: 고2, 3학년만 실시(흉부간접촬영)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학생이 보건소를 통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은 후 

입소하도록 입소 전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보건소를 통한 무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여건 확인한 후 안내)

  • 교내 결핵환자 발생 시 초기대응 강화를 통한 확산 방지
  • 필요시 방역기관(보건소)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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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건강검사

학생의�정기적인�건강검진을�통하여�질병을�조기에�발견·치료하여�건강한�삶을�도모한다.

건강행태�개선,�건강문제�및�질병이�발견된�학생에�대한�교육,�건강상담,�치료�및�보호�등�적절한�대책을�마련한다.

1.� 학생�건강검사

TipTipTipTipTip

￭ 학생�건강검진�실시기관�선정�완화
� •� 승인기준(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 출장검진�

가능)

�•�학교가�소재한�지역에�검진기관이�

없는�경우

�•�특수학교�및�특수학급의�학생을�

대상으로�검진�실시하는�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

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경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 학교건강검사규칙
∘ 2023 학생 건강검사 실시계획 (변경 예정)
∘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

① 학생 건강검사 계획
  • 매년 소요예산 및 실시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
  • 건강검사의 구분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 검사 항목 및 실시 방법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
   - 신체발달상황: 초1~고3 학년 키, 몸무게를 측정, 나이스 입력
   - 건강조사: 병력, 식생활, 건강생활 행태를 구조화된 표에 의거 

초1~고3 학년 대상 1학기 말까지 실시
   - 건강검진: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그 밖의 

사항 등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상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대상: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구강검진: 초4학년은 경기도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대상 : 초2・3・5・6학년/ 중・고2・3학년)

   - 별도검사: 시력검사, 소변검사, 결핵검사
     ･ 소변, 시력검사: 초2・3・5・6학년, 중・고2・3학년
     ･ 결핵검사: 고2・3학년만 실시
  • 검사 항목 단가: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수가
  • 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는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른 조사대상 

학생의 건강검사와 검사 결과 제출 기한 준수(3월∼9월)
   - 표본학교는 3월~9월에 건강검사 실시,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 관련교과 또는 보건교육 시간 활용 건강검진의 중요성과 내용(검진항목) 및 

검진결과에 따른 추후 건강관리 등에 관한 학생 교육(검사 전・후) 실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www.law.go.kr/����/�б����ǹ�
http://www.law.go.kr/����/�б��ǰ��˻��Ģ
https://www.law.go.kr/��ġ����/������û�ʵ��л�����������������/(7264,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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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학생�건강검사�관련�안내문(예시)
� •�초1,� 4학년�건강검진�안내문

�•�중등�학생�건강검진�안내문

�•�초2,�3,�5,� 6학년�구강검진�안내문

�•� 학생신체발달상황검사� 및� 시력

검사�결과�안내문

�•�초4�치과주치의사업�안내문

�•� 학생� 건강검진기관� 만족도�조사�

안내문

￭ 학생�건강검사�관련�서식�및�참고자료

② 학생 건강검사 관리
  •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 ‘학생 건강검사 연간계획’에 의거 결과 관리
  • 초2・3・5・6학년/중・고 2・3학년 학생 소변검사, 시력검사
  • 건강조사 설문지로 건강이상 학생파악 및 교직원 연수 실시(요양호 학생 관리)
  • 학생건강검사 결과 가정통신(가정과 연계 지도) 
   - 시력검사 결과 나안시력이 0.7 이하인 경우 안과 검진
   - 소변검사 결과 이상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재검토록 안내
   - 학생 신체발달상황검사 결과 안내 시 비만예방애 대한 안내 
   -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병의원 검진 안내
  • 이상 학생은 명단작성 후 지속적인 건강상담 및 재검 추진
  • 건강 검진기관으로부터 학생건강 검사 결과 통보서 및 구강검사 결과통보서 수령
   - 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학생・학부모・학교장에게 통보여부 확인, 

법정양식 준수 여부 확인
  • 건강검사 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시행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 학교의 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 

요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추진

   - 학생 건강기록부 기록 및 관리 철저
  • 구강검사 결과를 활용한 학생 구강보건사업 추진
   - 경기도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과 연계한 구강검진결과 관리
  • 건강한 체중관리 능력을 기르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건강검진 실시 후 체중 이상 학생(저체중/경도/중등도/고도)을 선별하여 

적정 체중 이상 학생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지속 관리
   - 학교 내 보건/체육/영양교사의 협업을 통한 건강한 체중관리 교육 실시
   - 건강상담/생활습관교육/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식이요법, 영양상담 등 

활용한 종합적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담임교사, 학부모와의 연계 지도 및 지역사회 건강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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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기록부관리

TipTipTipTipTip

￭ 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사용자�설명서� –�보건(학교)

￭ 학생건강기록부�관련�서식
•�학생건강기록부

•�학생�신체의�발달상황�통계표

•�학생건강기록부�정정대장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① 건강기록부 입력 방법
  • 2023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 사용자 설명서 > 보건(학교) 참고하여 

입력
   - 탑재위치: 업무포털 > 나이스지원 > 자료광장 > 사용자설명서 > 보건 

검색
  • 학기 초 건강기록부관리 인적사항생성 메뉴: 전학년 인적사항생성
② 학생 건강검사 실시 후 결과처리
  • 메뉴: 보건 > 건강기록부관리 > 반별등록(항목별등록)에서 각 항목
  • 입력시기: 모든 건강검사 전산입력은 가급적 측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임교사가 NEIS에 접속하여 전산입력(전출입자 누락 주의)
  • 건강검사 완료 후 보건영역 입력 방법 교사 연수 실시 
③ 학년 말 건강기록부 관리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7조(자료의 정비)
  •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년말 학생건강기록부의 입력사항을 각종 보조부 

내용과 대조・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수정 
④ 건강기록부 정정대장 관리(학년말)
  • 메뉴: 보건 > 건강기록부정정대장관리 > 정정대장등록
  • 정정항목: 인적사항, 취학전・후 예방접종, 신체발달, 건강검진, 신체능력, 

건강검진, 별도검사
  • 1학년의 경우는 모든 항목 정정대장 등록 없이 바로 입력 가능, 그 이상 

학년은 겨울 방학 전에 정정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 
  • 정정항목 파악: 건강기록부 항목별 입력 상태 조회 후 누락사항은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안내하고 증빙자료 취합
  • 내용입력: 개별(일괄)등록, 이름선택, 해당항목, 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 등 > 저장
  • 정정대장 결재: 반드시 4단 결재(담임-교무-교감-교장)
  • 정정대장 조회: 정정결과 확인 후 출력하여 정정대장철에 보관
⑤ 건강기록부 마감(학년말)
  • 메뉴: 보건 > 건강기록부관리 > 건강기록부마감
  • 마감시기: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시 함께 처리
  • 마감방법: 반별마감, 학년별 마감 후 결재요청(담임-교무-교감-교장)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Ģ/�л��ǰ���Ϻ�����ó���װ�����ħ/(425,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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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편�학교급식

업무명  학교급식

관련 법규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유아교육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식생활교육지원법(약칭: 식생활교육법)    
 ◦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업무 개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 및 학부모 참여
 ‧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 상담에 관한 업무
 ‧ 나이스(NEIS) 급식시스템 사용 등의 학교급식 운영 업무
 ‧ 식중독 발생을 대비한 업무
 ‧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관리
 ‧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 시설·설비 및 기기 관리와 개선에 관한 업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소위원회 운영  

 2.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3. NEIS 급식시스템  - 4세대 나이스로 변경

 4. 식중독 발생 시 대처요령

 5. 학교급식 예산 운용 - 2024년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로 변경

 6. 학교급식 시설 관리

참고자료
 ◦ 2023학년도 영양·식생활 교육 정책 기본 계획(학생건강과, 2023. 2.)
 ◦ 2024학년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계획(학교급식보건과, 2024. 2.)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학부모시민협력과, 2022. 4.)
 ◦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매뉴얼(교육부 학생건강총괄과, 2012. 8.)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재무관리과,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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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운영계획�수립�및�소위원회�운영

학교급식에�관한�사항은�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자문)을�거쳐�학교장이�결정하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설치·운영한다.

1.� 학교급식�운영계획

(안)� 수립

TipTipTipTipTip

￭ 학교급식�운영계획서
� •�학교급식�운영계획서� –� 초

�•�학교급식�운영계획서� –� 중

�•�학교급식�운영계획서� –� 고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① 관계자 의견수렴, 급식실태조사, 관계법령 등에 근거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마련 

②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실무 검토
  •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나트륨 저감화 

계획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 학교급식 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사업별로 별도의 

계획수립을 하지 않아도 됨

2.� 안건�제출

TipTipTipTipTip

￭ 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료
� •�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료� –�초

�•�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료� –�중

�•�학교운영위원회�심의자료� -�고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1항 제10호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심의사항 등)

① 학교급식에 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을 담당자에게 제출
  •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 횟수, 급식 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 내 예결산위원회로 갈음 가능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개별학교에서 실제 사용할 식재료 품질기준
  •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교직원 급식비는 학생급식비 이상으로 부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б��Ĺ������/(24876,20131122)
https://www.law.go.kr/����/�ʤ��ߵ����/(14603,20170321)
https://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A%B2%BD%EA%B8%B0%EB%8F%84%EB%A6%BD%ED%95%99%EA%B5%90%EC%9A%B4%EC%98%81%EC%9C%84%EC%9B%90%ED%9A%8C%EC%84%A4%EC%B9%98%E3%86%8D%EC%9A%B4%EC%98%81%EC%A1%B0%EB%A1%80/(04525,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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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급식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홈페이지�쌍방향�게시판�운영

•�식품비�사용�비율�게시

•�설문조사�실시�후�결과분석�홈페이지�

공개

� � -�학교급식�만족도·기호도조사

�� -�만족도�조사�결과�분석표

•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급식 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학교급식 소위원회 활동 등
•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급식 모니터’는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 인력풀’ 
구성·활용

3.� 회의참석�및� 결과처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결과에 따른 학교장 의결 및 시행
③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연 1회 이상)  

 

4.� 학교급식�소위원회�내부

규정�수립�및�모집

TipTipTipTipTip

￭ 학교급식소위원회�규정
￭ 학부모�안내장
￭ 학교급식소위원회는�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가능(‘2023� 학교업무� 개선�

길라잡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①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급식 소위원회 규정’ 제정(구성 대상, 인원 등)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공동 조리교의 경우
   - 내부규정 공동 제정 (장기결석 처리 등)
③ 모집 방법
  • 학교운영위원장이 추천
  • 학부모 안내장 발송
   ※ 모집 방법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국·공립학교의�장은�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이를�

운영위원회와�관할청에�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TipTipTipTipTip

�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
https://ppzine.kr/schoolwork
https://ppzine.kr/schoolwork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ġ����/�����б������ȸ��ġ�������/(07214,2021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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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급식�소위원회�구성�

및�활동

TipTipTipTipTip

￭ 위원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공동�조리교의�경우
�•�공동�학교급식�소위원회�구성,�

비�조리교�위원�포함

￭ 위촉장
￭ 안내장
￭ ○차�회의�개최�기안문

TipTipTipTipTip

￭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급식소
위원회�학부모가�필요�시�학교급식�

관련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시에는�식품�관련�전문가인�영양(교)사가�

동행(참여)하도록� 개선(국무총리실� 「식품

안전정책위원회」현장�점검�시� 건의�사항

(’14.8월)

TipTipTipTipTip

￭ 급식납품업체�방문평가표
￭ 회의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소위원회)

① 위원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명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교급식에 관심 있는 학부모 위원
  • 학교 구성원 중(교직원, 학부모)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와 학생대표 등(단,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함)
② 위원위촉: 학교운영위원장
③ 간사: 영양(교)사 (’05.12월 국가청렴위 권고)
④ 정기회: 연 1회 이상(학교 자체 규정에 따름)
   - ○차 회의 개최 기안문
⑤ 임시회 운영
  • 소집: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의사정족수: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⑥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 급식비 책정, 급식 예·결산 등 학교급식 운영계획(안)에 관하여 실무 검토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배식 등 학교급식 모니터링
  •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 학교급식 소위원회 규정 제정
  • 급식 납품업체 위생 점검 등 업체 현장의 비교평가
   - 급식납품업체 방문평가표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결정 사항 존중
    -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은 연 2회 이상 실시(회의 포함) 
   ※ 공동 조리교의 경우 기타 공동조리 급식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급식

일정 동일하게 협의 
   ※ 학부모 급식활동 참여를 학교급식소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
 ⑦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은 주요 내용만 개조식으로 전자문서상으로 작성(협의록 

개별 서명은 생략, 결재라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며, 처리 후 협의회 
위원에게는 공람 처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ġ����/�����б������ȸ��ġ�������/(07214,2021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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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안전�및�영양·식생활�교육

건강� 지향적인� 식사� 선택� 및� 영양� 관리를� 지도하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하고�즐거운�학교생활이�되도록�계획하여�운영한다.

1.� 연간계획�수립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시행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 어린이식생활법
∘ 식생활교육법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① 연간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계획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 식생활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식생활 교육지원법」 제26조 
  • 학생주도 급식활동 및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식품 안전교육 강화 
  •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
② 추진 과정 개요 및 내용
  • 학교 교육과정(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식품안전 관리대책 수립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식품과 영양소, 건강한 식품 선택, 영양과 건강, 올바른 식습관, 식품

안전, 식품위생, 생태·환경 주제, 학교급식의 이해, 식품화, 요리활동 등

2.� 식품안전관리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①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리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운영
  •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전 공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 알레르기 유발 식품 교실, 식당에 게시
② 알레르기 유발물질 대상 표시
  • 난류, 우유,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권장,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
  •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 중 원재료는 의무적용, 기타 식재료와 성분은 

권장사항(‘식품 등의 표시기준’ 참조)

�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Ļ�Ȱ��������Ư����
https://www.law.go.kr/����/�Ļ�Ȱ����������
https://www.law.go.kr/��ġ����/������û�л�������Ļ�Ȱ������������/(7161,20211006)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б��Ĺ������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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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양·식생활�교육 
∘ 2023 영양·식생활 교육 정책 기본 계획
∘ 2024학년도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계획

① 영양·식생활 교육 세부 계획 수립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한 교육
  • 학생자치회 연계 학생주도 급식활동
  •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한 생활교육
  •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계획�수립�및� 교육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 학교 실정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노력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 수립(※지침은 최신의 것을 참고할 것)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예시 참고) ‘학교급식 운영계획서’ 
  • 음식물쓰레기 발생 원인별로 전처리 쓰레기(과일 껍질, 다시마, 다시 

멸치 등), 일반쓰레기(뼈, 조개껍데기 등), 순수 잔반(배식 및 급식 후 
남은 잔반)으로 구분·관리

  •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으로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

  •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계약 방식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개선하여 
발생량 저감화 및 비용 절감 도모

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 가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조리 방법 활용, 기호도를 고려한 식단 작성, 

배식량 및 배식 방법 조정 등
  • 급식 시간 배식 및 식생활 지도, 영양교육 시간 활용
  • 잔반 안 남기기 교육자료 제공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 교육자료 식당 게시, 안내장 발송, 홈페이지 탑재 등 
  • 매주 1회 이상 “잔반통 없는 날” 운영 및 우수학급 표창
  •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은 푸드뱅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잔반량 감소 및 처리 비용 절감 노력
  • 학생자치회 및 학부모회 활동 사업으로 정하여 자율적 노력 유도    
    - 운영 방법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
https://www.law.go.kr/����/�ڿ����������Ȱ�����������ѹ���
https://www.law.go.kr/����/�ڿ����������Ȱ�����������ѹ��������Ģ
https://www.law.go.kr/����/�ڿ����������Ȱ�����������ѹ��������Ģ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22

3 NEIS� 급식시스템

NEIS�급식시스템�사용으로�업무의�효율성을�높인다.

1.� 기초자료�입력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① 매 학기 초 및 급식 현황 변경 시 학교 기본정보, 급식 인원, 급식 인력 
현황, 학교장 등 수정 입력 (급식인원을 월별로 입력)

② 자체 영양기준량 등록
  • 영양기준량 산출 처리를 통한 자체 기준량 등록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결정 사항
③ 출력문서결재자 등록
  •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업무 승인하여 관리
④ 학년말 급식 현황 보고
  • 급식 학교 및 학생 수 현황, 급식 인력 및 학부모 참여 인원, 급식예산 

연간 집행액 현황 등 자료 마감처리 후 교육(지원)청 전송

2.� 급식�전� 관리�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
무의 전자화)

① 사용자 식단등록
  • 기존 요리가 없는 경우, 나의 요리- 내요리정보에서 등록
  • 학교급식 영양 표시제 주간 평균 영양량 준수 여부 확인
② 식재료 품의 목록 작성 → 에듀파인 전송 → eat 계약 및 업체 발주
③ 식재료 검수서 및 조리 방법 출력
  • 식품 설명 및 요리 방법 내용 확인 후 보완
④ 학교급식 영양 표시제, 주간식단 출력 후 게시
  • 식당 또는 교실, 홈페이지: 급식 제공 전 게시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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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식�후� 관리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
무의 전자화)

① 식재료 검수 처리
② 급식일지 작성
  • 검식 기록 작성: 당일 작성(맛, 온도, 조화(영양 및 재료의 균형), 이물, 

불쾌한 냄새 조리상태 등)
③ 특기사항/비고: 급식실시 중 특이사항 및 교육내용 기록
④ 학부모 참여: 당일 입력 시 연간 누계 활용 가능

4.� 기타

TipTipTipTipTip

￭ 인사이동� 시� 해당� 학교� 조리법
(Recipe)을�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인수인계할�것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
무의 전자화)

① CCP 출력(나이스에서 출력 가능)
② 보존식 기록표 출력
③ 식품 코드 전면 개정(2020. 3~)
  • 식품 코드 전면개정으로 인해 2020. 3월부터 신규급식 메뉴만 사용
④ 조리법(Recipe) 업로드·다운로드
  •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전체 조리법(Recipe) 관련 자료의 업로드·다운로드 

필요한 경우(나의 요리 – 내요리정보- 자료올리기/내려받기 사용)
⑤ 운영평가·위생 안전 점검(학교)
  • 교육(지원)청에서 입력한 기존 점검 결과 확인
⑥ 학교급식 개시/변경보고서 작성(학교장 인사이동 시 변경보고서 작성)
⑦ 학교기본정보등록 – 급식 인력 현황 작성(조리실무사 변경 시 재작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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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중독�발생�시�대처요령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담당자별� 임무를� 숙지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도록�한다.

1.� 평상시

TipTipTipTipTip

￭� 학교�현장�교직원�사전연수�자료
￭�교내�외부음식물�반입금지�안내장
￭� 단위학교�식중독�모의훈련
￭� 유관기관�합동�식중독�모의훈련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식중독 발생 의심 환자 모니터링 관련 교직원 사전연수 시행
  • 식중독 의심이란 식중독 의심 환자를 구분하는 환자 증세의 기준으로 하루 

설사 3회 이상, 복통, 구토, 발열 등 증상이 동반된 유증상자를 말함
  • 담임교사가 유증상자 조사 시 학생들의 동요 및 또래 증상으로 환자 수가 

과도하게 카운트되지 않도록 연수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의 조사를 금지토록 교육)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식중독 발생 양상과 증상 등 정확히 안내, 

학급에서 학생의 구토물 처리·세척·소독, 학생 손 씻기 교육 등 2차 
감염 예방 관리(교내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안내장 발송) 

② 모니터링 시행
  •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 교사의 모니터링 등 학교 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
③ 식중독 모의훈련(비상대책반 구성원, 관계기관)
  • 단위학교 식중독 모의훈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상황을 가상으로 부여

하여 식중독 비상대책반 모의 활동 시행(환자 발생 시 대처 능력 함양)
  • 관계기관 합동 식중독 모의훈련: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훈련 시행

2.� 1단계(발생인지)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보건실 방문 학생 관찰 및 보고
  • 평상시와 달리 보건실 이용 학생 중 동일증세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다수 있을 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의심 → (집단 식중독 발생 인지 시점) 
보건실 이용 환자 수 집계 → 학교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보건실은 평소 방문 수준의 학생 수 및 증상과 비교 필요
  • 가검물 채취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도착 시까지 학생들 귀가 보류

(보건소 협의)
② 담임교사 유증상자 파악 (환자 파악팀)
  • 증상 호소 학생만 조사한 후 보건실로 보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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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단위학교�식중독�모의훈련(1차)

  •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조사, 전교생 대상 및 학년·학급 전체 대상의  
전수조사 및 교내방송, 전체문자, 반별 손들기 등 부적절한 방법 
조사 금지

  • 환자 발생 분포와 원인을 파악, 반별 집계표를 환자 파악팀에게 제공
  • 병원이송 및 결석, 조퇴 학생은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사전 

파악(개별 역학조사 관련)
  • 식중독 증세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관리자에게 보고
③ 최초 환자 수 집계
  • 동일증세의 보건실 이용 학생, 조퇴, 결석 학생 수를 합산하여 최초인지 

시점 환자 수로 집계
  • 담임교사의 1차 조사 결과 정리하여 1~2개 학급만 환자 발생 등 특이

사항 발견 시(실습, 현장 체험학습, 운동부, 간식, 체육대회, 월요일의 경우 
주말 결혼식 참석 등) 환자 발생 보고에 반드시 포함

④ 학교장 주재 긴급회의(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대책반)
   - 1차 회의자료 참고
  • 대상: 관리자, 부장 교사, 보건 교사, 영양(교)사, 행정실장 등
  • 내용: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인지 최종 판단
  • 결과: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으로 최종 결정 시 교육청, 보건소

(시‧군‧구청)에 신고 
  • 신고 시 내용: 인지 시점의 일시, 최초 환자 수, 유증상자 동일증세 등 

현황, 발생 경위, 특이사항 등
  • 학교 준비자료: 유증상자(결석생 포함) 현황, 정수기 위치 및 개수, 

납품업체 현황, 식단표(관계기관에 제공) 

3.� 2단계(발생�신고)

TipTipTipTipTip

￭ 주의:� 보건소에� 단순문의� 시�
‘식중독�신고’로�오인될�수�있음

￭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신고 및 보고(역학조사 협력팀)
  •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의심’으로 판단 → 인지 후 즉시 유선으로 
담당 교육청 및 시·군·구청(보건소)에 신고 및 보고

  • 서면보고: 학교급식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보고
  • 즉시 신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근거: 「식품위생법 제86조」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ǰ������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26

4.� 3단계(학교급식�식중독�

비상대책반�가동)

TipTipTipTipTip

￭ 학교급식�식중독�비상대책반�운영
￭ 가정통신문�발송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학교급식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비상대책반 구성원)
  • 총괄 대책: 각 대책팀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 보도에 대처, 치료 및 보상대책 수립, 급식 중단 및 대처 방안 등
(관할 교육청과 역학 조사관 의견 참고)

  • 환자 파악팀: 이미 파악한 최초 환자 추이 및 일일 추가 환자 발생 현황 파악
  • 환자이송팀: 응급환자 등 발생 시 환자후송, 입원 학생 관리
  • 역학조사 협력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 협조,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보고 및 결과 보고
  • 학사대책팀: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② 학교장 주재 급식 중단 조치 결정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잠정 중단
   - 급식 중단 여부는 역학조사반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단, 

급식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역학조사반 도착 전에 학교장이 결정)
   - 급식 중단 당일 대용식 구매 및 배식계획 수립 시행
   - 대체 급식 마련(학교운영위원회), 가정통신문 발송(학교알리미 시스템 이용)
   - 학교 내 정수기 사용금지 결정 및 대책 방안 마련
   - 급식 중단 기간의 개인별 도시락 및 음용수 지참,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 대책, 끓인 물 제공 등 대책 마련

5.� 4단계(원인〈역학〉조사

� –� 보건당국)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식중독 원인조사 협조
  • 보존식 및 환경 검체(조리도구, 음용·조리용수 등) 수거
  • 음용수(정수기) 채수 협조: 층별 정수기 위치 등 안내
② 식중독 역학조사 협조
  • 역학조사관 지시에 따라 필요사항 협력(환자 규모, 증상 파악): 역학조사 

협력팀 가동
  • 설문조사 및 채변 검사(대변 검체, 직장도말 검체) 협조 
  • 학생: 발생 규모에 따라 한 장소에 전교생 또는 환자를 집결시켜 일대일 조사 

또는 문항별 설명 후 반별 조사, 유증상자 채변 검사 협조(집결 장소 제공)
  • 급식실: 영양(교)사 및 조리 종사자 협조
  • 외부반입 음식, 학교 주변 판매 식품 등 식중독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식품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ǰ������
https://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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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보존식� 144시간� 보관� 준수,� 수거�
시점으로부터� 6일� 이내의� 보존식만�

제공하며,� 수거�확인서�징구,� 보존식

(실제�제공된�식단)과�보존식�기록지�

일치�여부�확인

� �•�보존식�훼손�금지

￭ 보건소�역학조사�설문지

TipTipTipTipTip

￭ 언론보도�예문

   ※ 환례정의(case definition)에 필요한 임상 증상 중 ‘설사’의 정의
     - 24시간 내 3회 이상의 수양변이 있는 경우(세계보건기구 현장 지침) 

또는 250g 이상의 무른 변이나 수양변이 있는 경우로 함
③ 학교 협조 사항
  • 역학조사 종료 전까지 보건소와 협의하여 학생 귀가 보류(단,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이송), 학생과 학부모 심리적 안정 도모(상황설명, 
치료 내용, 치료비 대책 등을 안내)

  • 보건실 방문환자 역학조사 전 환자 약물 투여 금지
  • 급식실 현장 보존 및 원인 규명 방해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정수기, 지하수, 물탱크, 칼, 도마, 행주, 환경 가검물 등 소독 및 청소금지
  • 급식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④ 언론 보도 대처(총괄 대책반, 언론 대응 창구담당자)
  • 언론 대응 창구 반드시 단일화
  • 가급적 학교관리자로 지정·운영
    (여러 교직원이 각각 자료를 제공할 경우 다른 자료제공으로 언론의 

불신 초래)
  •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제공
  • 개인의 추측, 의견 등은 삼가, 관계기관 간 협의된 사항(초기 인원 등) 제공
  • 그 외 진행 상황(환자 수, 역학조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에 문의하도록 안내
  • 관계기관 간 공조 체제 유지하여 정보공유
  • 관계기관(교육청, 시·군·구청, 보건소, 식약처 등)의 언론 대응 창구를 

확인하고 학교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체제 유지
  • 전 기관 자료제공 시 관계기관 간 상호 확인하고, 가능한 동일 시점의 

동일자로 제공
   ※ 단, 2개 이상의 학교에서 동일 식재료로 의심되는 동시 다발성 식중독 사

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 대응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언론 
대응 일원화(언론사에서 공식자료 요구 시 식약처로 안내)

⑤ 교육청 협조 사항(교육청)
  • 공동 조리교의 경우 학교 간 협조 조정 역할 수행
  • 집단환자 발생이 세균성 이질 등 제1군 감염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확산하지 않도록 설사 환자 감시체계 운영 및 환자 발생 현황 파악
  • 식단표, 급식일지,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 환자 발생 분포도 및 급식 외 

요인(현장체험학습, 외부음식 반입 여부, 매점 판매 식품 등) 등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 협력 및 급식 재개 협의

  • 관내 모든 급식학교에 위생관리강화 공문 및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확산 및 유사사례 발생 방지 노력

  • 당해 학교 특별 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
  •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위탁 급식업체 운영학교 모니터링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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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학교, 교육청, 역학조사 기관)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여 정보 
공조 체제 유지(환자 명단, 진행 상황, 언론 대응 등)

⑥ 역학조사 실시: 시·군·구청 및 보건소
  • 설문조사 실시
  • 채변검사(대변 검체, 직장도말 검체)
  • 보존식 수거
  • 음용수 및 조리수 수질 검사
  • 환경가검물 채취

6.� 5단계(환자� 발생� 일일

보고)

TipTipTipTipTip

￭ 환자발생�일일�상황�보고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환자 발생 일일 상황 보고
  • 학교는 환자 발생 현황을 발생 익일부터 완치일까지 매일 2회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유선, 문자, 팩스 등)
  • 1회: 10:00까지 
  • 2회: 16:00까지 
  •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이송 및 심리적 안정 도모

7.� 6단계(환자� 발생� 익일

이후)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급식실 대청소 및 소독
  • 급식 시설·기구 등 대청소 및 살균・소독시행으로 청결하게 유지·관리
② 개인위생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 강화
  • 음식 섭취 전, 용변 후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지도 및 

가정과 연계 지도
  • 급식실 및 화장실 등 교내 방역 시행
  • 유증상자 사용 물품(의자, 책상, 소지품 등) 및 책상, 손잡이 등 소독시행
  • 위생 취약분야 위생관리 대책 수립
  • 매점에서 위생 취약 제품 판매 금지
  • 외부음식 반입금지
  • 정수기 급수 중단 및 끓인 물 제공 등
  •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부정, 불량식품 매식 금지 등 생활지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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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단계(조사�후� 조치)

TipTipTipTipTip

￭ 학교급식�재개에�따른�가정통신문

TipTipTipTipTip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바로� 학교
안전공제회에�통지해야�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4조� (피공제자�등에�대한�공제

급여금의�청구�등)�②항
�

�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학교급식 재개 논의
  • 보건소 역학 조사관(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 단순 식중독 경우 집단발병이 수습되고, 발생 원인이 제거되어 재발 

요인이 없다고 판단 시
  • 세균성 이질 등 식품 매개 감염병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다고 판단 시 
  • 위생적 급식환경이 조성되며, 조리 종사자 보균 검사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 시 
  •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에 급식 재개
② 급식 재개 준비 철저
  • 급식실 청소 및 식기구 소독과 조리기기 작동점검
  • 급식실 및 교내 방역 시행  
  • 조리 종사자, 납품업체 교육 시행
  • HACCP 시스템에 의거 위생·안전관리 철저
  • 학교급식 재개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 계약해지 시 급식업체 재선정 방안 강구
③ 식중독 발병 학생 치료비 등 보상대책 마련 (환자이송팀, 행·재정지원팀)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판명 난 

경우 피해 학생에 대한 진료비 보상 청구(증빙자료 구비)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부과된 과태료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됨
   ※ 학교 배상 책임공제 제도에 의해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500만원 한도,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있을 경우 공제급여 제외

구분
직영�급식

(학교장,�납품업체�등)

위탁�급식

(위탁�급식업체)

식중독�원인균�검출

� (식재료에�의한�원인)
납품업체�보상 위탁�급식업체�보상

식중독�원인균�검출

(조리�부적정�등� 취급�소홀,�

조리실무사�및�시설�오염�등)

학교�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위탁�급식업체�보상

식중독�원인균�미검출

(원인�불명)

학교�보상

(학교안전공제회)�

역학조사�결과에�

따라�보상자�결정�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б��������������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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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

TipTipTipTipTip

￭�질병관리본부�평가�결과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처분기준 �

④ 식중독 역학조사 결과 귀책 사유 있는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  
제재 조치(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촉구 등)

  • 학교에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위탁업체)와 계약 시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급식 품에 의해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이 해지됨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  

  • 계약보증금 징구 및 세입 조치
  • 학교에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식중독 
발생) 책임을 물어 식재료 납품업체 또는 위탁 급식업체로부터 계약
보증금을 징구하고 세입 조치

⑤ 역학조사 결과 최종 보고 (역학조사 협력팀)
  • 서면보고: 학교로 통보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보고’
  • 보고내용: 발생개요, 급식실시 현황, 주요 조치내용,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 안전공제회 등의 보상내용, 관련 업체 조치, 시사점, 향후 대책 등  
   ※ 역학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조정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는 시‧군‧구(보건소) 역학조사 담당자가 작성 → 

질병관리본부 최종 평가 후 그 결과가 보건소에 통보되므로 1개월 
이내 처리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

⑥ 교육청 조치
  •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질병관리본부 평가 결과, 자치단체 행정처분 등 

결과 확인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 시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시행

   ※ 과태료의 부과기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고

9.� 8단계(모니터링)

TipTipTipTipTip

￭ 식중독�예방�교육
�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유증상자 지속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위주로 긴밀히 주의·관찰

② 식중독 예방 교육 시행
  • 교직원과 학생 손 씻기 실천 등 식중독 예방 교육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ǰ�����������/(30545,20200324)
https://www.law.go.kr/����/��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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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급식�예산�운용

학교급식비를� 운영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세입·세출� 운용)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 학교급식�경비�부담�주체
∘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제8조(경비부담),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구�분 부담�주체

급식�시설․설비비 ▪ 학교�설립·경영자�부담� �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식품비 ▪ 보호자�부담�원칙

급식

운영비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 학교�설립·경영자�부담원칙
종사자의�인건비

▪ 학교�설립·경영자�부담원칙연료비,� 소모품비�등의�

경비

2.� 학교급식�경비�운영

TipTipTipTipTip

￭� 보호자부담� 급식비는�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자문)사항으로

인상�시에는�타당성을�검토하고�

명확한�근거자료�제공�등으로�인상�

필요성�이해�도모
�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 학교급식 경비 운영원칙 
  • 식품비 기준 단가에 의한 계획적인 식단 운영으로 월별 균형 유지
  • 급식학교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급식 시설·설비유지비 등 예산편성
  • 교직원부담 급식비는 유·초는 4,370원, 중·고는 5,630원 이상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
  • 보호자 부담급식비는 ‘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학교 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이·전용 제한) 
  •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서는 급식경비를 전액 교육 및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에게 급식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부족분에 
대하여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부담)

② 급식운영비의 예산 사용범위
  • 종사자의 인건비
   - 교육공무직(급식종사자)과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등의 비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б��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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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 ‘연료비’는 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급식 시설・설비의 유지비’를 제외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와 조리, 
세척에 사용되는 소독제 및 세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비용

   -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편성하되, 되도록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

  • 급식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범위: 급식 시설·설비(기구) 설치 보수, 
유지관리비용, 방역비, 보일러 유지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
비(청관제 등),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 보험료, 덤웨
이터 보수·유지비, 정기검사비, 정수기 유지관리비(급식실이나 식당 
내), 소모품 외 급식경비(전화요금, 교육공무직(조리) 연수 및 협
의회비, 사무용품비, 조달 수수료, 급식 공개의 날 운영비 등)
는 학교 기본운영비로 편성

3.� 학교급식비�예산운영

TipTipTipTipTip

￭� 사업담당자별�예산요구서 �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연간 급식 일수 결정: 학사일정에 의함
    ※ 학교별 급식 운영일 수 편차 최소화(시험일, 방학일, 졸업일, 개학일, 

운동회 등)
② 예산요구서 작성: 사업담당자별 예산요구서 작성 제출
  • 연간 급식비(학교 급식비 및 교직원 급식비) 세입 및 집행 계획수립
   - 세입 계획 시 급식 인원수 적정계상 
  •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 및 전년도 운영 결과 검토
   - 급식비 중 식품비 운영비 적정비율 유지
③ 예산안 확정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 
⑤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 준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⑥ 예산의 집행
  • 식품비 집행
   - 계획적인 식단 작성으로 균등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 식단 작성 및 시장조사: 영양(교)사
   - 월별 수입 예상액(식품비) 및 지출액 확인
   ※ 월별 수입 예상액 산출 방법: 급식 인원수(학생 수+교직원) ×

급식 일수×식품비 단가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ʤ��ߵ����/(16672,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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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급식비�지원

TipTipTipTipTip

� ￭� 분기별� 월� 초(3,� 6,� 9,� 12월)�
급식� 학생� 수를� 분기별� 학교

급식비�지원대상�인원수로�결정

� � •� 단,�분기�중�전체�학생�수�대비�

5%� 이상� 증감� 시�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인원수�

변경�결정�가능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① 2024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단가
 (※ 지침은 가장 최신의 것을 참고할 것)          [단위: 명, 원]

② 학교 급식비 지원범위: 지원일수 범위 내 실제 급식일수 지원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사립 공립

지원�일수 203일 190일 190일 185일 185일 187일

  •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하여 급식 일수 준수
  • 학교급식은 수업 일의 점심시간에 영양 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고 있는바, 현장학습일 등에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빵·
우유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③ 교직원 급식비
  • 아래 제안단가로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체단가 확정

구�분 유·초 중·고 비고

단가(원) 4,370원� 이상 5,630원�이상

④ 학교 급식비 집행 시 유의사항
  • 학교급식 경비는 학생급식비로만 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 경기도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 경비는 식품비 우선 

전액으로 집행 및 정산
  • 식품비/운영비 학생 수 구간별 고정단가 지원, 운영비 잔액 발생 시 

식품비 집행 가능(단, 식품비는 운영비로 집행 불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기도교육청 지원금에는 경기도청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대응 비율은 해당연도 학교급식 
경비 지원계획 참고)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б��Ĺ�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34

6 학교급식�시설�관리

학교급식�시설·설비�및� 기기의�관리는�안전한�학교급식을�제공하기�위한�기본적인�환경을�구축하는�중요�

요인으로�시급성과�예산소요액을�감안하여�단기·중기·장기�계획수립�및�추진을�통하여�개선해�나가야�한다.

1.� 급식실�시설･설비
기기점검�및�개선

TipTipTipTipTip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부서협조

� � •건물�및�시설설비� �교육�시설팀

(건축,�설비�담당)

� � •기기�및�기구:�관련�제조업체�전문가

� � •행정실
�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 각 시설·설비별 설치연도 확인 및 점검시행
② 각 기기 및 기구별 구입연도 확인 및 점검시행
  • 점검 분야: 건물 내･외부 벽체, 바닥, 천정,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 관

련 시설 및 보일러, 덤웨이터 등 부대설비, 조리실 내 기기 및 기구 
사용 안전 실태 점검

③ 점검 결과 후 안전의 시급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개선 및 교체 노력

④ 시설·설비 및 기기 개선: 사안의 시급성, 예산소요액 확인 후 단기·중기·장기 
개선 노력

⑤ 소요 예산확보: 예산 규모에 따라 학교 자체 및 교육지원청 예산 신청 
등으로 소요 예산확보 방안 강구

  • 5백만 원 이하 소규모 예산: 학교 자체 시설·설비 개선비 충당
  • 5백만 원 이상 교육지원청 예산 신청: 급식부서 시설개선 예산 또는 현안 

사업예산 신청 등 적정예산 확보 방안 강구
⑥ 시설개선 이행: 시설·설비 개선 공사의 경우 공사 진행 상태 확인 및 

점검 등 감독 필요

2.� 급식실�현대화�및�리모델링
∘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설비)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① 급식실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 급식 시설·설비 노후 및 조리환경, 기구 교체 등의 필요 여부
  • 급식 인원수와 배식 형태 고려, HACCP 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적정면적 

여부
  • 학교 내 부지확보 가능 여부
  • 리모델링, 현대화사업 여부 결정
   - 급식 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 된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설팀, 

급식팀 현장 확인 및 협의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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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б��Ĺ������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35

TipTipTipTipTip

￭ 기구�선정�시기는�착공�이전에�완료
�

② 설계 준비 및 의사결정
  • 급식 인원수와 배식 형태 고려, HACCP 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급식실 

소요 면적 산출 및 사업계획서 수립(학교, 교육지원청 시설팀･급식팀 협의)
  • 학교 내 부지확보 및 예산 소요 금액 산출 확보 방안 강구
  • 설비기준 제공
③ 설계조정 및 실시 
  •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리모델링 또는 현대화사업 평면도 작업 준비
  • 관련 분야 검토 확인
   - 설비기준 1차 확인
   - 평면도 상 나타나지 않는 재질, 규격 등을 체크리스트로 확인
  • 급식 시설개선 T/F팀 협의 및 검토
   - 교육지원청 시설팀(건축, 설비), 급식팀, 영양(교)사 4~5명 총 7~8명으로 

구성
  • 원활한 시공을 위한 합리적인 실시설계 조정(관련 분야 교차 검토 및 

시설 변경 시 적합성 검토)
  • 학교에서는 급식 기기 및 기구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급식 기기·기구 

선정(필요 시 학교 견학 및 설명회 개최)
   - 구매계약
   - 설비 및 기기 평면도 확인: 위치 변경 시 설계 변경 요청
④ 착공 공사 및 완공
  • 학교, 교육지원청, 급식팀, 시설팀 협의 및 확인
   - 상세 시공 검토 현장 확인 및 관련 분야 검토 교차 확인
   - 설비 및 기구 평면도 설계 변경 내용 확인
   - 조리실 바닥 경사도(물매) 확인(트렌치 경사도 확인)
   - 맨홀 매립 시 깊이, 경사도 확인
  • 공사 공정표 확인
   - 공사 공정에 따라 급식실 설비 공사 및 기기 설치 진행
  • 최종점검: 건축 및 시설·설비, 기기 등 확인 및 시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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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편�교원�인사

업무명  교원 인사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임용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직무대리규정
 ◦ 공무원 행동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 개요
 ‧ 교원의 인사관리 및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 계약제교원    ‧ 보직교사 임용
 ‧ 휴・복직      ‧ 복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교원 인사관리 및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 업무매뉴얼 내용 구체화(서식 등)

 2. 계약제교원 운영  - 2024년 자료 현행화

 3. 보직교사 임용  

 4. 휴직 및 복직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5. 복무 일반  

 6. 겸임・직무대리・영리업무금지・외부강의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7. 휴가  -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참고자료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교원인사과, 2023. 4.)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인사과,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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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인사관리�및�인사자문위원회�운영

민주적인�절차에�따른�교원�인사를�통하여�합리적인�학교�경영을�실현하고�상호�신뢰하는�풍토를�조성하여�바람직한�

교육�환경을�마련한다.

1.� 교원�인사�조직

 TipTipTipTipTip

￭� 별도의�인사서류에�포함되어야
� �하는�항목

� •� 발령일자,� 소속,� 직위,� 성명,�

발령사항,� 발령권자,� 발령근거,� �

기재자�날인,�확인자�날인,�비고

￭ 중등교원�임용관련� [서식]
� •�인사발령통지서

�•�신규교사�선서문

�•�보직교사�임명장

�•�인사발령통지서

�•�사직원

�•�서약서

�•�의원면직�사유�확인서

�•�인사발령통지서(의원면직,�정년퇴직)

∘ 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업무분석(업무내용, 업무량, 교직원 수 등)을 
기초로 새로운 학년도 업무분장 조직

②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담당 학과/학년 및 학급 결정
③ 전입교사는 학교장 또는 교감 면담 후 전입교사용 업무분장 희망원 작성
④ 전 교직원에게 업무분장 희망원을 받고 직무요건 및 인적요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학교별 분장 원칙을 토대로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함

  • 직무 요건: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 수준, 직무에 필요한 
인격 특성, 직무의 조직상 비중, 기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 인적 요건: 종별, 경력, 학력, 전공분야, 자격, 연수실적, 정책판단 또는 업무
추진능력, 통솔 능력,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 장애 등

⑤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임용
⑥ 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재
  • 인사기록자료는 나이스(NEIS)로 작성, 유지, 보관함이 원칙
  • 나이스(NEIS)로 작성, 유지, 보관된 발령대장 및 현원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인사서류로 관리

2.� 인사자문위원회�운영

TipTipTipTipTip

￭ 인사자문위원회�규정(예시)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설치), 제35조(운영)  

① 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예시
  • 위원장(교감), 간사(교무기획부장), 위원(학교별 적정 인원)
  • 위원은 보직 여부, 성별, 교육경력 등의 조화와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별 적정 인원으로 구성
② 위원 선출
  • 교무회의를 통하여 선출
  •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함
③ 회의 운영 일반
  • 정기회의는 8월 말(1학기 말)과 2월 중(2학기 말)에 실시
  • 임시회의는 학교장의 요구나 위원의 요구 시 소집
  •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 사항은 비공개로 관리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관련근거

https://www.law.go.kr/����/������������/(20231012,19341,20230411)/��17��
http://www.law.go.kr/����/�����������ӿ��
https://www.law.go.kr/������Ģ/�����������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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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제교원�운영

계약제교원을�적정하게�임용함으로써�결원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학교�교육과정�운영�정상화를�도모한다.�

1.� 계약제교원�운영�일반

TipTipTipTipTip

￭ 계약제교원�운영�서식�모음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① 구분
  • 계약제교원은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로 구분 
② 임용계약
  • 표준계약에 의한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 체결
  • 모든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원 발생을 철저히 방지
③ 임용내용
  • 임용상한연령: 만 62세(단, 계약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
   -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완화 기준(2024학년도 한시적 적용)
     · 교육과정 운영상 임용(시간강사 포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차 

공고는 65세까지, 2차 공고부터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임용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령까지 임용가능)

     · 교육과정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정규교원의 총 결원기간이 5일 
이내에 채용되는 시간강사는 1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 임용권자: 학교장(단, 교육지원청 소속인 교원은 교육장)
④ 임용서류 징구관련 유의사항
  • 1차 전형 시에는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서류 징구 지양
  • 동일교에서 단절없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기 제출된 서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활용 가능
   - 신규임용 대기자: 임용후보자 임용구비서류 확인원으로 갈음
   - 퇴직교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구직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구인자는 

임용여부가 결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구인자가 정한 기간 중 
임용서류를 반환해야 함(서류형태가 파일인 경우에는 삭제 조치)

⑤ 기타
  • 중등학교의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계약제교원으로 임용 불가
  • 계약제교원 채용에 관한 비위사항 발생 시 감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해당교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산학겸임교사 운영에 관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을 따름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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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교원

TipTipTipTipTip

￭ 계약제교원� 임용� 시� 구비� 서류�
주요�변경�내용(2024.� 1월�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 � -� 단,� 기간제교원� 임용� 규정(교육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4항)에�

퇴직한�국가공무원�또는�기간제

교원을�퇴직일부터�6개월�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신체검사�면제

•�추가된�증빙�자료(2024.�1월�개정)

�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검사�결과�확인서

� �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 �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해당자만�제출)

�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회신서는�1년�이내�것만�

유효(「아동복지법」� 제29조의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신구
대조표�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① 임용 사유 및 요건
  • 1월 이상의 결원보충을 하려는 경우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하려는 경우
   - 정원외기간제에 해당되며 교육청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② 임용자격 및 제한사항
  • 임용자격: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제한사항  
   - 명예퇴직교원(단, 해당자 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용 

가능함. 해당교 퇴직자인 경우에는 해당자 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고 
퇴직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채용 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또는 동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채용비리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던 자는 임용 불가

③ 채용 절차
  • 채용 공고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해당 공고 게시. 학교 홈페이지 공고 

게시는 금지(공고일 제외 3일 이상 게시 권장)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공고만 생략하고 나머지 절차는 준수해야 

함, 공고 생략 시 인력풀 등록화면 출력 후 보관)
    ※ 신규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 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한 후 6개월 
이상 채용 시

    ※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현재 재직 중인 경기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기간 단절 없이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 서류심사
  • 면접(필수) 및 수업 실연(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생략 가능) 
  • 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및 임용 결정(취업제한대상자 검증 관련 공공

기관 재직 경력 여부 확인 및 채용후보자 또는 이전 기관에 취업 제한 
대상 여부 확인 필수)

④ 임용 서류

계약자

본인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 � � � � � �•�교원자격증�사본�또는�자격인정조서�

•�병적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초본(군경력�해당자만�제출)� � � � �•�사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이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 � � � � � � � � � �

•�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이수학기가�표기된�서류(성적증명서�등)�요구�가능)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관련�체크리스트(확인서)�작성‧보관
� �※�비위면직자에�해당하거나�결격사유가�있을�경우�채용�불가� �

•�마약·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검사�결과�확인서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 � �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해당자만�제출)� �

임용

기관

•�호봉획정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결격·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 -�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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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2024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① 임용 사유 및 요건
  • 1개월 미만의 결원보충을 하려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을 하려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은 주관부서의 

기준에 의함
   - 특수한 교과목의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
② 임용 자격
  • 정규교사를 대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 대학 졸업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하고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채용 절차
  •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준용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채용 

공고는 생략 가능
  • 계약기간이 3주 이내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 및 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이 지원자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임용 가능
④ 임용 서류

계약자

본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강사수당�등�계약에�반드시�필요한�

경우에�한해서�제출)

•�교원자격증�사본�또는�자격인정조서

•�병적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초본(군경력�해당자만�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근무여건�등�제반사항을�

고려하여�임용권자가�최종�판단함)

•�사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관련�체크리스트(확인서)�작성·보관

� � ※�비위면직자에�해당하거나�결격사유가�있을�경우�채용�불가

•�마약·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검사�결과�확인서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해당자만�제출)

임용

기관

•�호봉획정표(필요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결격·범죄유무조회(결격사유조회,�범죄경력조회)

� � -� 성범죄경력�조회�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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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직교사�임용

보직교사의�민주적이고�합리적인�임용을�통해�교육자치의�기본정신과�학교�민주주의를�효과적으로�구현한다.�

1.� 보직교사�임용

TipTipTipTipTip

￭� 인사기안문� 양식
￭ �보직교사�배치�기준의�학급수에는�
� �특수학급�및�순회학급�포함

￭� 경기도교육청은� 보직교사� 명칭을�
‘부장교사’로�정함

￭ �나이스(NEIS)에서는
� •[교원인사� >� 임용발령� >� 임용

발령� >� 보직교사]로�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 교육공무원법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운영 목적
  •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음 
② 배치 기준

③ 세부 운영 방법
  • 보직교사의 명칭은 시도교육감이,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함
  • 임용 처리 과정 및 절차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학교

-�보직교사�종류�

및� 업무분장

-�임용대상자� �

선정·임명

-�결과처리

-� 임용대상자�확인·선정

-� 인사기안,� 결재

-� 임명장�교부

-� 발령대장,� NEIS� 등재

-�학교장이�

발령대장,�

NEIS� 등재

-�해면자�및�

보직변경자�

포함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수 보직교사수 학급수 보직교사수

3~5 3 3~5 3

6~8 4 6~8 4

9~11 5
9~17 8

12~17 8

18학급�이상 11 18학급�이상 11

2학급이하의�

분교장
1

-체육중학교

-교감�미배치교

-43학급�이상�

복수교감�미배치교

+1

-실업과를�설치한�

고등학교�및�

체육고등학교

-교감�미배치교

-43학급�이상�

복수교감�미배치교

+1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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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직�및�복직

교원이�재직�중�직무에�종사할�수�없는�타당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해당�사안에�따라�면직시키지�않고�질병치료,�

육아,�법률상�의무�이행,�능력개발을�위한�연수�기회�등을�충분히�제공하여�신분을�보장한다.

1.� 휴직�제도�개요

 TipTipTipTipTip

￭ 휴복직�관련�각종�양식
￭ 휴복직�관련�동영상�업무매뉴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① 휴직의 구분
  • 직권휴직           • 청원휴직
② 휴직의 효력
  •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부득이한 경우라도 30일 이내) 

신고하고 복직
  •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은 복직신고 후 당연복직
③ 휴직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 임용권자는 청원휴직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해외유학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휴직, 동반휴직에 대하여 최소한의 
휴직기간 기준은 없으나, 단기간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처리해야 함

  •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사 임용도 학기 단위로 운영하여 정원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
하도록 운영

  • 휴직사유의 소멸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계속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에 대해 복직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른 사유로의 
휴직신청을 하도록 함

  • 휴직 중에 있는 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함

  • 휴직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보고서 
제출

  •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 실태 파악 및 보고서 관리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직권면직 처분함
  • 2년 이상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한 교원이 복직하려면 대통령령에 

의거한 연수를 받아야 함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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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직사유�및� 기간

TipTipTipTipTip

￭ 질병,�육아,�가족돌봄�휴·복직�처리�
지침(관련자료)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직권휴직

종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

수행

노조

전임자

근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1호

요건

신체상·정신
상의�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를�위하여�
징집�또는�
소집된�
경우

천재지변
이나�전시,�
사변�또는�
그�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알�
수�없게�
된�경우

그�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벗어나게�
된�경우

교원노동
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경우

기간

1년�이내
(1년�연장�
가능,�공무상�
질병은� 3년,�
2년�이내�
연장�가능)

복무기간 3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제외(공무상
질병은�산입)

경력평정:�
산입

경력평정:�
제외

경력평정:�
산입

경력평정:�
산입

승급
승급제한
(공무상질병은�
인정)

승급인정 승급제한 승급인정 승급인정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결원보충�
불가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봉급의�
70%

(1년�초과�
시� 50%)
(공무상�질병은�
전액�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공통수당
(봉급과�
동일�비율)
기타수당
(휴직사유별�
차등�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의사�진단서
(휴직�시)
완쾌진단서
(복직�시)
첨부

경기도교육청�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공문

� 세부업무명

� �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20231012,19341,20230411)/��44��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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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질병,�육아,�가족돌봄�휴·복직�처리�
지침(관련자료)

② 청원휴직

종류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근거 제5호 제6호

제7호

(제7호의2�

포함)

제7호의3

요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연구�

또는�

연수하게�된�

경우

법률에서�

인정하는�

기구,� 기관,�

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자녀의�

양육(입양)에�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또는�

출산하게�된�

경우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때

기간

3년�이내

(학위취득인�

경우� 3년�

연장�가능)

고용기간

(비영리�법인�

고용�시� 3년�

이내)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입양은�

6월�이내)

1년�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가능)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50%�산입

경력평정:�

산입

(비상근은�

50%�산입)

경력평정:�

산입

경력평정:�

제외

승급 승급인정

승급인정

(비상근은�

50%�인정)

첫째,� 둘째는�

1년�이내,�

셋째�이상�

전체기간�

인정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봉급의� 50% 지급�안함 지급�안함

봉급의�

70%(1년�

초과�시�

50%)

수당
수당규정에�

의거�지급
지급�안함

육아휴직수당�

지급

정근수당�등�

일부�감액�

지급

기타

경기도교원�

국외자비유학,�

연수·연구대상

자�선정기준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의사�진단서

(휴직�시)

완쾌진단서

(복직�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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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질병,�육아,�가족돌봄�휴·복직�처리�
지침(관련자료)

￭ 육아휴직수당�관련�법령�일부�개정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

령� 제34101호,� 시행� 2024.� 1.�

5.)

종류 연수휴직 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근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요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된�
경우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배우자,�자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하게�된�
경우

기간 3년�이내
1년�이내
(재직기간�중�
총� 3년)

3년� 이내
(3년�연장�
가능)

1년�이내
(재직기간�중�
총� 1회에�
한함)

승진평정
경력기간

경력평정:�
50%�산입

경력평정:�
제외

경력평정:�
제외

경력평정:�
제외

승급

승급제한
(학위취득에�
따른�호봉�
재획정은�
인정)

승급제한 승급제한 승급제한

결원보충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보수지급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수당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지급�안함

기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관한�
규칙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함.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 지급액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의 최초 6개월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상한액: 1개월
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 공통수당: 교원의 경우 정근수당, 가족수당, 보전수당이 해당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임용권자가 청원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https://www.law.go.kr/����/�������������ѱ���
https://www.law.go.kr/����/�������������ѱ���
https://www.law.go.kr/����/�������������ѱ���
https://www.law.go.kr/����/�������������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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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직�및� 복직�절차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2(육아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휴직 및 휴직 연장

휴직종류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육아,�

질병,�

가족돌봄

휴직

학교

휴직원�

접수,�

발령보고

휴직원�접수�및�

검토,� 휴직�발령�

기안�및�결재,�

교육지원청�

보고�

본인�작성�및�

제출�원칙,� 휴직�

사유·기간·증빙

서류�적부·날인�

여부�확인�및�

검토,� 인사발령�

통지서�교부

교육지원청

나이스�

휴직�발령,�

보고�및�

대장기재

공문�접수�및�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등재,�

교육감�보고,�

휴·복직�

대장기재

휴직�적정성�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등재�

시� 근거�공문�

기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접수

대장�정리

휴·복직�대장에�

등재

그�외�

휴직

학교
휴직원�

접수,� 제출

휴직원�접수�및�

검토,� 공문�

제출(휴직원�

첨부)

본인�작성�및�

제출�원칙,� 휴직�

사유·기간·증빙

서류�적부·날인�

여부�확인�및�

검토

교육지원청

휴직�발령,�

보고�및�

대장기재

휴직원�접수�및�

검토,� 발령기안�

및�결재,�

인사발령�통지,�

교육감�보고,�

나이스�

인사기록�등재,�

휴·복직�

대장기재

구비서류의�

타당성�검토,�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나이스�

인사기록�등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접수�및�

결재�대장�정리

휴·복직�대장에�

등재

� 관련근거

�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www.law.go.kr/����/������������
http://www.law.go.kr/����/�����������ӿ��
http://www.law.go.kr/����/������������
https://www.law.go.kr/����/�������������ѱ���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47

TipTipTipTipTip

￭ 임용권자의�발령대장�및�
현원대장�관리

�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교

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유지,�보관

�•� 교육청� 발령� 대상자는� 복직원�

등� 일체의� 서류를� 검토한� 후�

첨부하여�교육청으로�제출�

② 복직

휴직종류 시행기관 처리내용 처리방법 유의사항

육아,�

질병,�

가사휴직

학교
복직원�접수�

및� 복직발령

복직원�접수�및�

검토,� 복직발령�

공문�기안�및�

결재

본인작성�및�

제출�원칙,�

복직사유·증빙성�

적부·날인여부�

확인

교육지원청

나이스�복직�

발령,� 보고�

및� 대장기재

공문접수�및�

검토,� 나이스�

인사기록�등재,�

교육감�보고,�

휴복직�대장�

기재

나이스�인사기록�

등재�시�근거�

공문�기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접수�및�

결재,� 대장�

정리

휴복직�대장에�

등재

그�외�

휴직

학교
복직원�접수�

및�제출

복직원�접수�및�

검토,� 공문�

제출(복직원�등�

서류�첨부)

본인작성�및�

제출�원칙,�

복직사유·증빙성�

적부·날인여부�

확인�

교육지원청 복직발령

복직원�접수�및�

검토,� 발령기안�

및�결재,�

인사발령통지,�

결과처리

구비서류의�

타당성�검토,�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나이스�

인사기록�등재

교육청
보고사항�

처리

공문접수,�

교육청�발령�

대상자는�발령�

기안�결재,�

대장정리

휴복직�대장에�

등재

학교
발령�알림�

공문�접수

경력인정부분�

호봉산입

동일�일자로�

복직�후�

휴직하는�경우�

호봉재획정을�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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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무�일반

교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수�있도록�돕는다.

1.� 교원의�임무� 및� 복무상�

의무

 TipTipTipTipTip

￭ 교원의� 복무상� 의무
� •� 직무상� 의무

�•� 신분상� 의무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6조(성실의무~집단행위의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조의2(친절・공정한 업무 처리~비밀엄수)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교원의 임무
  •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 포함)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원의 직무상 의무
  • 성실 의무: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종의 의무: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
  • 직장 이탈 금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불가함
  • 친절・공정의 의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직무 수행해야 함
  • 종교중립의 의무: 종교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함
  • 비밀 엄수의 의무: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함
  • 청렴의 의무: 직무 관련하여 직・간접적 사례・증여, 향응 수수 불가함
③ 교원의 신분상 의무
  •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손상 행위 금지
  •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 외 영리 업무 종사 불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정치 운동의 금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및 가입 불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 행위 금지,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 약속 행위 금지 등

  • 집단 행위의 금지: 공무원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 업무를 위한 집단 행위 불가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외로 함)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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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사항�관리

 TipTipTipTipTip

￭ 교원의�대학원�수강
� •� 학교장�허가를�받는�경우�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한� 주간�

대학원� 수학이� 가능함(본인의�

가용연가일수�초과�금지)

�•�학교장�허가를�받지�않고�근무

시간�중�대학원을�수강하여�취득

한�모든�학위는�원칙적으로�연구

실적�평정대상이�될�수�없음

�•�교원은�학교장�허가를�받고�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 수강을� 할�

수� 있음.� 이때� 근무상황은� ‘출장

(연수)’로�처리함

TipTipTipTipTip

￭ 출장
� •� 상급자의�명에�의해�근무지�외의�

장소에서�공무를�수행하는�것

￭ 출장명령과�출장여비�지급
� •� 출장명령이� 있는� 출장일지라도�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것은�아님

� � � -� 출강� 시�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는� 경우�

출장여비�지급�없이�출장으로�

처리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1조(근무시간 등~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근무 사항 관리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출퇴근 시간을 학교

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기준총량 1일 8시간)
  •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개인별 근무상황부(NEIS에 의한 관리 포함)를 

통해 복무 관리 철저
② 교원의 근무 시간

③ 휴업의 효력과 복무
  • 휴업의 효력: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됨
  • 학교장의 휴업 결정: 매 학년도 시작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휴가가 포함되어야 함
④ 교원의 방학 등 휴업일 근무
  •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교원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1조)
  • 방학기간 중 교원이 학교 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⑤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 기간 부여
  •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근무시간 외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가능

정의 내용

출근
정해진�근무시작�시간까지�근무장소(학교�내�근무장소)에�

도착하는�것

지각 정해진�근무장소에�정해진�근무시작�시간�이후에�출근하는�것

조퇴 정해진�근무종료�시간�이전에�퇴근하는�것

외출
근무시간�중�개인용무를�위하여�학교�외부로�나간�후�종료�

시간�이전에�들어오는�것

결근
출장,�휴가�등� 정당한�사유�없이�근무�종료�시간까지�

출근하지�않는�것

� �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ÿ���/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50

3.� 공무외�국외여행

TipTipTipTipTip

￭� 교원의�방학�중�근무
� •�방학�등의�휴업일은�학생�수업과�

등교가�정지될�뿐,�공무원의�복무

규정에� 따른� 휴가가� 아니므로�

근무�의무가�면제되는�것이�아님

�•�교원은�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

시설�또는�장소에서�연수를�받을�

수�있음(「교육공무원법」�제41조)

TipTipTipTipTip

￭� 공무외�국외여행�실시�방법
� •�휴가일수�범위�내�공무외�국외여행�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 � � -�자율연수�계획서�작성�필수

� � � � �※�계획서�양식

￭� 휴가일수�범위�내�공무외�국외여행�
� •�사유

� � � -�본인�또는�친인척의�경조사

� � � -�질병의�치료

� � � -�친지방문

� � � -�견문목적

� � � -�취미활동,�가족기념일�여행

� � � -�기타�필요한�경우

� �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따른�

공무외�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이�

아니므로�자율연수�계획서�작성이�

불필요하며,� 본인의� 법정� 휴가

일수(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범위� 내에서� 복무�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실시 원칙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업일(여름・겨울방학, 학기말 

휴업일, 재량휴업일 등)에 실시
②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③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
자율연수�

계획서�작성
⇨ 나이스�상신 ⇨

확인�및

�승인
⇨ 연수실시

  •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

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 나이스에 복무 및 계획서 상신
   - 근무상황: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 사유 또는 용무: 국외 자율연수
   - 국외 자율연수 계획서를 나이스 상신 시 첨부파일에 탑재
  •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학교장에게(학교장의 경우, 소속 교육지원청에) 승인받은 후 실시 
 ④ 공무외 국외여행 나이스 상신 방법
   - 복무상신은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여행기간이 근무

상황부에 표기되도록 하고 목적지란에 여행기간(시간 포함) 병기 
   - 출국시간부터 귀국시간까지 단절 없이 시간을 설정하되 출발 혹은 

귀국일의 시간 설정은 근무일 근무시간에 따라 설정
   - 정상근무 이후 출국하는 경우 복무는 다음 날 00:00부터, 근무시간 

전에 귀국하여 근무하는 경우 귀국일 전일 24:00까지 복무 상신
   - 귀국일이 휴업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귀국일 근무 종료시간까지 복무 

상신(기타는 공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상신하지 않도록 유의)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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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겸임·직무대리·영리업무금지·외부강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공무수행� 자세와� 자율적인� 근무� 체제를� 확립하여� 혁신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교육활동의�원활성과�효율성을�도모한다.�

1.� 겸임

TipTipTipTipTip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규칙」�제7조

� •�학교장에게�재위임하는�사항

� � -�보직교사의�임용

� � -�기간제�교원의�임용

� � -� 소속�교원의�겸직허가

� � � (교장·원장�제외)�

� � -� 부설학교� 교직원� 겸무에� 관한�

사항

� � -� 소속� 교원의� 질병·육아·가사의�

휴직과�복직(교장·원장�제외)

� � -�소속�교사의�순회교사�겸임�발령

� � -� 해당�학교에�속하는�국유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또는�대부�

� � -�소속�교원의�공무국외출장�허가에�

관한�사항(교장·원장�제외)

∘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겸임)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교육공무원 겸임 전제 조건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제2항 및 「고등교
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함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따른 교원의 겸임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음
   -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산업대학 교원 및 각급 연수기관 교수요원 임용 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함
   - 각급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 간 또는 병설

(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 간
   - 정부투자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단체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 간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제청해야 함
④ 권한 위임
  • 근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 소속 교육공무원의 순회교사 겸임발령: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재위임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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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대리

TipTipTipTipTip

￭ 직무대리규정의�목적
� •� 기관장,�부기관장,�그�외�공무원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규정함

￭ 직무대리�관련� [서식]
� •�직무대리명령서

∘ 직무대리규정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용어의 정의
  • 직무대리
   - 기관장, 부기관장,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 학교의 
경우 기관장은 학교장, 부기관장은 교감으로 봄

  • 사고
   -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학교장과 교감의 직무대리
  • 학교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감이 학교장의 직무대리를 함
  • 학교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한 경우에는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해야 함
  • 학교장과 교감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순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학교장, 교감의 직무대리를 함
③ 학교장과 교감 외의 직무대리
  •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직무대리지정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함

④ 직무대리의 운영
  •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음
  •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직무
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함

  •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

⑤ 위임 규정 
  • 학교장은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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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업무금지

TipTipTipTipTip

￭�영리업무의�개념
�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행위

￭ 계속성�기준�
�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것

�•�계절적으로�행해지는�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

으로�행해지는�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

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것

￭ 겸직�관련� [서식]
� •�겸직�관련�각종�양식1

� � -� 겸직허가�내부결재(학교)

� � -� 겸직허가�신청(학교→지역청)

� � -� 겸직허가�내부결재(지역청)

� � -� 겸직허가�시행안(지역청)

� � -� 겸직허가�신청서(일반)

� � -� 겸직허가�신청서(외부강의)

� � -� 겸직허가대장(외부강의)

� � -�겸직허가서(별도허가서�필요시)

�•�겸직�관련�각종�양식2

� �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겸직

허가�신청서

� � -�촬영�및�초상권�활용�동의서

� � -�공무원�겸직심사�주요�체크리스트

� � -�인터넷�개인�미디어�활동�겸직

심사�체크리스트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함
② 영리업무의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공무원은 다음의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③ 겸직 허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 교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④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사무
  •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 관할 공립학교 교장 및 원장,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소속 공무원 겸직 허가(교장 제외)
⑤ 유의사항
  •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에서의 복무
   - 연간 가용연가(조퇴, 외출 등)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
할 때는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강의 보수(사례금)를 
지급받지 않도록 유의(외부강의 신고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별도 신고)

� 주요내용

�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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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강의

TipTipTipTipTip

￭ 신고대상에서�제외되는�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범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

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직속기관·사업소�등

� •� 국·공립� 학교(유치원),� 국립대학

교,�시·도립대학교�등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한� 외
부강의등의�의미

� •�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

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

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

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

회·세미나·공청회�또는�그�밖의�

회의�등에서�한�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발표,� 심사,� 평가,�

자문,�의결�등�행위�포함)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강의·

강연·기고

� � -� 사회자와의� 개별방송�인터뷰에�

응하는�경우

� � -� 서면심사·자문에�응하는�경우

� �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시

험출제�업무를�하는�경우

� � -�각종�법령에�의한�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회의에�참가하는�경우

� �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공연,�전시�등�행위

￭ 외부강의�관련� [서식]
� •�외부강의등�신고서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외부강의 겸직허가 및 신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 교원은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무관) 소속기관장의 외부강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사이버강의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신고
   - 교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의 경우
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와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외부

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의한 외부강의등의 신고
   -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및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 받은 모든 외부강의등에서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학교장)
에게 신고해야 함

② 외부강의 관련 유의사항
  • 교원은 외부강의에 대해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소속기관장

(학교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함
  • 학교장은 교원의 직무연관성 및 업무 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하여 외부

강의 출강을 허가해야 하며, 해당 교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담당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경우 

허용),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허용함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주요내용

�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ൿ����
https://www.law.go.kr/����/����ûŹ�ױ�ǰ������Ǳ��������ѹ���
https://www.law.go.kr/��ġ����/������û�������ൿ����/(932,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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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가

교육활동의�원활한�운영과�자율적인�근무�체제를�확립하여�성실하게�일하는�근무�여건을�조성하여�교육

활동의�효율성을�도모한다.�

1.� 휴가�일반

 TipTipTipTipTip

￭ 교원�휴가의�개념
� •� 학교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신청�등에�의하여�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

특별휴가를�총칭함

￭ 휴가�등의�허가권자�및�절차
� •�휴가를�원하는�공무원(교원)은�

승인권자(학교장)에게�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전까지�승인받아야�함

￭ 교원휴가�관련�증빙�서류
� •� 7일�이상�연속�또는�연간�누계�

일수� 6일�초과�병가:�진단서

�•�공가:� 소집통지서,�소환장�등

�•�국외여행:�국외여행�허가신청서

�•�출산�휴가:� 진단서

�•�포상에�의한�휴가:�표창장�사본

�•�명예퇴직:�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결정�통보문

�•�경조사로�인한�특별휴가:�사유를�

증빙할�수�있는�유인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휴가의 종류 
  •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함
② 휴가 실시의 원칙
  • 학교장은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수업결손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일수는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의 기준은 13:00로 함(탄력근무시간 적용 시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

(병가, 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
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 처리  
  • 연가 및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④ 유의점
  •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함
  • 휴가 중인 교원의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은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연가 사실의 미기록, 신청
하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의 묵인,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
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ÿ���
http://www.law.go.kr/������Ģ/�����ް������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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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종류별�운영방법

TipTipTipTipTip

￭ 연가의�개념
�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

써�근무능률을�유지하고�개인생

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TipTipTipTipTip

￭ 수업일� 중� 교원의� 연가� 사용�
가능�사유

�•�본인�및�배우자�직계존속의�생일�

�•�배우자,�본인,�배우자�직계존속의�

기일�

�•�배우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일시적�간호�또는�위로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병가를�모두�사용한�후에도�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계속� 요양을� �

할�필요가�있는�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석�수업�및�

일반대학원�시험에�참석하는�경우�

�•�본인�및�배우자�부모의�형제ㆍ자매�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배우자�장례식�

�•�본인�자녀의�입영일�

�•�기타�상당한�이유가�있다고�소속�

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연가
  • 연가 사용 기간: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월일수를 적용하되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미산입함
(단, 법정 의무수행 기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함) 

  • 연가 가산: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병가실시 일수 1일 미만인 교원과 연가실시 일수 3일 미만인 
교원에게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함

  • 수업일 중 교원의 연가 사용: 학교장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에 속한 사유 발생 교원의 요청 시 해당 연가를 승인함

  • 다음 재직기간 연가 사용: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 발생 시 다음 재직기간 
연가 사용이 가능함(다음 재직기간 전 기간 근무를 전제로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법정의무수행 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을 

제외한 휴직,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등)이 있는 교원의 연가
일수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12(월)×해당연도 연가 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식에 의해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지각,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
한 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함

   - 연가일수 초과 사용 시 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는 일할 환수 조치함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이상� 1년�미만 �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Ģ/����������������¡����ÿ���/
http://www.law.go.kr/������Ģ/�����ް������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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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병가의�개념
� •� 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수행이�

불가한�경우�또는�감염병에�걸려�

다른�교직원,� 학생�등의�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휴가

TipTipTipTipTip

￭ 병가�기간�결정
� •� 학교장이�해당�교원의�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고려하여�결정함

�•� 학교장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이� 질병� 치료와� 감염위험�

차단이라는�본연의�목적을�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병가�기간과�관계없이�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

할�수�있음

② 병가
  • 병가일수 계산
   - 병가일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 미사용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병가의 종류별 내용
   - 일반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감염

병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60일의 
범위에서 승인함

   - 공무상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180일 범위에서 승인함(동일 사안 연도 구분 없음)

  • 병가의 운영 방법
   - 일반병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거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이때,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연가 처리함. 단, 동일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병가에 대해서는 최초 제출 진단서 외에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해야 함

   - 공무상병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에 따름.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아야 함. 단,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
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사후에 공무상요양이 승인되면 본인 희망 
시 이미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 가능함. 일
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이 결정된 때에
는 당초의 일반병가, 연가, 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일반병가‧연가는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음. 공무상병가 기
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별도로 운영하며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 및 연가의 순차적 
승인 가능(연가 모두 소진 시 휴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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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공가�대상이�아닌�사례
� •�승진시험�준비기간

�•�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

접종

�•�건강검진�확진검사,� 결핵검진�

확진검사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 관련

한� 사진� 촬영,� 참관� 등을� 위해�

동행하는�경우

￭� 「교원휴가에�관한�예규」�일부�개
정으로� 공가� 규정� 정비� 내용

(2023.� 12.� 11.�일부개정)

� •� 근로� 시간� 면제자� 교원의� 노동

조합�관련�공가�사용�규정�정비

�•�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로�지정된�교원이�

단체협약,� 대의원회,�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해� 지명된� 자로� 참석

할�때,�면제�시간을�사용하도록�

현행�공가�규정�정비

� � -� (참조)�신구문대조표� � �

③ 공가
  • 공가 사유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근무

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교원을 제외한 교원이 동법 제6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동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석할 때(연 1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
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동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
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동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동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 운영 방법  
   - 공가의 승인대상에는 검사일, 소환일, 투표일, 시험일 등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나 시간을 가산할 수 있음
   -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도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

날까지 사용 가능
   - 행사 참가는 학교장이 소속 직원의 선수, 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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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경조사휴가�사용�시� 유의점
�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해�분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단,�

본인� 결혼의� 경우� 사유� 발생일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범위

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그�사유가�발생한�날(사망

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TipTipTipTipTip

￭ 난임치료시술� 휴가� 기간� 및�
유의점

� •�휴가일수:� 2~4일

�•�여성(시술일�당일�필수�포함)

� � � -�인공수정�시술:� 2일

� � � -� 동결보존�배아�이식�체외수정�

시술:� 3일�

� � � -�난자�채취�체외수정�시술:� 4일

�•�남성:�정자채취일�당일

④ 특별휴가
  • 경조사 휴가 

  • 출산 휴가
   - 임신 또는 출산한 교원에게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함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는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휴가기간 확보
  • 난임치료시술휴가
   - 교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 여성보건휴가
   - 여성교원의 생리기 월 1회 1일
  • 수업휴가
   - 방송통신대 출석수업 참석에 따른 연가일수 초과 출석수업 기간
  • 재해구호휴가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그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5일 이내, 대규모 재난 피해 교원의 경우 10일 이내)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교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 시간 사용 가능
  •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

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대상자: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각 요건에 해당하면 연간 2일(16시간) 범위에서 

유급휴가 가능함(자녀가 3명 이상 또는 장애인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
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1일(8시간) 가산)

   - 유급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고 무급휴가는 일 단위만 
     사용 가능
  • 임신검진휴가
   -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
휴가 부여 가능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부모 5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3

본인�및� 배우자의�형제·자매 1

입양 본인 20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60

제28편�교원역량개발

업무명  교원역량개발

관련 법규

 ◦ 교육공무원법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 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업무 개요
 ‧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 연수 및 연구대회 운영 관련 업무
 ‧ 자율장학, 교사 연구년제 및 수석교사제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교원능력개발평가

 2. 교원 연수 - 2024학년도 현행화

 3. 연구대회 - 2024학년도 현행화

 4. 자율장학 - 2024학년도 현행화

 5. 교사 연구년제 - 2024학년도 현행화

 6. 수석교사제 - 2024학년도 현행화

참고자료

 ◦ 2024 경기 교수・학습 기본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2024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경기도교육청, 2023. 12.)
 ◦ 2023 교원 역량강화 정책추진 기본 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3. 1.)
 ◦ 2023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안)(교원인사과, 2023. 6.)
 ◦ 2024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교육부, 2023. 12.)  
 ◦ 2023 교원 직무연수 기본 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3. 1.)
 ◦ 2024 교원 자격연수 기본 계획(교원인사과, 2024. 1.)
 ◦ 2023 경기도 연구대회 운영 기본계획(교원역량개발과, 2023. 2.)
 ◦ 2024 자율장학 운영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24. 1.)
 ◦ 2024 경기 교사 연구년 추진 계획(교원인사과, 2023. 10.)
 ◦ 2024 수석교사 선발 계획(교원인사과, 2023. 11.)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61

1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의�교육활동에�대한�전문성을�진단하여�자기�성찰�및�성장의�기회를�제공하고,�소통과�참여�중심의�교원�전문성�

신장을�통해�공교육의�신뢰를�제고한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

TipTipTipTipTip

￭� 2024학년도�교원능력개발평가
� �시행계획�안내

� •� 2024학년도�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개편�예정으로�교육부�안내�

후� 시행� 및� 안내�예정(2024년�

상반기�예정)

TipTipTipTipTip

￭ 2024학년도�교원능력개발평가
� �평가�대상�제외자

� •� 2024학년도� 2개월�미만�재직�

교원(2024.3.1.~2025.2.28.)�

�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파견교사

�•� 전일제로�근무하지�않는�계약제�

교원

�•�원어민보조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① 평가 대상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2개월 이상 재직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파견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파견교사 중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희망할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 전일제로 근무하지 않는 계약제 교원, 정년퇴직 예정자, 휴직자 등은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제외 여부 결정 가능
② 평가결과 활용 제외자
 • 학년도 기준 2개월 이상 근무할 교원 중 평가 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근무 교원
 • 계약제 교원, 당해 학년도 2월 정년퇴직 예정자 
   - 평가결과 활용 제외: 평가결과가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학교평가 결과에 

반영되나 맞춤형연수 대상에서는 제외
③ 평가 종류 및 평가 참여자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교사로부터 지도받는(은) 학생 및 학생의 학부모 모두 참여
   - 당해 학년도 시작일로부터 평가 개시일까지 기간 중 2개월 미만 재학생과 

재학생의 학부모는 평가참여자에서 제외

평가대상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

평가참여자�범위 선정�방식 평가참여자�범위 선정�방식

교장·교감 참여하지�않음
소속학교�전체�

학부모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원에�대해�

선택적�참여

(필수참여�없음)

교사

초4~초6� 학생:�

서술형(자기성찰

적�의견조사)�

문항에�응답

학생이�희망하는�

교원에�대해�

선택적�참여

(필수참여�없음)

소속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받는(은)�

학생의�학부모

④ 평가 시기: 매 학년도 9월 ~ 11월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ǿ��������ѱ���
https://www.law.go.kr/������Ģ/�����ɷ°����ǽÿ������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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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평가관리기구�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아닌�교내� 다른� 위원회�활용�시,�

학부모위원이� 1인�이상�포함된�

위원회를� 활용� (교내� 다른�

위원회� 활용� 여부� 및� 위원회�

선정� 등� 관련� 사안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등을�

통한� 학부모� 사전� 의견수렴�

권장)

⑤ 평가 내용(영역/요소/지표)
대상자 평가영역 평가요소 지표

교장/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시설관리�및�

예산운용

(※교감은�시설관리�및�

예산운용�제외)

학교경영�목표�관리�등

� 8개� 지표

(※교감은� 6개�지표)

수석교사

교수·연구�

활동�지원
수업�지원,� 연수·연구�지원

교수·학습�전략지원�등�

6개�지표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및�활용
교과내용분석�등� 8개� 지표

생활지도

상담�및�정보�제공,�

문제행동예방�및�지도,�

생활습관�및�인성지도

개별학생�특성파악�등

� 6개� 지표

교사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및�활용

교과내용분석�등�

8개�지표

생활지도

상담�및�정보�제공,�

문제행동예방�및�지도,�

생활습관�및�인성지도�

개인학생�특성파악�등�

6개�지표

⑥ 평가방법  
 • 교육정보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연수 및 홍보 강화) 
 • 학생들이 교내 컴퓨터실에서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교사의 지도・감독 금지
 • 학생 만족도조사 실시 전 사전교육 철저
  - 평가관리자(교감)는 학생들의 욕설, 음란성 글 게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대상 사전교육을 반드시 직접 실시(의무사항) 
⑦ 평가 문항 구성 및 문항 수 
 • 학생(초4~초6): 자기성찰적 의견조사 3문항 이상으로 구성
 • 학부모: 체크리스트 5문항 이상 + 서술형 2문항 이상 병행 
 • 평가요소별로 1문항 이상을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하고 평가지표 일부 또는 

전부로 만족도조사문항 구성(2개 이상 평가지표 통합 문항 불가) 
 • 평가영역(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구체적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구조화된 서술형 문항 구성
⑧ 결과활용: 자기성찰 자료로 활용  
⑨ 평가관리기구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설치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 위원수: 3~7인 
  - 위원구성: 학부모위원 1인 이상 참여
  - 별도 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시 교내 다른 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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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연수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 모형� 개발과� 새로운� 정보의� 교환� 및� 기능� 연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한다.

1.� 교원�직무연수

∘ 교육공무원법 제37조~제39조(연수의 기회균등~연수기관의 설치)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① 현장 맞춤형 연수 운영
  • 핵심역량 기반 성장단계별 연수 운영
   - (교사) 예비교사 - 신규교사 - 경력교사 성장단계별 핵심역량 연수체제
예비교사 신규교사 5년�내외�교사 경력교사 심화연수

실습학교�지원�

강화로�

예비교사�

실무역량�개발

연수원-지역청-

학교별로�

역량개발�

다층적�지원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통한�역량�

강화�

경력교사�대상�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경력교사�대상�

심화·장기연수로

역량�강화

                  

복직예정교사

   - (교감・교장) 직무 전환에 따른 성장단계별 핵심역량 연수체제
임용�전�직무연수 경력자�연수(2년�차) 심화연수(2년�이상)

유·초·중�교(원)장�임용�전�

유·초·중�교(원)감�임용�전

교(원)장�역량�강화�직무연수

교(원)감�역량�강화�직무연수

경력�교장·교감�대상

장기심화연수�운영

  • 연수대상별 맞춤형 연수 운영
   - 신규교사 직무연수 운영
성장

단계

임용�전�연수 임용�후�연수
합격�후 준비기 적응기 발전기 실천기

운영

기관

직속기관

(연수원)

발령�예정교

(단위학교)

경기도

교육연수원

소속기관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구분 의무 학교�자율 의무 의무 권장

시간 40시간
10시간�

이상(권장)
15시간 15시간�이상 15시간

방법 �혼합형
1:1� 실무�

멘토링
원격

전문적�

학습공동체

(실행학습)

혼합형

   - 계약제교원 직무연수
    ･ 계약제교원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 및 교수・학습 지도 역량 강화
    ･ 연수 의무화: 1개월당 3시간 이상(10개월 이상은 30시간 이상) 
   -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 대상: 연속해서 2년 이상 휴직(육아, 해외동반)한 교원(의무참여)
    ･ 시기: 복직예정일 이전에 실시(상반기 1~2월, 하반기 7~8월)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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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장, 교(원)감 직무연수
    ･ 연수원 주관 교감・교장 성장단계별 직무연수 운영

임용�전�연수 2년�이상�경력자�연수 심화연수
유·초·중� 교(원)장�및

유·초·중� 교(원)감

임용�전� 연수

교장�역량강화�직무연수

교감�역량강화�직무연수

교육행정지도자�과정

교원리더십아카데미

(교감과정)

   - 법정의무교육 운영: 개별 법령에 의한 교원 대상 의무교육 안내 및 실시
② 지역 기반 연수시스템 구축
  • 공동연수과정 운영
   - 자격연수: 교(원)장, 교(원)감, 1급정교사 자격연수
   - 의무연수: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 복직예정교사 직무연수
   - 성장단계 연수: 교(원)장・교(원)감 역량강화, 미래교육・교육과정 아카데미
  • 교육지원청 협업 연수 지원: 지역 교육자원 연계 및 활용 연수 지원
③ 미래형 연수 지원 강화
  • 에듀테크 기반 연수 인프라 조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원 역량 강화 지원
  • 학습자 참여형・설계형 연수 확대: 공모연수, 출퇴근길 연수 등

2.� 교원�자격연수
∘ 2024년 교원 자격연수 기본계획
∘ 2023년 교원 역량강화 정책추진 기본 계획

① 교원 자격연수 개요

교(원)장�자격연수 ∘ 유치원�원장,� 초등�교장,� 중등�교장,� 특수�교장
교

원

자

격

연

수

교(원)감�자격연수 ∘ 유치원�원감,� 초등�교감,� 중등�교감,� 특수�교감

수석교사�자격연수 ∘ 초등,�중등�수석교사

정교사(1급)�

자격연수

∘ 정규교사�및�기간제�교사:� 초·중등�정교사(1급)
∘ 전문상담·사서·영양·보건교사� 1급�자격연수

복수(부)전공�
자격연수

∘ 중등�부전공·복수전공�자격연수

� 관련근거

�주요내용

�세부업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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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회

교육�현장의�교수·학습이나�교육행정�관련�문제를�개선�및� 해결하고�교원의�전문성을�신장하기�위하여�

연구대회를�개최한다.

1. 연구대회

TipTipTipTipTip

￭� 유의사항
�•� 연구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

여야�하며�출품서약서를�제출

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함

�•� 1년에�각�군별� 1개�연구대회에�

출품할�수�있음

� � -� 입상� 전:� 중복� 신청한� 대회�

전체� 신청� 취소� 및� 당해년도�

연구대회�참가�제한

� � -� 입상� 후:� 입상� 취소� 및�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학년도�연구

대회�참가�제한

� � � ※� 3개� 학년도:� 중복� 신청한�

학년도�포함

�•� 1년에� 서로� 다른� 군에� 있는�

연구대회에�참여하여� 2종�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우수한� �

연구�실적만�사용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5조(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연구실적평정대상 연구대회)
∘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2023 경기도 연구대회 운영 기본계획

① 연구대회 개념 및 목적
  • 개념: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 개선 또는 해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

  • 목적: 
   -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교육정책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결
   - 교수학습 방법 연구, 교육제도 개선, 교육자료 개발 실적의 교육적 활용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 연구 수행을 통한 현장 적용 가능한 결과 공유
② 연구대회 운영
  • 연구대회의 종류
   - 전국규모 연구대회, 시도규모 연구대회
  • 연구대회 연구실적 인정
   - 일반승진 연구점수 평정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시도규모�연구대회

1등급 1.50� 점 1.00� 점

2등급 1.25� 점 0.75� 점

3등급 1.00� 점 0.50� 점

박�사 직무와�관련�있는�학위� 3점� /� 그� 밖의�학위� 1.5점

석�사 직무와�관련�있는�학위� 1.5점� /� 그� 밖의�학위� 1점

  • 분류 기준

    

군 분류기준

1군 �연구보고서�중심�연구대회

2군 �자료�제작이나�실기·기능�지도�중심�연구대회

3군 � 2군에�속하지�않은�공인�연구대회�

  • 운영 방침    
   - 학교장은 연구자가 동일군내 중복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도
   - 실질적인 연구기간이 6월 이상, 연구대상(학급) 변경 불가
   - 1등급:2등급:3등급 비율은 1:2:3으로 선정(출품수의 40% 이내)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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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장학

학교� 자율장학을� 통한� 책무성� 강화� 및�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기존의� ‘장학(Supervision)’� 관점에서� ‘동료개발(Staff�

Development)’�관점으로�장학�활동을�전환하여�집단역량을�신장한다.

1. 학교�자율장학�운영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 2024학년도 자율장학 운영계획

① 2024 자율장학 운영 체계

② 운영 방침
  • 학교 자율장학
   - 2023학년도 학교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교육과정・수업・평가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별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모든 교사, 모든 교과가 참여하는 수업장학 활성화 방안 포함
   - 자기장학, 임상장학, 약식장학, 동료장학(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포함), 

학교 자체 연수 등을 포함한 학교 맞춤형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간 자율장학
   -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를 통해 경기교육 정책 논의 및 지역 교육 

의제 발굴, 학교 경영사례 공유 및 지역 공동 과제 해결 
    ･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상향식 정책 제안 
    ･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논의 및 지역교육 발전 방안 모색 
   - 교사 장학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전문성 신장
    ･ 동일 업무 중심의 네트워크, 수업 연구 중심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제별 구성 및 운영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ʤ��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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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 자율장학 세부 운영 계획
  • 학교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전년도 학교평가 결과 분석 → 학교자율과제(또는 중점과제) 선정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 수립
  • 학교 및 교원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맞춤형 장학 계획 수립
   - 자기장학, 임상장학, 약식장학, 동료장학(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포함), 

학교 자체 연수 등
   - 자율장학 운영 계획 안에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포함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전 교직원 참여 원칙, 직무연수 신청은  
학교 자율적 결정

  • 자율장학 운영을 위한 학교 문화 및 여건 조성
   - 협업 및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공간 확보,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 체제 구축 등
  •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끄는 자율장학 운영
   - 교육과정・수업・평가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 장학 활성화
    ･ 수업 전문성 신장과 교원 간 상호 성장 지원을 위한 연간 수업 공개 

및 나눔 활성화
   - 교사의 성장과 연구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년, 교과 협의회, 

학교 안 전문적학공동체 등 수업 연구 모임 활성화 
   -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장학 활성화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학교 자체 연수 등의 다양한  

연수 과정 참여
    ･ 자율장학 참여를 통한 자기 성찰 및 지속적인 자기 계발 계획 수립 

및 실천
④ 학교 자율장학 운영 평가 및 환류
  • 학교평가를 통해 자율장학 운영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 학년말 교육과정(교육활동) 평가회 등을 통한 학교평가 결과 공유
   - 학교평가 결과를 다음 학년도 학교 자율장학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환류

직무연수를�신청하지�않는�경우 직무연수를�신청하는�경우

계획서�

작성
∘ 형식,�내용�등�학교�자율로�작성

∘ 과정명,�학습공동체명,�주제,�교육과정,�
기간,�시간,�인원�등�연수�승인에�필요한�

내용을�반드시�포함하여�작성

구성

∘ 인원과�관계없이�학년,� 교과,� �
주제별�등�자율�구성

∘ 1인이�다수의�공동체�참여�가능�
∘ 소속�교직원� 3인�이상으로�구성
∘ 1인이�다수의�공동체�참여는�가능하나�
직무연수�학점은� 1개�공동체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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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연구년제

장기�재직교사의�지속적�성장�지원으로�교육연구력�심화�및�교직�효능감을�제고하고�교사의�연구역량�강화�및�전문성�

심화를�통한�성장하는�교직문화�확산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1. 교사�연구년제

TipTipTipTipTip

￭ 연구영역별�경력�기준
� •�교육연구,�정책연구

� � � -�교육경력� 15년�이상

�•�교육회복연구

� � � -�교육경력� 25년�이상

� � �※�영역별�선발인원

� � � � -� 지원�결과에�따라�총�선발인원�

범위�내에서�조정�가능

� � �※� 정책연구Ⅰ,Ⅱ는� 선발� 시� �

구분하지� 않고� 선발기준에�

의거�한�영역으로�선발�예정

�

∘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제1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15조(결과활용) 제3항
∘ 2024 경기 교사 연구년 추진 계획

① 교사 연구년제 추진 방향 및 개념
  • 연수 받는 교원에서 학습하는 교원을 넘어 연구하는 경기 교원
  • 교사 연구년 운영을 통한 교사 회복탄력성과 현장교육력 강화
  • 개념

교사�연구년제 실행연구

교육실천가인� 교사가� 현장�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

전문성� 신장� 및�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

주체적으로�심화�연구를�수행하도록�지원하는�정책

학교� 현장의� 고민과� 현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문제점

과� 실태� 파악,� 자료수집과� 분석,� 모니터링,� 질적� 탐구,�

양적� 탐구� 등� 연구과제에� 대한� ‘계획-실행-반성-대안� 제

시-성찰’의� 과정중심�실천적� 연구� 활동을� 통하여� 문제� 해

결과�개선방안을�모색하는�연구�활동

② 대상, 기간 및 파견기관
  • 대상: 공립 유치원 및 국・공・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사
  • 기간: 2024. 3. 1. ~ 2025. 2. 28.(1년간)
  • 파견기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 교사 연구년은 국내 연구 수행을 원칙으로 함
③ 연구내용
  • 연구성과가 학교교육력 제고 및 현장 교육 문제 개선에 기여될 수 있는 

분야

영역 세부�내용

교육연구

(75명�내외)

∘ 학급,� 학교,� 지역�기반�현장�밀착형�교육연구
∘ 교육과정(수업-평가),� 기초학력,� 생활교육,� 진로교육�등

정책연구

(75명�내외)

∘ 정책연구Ⅰ-�새로운�경기교육�정책�실행�및�효과�관련�연구
∘ 정책연구Ⅱ-�정책부서�연계�현안�주제�연구

교육회복연구

(50명�내외)

∘ 현장중심�교육력�회복을�위한�자율연구
∘ 교육활동�보호,� 교원치유,�자율과제�등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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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 활동 지원
  • 방향: 현장 의견 기반 연구교사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방법: 연구년 사전-중-후 활동 다양화 및 내실화 
  • 추진 체제 

  •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연구교사 1인당 150만원 지원
  • 처우: 급여, 호봉, 교육경력 100% 인정 
   ※ 단위학교 결원 보충: 기간제교사 배치 
  • 연구년 내실화를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및 연구역량 강화 직무연수 

지원
  •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연수기관 연계 현장밀착형 실행연구 질 제고 지원

 ⑤ 선발 및 복무
  • 전형: 1단계 서류심사 및 2단계 심층면접
  • 복무: 1년 연수파견

   ※ 교사 연구년 수행 불성실자 처리: 현장 복귀 조치 가능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해당 학교로 즉시 복귀 
⑥ 기대효과
  • 장기 재직교사의 교육연구력 심화 및 교직 효능감 제고를 통한 지속적 

성장 실현
  • 현장 밀착형 실행연구를 통한 학교 개선 활동 수행 및 적용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사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심화를 통한 성장하는 교직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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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석교사제

‘수업�잘하는�교사’의�수업�노하우�등을�공유함으로써�수업의�질�향상�및�교직사회의�학습조직화를�촉진한다.

1. 수석교사제

TipTipTipTipTip

￭� 2025학년도� 수석교사� 선발계획�
안내

� •� 2024.�3.�1.�이후�인재개발국에서�

기본계획�수립�및�안내�예정

�

∘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교원의 자격)
∘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수석교사의 자격),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제 운영 개요
  • (자격)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 중 심사를 거쳐 선발
  • (역할)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신규 및 저경력 교사 교수학습 

지원, 자료 개발 및 연구 활동 등
  • (우대) 수업시수 1/2 경감, 연구활동비(40만원/월) 지급, 담임 배정 면제 
  • (선발) 2025. 3. 1.자 임용 수석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 34명 선발 
  • (재심사) 임기 4년이 만료된 수석교사에 대한 재심사 실시
② 지원 자격
  •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2025. 3. 1. 기준)
  • 경기도내 공・사립학교 재직교사 중 2025. 2. 28.기준 현임교 재직 및 

현임교 1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수석교사 임용 절차 흐름도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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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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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기준(유치원,�초등)

④ 학교급별 수석교사 선발 인원

구분 유아 초등 중등 특수 합계

2025년�

선발인원
0명 17명 17명 0명 34명

⑤ 2024 선발 수석교사 배치 방침
  • (초등・중등) 수석교사 미배치 지역 우선 배치
  • (초등・중등) 교육수요(신설교, 과대학교, 예비교사 교육실습 협력학교,

정책)를 고려한 지역 배치
  • (초등・중등) 지역별 학교 수 대비 수석교사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 배치 

가능

   ※ 단, 중등의 경우 지역 내 과목별 전보 가능 인원이 없는 경우 그 외 
지역 배치 가능

  • (유아) 교육수요(소규모 병설유치원이 많은 지역,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등)을 고려한 지역 배치

  • (유아) 선발 인원 중 경기도 내 3국 체제 교육지원청 지역에 우선 배치 후 
유치원 수가 많은 교육지원청 지역 배치  

  • (특수) 특수교사 정원 현황, 특수학교 현황, 교육과정 지원사항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배치 

⑥ 임용 및 전보

  • 수석교사 전보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따름

  • 수석교사 4년 임기 후, 재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종전 직위로   
복귀 및 타교로 전보내신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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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편�기타

업무명  기타

관련 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교육기본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초·중등교육법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업무 개요

 ◦ 교육행정조직

 ◦ 교직단체의 이해

 ◦ 교육 관련 법규

 ◦ 청렴 업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단위 업무 변경 사항

 1. 교육행정조직

 2. 교직단체의 이해

 3. 교육 관련 법규

 4. 청렴 업무

참고자료
 ◦ 2023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교원정책과, 20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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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조직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조직을� 이해하고� 해당� 부서별� 업무� 추진� 내용을� 파악하여� 단위학교

에서�담당�업무를�능률적으로�추진하는�것을�돕는다. 

1.�경기도교육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행정�조직

TipTipTipTipTip

￭ 사무분장표
￭� 경기도교육청�조직도
￭� 직속기관�현황

∘ 교육자치법 제30조(보조기관)~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① 본청

  • 교육감 보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홍보기획관, 제1부교육감 밑에 감

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둠

  • 제1부교육감

   - 감사관(제1부교육감 보좌), 운영지원과(제1부교육감 보조)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지역교육담당관, 

예산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관리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학교공간

조성과, 교육정보화과

   - 교육협력국: 의회협력과, 노사협력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급식보건과

  • 제2부교육감

   -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교원인사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진로직업

교육과

   -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생활인성교육과, 체육건강과, 평생교육과, 

교육복지과

   - 인재개발국: 교육역량정책과, 행정역량정책과, 인재개발지원과

② 직속기관(총 21개 기관)

  •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

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

육청인성교육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

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도

서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

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농업계고등

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경기도교육

청안전교육관, 4.16민주시민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goe.go.kr/home/organ/workList.do?organId=0200000000000&contentId=20151209145435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144&contentId=20151220144537&menuInit=4,5,4,2,0
https://www.law.go.kr/����/���汳����ġ�����ѹ���
https://www.law.go.kr/����/���汳����������������ⱸ���������ص���ѱ���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89113&chrClsCd=010202&gubun=KLAW&nwYn=N&conDatGubunCd=undefined#AJAX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17317&chrClsCd=010202&gubun=KLAW&nwYn=Y&conDatGubunCd=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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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청�현황

③ 교육지원청 

  • 3국 교육지원청(6개)

   -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 행정국: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개선과, 감사과, 

학교신축과(화성오산)

     ·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학교행정지원과, 지역교육협력과

  • 2국 교육지원청(7개)

   - 안양과천, 부천, 안산, 광주하남, 평택, 시흥, 파주 

     ·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학교행정지원과

     · 행정국: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개선과, 감사과, 

학교신축과(평택)

  • 2과 교육지원청(12개)

   - 의정부, 광명,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

천, 안성, 김포

     · 교육과

     · 행정과

  • 2개 시・군 관할 교육지원청(6개)

   -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 교육지원센터를 추가로 둠

     · 화성오산: 오산교육지원센터, 화성교육지원센터

     · 구리남양주: 구리교육지원센터

     · 광주하남: 하남교육지원센터

     · 안양과천: 과천교육지원센터

     · 군포의왕: 의왕교육지원센터

     · 동두천양주: 양주교육지원센터

④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 경기도학생수영장: 경기도안양학생수영장, 경기도부천학생수영장,

경기도화성학생수영장

  •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경기도교직원연천수덕원, 경기도교직원가평수덕원,

경기도교직원안성수덕원

  • 경기도학생체육관: 경기도평촌학생체육관, 경기도도당학생체육관

  • 경기도학생야영장: 용인학생야영장, 포천학생야영장, 양평학생야영장, 

                     여주학생야영장, 연천학생야영장, 김포학생야영장

https://www.goe.go.kr/home/contents.do?menuId=100000000000143&contentId=20151220143852&menuInit=4,5,4,1,0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375

2 교직단체의�이해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를� 통해�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

달,�교원의�경제적·사회적�지위�향상�등에�기여할�수�있음을�이해한다.

1.� 교직단체의�이해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 교원노조법, 시행령, 시행규칙

∘ 노동조합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교원지위법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제12조(교섭・
협의 사항)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① 교직단체 설립의 개요 

  • 교원단체 설립: 교육기본법 제15조

   - 194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립

  • 교원노조 설립: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99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설립

   - 2006년 자유교원조합 설립

   - 2008년 대한민국교원조합 설립

   - 2018년 경기교사노동조합 설립

   - 2021년 K-EDU교원연합 설립
   - 2023년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설립
    ※ 각 단체의 정관과 회원가입 절차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교직단체의 이해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이해

   - 설립 근거: 교육기본법

   - 가입 대상: 학교장 포함 전 교원

   - 교섭・협의 당사자: 교육부장관, 교육감(국・공・사립 구분 없음)

   - 교섭 대상: 처우 개선, 근무 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 교섭・협의 시기: 연2회(1월, 7월), 기타 필요 시 당사자 협의

   - 합의 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방안에 관한 합의 과정의 성격

  • 교원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의 이해

   - 설립 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노조의 종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

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K-EDU교원연합 경기지

부,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경기지부(이하, 약칭 전교조, 자교조, 대교조, 

경기교사노조, K-EDU교원연합,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

   - 가입 대상: 유아・초・중등교육법 규정의 교원(교・원장, 교・원감 제외)

   - 단체교섭 당사자: 교육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연합

   - 교섭 대상: 임금・근무조건・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합의

   - 합의사항: 단체협약으로 채무적, 규범적 효력이 미침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 주요� 내용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ǳ뵿���ռ��������ѹ���
https://www.law.go.kr/����/�����ǳ뵿���ռ��������ѹ��������
https://www.law.go.kr/����/�����ǳ뵿���ռ��������ѹ��������Ģ
https://www.law.go.kr/����/�뵿���չ׳뵿����������
https://www.law.go.kr/����/�뵿���չ׳뵿���������������
https://www.law.go.kr/����/�뵿���չ׳뵿���������������Ģ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ױ���Ȱ����ȣ������Ư����
https://www.law.go.kr/����/����������������ѱ��������ǿ����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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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관련�법규

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교육�관련�법규의�체계를�이해함으로써�학교�업무를�공정하게�처리하고,� 학생의�

학습권�보장과�제�교육활동의�조성,�조장에�기여한다.�

1.� 교육�관련�법규�

TipTipTipTipTip

￭� 대한민국헌법
￭� 국가공무원법
￭� 교육기본법
￭� 유아교육법
￭�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 평생교육법
￭� 학교급식법
￭� 학교보건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① 교육법규

  •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

② 교육법규의 체계

  • 헌법 ← 법률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자치법규(조례, 교육규

칙) ← 기타(행정규칙, 정관, 학칙 등)

 ※ 법률 상충 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

 ※ 사안에 따라 학칙, 학교법인 정관, 행정규칙도 법규성을 지님

③ 교육 관련 법규의 개요

  • 헌법: 한 나라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치체제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최고의 효력을 가진 법

    ※ 교육 관련 주요 내용(헌법 제31조)

     - 교육의 권리 및 의무, 균등교육, 의무교육, 평생교육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조

항 명문화

  • 법률: 광의의 의미로 ‘법’과 같은 말로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하나, 협의

의 의미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 형식을 말함

    ※ 예: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

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

직자윤리법, 평생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등

  • 명령: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령

   -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

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

   - 총리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등

   - 교육부령: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 등

  •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법령

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관해 제정한 규정

� 세부업무명

�관련근거

�주요내용

https://www.law.go.kr/����/���ѹα����/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Ʊ�����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縳�б���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б��Ĺ�
https://www.law.go.kr/����/�б����ǹ�
https://www.law.go.kr/����/���汳����ġ�����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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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교육� 관련� 주요� 법령� 검색-국가
법령정보센터

￭ 경기도교육청�법무행정서비스
� �

   -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 규칙: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

한 규칙 등

  • 행정규칙: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 명령

   - 훈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 장기간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

시하는 명령

   - 예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시달하는 명령

   - 지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 고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일정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④ 학칙, 정관 및 법령 검색

  • 학칙 제정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

  • 학교법인 정관의 근거: 사립학교법 제10조

  ※ 자치법규, 입법예고,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결정례, 고문변호사 등 검색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https://law.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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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업무

부정청탁�및�각종�직무비위�등�부정·부패�관행�극복,�공익제보�보호,�청렴�의지의�내면화를�통해�공직자로서�교원의�

윤리의식과�책임성을�제고하여�건전하고�신뢰받는�학교�문화를�조성한다.�

� 1.� 청탁금지법

TipTipTipTipTip

￭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의�금지

�•�금품�등� 수수의�금지

�•�외부강의등�사례금�수수�제한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시행령

① 목적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② 부정청탁의 금지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주요 내용

   - 인사,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급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

   - 다시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③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위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금품을 요구

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됨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④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음식물: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 세부업무명

� �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ûŹ�ױ�ǰ������Ǳ��������ѹ���
https://www.law.go.kr/����/����ûŹ�ױ�ǰ������Ǳ��������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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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5만원,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축의금, 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선물과 농수산

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 각각 그 가액을 합산, 이 경

우 가액 범위는 10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 합산함.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것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

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

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

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박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신고 방법: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

  • 해당 내용

   -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

사표시를 받은 경우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

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⑥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등이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 사례금 상한액

   - 교육감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40만원

   -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100만원

    ※ 원고료, 여비 미포함

    ※ 상한액 기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 초과 금액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함

⑦ 외부강의등의 신고

  • 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 신고하여야 함. 단,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외부강의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6. 외부강의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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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도교육청� 공무

원�행동강령

TipTipTipTipTip

￭ 공무원�행동강령�해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

여야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목적으로�함

￭ 사적�이해관계�신고서�서식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

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② 특혜의 배제

③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④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⑤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⑥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⑦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 참조

⑧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⑨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됨.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식에 따

라 신고하여야 함

⑩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청탁금지법」 제10조 참조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미리 소속기관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

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세부업무명

� �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й����ױ��α�������ȸ�Ǽ�ġ�Ϳ�����ѹ���/
https://www.law.go.kr/����/�������ൿ����/
https://www.law.go.kr/��ġ����/������û�������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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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경조사의 통지 제한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

  •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경우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위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

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⑫ 신고, 확인, 처리

  • 위반 여부는 행동강령책임관(공립의 각급학교는 교감(원감))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관은 확인 후 소명자료를 붙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3.� 불법찬조금� 근절� 및�

예방

TipTipTipTipTip

￭ 발전기금�접수�제한�대상
� •� 리베이트�반대급부를�요구하는�

기부금품

�•� 각종�선거·선출에�영향을�미칠�

수�있는�기부

�•�교직원복지(인건비성�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를�목적으로�

하는�기부

•�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벗어나는�기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①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학교발전기금 구분 불법찬조금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

명의
학교운영위원회를�거치지�않고�조성

-�자발적인�의사에�의하여�기부·조성
�※�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

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반드시�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편입

조성

방법

-� 자발적인�의사에�반한�모금�조성

�※� 일정액�할당,�납부서�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음

-�학교교육시설의�보수�및�확충

-�교육용�기자재�및�도서의�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및�학생자치활동의�지원

사용

목적

-� 법령에�의하지�않은�목적을�위해�

사용되는�행위

� ※�교직원의�각종수당� (인건비),�

여비,� 연수비,�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 ※�각종�협의회비,�간담회비,�

선물비,�화환�등

� 세부업무명

� �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ûŹ�ױ�ǰ������Ǳ��������ѹ���/
https://www.law.go.kr/����/�ʤ��ߵ����/
https://www.law.go.kr/��ġ����/������û�������ൿ����/
https://www.law.go.kr/��ġ����/������û�������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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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TipTipTipTip

￭� 수수금지�금품�등�처리�안내
￭� 불법찬조금� 근절�관련�자체점검�
체크리스트�서식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

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

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② 각급학교 불법찬조금 근절교육 실시

  • 대상: 학교관리자,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 필수 대상: 운동부 담당교사, 운동부 감독 및 코치, 학부모회 회장・총

무, 운동부 학부모 회장・총무(필수 대상 누락 시 교육실적 불인정)

  • 시기: 연 2회 이상 실시(학부모 연수 시 필수 실시)

  • 수수 금지 금품 등 처리 안내 철저

③ 안내 및 홍보

  • 가정통신문 발송

   - 대상: 전 학부모(운동부 학부모 필수)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기간

   - 내용: 학교 측의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청

탁금지법, 불법찬조금 사례・유형 등 포함

  • 학교장 명의로 SMS 모바일 홍보

   - 대상: 교원 및 학부모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기간

  • 학교 홈페이지 홍보

   - 시기: 학기 초 및 집중 시기

   - 방법: 홈페이지 메인화면 팝업창 게시

   - 내용: 학교장 근절 의지,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사례 등 포함

  • 공문서 상하단 홍보 문구 삽입

④ 학교 자체 점검 강화

  • 청렴 업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 실시 후 자체보관(연중)

⑤ 학교발전기금 예・결산 내역 및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

개

  • 학교발전기금 관련 내용, 공개시기는 「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

영 및 회계관리 요령」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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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갑질�근절

TipTipTipTipTip

￭ 갑질의�유형
� •�법령�등� 위반

�•�사적이익�요구

�•�부당한�인사

�•�비인격적�대우

�•�기관�이기주의

�•�업무�불이익

�•�부당한�민원응대

�•�직장�내� 괴롭힘

�•�기타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① 개념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근

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 상담

  • 각 기관(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가능

  • 경기도교육청 갑질 업무 담당자와 전화 상담 가능(031-820-0845)

③ 신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익명, 실명 창구 운영]

  ※ 갑질 외 사안의 신고 창구

   - 학생인권 침해 관련 ☞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 학교폭력 관련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성폭력 관련 ☞ 성폭력전담신고센터

   - 공익제보(부패행위, 공익침해 행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공공재정·이

해충돌방지법·불법찬조금 위반 등) 관련 ☞ 공익제보센터

   - 교원 고충 처리 관련 ☞ 교원인사과

   - 일반직 고충 처리 관련 ☞ 지방공무원인사과

   - 교육공무직 인사운영 관련 ☞ 노사협력과

④ 처분

  • 조사 결과 갑질 행위로 판단된 경우

   - 행정처분 또는 징계

   - 인사상 불이익((비)정기 전보 요구)

   - 행정지도(갑질예방교육, 컨설팅 등)

⑤ 피해자 보호·지원

  • 분리조치: 피해자(또는 신고자)가 가해자(또는 피신고자)와 분리를 요

구하거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분리조치 

실시

  • 불이익 처우 금지: 갑질 행위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

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⑥ 교육

  • 각 기관(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갑질예방교육 실시

� 세부업무명

� �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ൿ����/
https://www.law.go.kr/��ġ����/������û���峻��������������������/(6987,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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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익제보

TipTipTipTipTip

￭ 공익제보자�보호·보상·지원제도
�•비밀보장(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

내용)

�•불이익조치�금지

�•비실명�대리신고(신분�노출�우려시)

�•책임감면

�•구조금,�보상금,�포상금�지급

∘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① 공익제보: 교육기관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은 행위에 대한 제보

  •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교육기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재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경우 또

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구등 행위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불법찬조금 조성 및 집행 행위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② 공익제보 의무

  • 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때

에는 경기도교육청공익제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하여야 함

    (공익제보책임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③ 공익제보의 접수 등

  • 누구든지 교육감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수사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음

  •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와 함

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 공익제보 내용

   -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제

보(확인 및 서명·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④ 교육: 교육기관의 장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 보호제도에 관

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공익제보센터에 접속-온라인 제보(우편, 방문, 팩스로도 가능)

    ※ 공익제보 관련 상담: 031-820-0999

    ※ 방문: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5층 감사관실(공익제보센터)

� 세부업무명

� �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ġ����/������û����������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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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TipTipTipTipTip

￭ 외부강의�신고원칙
� •�사전신고

�•�사전신고가�곤란한�경우�

외부강의를�마친�날부터�

10일�이내�사후신고�가능

�•�외부강의�등에�대해�사례금을�

받는�경우�신고(사례금을�받지�

않는�경우�신고하지�않음)

TipTipTipTipTip

￭ 외부강의용�겸직허가�관련�서식
� -� 겸직허가�신청서

� -� 겸직허가�대장

￭ 외부강의등�신고서�서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시행령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10장(외부강의)

∘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및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방법

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

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

영 행위 포함)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

계 관련 예규」 제9장의 절차에 따름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신고

  •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

동강령 참조)

    ※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

인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님(국・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국공립 초

중등학교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청 소속의 교육행

정기관이므로 동 학교에 출강하는 것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와,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등은 외부강

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③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 요청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④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세부업무명

� � 주요내용

�관련근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ûŹ�ױ�ǰ������Ǳ��������ѹ���/
https://www.law.go.kr/����/����ûŹ�ױ�ǰ������Ǳ��������ѹ��������/
https://www.law.go.kr/����/�������ൿ����/
https://www.law.go.kr/��ġ����/������û�������ൿ����/
https://www.law.go.kr/������Ģ/����������������¡����ÿ���/(166,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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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

  •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⑥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 외부강의 허가 시 소속부서의 장이 교육 실시

⑦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 수수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강의료 지급 가능

⑧ 외부강의 출강 시 복무관리

  •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

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

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예: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서식(검직허가 신청서: 외부강의 신청

용)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

  •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의한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 각 기관에서는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

  • 횟수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함

   - 구체적인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참조

     (월 3회 또는 월 6시간)

   -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6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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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해충돌방지법

TipTipTipTipTip

￭ 이해충돌방지법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를�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

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우려가�있는�상황

  

∘ 이해충돌방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

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 16개 유형의 직무는 법 제5조 제1항 참고

②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거래

를 했거나 할 예정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③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공직자는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인 직무관

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④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의 외부활동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

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

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

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가능)

⑤ 가족 채용 제한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하

는 행위 금지

   - 가족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 소속 고위공직자(교육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포함),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 주요내용

�관련근거
�세부업무명

https://www.law.go.kr/����/�������������浹������
https://www.law.go.kr/����/�������������浹�����������
https://www.law.go.kr/��ġ����/���������ҼӰ������������浹�������������/(320,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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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 체결 금지

   - 고위공직자(교육감),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이상의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

한 여부 확인서 참고)

  ※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한 업체와 반복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최초 계약 시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 불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

입하는 경우 ☞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는다고 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자와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⑦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

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⑧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미공개 정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



학교 업무매뉴얼[중등] [개정 17판]

        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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